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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1950년 국립극단 창단 이후 전국적으로 국립예술단 및 공립예술단이 지속적으로 

창단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술단원의 인력구성 변화와 함께 채용방식

이나 평가방식의 문제, 정년의 문제, 외부활동 규정 등 인력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촉발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공연횟수나 

관객 동원수 제고, 대국민 예술향유 기회 제공, 조직구조 개편 등에 한정되어 실제 

국공립 공연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단원 운용 방식, 특히 채용(계약)방

식, 퇴직제도, 복무관리방식 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의 인

력운용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연예술분야를 둘러싼 시대적 환경변화와 내외부적 수요에 부응하는 성공적 사례

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단원관리체계 마련과 원활한 노사관계 정착,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연예술분야의 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정책적 지침의 제시가 시급한 분야인 

예술단의 채용과 퇴직, 복무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여 분석함 

▪ 다만 예술단의 채용과 퇴직, 복무관리는 실제 급여나 근로조건, 평가제도와 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석 및 시사점 도출에 있어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급여, 근로조건, 평가제도도 함께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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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적 범위 

▪ 공연예술단은 국립, 공립, 민간 공연예술단으로 구분되나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각

자의 성격과 개성에 따라 자율적인 인력운용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공연예술의 발전과 국민의 공연예술 향유권 제고라는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다룸 

▪ 한편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인력구성은 예술단원과 지원인력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연기획, 기술지원, 사무지원 인력에 해당하는 지원인력은 제외하고, 

‘예술단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분석을 함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는 성공적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방식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므로 해외 사례연구의 범위는 

국제적으로 예술적 성취에 있어 명성이 높고 역사가 오래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공연예술단 중 인력운용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곳으로 설정함 

▪ 국내의 경우 국립공연예술단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광역 단위 공연예술단 중에

서는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크며 인력운용방식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함 

<표 1> 국내외 공연예술단 사례분석 대상 

구분1 구분2 공연예술단명

국내 

국립 

공연예술단

∙ 국립창극단(국립극장 소속 전속단체)

∙ 국립무용단(국립극장 소속 전속단체)

∙ 국립국악관현악단(국립극장 소속 전속단체)

∙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 (재) 국립극단 

∙ (재) 국립발레단

∙ (재) 국립합창단 

∙ 서울예술단 

공립 

공연예술단

▪서울시 예술단(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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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범위 

▪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

로 공연예술분야가 심각한 위축을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자료도 구득가능한 선에서 함께 수집하여 분석함 

2.2. 연구방법

□ 문헌검토 

▪국내외 공연예술단원의 인력운용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 저널기사, 단행본, 연

구보고서, 예술단원에 관한 규정, 예술단의 노사 단체협약문, 통계자료 등 검토 

구분1 구분2 공연예술단명

  ∙ 서울시무용단 

  ∙ 서울시합창단

  ∙ 서울시뮤지컬단 

  ∙ 서울시극단 

  ∙ 서울시오페라단

  ∙ (재) 서울시립교향악단 

  ∙ 경기도예술단 

해외 

미국

∙ 메트로폴리탄 오페라(The Metropolitan Opera) 

∙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merican Ballet Theatre, ABT)

∙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영국

∙ 로열발레단(the Royal Ballet)

∙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oyal Shakespeare CompanyㆍRSC)

∙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 

프랑스 

∙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BOP)

∙ 코메디 프랑세즈(La Comédie Française 

∙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Centre National de la Danse)

독일

∙ 본(Bonn) 시립 오페라단

∙ 뷔르템베르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 (Württembergische Philharmonie Reutlingen)

∙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Staatstheater Stuttgart)  

캐나다 ∙ 캐나다 국립발레단 

일본 ∙ 신국립극장 발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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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을 통한 서면인터뷰 및 대면인터뷰

▪해외의 경우 인력운용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실제 운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재외 문화원과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구조

화된 설문지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관련 서면 인터뷰 진행

▪ 한편 서면 인터뷰만으로는 적실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미

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외부 공동연구원들이 직접 예술단에 방문하거나 온

라인(Zoom 화상회의 앱)을 활용하여 대면 인터뷰를 추진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자 심층인터뷰

▪ 국내외 공연예술단의 채용방식, 퇴직제도, 복무관리방식의 실제 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공연예술단체 담당자(단무장 등) 및 

단원, 노조 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해외 공연예술단체에 입단한 한국 출신 전·현직 

단원, 해외 공연예술단체 담당자와의 인터뷰 수행 

<표 2>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관련 조사내용 

구분 내용 

예술단 개요
설립목적, 창립연도, 소속(법적지위 및 법적근거), 극장과의 관계(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단원구성

단원의 구성(신분) : 상임단원(정년트랙, 정단원), 비상임단원, 견습단원(수습단원), 명예단원 등 

유형별 단원 수(등급별 단원 수)

단원의 채용(선발) 방식과 계약방식(고용형태) : 정년계약, 시즌별 계약, 작품별 계약  

작품수행 방식

시즌제 구성 

시즌(연간) 공연 건수(작품 수, 신작 수, 레퍼토리 수)/ 공연 일수 / 관람객 수 (2019년, 

2020년)  

단원평가제도 

단원평가제도 존재 여부 및 주기 : 상시평가 / 주기적 평가(연간, 기타)  

평가방법 : 오디션 방식 / 상시 관찰 / 동료평가(Peer evaluation) 등 

평가기준:  근무태도 / 기량 / 예술적 성취도 및 성과 등  

평가자 : 단장, 예술감독, 단원 등  

평가결과의 환류 : 캐스팅이나 역할 배정에 참고 /승급 / 보수/ 재계약(해고)   

정년제도

(퇴직제도)

정년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정년(몇살인지?)   

퇴직 관련 제도 

퇴직 이후 예술단에서 별도의 업무를 주는 제도가 있는지(예: 교육단원제도)

퇴직연금제도

자체적인 퇴직연금제도가 있는지? 

국가차원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있는지? 

예술노조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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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예술단 인력운용의 특성 및 정책적 의미 고찰 

3.1. 공연예술단 인력운용의 특성 

▪ 『2020 공연예술조사(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에 따르면 2019

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연단체는 약 3,972개로 추정됨 

- 이중 국립 공연단체는 14개, 광역 단위 공립공연단체는 67개, 기초 단위 공립공

연단체는 275개로 전국의 국공립 공연단체를 합치면 총 356개에 달함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구성원 중 단원의 수는 총 15,810명

으로 예술단 평균 약 44.4명이며 , 정규직 단원의 비율은 국립이 92.6%, 공립(광

역)이 77.5%, 공립(기초)가 26.1%, 민간은 10.8%임

▪ 한편 50대 이상 단원의 비율은 국립이 16.7%, 공립(광역)이 21%, 공립(기초)가 

22.3%, 민간이 21%, 장르별로는 연극이 15.6%, 무용이 14.6%, 양악이 21.2%, 

국악이 29%로 나타남

▪공연예술단체는 공연장과의 관계에 따라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로 구분되

며, 공연예술단체의 제작방식(레퍼토리 시스템/스타지오네 시스템 등)에 따라 인

력운용방식은 영향을 받음

구분 내용 

직업전환교육 

현황

직업전환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국가나 노조 등의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복무규율

근무시간의 규정 및 관리 :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 

개인 대외활동의 허용 여부 및 유형 : 출강, 외부 출연, 개인레슨 등 

개인 대외활동의 허용방식 : 사전허가, 근무 시간 내 허용여부, 횟수와 시간 제한 여부  

평균 보수 
보수산정기준, 등급별 보수수준

예술단원의 평균 보수(연봉) 또는 작품별 평균 보수, 수당(출연수당 등)  

예산의 구성 연간 총예산, 예산의 구성(자체티켓수입 / 기부금 / 정부예산지원 등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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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의 정책적 의미 고찰 

가. 공연예술단 인력운용과 관련된 주요 환경변화 

▪ 고령화의 진전과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

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개정내

용이 201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단원의 정년에 대한 논쟁 촉발

▪ 예술인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심 강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연예술의 창작-유통-수용환경의 급격한 변화(디지털 전환 본

격화)와 향후 예상되는 전세계적 재정감축기조 속에 새로운 생존전략의 마련 필요성

나. 공연예술단 인력운용과 관련된 주요 쟁점의 검토 

□ 단원채용(계약) 관련 

▪ 전속단원제 또는 정규직 단원제도에 대한 논쟁 

- 장점: 안정적 고용환경에서 본연의 예술단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적 기량과 작품의 질적 향상 도모, 예술단의 앙상블 강화 

- 단점 : 안일과 타성으로 예술적 기량 및 작품의 질 저하, 신규진입기회 봉쇄로 

운영의 경직화

□ 단원평가제도 관련 

▪ 전속단원 또는 정규직 단원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를 재임용(재계약), 성과급 배분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평가방식과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논쟁 발생  

- 평가방법의 문제 : 상시평가 vs. 실기평가(오디션평가, 기량평가)

-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의 문제 vs. 평가제도의 실효성 문제  

- 강제배분형 상대평가방식의 문제  

- 평가보다는 워크숍, 연수제도 등 기량향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

장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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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및 직업전환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

19조 개정에 따라 예술단의 정년에 대한 논쟁 

- 정년연장 찬성 입장 : 예술단원도 고령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60

세 정년은 강제적용사항 

- 정년연장 반대 입장 : 신입단원이 들어오기 어렵게 되어 예술단의 고령화 문제 

심화, 퍼포먼스의 하향평준화로 관객 외면, 외부 객원 캐스팅 증가로 제작비 상

승, 특히 고도의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무용단의 경우 60세 정년은 문제

- 조기은퇴에 대한 보상체계나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  

□ 복무관리와 보수

▪ 외부 영리활동에 대한 규제 찬성 입장 : 연습 방해 및 기량 저하로 공연에 지장 

초래, 입시·취직 경쟁이 치열한 상황 하에서 국공립 단원의 개인 레슨은 사교육 

과열화 및 유착의 우려

▪ 외부 영리활동에 대한 양성화 주장 : 국공립 예술단원의 보수수준이 낮으므로 외부

활동을 통한 수익 보전 필요, 연습과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허용 필요, 예

술교육을 통한 예술적 자산의 사회화 필요

4. 국내 공연예술단체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 국내 국공립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 국내 국공립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구분 채용계약 평가 정년 대외활용 관리 

국립중앙

극장 전속단체 

∙2년간 능력검증계약 

이후 고용안정계약 

체결 

∙매년 상시평가(80%)와 경

력기간에 따라 2~3년마다 

예술성평가(20%), 평가결

∙만 60세 

(단 국립무용단은 

만 55세)

∙원칙적으로 겸직금

지, 대외활동은 사전

승인하에 가능



x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연구

구분 채용계약 평가 정년 대외활용 관리 

과는 계약해지 및 성과연봉

에 반영

∙공무원 연금 적용

∙명예퇴직제도 있음

∙직업전환지원 없음  

(개인레슨 금지)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2년 단위 재계약

∙매년 성과평가(30%)와 2년

마다 기량평가(70%)

∙재계약 및 성과급 등에 반영 

∙만 60세

∙공무원 연금 적용

∙명예퇴직제도 없음

∙직업전환지원 없음

∙원칙적으로 겸직금

지, 대외활동은 사전

승인하에 가능

(개인레슨 금지)

(재)국립발레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 

∙매년 공연기여도(50%), 캐

스팅 가산점(25%), 기타공

연 평가(25%)

∙등급조정/성과급 반영 

∙만 60세 

∙명예퇴직제도/희망퇴

직제도 규정 있음

∙직업전환지원 없음 

∙원칙적으로 겸직금

지, 대외활동은 사전

승인하에 가능

(재)국립합창단 ∙1년단위 재계약 

∙매년 실기(70%), 기여도

(10%), 근태(10%), 경력년

수(10%), 

∙계약해지/연봉에 반영 

∙만 58세, 

∙명예퇴직제도 없음, 

직업전환지원 없음 

∙원칙적으로 겸직금

지, 대외활동은 사전

승인하에 가능

(개인레슨 금지)

(재)서울예술단 ∙1년단위 재계약 

∙매년 상시평가(능력60%, 

태도30%, 업적10%)

∙등급조정/성과연봉/징계에 

반영 

∙정년규정 없음, 

∙명예퇴직제도 없음

∙직업전환지원 없음 

∙원칙적으로 겸직금

지, 대외활동은 사전

승인하에 가능

(개인레슨 금지)

(재)국립극단

∙시즌단원 계약 

- 1년 단위 계약,

(최대 2년)

∙평가제도 없음 ∙정년규정 없음 

∙원칙적으로 겸직금

지, 대외활동은 사전

승인하에 가능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 
∙정규직 고용계약

∙매년 상시평가(조직성실도

15%, 단체공연활동 60%, 

예술적자기계발15%, 사회

봉사10%)

∙직책단원 승진시 활용

∙만60세

∙조기퇴직제도 규정 있음

∙대외활동은 사전승인

하에 가능

(재)서울시립

교향악단 

∙평가결과에 따라 

1년/2년/3년 계약 

∙매년 상시평가(예능도80%, 

공연참여도 및 근무태도20%)

∙실기평가는 예능도 하위등

급자 또는 최초 계약만료단

원 대상

∙재계약 및 계약기간에 반영 

∙정년규정 없음, 

∙명예퇴직제도 규정 없음

∙직업전환지원 없음 

∙원칙적으로 겸직금

지, 대외활동은 사전

승인하에 가능

(개인레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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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공연예술단체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 해내 국공립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 해외 국공립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채용계약 평가 정년 대외활용 관리 비고 

영

국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최소 6개월~계

약해지요구시까

지

∙앙상블단원은 

3년 계약 

∙주기적 

평가 없음 

∙정년제도 폐지, 

노조(equity) 은

퇴연금제도  

∙계약서에 의거, 

사전서면허가 

필요 

∙예술분야별 

노조(equity,

Musician’s

union)와 협상

을 통한 단체협

약을 통해 계약

가이드 제시 

로열발레단

∙로열발레스쿨 

통해 입단

(95%)

∙매 시즌마다 

예 술 감 독 과 

1:1 면담을 

통한 피드백

과 조력 

∙정년제도 폐지, 

평균 40대 초중

반에 퇴직, 

∙Dancers 

Career 

Development 

Fund를 통한 직

업전환교육, 

∙자체 직원교육

(학자금지원 포

함), 사무직 전환 

등  

∙연중 휴무기간 

중에는 개인레

슨 포함 대외활

동 허용 

그 외 기간에는 

예술감독의 사

전 승인 필요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1년 단위 계약

∙연주에 문제

가 포착되는 

경우 1:1 면

담, 정한 기간

에 회복이 되

지 않는 경우 

재 평 가 절 차

(오디션)

∙정년제도 폐지

∙Group

Stakeholder

Pension Plan 

혜택  

∙크레딧 요율 제

시를 통한 근무

시간 관리 

미

국

메트로폴리

탄 오페라

∙1년 단위 계약 

연장(규정위반, 

직무역량 부족

시 리뷰위원회 

검증에 따라 계

약 종료) 

∙2년 견습과정

에서 단장과 

대면상담 

∙정년제도 폐지

∙메트오페라연금,

노조AGMA퇴

직연금  

∙사전허가를 받

을 경우 대외활

동 가능(메트오

페라 명칭 사용 

금지)

∙공연준비 미흡

시 출연료 삭감 

등 패널티 

∙예술분야별 노조

(AGMA, Local 

802 AFM)과 협

상을 통한 단체

협약에 따라 고

용계약

∙기부후원제도 발

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년 단위 계약 

연장, 해촉통보

시 재심사위원

회 및 노조의 

중재절차  

∙17개월 견습

과정 중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 

∙정년제도 폐지

∙뉴욕필하모닉

자체연금펀드  

∙공연에 지장주

지 않고, 뉴욕

필의 명칭 사용

하지 않으며, 

뉴욕필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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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약 평가 정년 대외활용 관리 비고 

은 보상을 받을 

경우 대외활동 

허용 

아메리칸 

발레씨어터

∙견습단원 선발 

및 내부심사 통

해 정단원으로 

승급 

∙ 견 습 단 원 의 

정 단 원 으 로

의 승급심사 

∙정년제도 폐지, 

3년 이상 근무시 

전별금, 

∙노조AGMA은퇴

연금, 뉴욕무용

수직업전환단체 

지원 가능  

∙규정상 제약없음 

프

랑

스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

∙부설무용학교 

졸업생 대상 내

부채용전형 및 

외부채용전형 

∙정단원 매년 

승급심사 

∙무용수는 42세

에 의무적 은퇴

(합창단원은 50

세 이상부터, 오

케스트라는 60

세 이상부터), 

∙파리오페라은퇴

금고, 국가공인 

무용교사 자격증 

소지 장려

∙직업전환 상담 

및 외부교육 지

원  

∙사전허가(안식

년 기간에는 외

부활동 가능) 

∙노사간 단체협약

에 따라 계약

∙특별퇴직연금제

도 운영

∙공연활동교육연

수보험(AFDAS)

와 연계한 직업

전환교육 및 지

원 

코메디 

프랑세즈 

∙극장장 추천을 

통해 준단원 입

단 후 승급심사

/심의회비준/정

단원총회 투표

를 통해 정단원 

승급(근무기간

에 따라 계약갱

신기간 다름) 

∙준단원의 

정단원 

승급심사  

∙준단원은 62세, 

정단원은 정년 

없음

∙코메디프랑세즈 

은퇴연금금고

∙공연활동교육연

수보험(AFDAS) 

연계한 상담 가

능

∙공연활동 기간 

외에는 사정승

인 및 휴가를 

얻어 가능(민간

극장 작품 출연

은 금지) 

앙제 

국립현대무

용센터 

∙디렉터가 구성

한 무용수에 대

해 작품단위 개

별 계약(앵떼르

미땅계약), 디

렉터 교체시 무

용단 해체 

∙평가제도 없음 

∙앵떼르미땅 제도

에 따라 62세부

터 퇴직 가능

∙파리 국립무용센

터 및 공연활동교

육 연 수 보 험

(AFDAS) 연계한 

상담 및 지원 가

능   

∙공연에 차질을 

주지 않는 수준

에서 디렉터와 

사전협의 

독

일 

본 시립 

오페라단 

∙정단원의 경우 

정년까지 고용 

보장(종신계약) 

∙평가제도 없음 ∙67세

∙공연/연습 시간 

외에 지휘자의 

사전허가를 받

아 가능



xiii연구개요

6. 시사점

▪ 각국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방식은 다양한 사회적·역사적·제도적 맥락의 종합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예술단의 인력운용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서는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각국의 사회적·역사적·제도적 

맥락’,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이 가지는 노동권’, 그리고 ‘공연예술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성’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

하여 총체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단원 고용계약의 형태와 평가제도의 운영 

- 단원 고용계약 형태의 채택논리와 맥락

- 평가제도의 목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방식의 적절성 확보

▪ 정년 및 퇴직지원제도 

- 장르별 특수성을 감안한 정년제도의 운영

- 퇴직 준비 및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운영

▪복무관리 및 대외활동의 허용 여부

- 유연하나 엄격한 복무관리 

- 대외활동 허용에 있어 고려사항 

채용계약 평가 정년 대외활용 관리 비고 

뷔르템베르

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 

∙18개월 수습기

간 이후 단원 

투표로 종신계

약 

∙평가제도 없음 ∙67세 

∙교육, 타기관 

출연 등에 대한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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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국·공립예술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소유하고 경영하는 정부예

술단체로서, 예술시장이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우수한 예술작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직접지원방식의 대

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회, 1998).1)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립 공연단체는 14개, 광역 단위 공립공연단체는 67개, 기초 단위 공립공연단체는 275

개로 전국의 국공립 공연단체를 합치면 총 356개에 달한다(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

원센터, 2020). 

국공립공연단체의 인력구성은 행정부서 외에 예술단(단장, 예술감독, 예술단원 등)으

로 구성되는데,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예술단체의 구성원 중 단원의 수는 총 

15,810명으로 예술단 평균 44.4명에 이른다(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예술단은 작품기획과 제작, 발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단

의 인력운용방식은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예술작품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국립극장 창설과 함께 국립극단을 창단했으며 이후 1962년

에는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오페라단이, 1973년에는 국립발레단과 국립합창단

이 창단했고, 각 지역마다 공립예술단이 지속적으로 창단되어 2000년대 이전에 창단된 

공연예술단이 전체의 약 52.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창단 이후 20년이 넘어가는 예술단

들이 많아지면서 예술단원의 인력구성도 변화하고 있으며 채용방식이나 평가방식의 문

제, 정년의 문제, 외부활동 규정 등 인력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촉발되고 있다. 

1) 문화정책논총 편집부(1998),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운영 실태 조사, 문화정책논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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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예술단체의 공연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속단원제를 폐지하고 

매년 오디션 제도를 전격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경향신문, 2009)2)이 있는가 하면, 평정

제도에 대해서도 예술단원의 기량을 향상·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절차라는 주장

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경인일보, 2021)3). 

한편 2020년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국립예술단체 단원들의 ‘개인레슨’ 관련된 

논란도 발생했다.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나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따르는 국공립 

예술단체 단원들은 외부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수의 금액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 예술단체 단원의 상당수는 개인레슨 등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단원

의 겸직 및 외부활동 금지규정 위반자는 179명으로 드러났다(국민일보, 2020; 중앙일

보, 2021)4)5).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단원 기

량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영리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예술단원의 외

부활동 허용이 예술단원의 낮은 급여 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리고 예술단

원의 예술적 전문성을 전수함으로써 예술역량의 사회적 환원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는 반론도 제기된다(국민일보, 2020).6) 

2. 연구목적  

이상의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공립예술단의 인력운용과 관련된 다양하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실제 국공립 공연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

내 및 해외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적 연구는 거의 

2) 경향신문(2009), 국공립 공연단체 전속단원제 폐지해야, 2009.06.14.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090614095459A
3) 경인일보(2021), 섬세한 악기같은 예술단원, 험하게 다뤄지고 쉽게 버려지다, 배재흥 2021.06.03.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603002110196
4) 국민일보(2020), 국립국악원, 문체부 지시에도 ‘개인레슨’ 자진신고 0건, 강경루, 2020.09.0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67583&code=61171111
5) 중앙일보(2021), 개인레슨, 학원강의 등 국립예술단체 179명 규정 위반, 김호정 기자, 2021.04.08.

https://news.joins.com/article/24030580
6) 국민일보(2020), 국공립 예술단원 “임금 적어” 개인레슨? “개선 시급”, 강경루, 2020.09.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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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공연 

횟수 및 관객 동원수 제고, 대국민 무료 예술향유 기회제공, 조직구조 개편 등 몇 가지 

사안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단원의 운영규정이나 복무규정은 공무원에 준하여 만

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공연예술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공연예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외국 공연예술단

체에 입단하는 한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유명 공연예술단체들의 예술단원 운용 방

식과 국내 방식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예술인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단원 운용 방식, 특히 채용(계약)방식, 

퇴직제도, 복무관리방식 등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에

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예술분야를 둘러싼 시대적 환경변화와 

내외부적 수요에 부응하는 성공적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침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우리나라 국공립 예술단의 합리적인 단원관리체계 마

련과 원활한 노사관계 정착, 그리고 공연예술분야의 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에 기

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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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국내외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방식에 대한 사례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예

술단의 인력운용방식은 예술단원의 구성체계, 채용방식, 급여, 근로조건(복지제도 포함)

과 복무규율, 단원평가, 퇴직 및 연금제도, 직업전환교육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정책적 지침의 제시가 시급한 

분야인 ‘예술단의 채용과 퇴직(정년, 명예퇴직제도, 직업전환교육 등), 복무관리(근무시

간, 휴가, 외부활동 등)’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예술단의 채용과 퇴직, 복무관리는 실제 급여나 근로조건, 평가제도와 접한 관

계를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석 및 시사점 도출에 있어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급여, 근로조건, 평가제도도 함께 다루었다. 

나. 대상적 범위 

우리나라의 공연예술단체의 수는 2019년 기준 약 3,972개로 추정된다(예술경영지원

센터, 2020). 그러나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각자의 성격과 개성에 따라 자율적인 인력운

용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의 발전과 국민의 공

연예술 향유권 제고라는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인력구성은 ‘예술단원’과 ‘지원인력’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

서는 공연기획, 기술지원, 사무지원 인력에 해당하는 지원인력을 제외하고, ‘예술단원’에 

초점을 맞추어 ‘국공립 예술단의 인력운용방식’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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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성공적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방식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므로 해외 사례연구의 범위는 국제

적으로 예술적 성취도에 있어 명성이 높고 역사가 오래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

본의 공연예술단체 중 인력운용방식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곳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영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립 혹은 공

립 예술단이 없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례분석의 경우 국립 공연예술단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광역 단위 공연예술

단 중에서는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크며 인력운용방식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

시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했다. 

<표 1-1> 국내외 공연예술단 사례분석 대상 

구분1 구분2 공연예술단명

국내 

국립 

공연예술단

∙ 국립창극단(국립극장 소속 전속단체)

∙ 국립무용단(국립극장 소속 전속단체)

∙ 국립국악관현악단(국립극장 소속 전속단체)

∙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 (재) 국립극단 

∙ (재) 국립발레단

∙ (재) 국립합창단 

∙ 서울예술단 

공립 

공연예술단

▪서울시 예술단(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서울시무용단 

  ∙ 서울시합창단

  ∙ 서울시뮤지컬단 

  ∙ 서울시극단 

  ∙ 서울시오페라단

  ∙ (재) 서울시립교향악단 

  ∙ 경기도예술단 

해외 

미국

∙ 메트로폴리탄 오페라(The Metropolitan Opera) 

∙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merican Ballet Theatre, ABT)

∙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영국

∙ 로열발레단(the Royal Ballet)

∙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oyal Shakespeare CompanyㆍRSC)

∙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 

프랑스 

∙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BOP)

∙ 코메디 프랑세즈(La Comédie Française 

∙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Centre National de la D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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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2021년 기준 인력운용

현황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한다. 한편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연예술분야가 심각한 위축을 겪었기에 코로

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자료도 구득가능한 선에서 함께 수집하도록 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문헌검토 

국내외 공연예술단원의 인력운용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 저널기사, 단행본, 연구

보고서, 예술단원에 관한 규정, 예술단의 노사 단체협약문,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나. 이메일을 통한 서면인터뷰 및 대면 인터뷰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력운용현황과 관련된 정보, 규정이나 지침 등을 입수하는 

것이 용이하나 해외의 경우 인력운용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실제 운용현황에 대한 정보

를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재외 문화원과 해외문화홍보원을 통

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관련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다음의 <표 1-2>와 같으며, 구체적인 서면 인터뷰 질문지는 [부록]과 

같다.  

구분1 구분2 공연예술단명

독일

∙ 본(Bonn) 시립 오페라단

∙ 뷔르템베르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 (Württembergische Philharmonie Reutlingen)

∙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Staatstheater Stuttgart)  

캐나다 ∙ 캐나다 국립발레단 

일본 ∙ 신국립극장 발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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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관련 조사내용 

구분 내용 

예술단 개요 설립목적, 창립연도, 소속(법적지위 및 법적근거), 극장과의 관계(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단원구성

단원의 구성(신분) : 상임단원(정년트랙, 정단원), 비상임단원, 견습단원(수습단원), 명예단원 등 

유형별 단원 수(등급별 단원 수)

단원의 채용(선발) 방식과 계약방식(고용형태) : 정년계약, 시즌별 계약, 작품별 계약  

작품수행 방식
시즌제 구성 

시즌(연간) 공연 건수(작품 수, 신작 수, 레퍼토리 수)/ 공연 일수 / 관람객 수 (2019년, 2020년)

단원평가제도 

단원평가제도 존재 여부 및 주기 : 상시평가 / 주기적 평가(연간, 기타)  

평가방법 : 오디션 방식 / 상시 관찰 / 동료평가(Peer evaluation) 등 

평가기준:  근무태도 / 기량 / 예술적 성취도 및 성과 등  

평가자 : 단장, 예술감독, 단원 등  

평가결과의 환류 : 캐스팅이나 역할 배정에 참고 /승급 / 보수/ 재계약(해고)   

정년제도

(퇴직제도)

정년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정년(몇살인지?)   

퇴직 관련 제도 

퇴직 이후 예술단에서 별도의 업무를 주는 제도가 있는지(예: 교육단원제도)

퇴직연금제도

자체적인 퇴직연금제도가 있는지? 

국가차원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있는지? 

예술노조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있는지? 

직업전환교육 

현황

직업전환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국가나 노조 등의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복무규율

근무시간의 규정 및 관리 :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 

개인 대외활동의 허용 여부 및 유형 : 출강, 외부 출연, 개인레슨 등 

개인 대외활동의 허용방식 : 사전허가, 근무 시간 내 허용여부, 횟수와 시간 제한 여부  

평균 보수 
보수산정기준, 등급별 보수수준

예술단원의 평균 보수(연봉) 또는 작품별 평균 보수, 수당(출연수당 등)  

예산의 구성 연간 총예산, 예산의 구성(자체티켓수입 / 기부금 / 정부예산지원 등의 비율) 

한편 서면 인터뷰만으로는 적실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외부 공동연구원들이 직접 예술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앱)을 활용하여 대면 인터뷰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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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인터뷰

국내외 공연예술단의 채용방식, 퇴직제도, 복무관리방식의 실제 운용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현황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공연예술단체 담당자(단무장 등) 및 단원, 노

조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해외 공연예술단체에 입단한 

한국 출신 전·현직 단원, 해외 공연예술단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표 1-3> 국내 공연예술단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일시 이름(소속) 구분 

2021.8.3.(화) 정재훈 오페라 가수 (독일 Bonn 시립오페라단) 독일 

2021.9.29.(수)

오전

신성웅 학예연구사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정채영 프로듀서 ((재)국립극단)

심용희 팀장 ((재)국립발레단)

이정재 과장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허난영 팀장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전략팀) 

국공립공연예술단 인사 

및 복무 담당자

2021.9.29.(수)

오후 

김현 세종문화회관 노조 지부장 

이중덕 서울시무용단 단원 
국공립공연예술단 단원

2021. 9.30(목)

이철민 팀장 (국립중앙극장 기획총괄팀) 

이용희 주무관 (국립중앙극장 기획총괄팀) 

송은영 주무관 (국립중앙극장 기획총괄팀) 

국공립공연예술단 인사 

및 복무 담당자

2021.10.18.(월)

윤석안 사무국장 (국립중앙극장노조, 국립창극단원) 

강동휘 지부장 ((재)국립발레단 노조, 국립발레단원)

박동석 부지회장 ((재)국립합창단 노조, 국립합창단원)

지승렬 위원장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노조, 서울시향단원)

국공립공연예술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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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수행방법 연구 내용 연구심의

문헌연구 연구 설계 착수 연심

문헌연구

자문회의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의 특징 및 정책적 의미 검토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관계자 인터뷰

국내 공연예술단체 인력운용 현황 사례 분석

중간토론

해외 공연예술단 

담당자 

이메일 설문조사, 

대면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해외 공연예술단체 인력운용현황 사례분석

- 설문지 설계 및 담당자 컨택

- 이메일 설문조사, 대면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 취합 및 번역 

- 전문가 자문 

시사점 도출 및 결론 작성 최종 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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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연예술단 인력운용의 특성

1.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예술단의 의의와 현황

공연예술단체(performing arts company)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공연예술작품

을 창작, 발표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체를 의미한다. 오케스트라, 실내악단, 극단, 무용단 

등과 같이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직접 예술을 창작하거나 실연하는 예술가들을 중심

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용호성, 2010).7) 이러한 공연예술단체는 통상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한 예술단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부문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가

지고 있는데, 단장이나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이 조직운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나

가며, 예술경영 부문은 이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국공립예술단체는 정보조직법이나 특별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일부로 설립된 기관이거나, 혹은 특수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이들의 경우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목적 달성을 중요시하며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공적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받게 된다.

『2020 공연예술조사(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연단체는 약 3,972개로 추정된다. 이중 국립 공연단체는 14개, 광역 

단위 공립공연단체는 67개, 기초 단위 공립공연단체는 275개로 전국의 국공립 공연단

체를 합치면 총 356개에 달한다.  

7) 용호성(2010), 예술경영,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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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우리나라 공연단체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국립 공립(광역) 공립(기초) 민간 합계 비율(%)

연극 3 10 7 1,281 1301 32.8 

무용 3 12 11 451 477 12.0 

양악 3 33 215 1,050 1301 32.8 

국악 5 12 42 690 749 18.9 

합계(개) 14 67 275 3,616 3972 100.0 

비율(%) 0.4 1.7 6.9 91.0 100.0 2.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20), 2020 공연예술조사(2019년 기준)

공연단체의 총 인력의 수는 51,109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단원은 44,966명(88%), 지

원인력은 6,144명(2%)로 추정된다. 공연단체당 인력은 평균 12.9명, 단원은 평균 11.3

명, 지원인력은 평균 1.5명으로 나타났다. 

국공립공연단체의 인력구성은 행정부서 외에 예술단(단장, 예술감독, 예술단원 등)으

로 구성되는데,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예술단체의 구성원 중 단원의 수는 총 

15,810명으로 예술단 평균 44.4명에 이른다(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그림 2-1] 우리나라 공연단체 평균 인력(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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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우리나라 공연단체의 주요활동장르별 평균 인력(2019년 기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20), 2020 공연예술조사(2019년 기준)

고용형태별로 단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단체의 정규직 단원 비율은 92.7%, 공립(광

역)단체의 정규직 단원비율은 77.5%, 공립(기초)단체의 정규직 비율은 26.1%, 민간공연

단체의 경우 10.8%로 부문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2-3] 우리나라 공연단체 단원의 고용형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20), 2020 공연예술조사(2019년 기준)

한편 연령대별로 단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3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국립의 경우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립 및 공립(광역)단체에서 40대와 50대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요활동장르별로는 무용

과 복합, 양악 장르에서 2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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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우리나라 공연단체의 연령대별 단원 현황 

[그림 2-5] 우리나라 공연단체 단원의 주요활동장르별 연령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20), 2020 공연예술조사(2019년 기준)

1.1. 국립 공연예술단 현황8)9)

가. 국립극단

국립극단은 1950년에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설립된 후, 2010년 6월 독립법인으로 전

환한 국가대표 극단으로 ‘서계동 문화공간(백선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과 ‘명동예술극

장’등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연극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

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8)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9) 각 단체 홈페이지 소개 참고(검색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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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극작품의 창작과 공연, 연극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조사연구, 연극작품의 보급 및 관객개발, 연극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수

행하고 있다. 

나.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정악단, 무용단, 민속악단, 창작악단)

국립국악원은 1951년 개원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8조에 근

거하여 전통악·가·무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전통예술 공연 및 교육·연구를 통한 전통

예술의 진흥, 해외교류를 통한 국악의 세계화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전속국악연주단으로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4개 국악예술단을 통해 옛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음악과 춤, 민간에서 애호가들이 연주했던 음악, 민중의 생활 가운

데 살아있는 음악들을 이 시대의 예술로 거듭나도록 하고 있다. 정악단은 1951년 국립

국악원과 함께 창단되었고, 궁중음악, 풍류음악, 정가 등을 전승하고 있다. 창단 이후 

매년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정기연주를 개최하고 있으며, 궁중의 음악문화를 기반으

로 새로운 브랜드 작품을 생산하고 있다. 민속악단은 1981년도에 창단되어 판소리를 비

롯하여 산조, 민요, 병창 사물놀이 등 민속악 분야의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소리극, 

굿음악의 작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무용단은 1962년도에 창단 이래 궁중무용과 민속

춤, 창작품에 이르기까지 전통춤의 보급과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민속악단은 1981

년도에 창단되어 판소리를 비롯하여 산조, 민요, 병창 사물놀이 등 민속악 분야의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소리극, 굿음악의 작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창작악단은 전통음

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2004년에 창단되었고, 창작국악의 개발과 현 시대의 음악적 

요구를 반영하는 공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지방에 3개의 분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립민속국악원을 1992년에, 

국립남도국악원을 2004년에, 부산국악원을 2008년에 각각 개원하였다. 각각의 지방국

악원에도 전속단체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 

1948년 ｢국립극장 설치령｣을 근거로 1950년 경성 부민관에서 국립극장으로 개관하

였다. 1950년 국립극단 창단을 시작으로 1962년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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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창단되었고, 1969년 국립교향악단이, 1973년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1995년에

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여 공연예술 분야 전 장르를 망라하는 국립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국립오페라단, 국립교향악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

고 1995년부터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소속단체로 운

영하다가 2010년 국립극단도 법인화하여 현재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

악단의 세 개 단체를 보유하고 있다.10)

1962년 창단된 국립무용단은 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을 

모토로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대 최고의 춤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전통

과 민속춤을 계승하는 한편, 그것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이 감동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작품개발을 위한 창작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국립창극단은 1962년 창단 이해 한국 고유

의 노래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 ‘창극(唱劇)’을 선보이고 있는 국립극장 전속 예

술단체이다. 창단 이후 55여 년간 전통 창극의 보존과 정형화 작업, 현대적인 창극 창작

을 통한 대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창단된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립극

장 전속단체로써 유구한 역사 속 개발되고 전승되어온 한국 고유의 악기(국악기)로 편성

된 국립국악관현악단은 70여명의 전속 연주자와 함께 국내외 저명한 작곡가 및 지휘자

들을 영입하여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통 음악의 현대적인 재해석,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사운드, 전 세계의 관객에게 감동을 전하는 현대적인 레퍼토리를 

담은 차별화된 무대로 한국 음악의 미학을 전하고자 하고 있다. 

라.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은 국립중앙극장의 전속단체로 1962년 1월 설립되었다가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대표 오페라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

며 오페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개최, 오페라 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오페라 공연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오페라 아카데미 운

영, 오페라 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0) 이정희(2018).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극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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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1973년 5월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로 설립된 후,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대표합창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합창음

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합창음악공연의 국내외 

교류사업, 합창학교 운영, 성악 예술영재 발굴지원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바.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국립무용단에서 1974년 국립발레단으로 분리되었으며, 

이후 1999년 12월 30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가 대표 발레단으로 서울 예술의전당에 

상주하고 있고, 발레공연을 통한 온국민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소외지역 해소

를 위해 정기공연, 지역순회공연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발레를 통한 국가브랜드 이

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공연, 발레예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발레예술영재 지원사업 및 발

레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사. 서울예술단

서울예술단은 1985년 남북 예술단 교환공연 후 남북간 문화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

교류, 국가적 주요행사를 위한 대형 종합예술단체 육성의 필요에 의해 1986년 8월 1일 

‘88서울예술단’으로 창단되었으며 1990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예술

단’으로 독립하였다. 서울예술단은 한국적 음악극이라 할 수 있는 ‘가무극’이라는 공연양

식을 통해 한국적 소재와 양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공연을 제작하

고 있고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의 역할 수행과 지역공연을 통

해 국민 문화향수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사업 및 각종 창작작업을 통해 공연예술 인력양

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3월 설립, 2001년 2월 8일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국내 대표적 교향악단으로 예술의전당을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며 교향악의 진흥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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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를 위해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개최, 교향악의 국내외 교류사업,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국립예술단체 공연전담, 교향악 예술영재 발굴지원 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자.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은 2010년에 창단한 국립현대무용단체로 춤을 통해 동시대의 역사, 

사회,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한국적 컨템퍼러리 댄스를 지향한다. 예술

성과 대중성을 갖춘 신규 무용작품 개발, 지속가능한 무용 레퍼토리 개발 및 보급, 현대

무용 다양성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2. 공립 공연예술단 현황11)12)13) 

가. 서울시

□ 서울시예술단14)

1978년 개관하고 1999년 재단법인화된 세종문화회관에서 9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

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1965년 창단), 서울시무용단(1974년 창단), 서울시합창단

(1878년 창단), 서울시뮤지컬단(1961년 예그린악단을 모태로 서울시가무단, 1972년 국

립가무단, 1977년 서울시립가무단, 1999년 서울시뮤지컬단), 서울시극단(1997년 창

단), 서울시오페라단(1985년 창단),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1984년 창단), 서울시소년

소녀합창단(1964년), 서울시청소년국악단(2005년 창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울시립교향악단15)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은 1945년 설립된 고려교향악단과 서울관현악단을 

모체로 1948년 서울교향악단을 발족했으며, 1954년 해군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했

11) 각 예술단 홈페이지 자료
12) 박수현(2016), 국공립 공연장과 국공립 예술단체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3) 국립중앙극장 내부자료 
14)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서울시예술단 소개(http://sjartgroups.or.kr/sjartgroups/main/main.do 검색

일 : 2021.7.2.) 
15) 서울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 소개, 검색일: 2021.7.2.)

https://www.seoulphil.or.kr/introduce/spo/info?langCd=ko&menuFlag=MFLG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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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957년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발족했다. 1999년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로 편입

되면서 ‘서울시 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후 첫 

음악감독인 정명훈 지휘자의 리더십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성장

하고 있다.  

나. 부산 

부산문화회관의 전속단체로 부산시립무용단(1973년), 부산시립합창단(1972년), 부산

시립교향악단(1962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1984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2001),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1973년) 등이 활동하고 있다. 

다.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속단체로 대구시립무용단(1981년), 대구시립국악단(1984년), 대

구시립극단(1998),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1981년)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콘서트하

우스의 상주단체로 대구시립교향악단(1964년), 대구시립합창단(1981년)이 활동하고 있다. 

라.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전속단체로 인천시립교향악단(1966년), 인천시립교향악단

(1966년), 인천시립무용단(1981년), 인천시립극단(1990년)이, 상주단체로 인천시립합

창단(1995년)이 활동하고 있다. 

마.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속단체로 광주시립교향악단(1976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1994년), 광주시립국극단(1989년), 광주시립발레단(1976년), 광주시립합창단(1978

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1976) 등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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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대전시립합창단(1981년), 대전시립교향악단(1984

년), 대전시립무용단(1985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1982년) 등이 활동하고 있다. 

사. 경기

경기도문화의전당 전속단체로 경기도립극단(1990년), 경기도립무용단(1993년), 경기

도립국악관현악단(1996년),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1997년) 등이 활동하고 있다. 

<표 2-2> 주요 광역 단위 공립예술단 현황(2020년 10월 기준)

기관명 (단체명) 예술단 구성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 소속단체(7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극단, 청소년교향악

단, 소년소녀합창단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예술단)
· 소속단체(4개 단체) :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합창단

강원도립예술단 · 소속단체(2개 단체) :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울산광역시립예술단 · 소속단체(5개 단체) :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세종문화회관
· 소속단체(9개 단체) :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뮤지컬단, 합창단, 오페라단, 극단, 소

년소녀합창단, 유스오케스트라, 청소년국악단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예술단)

· 소속단체(7개 단체) : 교향악단, 창극단, 발레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극단, 소년

소녀합창단

인천시립예술단 · 소속단체(4개 단체) :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전라북도도립국악원 · 소속단체(3개 단체) : 국악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

국립국악원 · 소속단체(4개 단체) :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 소속단체(1개 단체) : 도립무용단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립예술단)
· 소속단체(4개 단체) : 국악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립예술단)
· 소속단체(5개 단체) : 극단, 무용단, 국악단, 필하모닉, 경기팝스앙상블

출처: 국립중앙극장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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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예술단체의 유형과 특성

2.1. 공연장과의 관계에 따른 공연단체 유형: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공연장은 자체공연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프로듀싱 공연장(production theatre)

과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넌프로듀싱 공연장(non-producing theatre)로 구분된다. 

프로듀싱 공연장의 경우 전속단체나 상주단체를 두고 있거나 예술단체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공연장에서는 해당 공연단체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연 

시즌이 구성되고 비시즌에 한해 다른 단체가 공연장을 이용하거나 외부단체가 참여하게 

된다(용호성, 2010). 

국공립공연예술단체는 공연장과의 관계에 따라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로 구분

된다(박수현, 2016). 먼저 전속단체(in-house paid emsemble, 專屬團體)는 법인의 형

태가 아니라 공연장 전체 조직이나 직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공연장과 수평적인 

위계관계가 아니라 공연장의 수직적 위계 선상에 있어 공연장 운영부서의 지휘 및 감독

을 받는 특징을 갖는다. 국립중앙극장의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이나 세종문화회관은 서

울시 예술단이 전속단체에 해당한다. 예술단에 속해있는 단원은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신분이 안정적인 편이며 전속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공연장 전체 예산에 포함되

어 있어 회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상주단체(in house unpaid ensemble)는 전속은 아니지만 한 장소의 공연장에 상주

해 있는 예술단체로서 상주에 관한 특정한 계약에 의해 공연장과의 관계가 설정된다. 

예술의전당이 필요로 하는 주요 레퍼토리에 한해 국립오페라단이나 국립발레단이 공동

제작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수 있다. 상주단체는 공연장과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

이므로 공연장으로부터 운영상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개별적인 사무국을 운영하

고 별도의 예술감독을 둔다. 또한 경영과 예산 운용의 독립성을 가진다. 

입주단체는 공연장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하드웨어 성격의 공간만 제공을 받으며 일

정금액을 국공립 공연장에 지불하는 계약형태로 입주해있어 법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

인의 관계 외에 국공립공연장과 별도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박수현, 2016).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극장이 전속단체를 거느리는 개념이 아니라 예술단체가 전

용극장을 갖고 전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영국이나 미국에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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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시설이 여러 장르의 단체를 거느린 경우 이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상주단체의 개념

이 강하다. 상주단체관계의 장점은 상호간 예술적 명성에 의존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극장은 우수한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

고, 예술단체는 활동공간 확보 및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상주관계는 예

술단체의 예술적 수월성과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때라야 유지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간사용의 유연성 저하, 예술적 다양성 저하 등으로 상호갈등이 심화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의 국립극장은 우리와 같이 극장의 권한이 강한 시스템을 가지

고 있으나, 극장이 전권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고 예술가나 예술단체는 이에 계약관계

로 종속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국립극장, 2011).  

2.2. 공연예술단체의 제작방식 유형에 따른 특성 

공연단체의 제작방식은 크게 레퍼토리(repertory) 시스템과 스타지오네(stagione)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레퍼토리 시스템은 과거 시즌에 올렸던 

프로덕션을 다시 사용하면서 새로운 프로덕션을 약간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을 하는 제작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관객들이 극장을 자주 찾도록 하기 위해 한 작품을 

몇 주씩 공연하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교차 상연하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

과 많은 공연 횟수를 특징으로 한다. 레퍼토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의 경우 리허

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리허설을 많이 하지 않고도 레퍼토리를 완성도있게 공연하

기 위해 주·조연을 단원(앙상블)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리바이벌 프로덕션이 많

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레퍼토리를 수시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장 안이나 혹은 

인근에 무대장치와 의상, 소품 등을 저장할 공간이 필수적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객석규

모를 가진다. 오페라에서 많이 발견되며, 연극의 경우 안정적인 공연예술 환경이 갖추어

져 있고 관객층이 두꺼운 독일 극장이 많은 경우 레퍼토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이원현,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16). 

반면 스타지오네 시스템은 짧은 시즌 동안에 새로운 프로덕션만 올리는 제작방식으로 

한 작품을 종료할 때까지 중단 없이 공연하므로 적은 작품 수와 공연 횟수를 가지며, 

16) 이원현(2009), 극장지원정책과 극장경영체계 변화에 따른 독일연극의 자립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순천

향 인문과학논총 제24집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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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연 횟수가 적기 때문에 작품당 계약을 통해 캐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두 방식

은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레퍼토리 시스템과 스타지오네 시스템을 절충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17). 스타지오네 시스템은 오픈런(open 

run)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픈런은 하나의 작품을 공연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공연하는 방식으로 뉴욕 브로드웨이나 영국 웨스트엔드의 상업극장들이 뮤지컬을 제작

하는 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3. 단체와 단원과의 관계 

공연예술단체의 제작방식은 단원의 기용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

대 레퍼토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독일 극단의 경우 자체 앙상블인 전속단원을 보유하

거나 1년 단위 또는 시즌 단위로 배우들과 전속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레퍼토

리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는 공연단체의 경우 대체로 자체 앙상블(전속단원)을 보유하

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미국 비영리 프로페셔널 극단의 경우 자체 앙상블(전속배

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영국의 국립극단처럼 레퍼토리 시스템으

로 운영되는 극단이라 하더라도 전속배우를 두지 않고, 공연되는 작품에 따라 2~3년씩 

배우들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재인용)18).   

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국립예술단체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마련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8) 스티븐 랭글리, 데이비드 콘트(2007), 극장경영: 공연예술의 제작과 유통, 커뮤니케이션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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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의 정책적 의미 고찰

1. 공연예술단 인력운용과 관련된 주요 환경변화 

1.1. 인구사회변화 및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가. 고령화의 심화와 예술단원의 정년 논쟁 촉발

유엔(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15% 고령사회에 해당하지만 우리나

라의 고령층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2050년에는 고령층의 비중이 지금의 두배가 

넘는 40%로 진입하여 일본을 뛰어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머니투데이, 

2021).19)

공연예술단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0 공연예술조사(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

센터, 2020)』에 따르면 국립 공연예술단의 60대 이상 비율은 0.9%, 공립(광역)의 경우 

1.1%, 공립(기초)의 경우 5.7%에 이르고 있어 국공립공연예술단의 고령화 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

용법)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되고 2016년부

터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 공연단체의 정년에 대한 논쟁도 촉발되었다. 예술단원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60세 정년은 강제적용사항이라는 입장과 예술단원의 정

년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예술단원의 고령화, 신진 예술인에 대한 진입장벽 형성, 제작 

비효율성, 관객의 외면으로 이어져 공연예술성의 저하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저해할 것

19) 머니투데이(2021), 노인의 나라가 온다[류근관의 통계산책], 류근관. 2021.08.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01338461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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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반론이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중앙일보, 2018; 시사저널, 2019).

.20)21)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20) 중앙일보(2018), 60세 발레리나? 국공립 무용단 정년 연장 논란, 유주현, 2018.12.01. 
21) 국립극장이 만 58세에 달한 국립창극단 및 관현악단 단원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 통보에 대해 제기된 행정

심판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

세로 정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인

사규정에 따른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여 복직되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

109, 2019.03.12.)

https://www.ulex.co.kr/labor/2019%EB%B6%80%ED%95%B4109∙227
22) 시사저널(2019), 국립극장, 판소리 명창 부당 해고 논란, 조유빈 2019.02.19.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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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 강화

“예술인은 노동자인가?”라는 질문은 그간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1960년대부터 뉴욕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예술노동에 대한 의제화가 이루어져왔으며, 

유네스코(UNESCO)에서도 1972년 ‘현대사회에서 예술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

에서 시작하여 1974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문을 얻어 ‘예술인의 지위’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했으며, 1977년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예술인의 교육, 고용, 소

득 및 사회보장 현황을 조사하고 1980년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

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s)’를 만장일치로 채택하

였다.23) 특히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는 예술인의 고용 및 작업(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 등이 역할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의무를 권고하는 등 예술인의 노동자로

서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명확히 한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조작가 고(故) 구본주 사건으로 ‘예술이 사회적 노동으로 인

정받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011년 최고은 작가 사망을 계기로 제

정된 「예술인복지법」 제정과정에서도 ‘예술인의 근로자의제’가 쟁점이 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예술인소셜유니온을 중심으로 대중음악산업계 창작자들이 처한 열악한 창

작환경과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론화

가, 2013년에는 미술인생산자모임이 개최한 아티스트피와 작가보수제도 관련 공개토론

회가 이루어지면서 예술노동에 대한 의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21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표현의 자유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의 세 영역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문화했으며, 2021년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또한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예술인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적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23) 박영정(201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예술인 복지법」제정 경과 및 과제, 월간 노동리뷰 7월호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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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연예술 창작-유통-수용환경의 급격한 변화 

공연예술의 창작과 수용환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2020

년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그간 관객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전제로 했던 공연

예술의 창작과 유통, 그리고 수용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 공연장에서의 공연이 어려워지면서 유튜

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공연이 크게 늘어났으며, VR/AR/XR이나 메타버스

(Metaverse)를 활용한 가상공연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공연장과 

무대를 통한 예술가와 관객과의 만남의 방식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호작용 및 

공연유통으로의 대대적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영국 국립극장의 NT Live나 넷플릭스 등과 같은 글로벌 OTT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과 선호가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공연예술단 또한 대중문화콘텐츠를 뛰어넘는 매력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관객들에게 선사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계적인 재정감축기조 속에 

공공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국공립 예술단 또한 예산감축의 압력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2. 공연예술단 인력운용과 관련된 주요 쟁점의 검토 

2.1. 단원 계약 및 평가방식 

□ 전속단원제도와 그 비판 

공연예술단원은 크게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전속단원이란 특정 

공연예술단에만 전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원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

년까지 고용되는 정규 단원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속단원이라 하여도 반드시 

정년까지 고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원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한편 

전속단원이 아닌 경우 연간 또는 시즌별로 계약을 하거나 작품별로 계약 및 재임용계약

을 맺는 경우가 많다. 



32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연구

이렇게 국공립공연예술단에서 전속단원제를 채택한 이유는 단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본연의 예술단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적 기량과 작품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속단원제에 대한 비판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정진수(2009)는 국공립 공연

예술단체들은 대부분 정년까지 일정한 월급을 받는 전속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각

각의 단원은 실제 공연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평균 연령이 높아 관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1999년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를 계기로 처음 결성된 예술인노조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탓에 전속 단원들은 정년 때까지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안일과 타성

에 빠져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원들의 봉급 수준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낮아 좋은 기회를 만나면 미련 없이 단체를 떠나며 결국 전속단원으로

서 열정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는 단원은 많지 않고 단체의 사기는 떨어져 있음을 지적하

며 영미권 국가의 대부분 나라들처럼 모든 공연의 출연자는 오디션을 거쳐 작품별 혹은 

시즌별로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정진수, 2009; 경향신문, 2009).24)25) 전속단

원제로 인해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공연예술계 대학 졸업생이 입단하고자 

하여도 신규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공연예술단 또한 신진대사가 

되지 않는 조직으로 변화되어 전속단체 운영의 경직화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립극단의 경우 1950년 설립 이래 전속단원제를 지속했으나 '철밥통'으로 인해 경쟁

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배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전속단원제를 폐지했으며 

2011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이후 작품별 오디션을 통해 배우를 기용해왔다. 하지만 전

속단원제가 폐지돼 배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품의 질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우수한 배우를 조기에 섭외해 작품 수준을 유지하고 연기 앙상블을 강화

해 작품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2015년부터 둘의 장단점을 혼합한 '시즌 단원제'를 

도입했다(뉴시스, 2015).26) 시즌 단원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여 철밥통이라는 인식은 피하면서 1년간 꾸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4) 정진수(2009), 국공립 공연예술단체의 개선 방안, 문화미래포럼 상반기 심포지엄. 
25) 경향신문(2009), “국공립 공연단체 전속단원제 폐지해야”.2009.06.14.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090614095459A
26) 뉴시스(2015), 국립극단, 5년 만에 단원제 부활, 이재훈. 2015.01.16. 

https://news.joins.com/article/169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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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 예술단원의 신분 

한편 시·도립 예술단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계

약직 공무원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예술단원이 계약직 공무원인지 혹은 민간근로자인지는 채용과정의 

공고문과 계약서 등에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되었는지 여부와 신분 및 근로조건 등

이 지방공무원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적용받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예술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을 규정하여 적용받는다면 이

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노병호 외, 2013; 김수진·김원명, 2018 재인용). 예컨대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이나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원, 경기도립예술단원 등은 별

도의 규정집과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을 규정하여 적용받고 있는 신분이라는 점에

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서 소속

되어 노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매달 

노무제공의 대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노병

호 외, 2013). 예술단원들은 구체적인 지사에 따라 연습 및 공연 등에 참여하였고 출퇴

근 등 복무 및 기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다. 

또한 자치단체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본급과 수당 상여

금 등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노병호 외, 2013; 

김수진·김원명, 2018 재인용).

□ 단원의 계약기간과 재임용 기준

단원의 계약기간은 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국립극장의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능력

검증계약은 2년, 그 이후부터는 고용안정계약으로 구분한다. 다만 단원평가 결과 75점 

미만을 받고 3회 평가누적경고를 받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일반단원의 경우 계약기간 중 단원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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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계약기간을 3년으로, 상위 25% 내지 75%인 경우 2년으로, 하위 25%인 경우에

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단원이 L1등급(하위 

5~25%)을 받은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을 위한 실기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 최초 계약기

간이 만료하는 단원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인 단원이 L2등급(최하위5%)을 받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규단원이라 할지라도 단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계약의 유지 또는 재계약·재

위촉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단원평가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단원평가제도

국공립 공연예술단은 통상 ‘상시평가’와 오디션의 형태를 갖춘 ‘실기평가(기량평가 또

는 예술성 평가)’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다수 국공립 예술단은 1~2년마다 오디션의 형

태를 갖춘 실기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예술단 활동과 발전성과에 대한 평

가 대신 개인의 예술적 기량만을 상위 직급자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실기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노정했다. 먼저 실기평가의 목적이 개인의 기량 향상이 

아닌 해촉의 대상자를 가리는 것으로 악용되고, 이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인원을 배분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단원들 간의 불신을 초래하였다(김수

진·김원명, 2018). 

서울시향은 2005년 독립법인화되면서 계약임용제(임용기간, 재계약, 연봉 등)를 평가

제도와 구체적으로 연계하고 평가에 관한 전권을 실질적으로 예술감독에게 부여하여 사

실상 오케스트라 단원의 임용과 재임용 여부를 예술감독이 결정할 수 있도록(서울시립교

향악단 운영규정 제3장 교향악단의 운영) 하였다(곽성희·박통희, 2016). 오디션(실기평

가) 결과가 하위 5%에 속하는 단원은 퇴출 조치하며, 나머지 단원들은 평가 수준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둠에 따라 법인화 이전에 단원이 90여 명이었던 서울시향은 법인화에 맞

춰 진행한 오디션에서 30여 명이 불합격했고, 법인화 이후 열린 오디션이 직·간접적인 

이유가 돼 떠난 단원도 20여 명에 달했다. 오케스트라 단원간의 경쟁은 글로벌 차원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재임용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만들면서 단원들을 연주와 훈련에 

몰입하게 만들었다(연합뉴스, 2010).27) 매년 실시되는 단원평가에 입각한 재임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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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수만큼 신규채용을 위한 오디션이 개최되었고28) 우수한 신입단원의 충원 및 서

울시향의 예술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오디션에서 잘하는 사람이 평가를 잘 받는 것은 확실하나, 예외적으로 잘릴 

정도는 아닌 단원이 재계약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오디션에서 예술감독의 주관성

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철저하게 단원평가를 시행하여 적용하면서 나타난 단원의 퇴출로 극도의 긴

장감이 조성되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결속력과 충성심(몰입)을 약화시켰으며 앙상블을 저

해한다는 지적도 상존한다(곽성희·박통희, 2016). 

단원평가에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오디션이 단원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유지

하고 경쟁의식을 갖게하여 예능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공연의 예술성이 향상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기제인 구조조정 차원의 오디션이 예술단의 예술성을 높이는데 최

선의 대안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경쟁에 의거한 동기부여의 방안은 헌신적 몰입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고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기량이 탁월한 

단원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신분보장제를 도입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차원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타당성을 가진다. 

신분 불안은 어느 수준까지는 단원들의 예능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

라처럼 유구한 전통과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예술단은 신입 단원으로 뽑히면, 1-2년 수련 

기간을 거치며 종신 단원으로 승격된 다음에는 평생 평가 오디션을 보지 않는다. 단원 

개개인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는데, 타인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다(연합뉴스, 2010).29)

한편 서울시향은 오디션의 결과를 재임용뿐만 아니라 연봉 및 성과급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켰으나 동기부여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곽성희·박통희, 2016)는 연구결과도 제

시되었다. 늘어난 연주 횟수와 연습량에 비하면 보수 증가로 인한 만족감이 크지 않았기 

27) 연합뉴스(2010), 공공 예술단체 오디션 어떻게 보고 있나, 현윤경 2010.03.25. 

https://www.yna.co.kr/view/AKR20100325178100005
28) 예술감독은 신규채용을 위한 오디션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의 위원 위촉권을 가짐에 따라 

신입단원의 선발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29) 연합뉴스(2010), 공공 예술단체 오디션 어떻게 보고 있나, 현윤경 2010.03.25. 

https://www.yna.co.kr/view/AKR20100325178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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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특히 예술단과 같이 성취동기가 성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분야에서는 

외재적이고 하위 동기요인인 경제적 유인보다는 내재적인 동기부여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Kohn, 1993; Hitt, 1988:153; 곽성희·박통희, 2016).30)31)32)  

한편 국립극장은 2003년부터 예술감독의 평가와 작품 출연, 동료 평가 등 다양한 항

목으로 이뤄진 상시평가를 채택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상시평가제가 단원들의 연봉이나 

지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단원들의 실력과 공연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에

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오디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2009년 기량향상을 위한 오디션의 시행을 두고 노조의 쟁의와 공연거부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 전속단체에 정년제와 오디션을 도입하는 등 전속단체 운영개선 방안에 

합의하게 된다. 여기에는 ⅰ) 극장 경영권과 인사권이 일부 침해되는 내용의 단원노조 

단체협약 해지로 경영권과 인사권 회복 ⅱ) 전속단원들의 공정한 경쟁력을 통한 예술성 

및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성적, 스타성, 실력 등에 따라 연봉 책정) 

ⅲ) 전속단원의 정년을 무용단 53세, 기타 전속단체 58세로 하며 명예퇴직제도를 도입 

ⅳ) 기량향상평가 연1회 시행 ⅴ) 휴가일수 및 연가일수 축소(최대 28일에서 최대25일

로 3일 축소) ⅵ) 1주 1강좌 3시간 이내 겸직 및 국가행사 등 외부활동 제한적 허용(원칙

은 금지이며 예외적으로 허용함) ⅶ) 공연문화발전위원회 폐지하는 대신 전속단체별 전

속단체협의회 운영(합의문 서명, 2011.1.7.)의 내용이 포함되었다(윤용준, 2012).33) 

이외에도 예능도의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객원지휘자의 평가제도, 단

원의 참여제도, 이의신청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단원들

의 실질적인 기량 향상을 위해 오디션보다는 워크숍이나 연수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

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연합신문, 2010).

30) Kohn, A.(1993), Why incentive plans cannot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 

October: 54-63. 
31) Hitt, W.D.(1988), THe leader-manager: Guidelines for action. Columbus, OH:Battelle Press. 
32) 곽성희·박통희(2016),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와 예술성, 한국행정학보 50(2) : 97-130. 
33) 윤용준(2012), 한국 국립극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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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년 및 직업전환교육 

가. 예술인의 정년에 대한 논란

“‘예술(인)은 정년이 없다’라는 말은 사회적 나이가 갖는 위계와 차별, 생산성 중심 가

치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간 진행되어온 예술인의 법적 정년

과 관련된 논란은 다음과 같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34)

먼저 2003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각가 구본주(1967~2003) 씨의 보상액 산정 

기준인 정년 범위와 직종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고인의 정년을 65살로, 예술가 경력 5~6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보험회사 쪽이 즉각 그의 정년을 60살로 줄여야 하며 예술가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를 했다. 정년 문제와 더불어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예술가의 활동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작동한 일이었다. 당시 대법원 판례로 소설가는 65

세, 민요풍 가수는 60세로 정년을 인정한 선례가 있었으나 미술가는 적용될 만한 선례가 

없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모호

한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정년 규정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35)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영화감독 박철수(1948~2013) 씨 

유가족들 또한 보험회사와 법정에서 부딪혔다. 사망 전까지 개봉을 목표로 영화를 찍고 

마무리 작업 중이던 그(당시 64세)에게 보험사가 법적 정년 65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유가족들이 반발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감독이 

앞으로 10~20년 이상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김현

미, 유은혜, 송호창 등 국회의원 15명과 함께 “예술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정 

정년 65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정지영 

감독이 67세,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71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83세임에도 불

구하고 계속 영화작업을 진행하는 등 70~80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영화인들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다. 이 사건은 유가족과 예술계,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결국 승리했다.

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8), 100세 시대를 사는 예술인/예술인 정년의 역설, 예술인 26.

http://news.kawf.kr/?searchVol=26&subPage=02&searchCate=03&page=1&idx=418
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8), 100세 시대를 사는 예술인/예술인 정년의 역설, 예술인 26.

http://news.kawf.kr/?searchVol=26&subPage=02&searchCate=03&page=1&idx=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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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위상과 정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두 사건 

외에도 2012년에는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 합

창단, 뮤지컬단 등 9개 정식 예술단의 정년제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200여 명의 단원들이 채용 후 5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으며 2002년부터 호봉제

가 채택되어 기량이나 공연 횟수에 관계없이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걸 두고 신입단원 

채용이 어려운 점이나 창작 의지가 떨어지는 등 경직화를 우려하며 서울시 시의원들이 

정년제와 호봉제 재검토를 제기했다. 단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정년을 앞둔 중년 예술

인과 면접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신진 예술인들이 웹상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36)

나. 정년에 대한 예술인의 인식37)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2018년 7월 구독자를 대상으로 예술인의 정년에 대해 온라

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예술인 324명은 예술인의 정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먼저 “예술인에게 정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로 응답한 

예술인이 47%,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이 28%,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응답한 

예술인이 23%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이 응답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타났다. 

<표 2-3> 예술인에게 정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 

36)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8), 100세 시대를 사는 예술인/예술인 정년의 역설, 예술인 26.

http://news.kawf.kr/?searchVol=26&subPage=02&searchCate=03&page=1&idx=418
37)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8), 100세 시대를 사는 예술인/ 예술인, 정년을 묻고 답하다, 예술인 26. 

http://news.kawf.kr/?searchVol=26&subPage=02&searchCate=03&page=1&idx=425

응답 응답 이유

없다(47%)

∙ 창작활동은 나이와 무관하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 삶의 경험에 따라 다른 형태의 예술을 보여줄 수 있다.

∙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평생기술이라고 생각한다.

∙ 나이가 든다고 해서 창작활동의 욕구가 줄지는 않는다.

∙ 예술가의 정년은 주관적이기에 특정 나이로 객관화할 수 없다. 

있다(28%)

∙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기획사 등에서 고용하지 않는다.

∙ 경제적 여건, 가족의 이해나 포옹 없이는 힘들다.

∙ 인건비 상승에 따라 어느 분야든 신규 유입 인력을 선호해 경력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 예술단 정년 보장으로 젊은 연주자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

∙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작업 시간을 버틸 수 없는 시기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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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8), 100세 시대를 사는 예술인/ 예술인, 정년을 묻고 답하다, 예술인 26. 

한편 스스로 정년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신체기능 저하(38%), 경제적 

어려움(31%), 예술적 한계(17%)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그림 2-6] 예술인의 정년에 대한 인식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8), 100세 시대를 사는 예술인/ 예술인, 정년을 묻고 답하다, 예술인 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원로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을 따로 지원

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 70세 이상, 예술 경력이 20년 이상인 원로예술인

이 지원을 받게 된다. 90세 가까이 살았던 미켈란젤로가 말년에 “내게 10년이나 15년을 

더 준다면 조각을 온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라고 했다는 일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원로예술인이라고 해서 예술을 향한 열정이 쉽게 식거나 하지 않는다. 사실 그렇

게 생각하는 건 오랜 편견이다. 한 원로문학가의 말처럼 “세월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38) 

38)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8), 100세 시대를 사는 예술인/ 삶과 함께 계속되는 예술, 예술인 26. 

응답 응답 이유

있기도하고 

없기도 

하다(23%)

∙ 건강상의 이유, 창의력 고갈, 무기력증 등 이유로 그만둘 때 그게 정년이 아닐까.

∙ 성공한 예술인은 정년 없이 오래 활동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정년을 맞기

도 한다.

∙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예술을 그만두게 되고, 그게 정년일 수 있다.

∙ 사람마다, 활동 장르마다 조건이 다르고,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만 아니까 

스스로 정년을 선택할 수 있다.

∙ 의지와 상관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신체 또는 정신의 제한이 생기면 정년을 고려하게 되

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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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술단의 정년에 대한 논란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고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6년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정년이 시행되자 서울시무용단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도립 무용단체의 정년은 자동으로 연장됐다. 한편 국립중앙

극장은 창극단과 국악관현악단의 정년은 만 60세로 상향조정했으나 국립무용단의 정년

은 만55세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국립극장이 만58세인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에 대해 ‘국립중앙극장 전속단

체운영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발령을 통보한 것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

세로 정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

효이며,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

울2019부해109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러나 이 판결 이후에도 예술단원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60세 정년은 

강제적용사항이라는 입장과 예술단의 경우 직업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원의 정

년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주장은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다

(시사저널, 2019).39)

정년 연장에 대한 비판적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경우 신입단원이 들어오기 어렵게 되어 예술단의 고령화가 급진전될 수 있다. 국내 국공

립 예술단체의 상당수는 공무원 조직에 준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전속단원제로 운영되며 

단원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점수를 연속하여 받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예술가들은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어도 갈 곳이 없는 반면, 국공립예술단

원의 경우 고령화로 노래나 춤을 제대로 못해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http://news.kawf.kr/?searchVol=26&subPage=02&searchCate=03&page=1&idx=420
39) 시사저널(2019), 국립극장, 판소리 명창 부당 해고 논란, 조유빈, 2019.02.19.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325



41제2장 공연예술단 인력운용의 특성 및 정책적 의미 고찰

『2017년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용활동 은퇴 시기는 30대(36.6%), 40대

(19.8%), 60대(18.7%), 50대(16.9%)의 순으로 나타나며 특히 30대 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19.4%). 한편 민간단체나 독립무용수의 50~60대 은퇴율은 23.6%~36.6%인데 

반해 국공립무용단의 경우 50~60대 은퇴율이 54.4%, 시도립무용단의 경우 46%로 나타

나 공공부문 무용단의 은퇴시기가 민간부문에 비해 훨씬 늦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활동장르, 소속단체에 따른 무용 활동 은퇴시기

구분 
사례수
(명)

20대 후
반(%)

30대 초
반(%)

30대 중
반(%)

30대 후
반(%)

40대 50대 60대

전체 1,427 6.0 6.5 10.7 19.4 19.8 16.9 18.7

활동

장르 

한국무용(전통) 320 1.3 2.5 2.8 9.7 19.1 25.3 35.9

한국무용(창작) 286 3.1 2.8 4.5 16.4 22.7 21.0 28.3

발레 347 15.0 17.0 21.6 27.7 12.4 4.0 1.4

현대무용 459 4.4 4.4 12.0 22.4 24.4 17.9 14.2

소속

단체

국공립무용단 114 1.8 6.1 7.0 13.2 14.9 21.9 32.5

시도립 무용단 189 4.8 3.2 6.9 11.1 26.5 27.5 18.5

일반민간단체 539 4.8 7.8 10.9 19.9 18.6 16.7 19.9

상주 민간단체 51 7.8 7.8 15.7 23.5 21.6 11.8 11.8

독립무용수 449 5.3 6.7 12.0 24.9 21.2 12.7 16.5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7), 201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예술단이 고령화될 경우 기존 단원들만으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므로 작품 선

정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퍼포먼스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관객으로부터 외

면을 받게 될 수 있다. 작품에 필요한 젊은 예술인이나 외부 스타를 객원으로 캐스팅해

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제작비도 상승한다. 관객들로부터 외면받는 예술단은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 특히 고도의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무용단원 등에게도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를 평생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합창단이나 뮤지컬단,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

로인해 정년을 단축하거나, 혹은 강력한 단원 평가제와 오디션을 통한 단원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해외의 경우 장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무용단의 경우 시

즌계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연령도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예컨대 파리오페라 발레단은 42세, 노르웨이 국립발레단은 41세에 퇴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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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로열오페라발레단, 미국의 ABT, 러시아의 볼쇼이와 마린스키 발레단은 장르적 특

성상 대부분 30대 후반에 스스로 퇴단하기 때문에 정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올댓

아트, 2019; 중앙일보, 2018).40)41)

반대로 일부 직군을 예외로 삼아 법적으로 보장한 정년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의로 장년 근로자들이 일부 직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해 예외로 삼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고지한 바 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장년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년 60세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공연예술 역사와 전통공연예술의 모태가 돼 온 국립극

장에서, 연륜과 경험을 지닌 단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소속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한편 조기은퇴에 대한 보상체계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

기된다(시사저널, 2019).42)

라. 예술단원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 

정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방편으로 국공립예술단에서는 ‘명예퇴직제’나 ‘희망퇴직

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의 경우 ‘희망퇴직제’를 통해 10년 이상 근무한 단원들 

가운데 조기퇴직을 신청한 단원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2년간의 준비기간

을 주고 있다. 공연에 출연하지 않아도 첫해는 급여의 80%, 두 번째 해는 급여의 50%를 

받는다. 국립중앙극장도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단원에 대해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용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은퇴시기가 빠르다. 이에 따라 

직업전환을 준비하거나 필요성을 느끼는 무용수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2017년 전

문무용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업전환 이유로는 ‘생계유지가 힘들어서(35.8%)’, ‘노후

에 대한 보장(28.9%)’, ‘무용 이외의 일을 하고 싶어서(20.4%)’, ‘예술적 능력의 한계

(6.8%)’, ‘상해 후유증이 심해서(3.4%)’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40) 올댓아트(2019), 발레리나의 정년은 몇 살이 적당한가, 장지영, 2019.07.05.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1907051417001
41) 중앙일보(2018), 60세 발레리나? 국공립 무용단 정년 연장 논란, 유주현, 2018.12.01. 

https://news.joins.com/article/23171783
42) 시사저널(2019), 국립극장, 판소리 명창 부당 해고 논란, 조유빈, 2019.02.19.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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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은퇴 후 직업전환 활동 필요성 및 준비 여부 

사례수(명)
필요성 준비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1,427 88.1 10.7 39.2 58.9

연령대

20대 831 89.2 10.1 38.0 60.9

30대 421 90.3 9.7 42.0 57.0

40대 123 86.2 13.0 44.7 52.8

50대 이상 21 71.4 23.8 33.3 66.7

활동장르

한국무용(전통) 320 82.5 15.9 36.6 61.3

한국무용(창작) 286 83.2 16.1 37.8 61.5

발레 347 92.8 6.9 44.7 54.8

현대무용 459 93.0 6.3 39.0 59.5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7), 201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표 2-6> 직업전환 이유 

(단위: %)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무용 이외의 일을 
하고 싶어서 

노후에 대한 
보장

상해 후유증이 
심해서 

예술적 능력의 
한계

기타

35.7 20.4 28.9 3.4 6.8 1.8  

출처: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7), 201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2007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재단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이런 상황에 있는 무용수

들을 지원한다. 무용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무용예술인

들의 직업개발 및 직업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직업전환 아카데미, 직업전환 

컨설팅, 공연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예방과 치료비 지원, 무용단과 무용수를 연결해주

는 공개오디션(댄서스잡마켓)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연습 중 부상으로 은퇴한 무

용수가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무용수 재활트레이너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용분야 외에는 이렇게 예술인들의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많은 예술단원들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공연예술단에 발레학교와 안무가 전향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직

업전환이 용이하다. 미국 ABT의 경우 자체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 

스폰서 시스템도 있어 단체를 나와도 경제적 타격이 덜하다. 또한 한국처럼 단체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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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배우조합, 음악가조합 등 직업별 노조가 발달해 단체가 아닌 개인의 복지를 보장

하는 것도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중앙일보, 2018).43)

2.3. 복무관리와 보수

대부분의 국공립예술단의 경우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겸직이나 외부활동은 사전허가

를 받아야 하고 보수의 금액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외부에서 개

인 레슨이나 학원 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 역학조사 과정에서 국공립공연예술단원들의 개인레슨 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며, 문

화체육관광부의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활동 수행 등 복무관리

규정 위반자가 상당 수 적발되었다. 

국공립 예술단체가 단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규제하는 이유는 예술단의 존재 이유인 

공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영리활동은 공연예술에서 중요한 

연습을 방해하고 단원의 기량을 저하시켜 공연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공연의 질적 

하락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예술단의 공공성 저하와 직결된다.44)

한편 국공립 예술단원들의 외부 영리활동이 빈번한 이유로는 ‘이들의 임금이 낮기 때

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예술단원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여되는데 반해 순

수예술 공연에 대한 관객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티켓 수익이 크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 

등 지원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국공립 예술단원들의 보수 수준이 타 분야 전문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부활동 수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 공연예술단원의 외부활동 자체를 양성화해야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

다. 해외 오케스트라의 경우 연주와 연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단원들의 개인레슨이

나 출연·출강과 같은 영리활동에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휴일이거나 근

무시간이 아니라면 영리활동이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예술단원들의 강의나 레슨 등을 

음악교육의 일환으로 보아 수준 높은 국공립 예술단원들이 학생이나 아마추어 연주자들

에게 자신의 기량과 음악적 자산을 전수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

43) 중앙일보(2018), 60세 발레리나? 국공립 무용단 정년 연장 논란, 유주현, 2018.12.01. 

    https://news.joins.com/article/23171783
44) 중앙일보(2021), 개인레슨, 학원강의 등 국립예술단체 179명 규정 위반, 김호정 2021.04.08.  

https://news.joins.com/article/2403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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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민일보, 2020).45)

다만 한국의 경우 입시·취직 경쟁이 치열하여 국공립 단원의 레슨 수요가 폭발적이며  

국내 예술계 시장이 좁은 탓에 개인레슨은 유착의 온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해외와는 다르게 보아야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예술단의 채용과 계약, 평가제도와 정년, 복무관리와 

보수 등은 매우 긴 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해당 단체의 예산 규모나 관객 

규모, 활동 수준과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방식에 대한 설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5) 국민일보(2020), 국공립 예술단원 “임금 적어” 개인레슨? “개선 시급”, 강경루 2020.09.1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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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립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1. 국립극장 전속단체 :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장은 1950년 4월 경성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의사당)에 처음 개관하여 1957년 

명동의 시공관으로 재개관했다. 1961년 신협과 민극을 통합하여 ‘국립극단’으로 재발족

하고 1962년 국립오페라단, 국립국극단, 국립무용단 등 3개의 전속단체를 창단하였다. 

1973년 장충동에 중앙국립극장이 완공되었고 2000년 국립극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변

화하였으며,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등 3개 전속단체가 재단법인으로 독

립하여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이관한데 이어서 2010년 6월 국립극단도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키게 된다. 이에따라 국립극장에는 3개의 전통예술 중심의 전속단체인 국립창극

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전속단체로 남게 되었다(윤용준, 2012).  

2000년 책임운영기관 전환 이후 줄곧 수익 창출에 우선을 두었던 기업형 책임운영기

관으로서의 국립극장에 대해 공공적인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와 함께 많은 비판이 

있었고, 2008년부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체제를 전환함

에 따라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순수예술의 진흥과 함께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예술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중앙극장의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책임운영기관의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립중앙극장은 우리 고정과 창작극의 발전과 외래문화

의 창조적 수용을 통한 민족예술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보, 문화의 다양성 확산,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높은 공연예술 작품의 제작, 보급 및 국제교류 협력망 구축, 다양한 예술

교육의 개발 및 운영, 공연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 연구, 보급, 무대예술 전문인력 및 

예술가 양성 등을 소관업무로 한다. 2020년 기준 극장 전체 직원(현원)은 370명이다(공

무원 92명, 전속단체 단원 169명, 계약직(공무직/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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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3조(소관업무) 극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리의 고전과 창작극을 발전시키고,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예술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확보 

및 문화의 다양성 확산

  2.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의 상시 제작 보급 및 국제교류 협력망 구축

  3. 예술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학교나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개발ㆍ운영

  4. 공연예술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정보화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ㆍ연구ㆍ보급

  5. 무대예술 전문인력 및 예술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극장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전속단체) 극장에 전속단체로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 및 국립국악관현악단을 둔다.

제11조(단원의 구분) ① 극장에 두는 전속단체 단원은 예술감독·기획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분한다.

  ②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 및 국립국악관현악단에 각 단체를 대표하는 예술감독을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 및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각 예술감독 밑에 책임 프로듀서를 두되, 책임 프로듀서

는 기획단원으로 보한다.

출처: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2020.2.25. 개정) 

    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s://www.ntok.go.kr/kr/Introduction/Policy/index

[그림 3-1] 국립중앙극장의 조직도 

극장장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교육전시부무대예술부공연기획부운영지원부

총무팀

기획총괄팀

시설관리팀

공연기획팀

고객지원팀

무대기술팀

무대미술팀

예술교육팀

홍보팀

공연예술박물관

출처: 국립중앙극장 홈페이지 (검색일: 2021.7.2.https://www.ntok.go.kr/kr/Introduction/Office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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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속단체의 계약 및 평가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전속단체의 정원은 국립창

극단 70명, 국립무용단 70명, 국립국악관현악단 72명이지만, 현원은 각 43명, 55명, 

5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의 10%의 범위에서 각 전속단체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원로단원 또는 명예단원을 비상임으로 둘 수 있다. 원로단원 및 명예단원은 극장장

이 위촉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또한 각 전속단체별로 작품의 연습과 공연을 위

하여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활용하는 작품별 계약제 단원 및 기량이 뛰어난 유망 예술인

을 발굴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서 연수단원을 둘 수 있다.

<표 3-1> 국립극장 전속단체 단원 현황(2021.7월말 기준)

소속 정원 현원
예술감독
(현/정원)

일반단원
(현/정원)

직책단원
(현/정원)

기획단원
(현/정원)

국립창극단 70 43 1/1 38/39 1/1 3

국립무용단 70 55 1/1 50/51 1/1 3

국립국악관현악단 72 59 1/1 51/51 4/4 3

각부서(공연기획팀, 홍보팀) - 14 - - - 14

합계 212 171 3/3 139/141 6/6 23/23

출처: 국립중앙극장 내부자료

주1) 일반단원을 겸하지 않은 직책단원(6명) : 단체별 총무 각1명, 관현악단 부지휘자, 악기/악보요원 

주2) 기획단원 : 기획위원 6명(전속단체별 1명, 공연기획팀 2명, 홍보팀 1명), 기획홍보요원 17명(전속단체별 2명, 공연기획

팀 9명, 홍보팀 2명)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에 각 단체를 대표하는 예술감독을 두며 상

근으로 한다. 다만, 상근으로 근무하기 곤란할 시에는 예술감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예술감독은 해당 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단원의 

복무, 훈련, 평가 등을 관장한다. 또한 공연활동의 진행과 예술성 향상 및 소속단원의 

예술적 기량 향상에 힘쓰며, 공연작품의 기획, 제작, 홍보, 관객개발 등 공연의 진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예술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극장장

이 계약을 체결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기획단원은 공연의 기획·제작·홍보·관객개발 등 극장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위원 6명 이내, 기획홍보요원은 17명 이내로 한다. 극장 공연의 기획·제작·홍보·관

객개발 등 공연제작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책임프로듀서를 두되, 책임프로듀서는 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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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보한다. 기획단원은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극장은 제4조 제1항의 정원 이내에서 극장이 기획·제작하는 공연작품에 출연하는 일

반단원을 둔다. 일반단원은 극장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단원계약을 체결한다. 

   1. 능력검증계약 : 최초의 계약일부터 2년

   2. 고용안정계약 : 제1호에 의한 능력검증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기간

또한 전속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ⅰ) 지휘자  또는 부지휘자  ⅱ)악장·훈련장·

창악부장·기악부장 ⅲ) 수석요원  ⅳ) 부수석요원  ⅴ) 악기요원·악보요원 ⅵ) 총무요원

과 같은 직책단원을 둘 수 있다. 직책단원은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직책단원 중 지휘자·부지휘자·악기요원·악보요원·총무요원은 일반단원이 아

닌 자로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중 단원의 선발에 관한 내용 
 

   

 제11조(일반단원 선발) ①일반단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한다.

  ②공개경쟁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 실시한다.

  ③전속단체별 전형위원은 그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극장장이 위촉하는 3인 내지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하되 외부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서류심사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및 실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특별히 채용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국제규모 예술경연대회에 입상한 자로 해당 관련분야의 기량이 뛰어난 자

   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중 기량이 뛰어난 자

제14조(직권해약) 단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극장장이 직권해약 할 수 있다.

  1. 징계에 의하여 해약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예술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자

  3. 제32조 제4항에 의거 휴직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 복직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단원

  4.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2020.12.29. 개정) 

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s://www.ntok.go.kr/kr/Introduction/Policy/index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중 단원의 평가에 관한 내용 
 

   

제15조(단원 평가) ①극장장은 일반단원과 일반단원을 겸하는 직책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조직 및 인사관

리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연활동, 조직 및 연습, 복무 및 공연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점수는 상시평가(80%)와 예술성평가(20%)를 합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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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단원에 대한 평가는 상시평가 80%(공연평가 30%, 복무

성실도 30%, 공연참여도 20%)와 예술성평가(20%)를 합산하여 이루어지며, 상시평가는 

공연 연4회(작품) 이상으로 실시한다. 예술성평가는 최초입단 후 10년 미만까지는 2년

에 1회, 입단 후 10년 이상은 3년에 1회 실시하며, 예술성평가 종목은 자유1종목이며, 

심사위원은 극장 3인, 노조가 추천한 6인중 극장이 선정한 3인 등 총 6인으로 한다.  

예술성평가 실시 대상이 아닌 자는 상시평가 80%를 100%로 환산한다. 다만 배역캐스

팅 오디션 실시에 있어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가 배역캐스팅 오디션을 요구할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와 공연연습시에 의도적으로 불성실한 자에 한하여 당사자를 예술감

독의 요청에 의해 극장이 예술성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에 대한 상시평가 및 예술성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5점 미만을 득한 자로서 단원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고 처분하며, 평가 누적 경고 

횟수가 3회(능력검증기간의 자는 2회)인 경우는 해약 처분한다. 다만, 75점 미만인 자중에 복무성실도 

점수 15점미만인자로서 누적경고 2회를 받은 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 처분한다. 단, 

근무태도 유형별 감점기준은 1회당 2점을 넘길 수 없다.

  1. 공연연습기간 중에 출연하는 단원이 불성실한 태도나 근무태만으로 예술감독,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 

등에 의해 2회 구두 경고를 받은 경우 예술감독은 전속단체 협의회와 협의 후 해당단원을 인사위원회

에 회부하며, 해당 단원은 해당 공연작품의 평가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배역 캐스팅 오디션실시에 있어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가 배역캐스팅 오디션을 요구할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와 공연 연습 시에 의도적으로 불성실한 자에 한하여 예술감독의 요청에 의해 극장이 

예술성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점수 75점 미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극장에서 경비를 제공한다.

  ⑤기타 단원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단원 인사위원회의 운영) ①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원 인사위원회(이하 “인

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삭제

③간사는 전속단체 담당 팀장이 된다.

④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사항 심의

  2. 단체 및 단원의 평가 심의

  3. 단원의 정원 조정 

  4. 단원의 휴직 결정

  5. 해외연수 단원의 선정

  6. 기타 극장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2020.12.29. 개정) 

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s://www.ntok.go.kr/kr/Introduction/Polic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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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국립중앙극장 상시평가 세부기준 

평
가
구
분

평
가
영
역

배
점

(100점
평가

항목별)

항
목

(지수)
세부지표

지
표
성
격

평
가
방
법

평
가
자

피
평
가
자

평가
(제출)
시기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평가점수·

득점산출방법

상
시
평
가
(80
점)

공연평가
(단체별 
정기·
특별, 
기획

공연에 
한정 

년 4회
(작품))

30점

작품
소화력
(1.0)

∙창극: 
자기배역의 
음악,연기

∙무용: 
역할해석력

∙관현악: 
악곡분석력

질적 하향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

∙예술감독

∙외부2인

출
연
단
원

매공연 중 
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 
방법에 의함

평가점수
(개정)

표현력
(1.0)

∙대사와 창, 
춤의 능력, 연기, 
연주력

창의성
(0.5)

∙창의성, Tone 
Balance

조화성
(0.5)

∙공연에서의 
앙상블

복무 
성실도 

30점
복무

성실도
(3.0)

∙복무 및 근태 
상황

양적 계량
실적
종합

전
단
원

연간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 
방법에 의함

공연
참여도

20점
공연

참여도
(2.0)

∙공연 참여도 양적 계량
실적
종합

전
단
원

연간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 
방법에 의함

출처: 국립중앙극장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2015.6.24. 개정 기준)  

<표 3-3> 국립중앙극장 예술성평가 세부기준 

단체명 분야
평가
과목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시기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평가점수·

득점산출방법

국립
창극단

기악

자유 
1종목 
10분 
이내

∙음정 30%
∙박자 30%
∙표현력 40%

20 ∙질적 평가
∙항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각 
항목별 
비중(%)으로 
환산한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 

∙극장 추천 
3인

∙노조 추천 
6인 중 
3인(추천 
우선 순위 
원칙)

∙10년 
미만의 
경우 2년 
1회

∙10년 
이상의 
경우 3년 
1회

∙심사위원 
6인의 점수 중 
최고득점과 
최저득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4인 
점수로 최종 
득점을 산출

∙별지 제5호 
서식의 양식에 
작성

창악

∙음정 30%
∙박자 30%
∙아니리 20%
∙발림 20%

20

국립
무용단

무용
∙춤 기량 40%
∙작품소화 30%
∙작품표현 30%

20

국립
국악
관현
악단

전 
파트

∙음정 30%
∙박자 30%
∙표현력 40%

20

출처: 국립중앙극장전속단체및단원평가규정(2015.6.24.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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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75점 미만인 경우 경고처분을 하며, 누적하여 3회를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75점 미만인 자중 복무성실도 15점 미만인

자로서 경고 연속 2회를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 처분할 수 있다. 평

가결과는 성과연봉 등에 영향을 끼친다. 단원의 채용, 승진, 포상, 징계, 평가심의 등에 

대한 사항은 단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1.2. 전속단원의 정년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에 따르면 국립창극단과 국립관현악단 단원의 정

년은 만 60세, 국립무용단 단원의 정년은 만 55세이며,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단원에 

대해 명예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국립극장 단체협약」 은 조합원은 정년퇴직 후 

10% 이내에서 2년간 명예단원 비상근으로 하며 급여는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국립극장 단체협약」 제30조에 극장의 발전과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지

원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직업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운영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원의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하나, 공무원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중 단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 
 

   

제7조의3(정년제 및 명예퇴직)

  ①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창극단·국립관현악단 단원 : 만 60세

   2. 국립무용단 단원 : 만 55세

  ②정년퇴직일은 정년도래일이 속한 연도의 12월말일자로 한다.

  ③근속기간(군 경력 포함)이 20년 이상인 단원이 정년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④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다음기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1.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의 경우 퇴직당시 총 연봉액 1/12의 34%×정년 잔여월수

   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우 퇴직당시 총 연봉액 1/12의 34%×[60+(정년 잔여월수

(최장 120개월)∙60월)/2]

   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

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지급

  ⑤제4항의 수당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⑥명예퇴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⑦명예퇴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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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속단원의 복무와 보수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과 「노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국립중앙극장 전속

단체 단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다만 단원의 외부활동 및 겸직이 극장 

발전과 위상정립에 유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공연이나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서로 3일전에 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종사할 수 있다. 근무시간 내 외부활동은 휴가

를 사용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의 외부활동은 연습 및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단체 특성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단원의 외부

활동(강의 제외)은 월간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1주 5일 30시간)으로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로 하며 

기획·직책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예술감독이 필요한 경우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단원들의 시즌일정(공연일정, 해외투어 등)을 고

려하여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별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총무단원

이 수기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가는 연차휴가, 여성보건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연후휴가가 있으며, 특히 

평일 정기공연, 지방·해외공연에 대해 예술감독의 요청에 의해 공연 후 휴가가 부여된

다. 공연 후 휴가는 정기극장공연 3일당 1일(단, 관현악단은 전체단원이 참가하는 공연

의 경우에만 부여하며 2일당 1일)이나 장기공연시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공연은 

5일 이내 1일, 6일 이상 2일이다. 공휴일(토요일 포함)의 공연에 대해서는 대체휴무일을 

지정하고, 공휴일(토요일 포함)에 공무연습한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예산 범위 내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기획단원 및 직책단원에 대한 정년은 만57세로 한다. 

출처: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2020.12.29. 개정) 

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s://www.ntok.go.kr/kr/Introduction/Polic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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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예술감독, 직책단원, 기획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며, 예술감독, 지휘자, 

부지휘자, 기획단원, 악기·악보요원, 총무요원의 보수표는 [별표 4]로 한다.

<표 3-4> 국립중앙극장 직책단원에 대한 연봉제 보수표(2021년 7월 현재)

(단위 : 원)

구분 하한액 상한액 비고

예술감독 60,000,000 100,000,000

지휘자 45,000,000 80,000,000

 부지휘자 35,000,000 65,000,000

기획단원 25,000,000 65,000,000

악기·악보요원 25,000,000 55,000,000

총무요원 25,000,000 50,000,000

출처: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2020.12.29. 개정)  

주: 일반단원을 겸하지 않는 직책단원에 대해 적용함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중 단원의 복무에 대한 내용 
 

   

 
제8조(겸직 금지) 단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겸직 조건을 명시하여 극장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단원의 복무) ①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품위

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단원은 극장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일반단원은 극장이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하여야 하며, 극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경우

에는 극장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감독의 소속단원에 대한 복무관장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단원의 연차휴가, 여성보건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연후휴가, 기량향상훈련 승인

   2. 소속단원의 출근, 퇴근, 출장, 조퇴, 외출 등 복무관리 감독

   3. 소속단원의 외부활동과 겸직 등에 대한 사전승인

  ⑤예술감독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속단원의 복무상황을 복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고, 매월 복무상황

을 익월 10일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예술감독 및 기획단원의 복무상황은 극장장이 관장한다.

제21조(근무시간) ①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한다. 단, 기획·직책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예술감독은 소속단원의 교육훈련, 공연연습 및 공연 후의 휴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휴가) 단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여성보건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연후휴가로 구분한다. 단, 

기획·직책단원의 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공연후휴가 및 특별휴가) ① 극장은 평일 정기(특별, 기획)공연, 지방·해외공연에 대해서는 각 호에 

따라 예술감독의 요청에 의해 공연 후 휴가를 부여한다.(단, 공연당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기(특별, 기획)극장공연 3일당 1일, 관현악단은 2일당 1일

   2, 지방공연 : 5일 이내 1일, 6일 이상 2일

   3. 해외공연 : 아프리카 및 남미 2일, 그 외 지역 1일 

   4. 공휴일(토요일 포함) 공연 : 대체휴(무)일 부여

출처: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2020.12.29. 개정) 

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s://www.ntok.go.kr/kr/Introduction/Polic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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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원 개개인의 연봉(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연봉외 수당)은 임금협약서에 의거하

여 계약 시 정한다. 일반단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중 단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 
 

   

 
 1.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가. 기본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1+조정계수)

    나. 성과연봉 = 성과연봉기준액×지급률

   2. 연봉외 수당 : 정액급식비, 공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사례수당, 휴일근무수당, 대체휴가보상

비, 초과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③제2항 제1호 가목의 2011년도의 전년도기본연봉은 2010년도 기본급, 명절휴가비, 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정한다. 

 ④조정계수와 성과연봉기준액을 설정할 때 공무원처우개선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공연에 출연하는 일반단원에게는 출연수당을, 공연 및 교육의 기획·제작·홍보 및 진행에 관계하는 직책단

원에게는 지원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비상근 예술감독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4]의 예술감독 연봉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2020.12.29. 개정) 

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s://www.ntok.go.kr/kr/Introduction/Policy/index

구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인원비율 10% 15% 50% 15% 10%

지급률 124% 118% 112% 106% 100%

출연수당은 공연의 종류와 출연역할(주연, 조연, 일반, 단역 등)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회당 5만원~15만원이 지급된다. 

<표 3-5> 국립중앙극장 출연수당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공연
종류

금액
(회당)

지급기준

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

내부

공연

전속단체 

공연

100,000 주연 주역 10분이상 독주및협연/주연

80,000 조연 조연 10분미만 독주및협연/조연

50,000 일반, 단역 등 일반, 단역 등 합주(중주포함) 및 일반연주

기획공연 

및 전속단체 

간 지원

120,000 주연 주역 10분이상 독주및협연/주연

100,000 조연 조연 10분미만 독주및협연/조연

80,000 일반, 단역 등 일반, 단역 등 합주(중주포함) 및 일반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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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2020.12.29. 개정)  

주: 세부운영기준

1) 주연(역) : 작품의 가장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예술감독, 연출 또는 안무자가 정하며 작품당 최대 4인 이하로 제한한

다.(단, 초과인원은 조연수당 지급)

2) 조연(역) : 작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며 예술감독, 연출 및 안무자가 정하는 정하며 작품당 최대 5인 이하로 제한한

다.(단, 초과인원은 일반단역수당 지급)

2020년 기준 예술단원들의 연간 평균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3-6>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단원의 평균 급여 수준(2020년 기준)

구 분 연간 평균 급여 급여 내역(기본연봉+성과연봉+제수당)

일반단원

(132명)
61,780천원

기본연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학비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출연수당, 사례수당, 육아휴직수당/적립금

기획단원 및 

직책단원

(23명)

55,047천원
기본연봉, 성과연봉,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출연수당, 사례수당

출처: 국립중앙극장 내부자료  

주1) 급여 대상 기준 : ‘21년 1월~12월까지 근무자(기간 중 퇴직자, 휴직자, 신규임용자 제외) 

주2) 인건비 예산 : 전속단체 운영 ’20년 10,442천원,  ‘21년 10,609천원

1.4. 공연활동 및 예산 

국립중앙극장은 2012년 9월부터 시즌제를 도입했다. 2019년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의 공연실적은 국립창극단(13편, 53회), 국립무용단(6편, 17회), 국립국악관현악단(13

편, 29회)이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립창극

단(6편, 26회), 국립무용단(3편, 9회), 국립국악관현악단(9편, 9회)으로 감소했다. 2019

구분
공연
종류

금액
(회당)

지급기준

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

외부

공연

지방

120,000 주연 주역 10분이상 독주및협연/주연

100,000 조연 조연 10분미만 독주및협연/조연

80,000 일반, 단역 등 일반, 단역 등 합주(중주포함) 및 일반연주

국가

행사

150,000 주연 주역 10분이상 독주및협연/주연

120,000 조연 조연 10분미만 독주및협연/조연

100,000 일반, 단역 등 일반, 단역 등 합주(중주포함) 및 일반연주

해외

공연
국외

150,000 주연 주역 10분이상 독주및협연/주연

120,000 조연 조연 10분미만 독주및협연/조연

100,000 일반, 단역 등 일반, 단역 등 합주(중주포함) 및 일반연주



60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연구

년 예술단별 관람객의 수는 국립창극단 22,529명, 국립무용단 10,452명, 국립국악관현

악단 12,882명으로 집계되었다(국립극장, 2020).46)

2018-2019년 메인극장이 해오름극장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2019년 공연 횟수와 

관객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발발로 대폭 감소했다는 점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7> 2019~2020년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 실적

공연편수
(편)

공연횟수
(회)

유료관람객 수(명) 관람객(계)
유료점유율

(%)

’19 ’20 ’19 ’20 ’19 ’20 ’19 ’20 ’19 ’20

전속단체 공연 총괄 46 21 116 48 37,283 9,047 45,863 10,281 81.3 88.0 

  레퍼토리시즌 

  기획공연
32 18 99 44 37,283 8,424 45,863 9,598 81.3 87.8 

  지방공연 4 1 5 2 1,973 623 2,486 683 79.4 91.2 

  해외공연 8 2 10 2 8,112 - 8,766 - 92.5 -

  국가 및 

외부행사 
2 - 2 - - - 948 - - -

국립창극단 13 6 53 26 18,814 4,528 22,529 5,185 83.5 87.3 

국립무용단 6 3 17 9 7,730 1,705 10,452 1,933 74.0 88.2 

국립국악관현악단 13 9 29 9 10,739 2,191 12,882 2,480 83.4 88.3 

출처: 국립극장(2020), 2019 국립극장 연보; 국립극장(2021), 2020 국립극장 연보

주: 2018~2020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공사로 공연횟수 및 관람객 수 감소 

주2: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연편수 및 횟수가 크게 감소함 (온라인 공연은 포함되지 않음)

국립중앙극장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되며, 세출예산은 2019년 656억원, 2020년 562

억원인데47) 이 두해는 메인극장인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전

속단체 지출예산은 약 143.7억원이며, 전속단체의 공연관련 수입은 약 13억원으로 나

타났다. 전속단체에 대한 별도의 기부후원은 없으나 (재)국립극장진흥재단을 통한 기부

후원금은 3천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46) 국립극장(2020), 2019 국립극장 연보; 국립극장(2021), 2020 국립극장 연보  
47) 국립극장(2020), 2019 국립극장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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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국립중앙극장 세입예산과 세출예산(2019, 2020년)

(단위: 천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구분 2019 2020 구분 2019 2020

건물대여로 198,609 198,609 주요사업비 58,467,000 49,127,000

기타관유물대여료 10,000 10,000
 -국립극장운영 27,373,000 27,020,000

 -해오름극장리모델링 등 30,206,000 21,229,000

기타재산수입 8,500 8,500  -정보화 888,000 878,000

입장료수입 800,000 1,200,000 기본사업비 7,141,000 7,118,000

면허료 및 수수료 25,800 25,800  - 인건비 5,930,000 5,935,000

기타잡수입 120,000 155,000  -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034,000 1,011,000

기타 265,126 152,102  - 기본경비 177,000 172,000

합계 1,428,035 1,750,011 합계 65,608,000 56,245,000

출처: 국립극장(2020), 2019 국립극장 연보.  

2.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국립국악원은 전통예술 계승을 위해 설립된 국립 예술기관이다. 1951년 부산에서 개

원한 국립국악원은 서울 수복 이후 운니동과 장충동에 청사를 거쳐 1987년 현재 서초동 

청사로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1년 국립국악원 개원 당시에는 궁중음악을 담당하는 정악단만 있었고,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국악사양성소를 개소하여 후학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

였다. 이후 악·가·무 총합의 궁중음악 공연을 위하여 1962년에 무용단을 창단하여 완전한 

형태의 궁중 전통예술을 구현하게 되었다. 1981년에는 민속악단을 창단하여 민간 전통예

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4년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 창작악단을 

신설하여 현재의 정악단, 무용단, 민속악단, 창작악단의 4개 전속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국립국악원은 서울의 본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3개의 소속 국악원을 포함한다. 1992

에 남원에 국립민속국악원을, 2004년에 진도에 국립남도국악원, 2008년 부산에 국립부

산국악원을 각각 개원하면서 3개의 국악원이 서울 본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

국악원은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매년 국고로부터 매년 약 900억 원정도의 예산을 지원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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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의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국립국악원과 그 소

속 국악원 운영규정｣을 기본으로 따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국립국악원 제58조(직무)에 따르면 국립국악원은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국립국악원의 임무는 ① 국악의 원

형 보존 및 전승, ② 국악의 창조적 계승과 현대적 발전, ③ 국악의 가치 확산 및 생활화, 

④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이미제 제고이다. 이를 위하여 국립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

악연구실을 두고 지방국악원과 전속단체를 두어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악연주단의 구분)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는 전속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을 두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국악원: 정악단·민속악단·무용단·창작악단

  2.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기악단·무용단

  3.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성악단·무용단

  4.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성악단·무용단 

제3조(연주단의 정원) ① 각 연주단별로 예술감독과 정단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정원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단원과 객원단원, 연수단원, 원로사범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연주단의 조직 및 역할) ① 예술감독은 연주단을 대표하는 자이며, 연주단에는 예술감독을 보좌하여 

연주단의 운영에 참여하는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이하 “보직단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연주단에는 보직단원을 보좌하고 연주단 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단원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수석과 부수석을 둘 수 있다. 

③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은 연주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연주단 

별로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은 정단원 중에서 2명 이내의 총무를 임명할 수 있으며, 총무는 예술감독 또는 

보직단원의 지시를 받아 공연출연, 일정 협의 등 연주단의 공연 및 운영 관련 행정과 예술감독, 정단원, 객원

단원 및 연수단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의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출처: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2020.12.24. 개정)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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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속단체의 계약 및 평가

□ 단원 구성 및 계약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제3조(연주단의 정원)에 따르면 

전속단체의 단원은 예술감독과 정단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단원과 객원단원, 연수단원, 원로사범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의 제4조(연주단의 조직 및 역

할) 따르면 예술감독은 연주단을 대표하는 자이며, 연주단에는 예술감독을 보좌하여 연

주단의 운영에 참여하는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등의 보직단원을 둘 수 있다. 국립국악

원 예술감독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며, 국립국악원장은 채용예정 인원의 2

배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임명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예

술감독은 단원들의 예술적 기량향상 도모와 연주역량에 대한 평가과 관리를 하며, 공연

에 따른 기획·제작·출연자의 선정 등과 같은 공연 전반에 대한 관리와 책임, 그리고 단

원들의 복무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술감독의 임기는 최초 2년이며, 최초계

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예술감독 계약 시에는 정

년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단원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되며 최초 2년 이내를 원칙으로 정단원과 계약

하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 상한연령은 만 60세이다. 정단원 

중 근무경력을 갖추면 평가결과 4순위 내에서 추천 순위를 정해 수석(근무경력 10년 이

상)과 부수석(근무경력 5년 이상) 각 2배수를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정단원 

중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또는 26연차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단원

으로 호칭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중 정단원의 선발
 

   

제3조(채용시험) 예술감독·보직단원·정단원·기획단원·객원단원·연수단원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정단원의 채용) ① 정단원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우수 연주 역량과 전문지

식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에 해당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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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  분 소  속 예술감독 정단원 정원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정악단 1 71 82

민속악단 1 53 56

무용단 1 51 54

창작악단 1 50 54

총계 4 225 246

<표 3-9> 국악연주단 정원

출처: 내부자료

□ 단원의 평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을 토대로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등 연주단 성과향상에 요구되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감독은 공연평가, 

직무수행평가 및 조직관리능력평가로 구분되며, 보직단원은 직무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공개채용 보직단원은 직무수행평가, 성과평가,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정단원은 기량평가

(2년 주기)와 성과평가(매년)를 실시하고 기량평가(실기시험)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

② 정단원 채용 시험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군복무를 마친 자 또는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자에 

한한다.

③ 정단원의 채용시험은 직무의 특수성,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제1

차·제2차 및 제 3차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전형 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중 3인 이상으

로 구성한다.

⑤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면접시험 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위원과 행정·예

술경영·실기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⑥ 제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

으로 검정하며, 실기시험 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부문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⑦ 정단원의 채용시험에 1년 6개월 이상의 국립국악원 연주단 준단원 근무경력을 갖춘 자가 응시한 경우 1차 

실기 시험 평균 점수에 1점을 가산한다.

⑧ 국립국악원장은 정단원 중 국립국악원 또는 소속 국악원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립국

악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시험의 절차는 면제할 

수 있다.

출처: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2021.12.2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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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도단원,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종합극 또는 무용극에서 주연으로 출연한 자, 개

인발표회를 개최한 자 등은 단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단원의 기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단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 부문별로 평가위원을 위촉하

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중
단원의 평가에 관한 내용 

 

   

제15조(평가항목) 정단원의 평가는 기량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량평가의 경우에는 개

별평가와 단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기량평가) ① 국악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에 정단원의 기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개인의 실기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 대상자별로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② 평가 시기는 격년 1회로 하며 그 세부 일정·방법 및 내용은 평가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위는 각 연주단별로 구성하며, 실기시험 과제곡은 예술감독이 2배수를 추천하여 소관 국악원장이 

선정한다.

④ 평가자는 이 규정 제21조에 따라 기량평가 실시를 위해 별도로 구성된 단원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⑤ 평가결과는 개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국악원장은 계약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할 경우 개별평가를 단체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정단원은 수석과 부수석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단체평가는 정단원의 

연주 역량을 평가하는 실기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1. 26연차 이상에 해당하는 지도단원

 2. 국립국악원이 주최·주관하는 종합극 또는 무용극에서 주연으로 출연한 자(초연에 한하며, 정기공연은 제

외한다)

 3. 개인발표회를 개최한 자(석·박사 교육과정 등에서 요구되는 개인발표회는 제외하며, 객석규모 100석 이상

의 공연장에서 기악·성악 등은 70퍼센트 이상, 무용은 50퍼센트 이상 출연한 경우에 해당한다)

⑦ 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단원에 대하여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정단원은 수석과 부수석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1. 기량평가 공고일 현재 보직단원 또는 총무의 직위에 있는 자

 2. 평가일 기준 계약상한연령인 만 60세 도달에 따른 최종 재계약을 앞둔 자

 3. 평가일 기준 휴직 중인 자

 4. 출산휴가, 질병 또는 예술감독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가에 응할 수 없는 자

 5. 기량평가 실시연도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⑧ 예술감독은 제6항의 단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악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체평가를 실시한다.

제17조(성과평가) ① 국악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연의 성과 및 조직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성과평

가를 실시하되, 평가 대상자별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② 평가 시기는 연 1회로 하며, 평가결과는 개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단위는 각 연주단별로 구성하며 연주단 내에서 1~15연차, 16~25연차, 26~36연차로 구분하여 평가

집단 내에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④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의 소속 연주단 예술감독 및 보직단원 중 1명으로 총 2명이며, 확인자는 국악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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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⑤ 성과평가의 결과는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국악원장은 평가 대상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최근 2년간의 성과평가의 평균점수를 부여하되, 최근 2년간 실시한 성과평가가 2회 미만인 경우

에는 1회의 성과평가 점수만을 반영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악원장은 기량평가 및 성과평가의 결과를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단원의 재계약 평가,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석·부수석의 임명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

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단원의 재계약 평가에 따른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량평가: 70퍼센트

 2. 성과평가: 30퍼센트

③ 이 규정 제16조제7항에 따라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정단원 평가 최종점수를 80점으로 부여

하고, 성과급 산정을 위한 성과평가는 별도로 시행한다.

④ 국립국악원장은 제2항에서 산출된 평가 방식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득한 정단원과 재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80점 미만을 득한 정단원은 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고 

처분하고, 누적 경고 횟수가 3회에 도달한 정단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경고의 시효는 10년으로 하며 경고 처분한 단원의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예술감독은 제4항에 따른 경고자 발생 시 해당 경고자의 기량향상을 위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정단원 평가결과 연주단별 계약기간 내 2년 평균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년간 예능수당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2021.12.21. 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평가
종류

평가구분
반영
비율

평가내용 피평가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
횟수

평가
시기

평가대상
기간

결과
반영

예술

감독

평가

공연평가 30 공연 작품 평가

예술감독

공연평가

위원회
-

공연

별
공연별 계약기간

재계약

직무수행

평가
60

재계약을 위한 

실적평가
국악원장 - 1회

계약

만료

2개월 

이전

계약기간

조직관리

능력

평가

10
연주단 조직 관리 

능력 평가

기획운영

단장 또는

국악원장

국립

국악원장
1회 연  말 1년

공개

채용 

보직

단원

평가

직무수행

평가
40

재계약을 위한 

실적평가
공개 

채용된 

보직단원

예술감독 국악원장 1회

계약

만료

이전

계약기간

재계약성과평가 20 기여도 평가 예술감독 국악원장 1회 연 말 1년

다면평가 40

소속 연주단 

정단원의 

다면평가

정단원 1회

계약

만료

이전

계약기간

<표 3-10> 국악연주단 평가 구분과 내용 등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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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2021.06.07. 개정 기준)

1.2. 국악연주단의 정년 

국립국악원 정단원의 계약 상한연령은 만 60세로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등 4개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은 공무원 연금의 수혜를 받고 있다. 국립국악원 정단원은 정

년퇴직의 경우에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립국악원 국

악연주단에는 명예퇴직제와 직업전환교육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국립국악원 및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중 
단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 

 

   

 
제7조(정단원) ① 정단원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 

정단원의 계약은 소속 국악원장이 체결한다.  

② 국악원장은 최초 2년 이내를 원칙으로 정단원과 계약을 체결하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으

며, 계약상한연령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정단원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최종 계약해지일을 만 60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출처: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2020.12.24. 개정)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

평가
종류

평가구분
반영
비율

평가내용 피평가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
횟수

평가
시기

평가대상
기간

결과
반영

보직

단원

평가

보직단원

직무수행

평가

100
보직 재임명 

평가

보직

단원
예술감독 국악원장 1회

임기

만료

이전

1년 재임명

정단원

평가

기량평가 70
실기평가

(오디션)
정단원

단원평가

위원회
1회 연 말 2년

재계약

성과평가 30 기여도 평가
예술감독,

보직단원
국악원장 1회 연 말 1년

기획

단원

평가

근무성적

평가
100 근무 실적 등 기획단원

담당 

사무관 

또는 

담당 과장

부서장 

또는 

국악원장

2회
6월, 

12월

상·하반

기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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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악연주단의 복무와 보수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원의 외부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대가를 받고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직허가 등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부활동의 유형으로는 공연, 출연, 심사, 평가 등이 

있으며, 겸직으로는 외부강의(학교 출강 등), 일반겸직(비영리단체 임원 등)이 해당된다. 

개인레슨 및 사설학원 강의는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교습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원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근무일로 하며,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다. 예술감독은 근무시간 중 10시부터 15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

로 운영하고 15시 이후는 개인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악연주단의 보수는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상한액과 하한액

의 범위 내에서 기분연봉 기준은 아래의 <표 3-11>과 같다. 기본연봉 외에 직책수당, 예능

수당,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악연주단원들이 공연에 출연한 

경우 <표 3-12>에 따른 공연출연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악

연주단원들이 소속 연주단의 정기공연에 출연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중
단원의 복무에 대한 내용 

 

   

 
제12조(복무의무) ① 단원등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등은 법령과 국악원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단원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⑤ 단원등은 직무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단원·객원단원·연수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연주단 예술감독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영리업무 및 외부강의·활동) ① 단원등은 연주단 활동 외에 개인교습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할 수 없다.

② 단원등의 외부강의 또는 활동은 근무시간 외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단원등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또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이나 연습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악원장에게 겸직허가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2020.12.24. 개정)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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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 연봉

비고
하한액 상한액

예술감독 53,000,000원 70,000,000원
기준 연차에 따라 

차등 
공개채용 보직단원 35,000,000원 55,000,000원

정단원 18,000,000원 55,000,000원

<표 3-11>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출처: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2020.12.23. 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중
단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 

 

   

 
제4조(기본연봉 결정) 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별표 4의 연봉 기준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

서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연평가결과·성과·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

을 정하며, 정단원의 경우에는 단원평가결과·성과·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한다.

② 국립국악원장은 기본연봉 책정결과를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기본연봉의 지급)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의 연봉은 별표 1의 기본연봉 월액으로 지급

한다.

제7조(기본연봉의 조정) 국립국악원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계산) ① 국악연주단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의 보수를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보수를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보수를 기

준으로 계산한다.

③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

며, 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 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액이 보수보다 적을 시 그 차액은 국악원에서 지급한다.

출처: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2020.12.23. 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중
단원의 보수에 대한 내용 

 

   

 
제22조(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봉 및 수당) ①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봉은 별표 4의 기본연봉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봉은 정단원의 기본연봉 범위 안에서 정하되, 별도의 기준 연차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봉은 계약체결시 획정된 기준연차로 계약종료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하

며, 정단원의 연봉은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③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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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역할
회당금액

비고
원내공연 원외공연 해외공연

종합극

음악극

무용극

창극 등

주연 200,000 200,000 200,000 ※ 5회 이상을 초과하여 출연하

는 경우에는 6회 이상 출연

부터 회당 금액의 1/2을  감

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조연 150,000 150,000 150,000

반주, 단역 등 100,000 100,000 100,000

음악

무용

협연

1인

협연
200,000 200,000 200,000 ※ 협연은 관현악과의 협연에 

한한다. 관현악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총 30명 이상의 

편성을 말한다. 
2인이상

협연
100,000 100,000 100,000

독주 

독창 

독무

집박

집사

지휘

15분 이상 100,000 150,000 150,000

15분 미만 80,000 100,000 100,000

합주, 군무, 반주, 

사회 등
50,000 80,000 100,000

※ “원내공연”이란 국악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말한다. 

※ “원외공연”이란 국악원 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말한다. 

※ “해외공연”이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국공립문화예술기관 등에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2020.12.24. 개정)  

<표 3-12> 국립국악원 공연출연특별수당 지급기준

2.4. 공연활동 및 예산

2019년 기준 국립국악원은 연간 185건의 공연을 수행하였고, 54,296명의 관객이 국

립국악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연횟수는 56

건이 진행되었고, 관람 인원은 4,191명(누적 조회수 341,336)이었다.

제23조(공연 등의 특별수당) 단원등이 공연에 출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원등이 소속 연주단의 정기공연에 출연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2020.12.24 개정)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https://www.gugak.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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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건수
관객수

공연편수 공연횟수

2019

레퍼토리 재공연 9 25 8,437

신작 7 70 7,730

상설공연 1 51 10,450

지방공연 3 7 2,767

해외공연 5 8 9,060

기타 19 24 15,852

소계 44 185 54,296

2020

레퍼토리 재공연 5 9 1,217

신작 4 4 677

상설공연 1 17 1,485

지방공연 0 0 0

해외공연 0 0 0

기타 2 2 812

온라인 공연 4 24 341,336

소계 16 56
4,191

(조회수 341,336)

<표 3-13> 2019-2020년 국립국악원 공연횟수 및 관객수

출처: 국립국악원 내부자료 

국립국악원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국악원 본원의 국악연주단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의 운영예산은 2019년 233억원, 2020년 242.6억

원, 연봉과 제 수당을 합한 인건비는 2019년 220.7억원, 2020년 228.7억원으로 조사

되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 기준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티켓수입은 

2.7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백만원)

운영예산 인건비 티켓수입

2019 23,315 22,072 266

2020 24,268 22,879 20

<표 3-14> 2019~2020년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예산

출처: 국립국악원(2020), 국악연감 2019.; 국립국악원 내부자료

주1: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티켓수입이 크게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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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국립극단

국립극단은 1950년에 창단되어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우리연극의 발전을 선도하였

다. 국립극장 개관 당시 신협과 극협이 전속단체로 활동하였고, 1962년 신협과 민극이 

국립극단으로 재발족되며 국립극장 직속의 극단으로 발족하였다. 이후 국립중앙극장 전

속단체로 활동하다 2010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 창작 작품개발과 예술적 성과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한국연극 제작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립극단의 전용극장으로 사용되던 명동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하여 명동예술극장으로 

재탄생하였고,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과 함께 연극전용극장 3개를 운영하며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3.1. 단원 계약 및 평가

국립극단은 사무국 산하에 경영관리팀, 공연기획팀, 홍보마케팅팀, 무대기술팀, 작품

개발팀, 어린이청소년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단장 겸 예술감독이 극단의 운영과 작품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국립극단은 정관 제3조에 규정된 인재양성과 연극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극단 단원규정을 정하고 단원을 ‘시즌단원’으로 정하여 일정기간 

극단이 제작하는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를 선발하여 채용한다. 

단원계약은 ｢국립극단 시즌단원 운영규칙｣ 제4조(선발)과 제6조(계약)에 의거하여 공

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원의 계약은 활동년도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작품

  ｢국립극단 시즌단원 운영규칙｣ 중 단원에 관한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국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정관 제 3 조에 규정된 인재양성과 연극예

술의 발전을 위해 극단의 단원운영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단원이라 함은 “시즌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의미하며 극단과 배우 간에 계약

을 맺고 일정기간 극단이 제작하는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를 말한다. 

제3조(정원) 단원의 정원은 극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장 겸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이 정한다. 

출처: ｢국립극단 규정｣(2021.03.09. 개정) 

국립극단 내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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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계약을 진행하며, 추가 계약가능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이다. 국립극단 단원은 작품별 

1년 이내의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국립극단 시즌단원 운영규칙｣ 중 단원 채용에 관한 내용
 

   

 
제4조(선발) ① 단원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공개경쟁은 서류전형과 실

기전형으로 구분 실시하고 각 전형의 세부시행방법은 예술감독이 정한다.

② 단원 선발의 각 전형은 예술감독이 위촉하는 3 인 이상 7 인 이내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한다. 단, 

단원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제6조(계약) ① 단원과의 계약은 활동년도 기준으로 1 년 이내의 작품별 계약에 따르며 계약내용은 <별지서식 

제 1 호>시즌단원 계약서와 같다. <개정 2021.01.26>

② 단원 계약 후 활동년도 기준으로 1 년간 활동한 단원은 차기년도에도 계약을 추가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 

계약기간은 최대 1 년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제 5 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단원이 극단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여 극단으로부터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동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출처: ｢국립극단 규정｣(2021.01.26. 개정) 

국립극단 내규현황

3.2. 단원의 정년 및 직업전환교육

국립극단 단원의 정년과 퇴직에 관한 내용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속단원

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전환교육과 관련된 사항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2021년까지는 

시즌단원 오디션 시에 응시자격 상한조건을 46세로 제시했으나 2022년부터는 프로 경

력 5년 이상, 최소 5작품 이상 출연 경력을 최소 조건으로 제시하고 상한선 나이제한은 

삭제하였고, 정년은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48) 

3.3. 단원의 복무와 보수

국립극단 단원은 ‘단원 계약서’ 제6조(시즌단원의 의무와 권리)에 따라 국립극단의 동

의를 구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시즌단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국립극단과 협의 없이 타 공연의 연습 및 출연, 행사의 출연, 

강의 및 강연 등 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사전 동의

48) 2022 국립극단 시즌단원 오디션 안내 공고문(http://www.ntck.or.kr/ko/audition/board/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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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외부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사전 동의 없이 1회 이상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경고가 주어질 수 있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로 작용된다.

  ｢국립극단 시즌단원 운영규칙｣ 중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
 

   

제10조(권리와 의무)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내외를 불문하고 단원으로

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원은 예술인으로서 극단이 제작하는 작품에 성실히 참여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단원은 출연계약한 공연의 연습 및 공연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의 외부 활동 시 극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3. 단원은 극단과 계약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국립극단 규정｣(2021.01.26. 개정) 

국립극단 내규현황

  ｢국립극단 시즌단원 운영규칙｣ 시즌단원 계약서 중 의무와 권리 내용
 

   

 
제6조 (“시즌단원”의 의무와 권리)

① “시즌단원”은 계약기간 중 “국립극단”의 단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계약에 의해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해야 하며 “국립극단”과 합의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시즌단원”은 “국립극단”의 동의를 구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시즌단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시즌단원”은 실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연습 및 공연 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국립극

단”과 협의 없이 타 공연의 연습 및 출연, 행사의 출연, 강의 및 강연 등 타 활동을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사전 동의를 거쳐 외부활동을 진행한다. 사전 동의 없이 1회 이상 해당 사항이 

발생할 시 “국립극단”은 “시즌단원”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

가 될 수 있다.

출처: ｢국립극단 규정｣(2021.01.26. 개정) 

국립극단 내규현황

단원의 근무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연의 연습기간에 합의된 근무조건을 반

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립극단 시즌단원 운영규칙｣ 시즌단원 계약서 중 의무와 권리 내용
 

   

 
제6조 (“시즌단원”의 의무와 권리)

③ “시즌단원”은 제3조에 명기된 “공연”의 연습 및 공연기간 동안 관혼상제 등 상호 동의가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는다. 해당 “공연”에서 3회 이상 지각 및 결석이 발생할 시 “국립극

단”은 “시즌단원”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출처: ｢국립극단 규정｣(2021.01.26. 개정) 

국립극단 내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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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보수는 출연하는 작품의 일정에 따라서 수당과 작품별 출연료를 분할하여 지

급하고 있으며, 출연료는 경력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국립극단 시즌단원 운영규칙｣ 중 보수에 관한 내용
 

   

제8조(보수) ① 단원에 대한 보수에는 각 작품의 연습 및 교육 참여, 교통비, 식비 등 기타 제반비용을 포함하

며 단원수당과 작품별 출연료로 구분한다. 

② 단원수당은 해당년도의 극단 예산 범위 내에서 예술감독이 정한다.

③ 작품별 출연료는 단원의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극단 예산 범위 내에서 예술감독이 정한다. 

제9조(지급시기) 단원에 대한 보수는 출연하는 작품의 일정에 따라 단원수당과 작품별 출연료를 분할하여 지

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기는 첨부하는 시즌단원 계약서에 의한다.

출처: ｢국립극단 규정｣(2021.01.26. 개정) 

국립극단 내규현황

구분
연봉액

하한 상한

단장 겸 예술감독 71,618,820원 92,081,340원

<표 3-15> 국립극단 임원 연봉지급 기준표

출처: ｢국립극단 규정｣(2021.01.26. 개정) 

3.4. 공연활동 및 예산

국립극단은 2019년 총 313회의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연 관람인원은 70,125명이었

다. 2020년에는 다른 공연예술단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연횟수와 관

객수가 감소하여 총 87회 공연이 이루어졌고, 9,176명의 관객이 국립극단을 찾은 것으

로 집계되었다. 

공연건수
관객수

공연편수 공연횟수

2019

레퍼토리 재공연 2 37 8,256

신작 12 236 47,891

상설공연 0 0 0

지방공연 2 9 4,697

해외공연 1 5 796

기타 2 26 8,485

<표 3-16> 2019-2020년 국립극단 공연횟수 및 관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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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단의 지출예산은 2019년 123.9억원, 2020년 137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019년 90.9억원, 2020년 110.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봉과 제수당을 합산한 인건비는 

2019년 34.8억원, 2020년 35.7억원, 자체수입은 2019년 33억원, 2020년 26.2억원으

로 조사되었다. 

(단위: 백만원)

지출예산 국고보조금 인건비(수당포함) 자체수입

2019 12,387 9,091 3,477 3,296

2020 13,704 11,085 3,573 2,619

<표 3-17> 2019~2020년 국립극단 예산

출처: 국립극단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국립극단 내부자료 

4. (재)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은 1962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 발레단이다. 국립발레단은 발

레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창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공익법

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국립발레단은 국립중앙극장의 전속단체로 시작했으나, 2000년에 재단법인화가 되면

서 예술의전당으로 옮겨왔다. 

공연건수
관객수

공연편수 공연횟수

소계 19 313 70,125

2020

레퍼토리 재공연 2 20 3,632

신작* 10 43 4,020

상설공연 0 0 0

지방공연 1 2 480

해외공연 0 0 0

기타 4 22 1,044

소계 17 87 9,176

출처: 국립극단 내부자료 

주: *비대면 공연(영상송출 포함)된 횟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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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단원 계약 및 평가

국립발레단은 단장이 예술감독을 겸하고 있고, 직원과 단원으로 직제를 구분하며, 사

무국에는 공연기획팀, 홍보마케팅팀, 경영관리팀을 두고 있다. 부예술감독 아래에 예술

사업지원팀을 두어 단원을 관리한다. 국립발레단의 직제 상 정원은 총 91명으로 단장 

및 예술감독 1명, 사무국 직원 13명, 단원 77명이다. 단원은 다시 부예술감독 1명, 발레

마스터(발레미스트리스) 5명, 반주자 1명, 무대스텝 4명, 물리치료사 2명, 수석무용수 

7명, 솔리스트 25명, 코르드 31명으로 나뉜다. 부예술감독부터 물리치료사까지는 직책

단원이라 칭하고, 수석무용수, 솔리스트, 코르드는 출연단원으로 부른다. 

단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기와 면접으로 실시된다. 직책단원의 선

발은 예술감독이 추천하여 인사위원회49)의 심의를 거쳐서 정해지지만, 신규 단원의 경

우에는 공개경쟁전형으로 전형위원에 의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전형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중에서 2인 이상은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외부위원은 무용

분야의 권위 있는 사람 중 예술감독이 위촉한다. 조합에도 2명이 참관할 수 있도록 노사

가 단협체결(제33조)시 명시하였다.

단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고 부예술감독은 2년이다. 단원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9) 인사위원회: 예술감독이 4인 이내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술감독, 

위원은 감사,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한 1인,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는 간사는 1명으로 사무국 경영관리팀장이 한다. 

  ｢국립발레단 단원운영규정｣ 중 단원 직무에 관한 내용
 

   

 
제4조(직무) 단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예술감독：예술분야에서 예술감독을 보좌하며 예술감독의 지휘를 받아 단원의 일상 교육・연습을 지도

하고 작품창작과 공연을 수행하며 운영지원팀과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2. 발레마스터(발레미스트리스)：부예술감독의 직무를 보좌하며 예술감독과 부예술감독의 지휘를 받아 단원을 

감독한다.

3. 출연단원：공연을 수행하며 공연작품 연습과 기량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4. 반주자, 무대스텝：단원의 일상 교육・연습을 보조한다.

출처: ｢국립발레단 규정｣(2021.03.09. 개정) 

국립발레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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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노사협약서에 따르면 평가는 출연단원 전체를 대상으로 각 공연별로 실시

하며 분기별로 1차 취합하고 연말에 전체 점수를 취합하여 전체 공연수 대비 평균점수를 

최종결과물로 활용한다. 평가는 공연기여도(50%), 캐스팅 가산점(25%), 기타공연 평가

(25%)로 이루어지며, 공연기여도는 발레단의 정기공연에 대해 예술감독이 평가하며 

40%의 기본점수가 주어진다. 캐스팅 가산점은 정기공연 배역을 기준으로 주역 25점, 

솔리스트 20점, 데미솔리스트 15점, 코르드발레 10점을 각각 부여한다. 기타공연 평가

는 정기공연을 제외한 공연에 대해 단원의 공연기여도를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단원의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동일등급 내 상대평

가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결과 최종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상향조정 대상자가 되며, 40

점 이하의 경우 하향 조정 대상자가 된다. 

  ｢국립발레단 단원운영규정｣ 중 단원 선발과 계약에 관한 내용
 

   

제5조(선발) ①부예술감독의 선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예술감독이 행한다.

②부예술감독을 제외한 직책단원의 선발은 예술감독이 추천한 자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③명예단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근 무보수직으로 예술감독이 위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2. 발레단의 발전에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발레단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④출연단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전형에 의한다.<개정 2019.10.10> 

⑤공개경쟁은 전형위원에 의하여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 실시한다.

⑥전형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무용분야에 권위있는자 중에서 예

술감독이 위촉한다.

⑦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준단원과 연수단원의 선발은 예술감독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계약) ①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예술감독의 계약기간은 2년이

내의 기간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전형을 통해 선발된 단원은 예술감독과 단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단원과의 계약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채용) ①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단장이 인사관리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직급별 자격요건 및 호봉  평정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공개채용방법 및 시험과목 등은 예술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한전형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시행한다.

출처: ｢국립발레단 규정｣(2021.03.09. 개정) 

국립발레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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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원의 정년 및 직업전환교육

국립발레단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월을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년퇴직일을 산정

한다. 정년 규정에서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 

  ｢국립발레단 인사관리규정｣ 중 단원 정년에 관한 내용
 

   

 
제41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60세(사무국장 제외)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임기 3년의 계약직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1. 3. 9)

②예술감독은 직원의 인력수급사정,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

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출처: ｢국립발레단 규정｣(2021.03.09. 개정) 

국립발레단 내부자료

단원의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며, 근속년수에 따라서 퇴

직금을 산정한다. 정년 이외에 명예퇴직, 희망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발레단 임·직원 보수규정｣ 중 퇴직금에 관한 내용
 

   

 
제30조(퇴직금) 발레단에서 만 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한다.

제31조(퇴직금 중간정산) ①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레단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이 규정하는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3.23>

②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직원이 정산 후 1년 이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

당기간의 퇴직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른 중간정산 신청시 신청자 경합이 발생할 경우는 제2항에 의한 근속년수가 오래된 자, 정산금액

이 많은 자 순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예술감독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①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당시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평균보수로 한다. 다만, 

휴직 또는 징계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령일 전일 기준의 평균보수로 한다.

②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금 = (퇴직급 지급기준 급여×총근무년수)+(퇴직금 지급기준급여×잔여근무월수÷12)

제33조(근속기간 계산) ①근속기간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②근속년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월할계산하며 월할계산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

고 15일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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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단원에 대한 직업전환교육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발레단원은 

해외연수, 지도자과정 등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취학 편의를 부여하기도 한다. 

4.3. 단원의 복무와 보수

국립발레단의 출연 단원의 노동시간 1일 6시간, 1주 5일 30시간으로 하고 있다. 보통

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로 노동시간을 정하고 있으나 공연시즌이나 공연연습 및 교

육, 공연 후의 휴식을 위해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 조정 변경할 수 있다(노사 단협 제 

55조, 2019.). 국립발레단 단원은 단원복무규정에 원칙적으로 개인교습 등 겸직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나, 예술감독의 판단으로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발레단의 발전과 

위상 정립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단원은 예술감독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는 타 공연 출연금지 

조항도 있는데, 예술감독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타 공연에도 출연할 수 

있다.

단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일출근부로 근태를 확인한다. 

노사협약서로 연간 6회 이상 결근 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등급 하향조정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퇴직금 지급제한) 

제35조(명예퇴직) 명예퇴직제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자격요건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②명예퇴직금 산출방법：기본급×정년잔여월수

(잔여정년 5년까지는 50%, 5년이상 10년까지는 25%)

③명예퇴직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예술감독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희망퇴직) 발레단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의 근속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본급 또는 퇴직전 12개월 근로

소득세 과세대상 월 평균보수의 45% 이하 수준의 6개월분의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수령권자) 퇴직금은 퇴직자 본인에게 지급하며 그 본인이 사망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

족에게 지급한다.

출처: ｢국립발레단 규정｣(2021.03.09. 개정) 

국립발레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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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발레단 단원복무규정｣ 단원 복무에 관한 내용
 

   

 
제5조(겸직금지) ①단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예술감독의 허가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예술감독은 발레단 발전과 위상정립에 유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범위 및 내용은 예술감독이 정한다.

제6조(출연금지) 단원은 예술감독이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별표1의 서식에 의하

여 예술감독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근무시간) ①단원의 일상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공연연습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근무시간을 예술감독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출처: ｢국립발레단 규정｣(2021.03.09. 개정) 

국립발레단 내부자료

단원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등급에 따른 연봉제 계약을 진행하며 최저 약 3300만원에

서 최대 6500만원까지 구분된다. 성과급은 연 4회에 나누어 지급되는데, 1차 평정과 

2차 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차 평정은 균등 지급을, 2차 평정으로는 차등 지급하도

록 되어 있다. 2019년 기본연봉과 제수당을 포함한 연평균 급여 수준은 약 4966만원으

로 조사되었다. 

  ｢국립발레단 단원운영규정｣ 단원 보수에 관한 내용
 

   

 
제15조(보수) ①단원의 보수는 직책과 예능도를 기준으로 별표 1의 등급에 의해서 정한다. 다만, 출산휴가중

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②단원의 직책과 예능도에 따른 보수는 별표 3과 같다.

③단원의 단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봉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예

술감독이 별도로 정한다.

④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과 휴일 근무 및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발생할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⑤공연에 출연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연수당의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예술감독이 별도로 정한다.

⑥준단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교통비・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연에 출연할 시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연수단원의 급여는 별도로 없으며 공연에 출연할 시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수책정)  ①공개전형에 의해 선발된 계약단원의 최초연봉은 최하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②직책단원의 보수책정은 상・하한가 연봉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책정한다.

제17조(보수지급기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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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직위(등급) 2021년 연봉액

 직책단원 

부예술감독
66,175,890~ 

74,266,040 

발레마스터

(발레미스트리스)

49,327,920~ 

58,088,780 

반 주 자
30,913,570~ 

40,655,150 

무대스텝
30,913,570~ 

40,655,150 

물리치료사 56,321,650

 출연단원 1~10
65,057,060~

33,699,320 

<표 3-18> 국립발레단 단원 연봉표

제18조(보수계산지급일) 보수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계약기간중 등급조정을 위하여 갱신계약

을 하였을 경우의 보수는 갱신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

제19조(보수의 일당계산기준) 보수의 월액을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보수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국립발레단 규정｣(2021.03.09. 개정) 

국립발레단 내부자료

  ｢국립발레단 단원 성과급 지급내규｣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
 

   

 
제3조(성과급의 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성과급이란 기본연봉을 제외한 단원에 대한 개인별 성과와 업적에 

따라 매년 4회(4분기)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1차 평정) ①공연출연은 분기별 총 공연 회수 대비 개인별 출연 회수를 점수로 적용하되 주역 및 솔리

스트는 캐스팅 시 복수출연인 경우 해당 공연 전체 회수를 적용한다.

②근태상황은 결근(-3), 지각/조퇴(-1), 병가/연가(-2)를 감점처리하여 점수로 적용한다.

③발레단 기여도는 예술감독이 평정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자를 지명 위임

할 수 있다.

제10조(2차 평정) ①1차 평정반영은 1차 평정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배역완성도는 예술감독이 평정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자를 지명 위임할 

수 있다.

③클라스/리허설태도는 예술감독이 지정하는 평가자(3인이내)가 평가하여 그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④근무태도는 클라스/리허설 불참(-1), 공연불참(-5)를 감점처리하여 점수로 적용한다.

⑤경연입상은 해외경연 1등 및 특별상(+10), 해외경연 2등 이하 입상(+5), 국내 경연 1등(+5), 국내 경연 

2등 이하 입상(+3) 가점 처리하여 점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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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연활동 및 예산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 (재)국립발레단은 9편에 대한 33회의 공연을 수행

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재)국립발레단의 지출예산은 128.3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88.7억원, 자체수입은 39.6억원, 인건비는 41.4억원으로 확인되었다.50)

(단위: 백만원)

지출예산 국고보조금 인건비 자체수입

2020 12,830 8,871 4,144 3,959

<표 3-19> 국립발레단의 예산(2020년 기준)

출처: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50) (재)국립발레단 홈페이지 경영공시 자료(http://www.korean-national-ballet.kr/ko/introduction/ir)

제11조(성과급 지급 내역) ①성과급은 1차 평정에 따른 균등 지급액과 2차 평정에 따른 차등지급액을 합산하

여 각각 지급한다.

②남, 여 총무에게는 별도의 총무수당(분기별 30만원)을 성과급 지급 평정결과와 상관없이 성과급과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분기별 성과급 지급 총액 중 총무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성과급을 지급 정리한다.

구 분 대 상 자 지급 금액 비 고

1차평정
 평정점수 70점 이상 및 

지급 제한 규정 기준 통과자

남, 여 총무수당을 제외한

분기별 지급금액의 70% 균등지급

2차평정

1등급 1명 팔십만원이상 일백오십만원이하
2등급 2명 육십만원 이상 팔십만원 이하
3등급 3명 사십만원 이상 육십만원 이하

4등급 4명 삼십만원 이상 사십만원 이하
5등급 5명 이십만원 이상 삼십만원 이하

합 계 15명
남, 여 총무수당을 제외한

분기별 지급금액의 30% 차등지급

총무수당 남, 여 각 1명
1, 2차 평정 결과와 상관없이 분기별 30만원 

지급

직책수당 음향코디네이터
1, 2차 평정 결과와 상관없이 별도로 책정된 

직책수당 지급

출처: ｢국립발레단 규정｣(2021.03.09 개정) 

     국립발레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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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1973년 5월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국립중

앙극장 전속단체로 창단하였다. 합창음악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정

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9년 재단법인 국립합창단을 설립하였고,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독립하여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하면서 예술의 

전당으로 이전하였다. 전문합창단의 효시로서 우리나라 합창 예술운동을 본격적으로 시

작하였다. 2001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국립예술단체 공연 연습장 내 

합창 스튜디오를 개관하여 이전하였다. 현재 제 11대 단장 겸 예술감독 윤의중과 함께 

합창단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5.1. 단원 계약 및 평가

국립합창단은 단장이 예술감독(1명)을 겸하고 있고, 직원과 단원으로 직제를 구분하

고 있다. 사무국에는 경영관리팀, 공연기획팀, 홍보마케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은 총 9명이다. 단원은 부지휘자(1명), 지도위원(1명), 직책단원(반주자 1명, 수석단원 

4명, 악보요원 1명, 총무 1명), 출연단원(41)으로 총 50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단원으로 준단원, 연수단원 및 명예단원을 둘 수 있다.

[그림 3-2] 국립합창단 조직도 

출처: 국립합창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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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직급 보직 정원

임원 단장 단장(예술감독) 1

직원

1급 국장 1

2급 팀장, 팀원 1

3급 팀장, 팀원 2

4급 팀장, 팀원 2

5급 팀장, 팀원 31

단원

부지휘자 부지휘자 1

지도위원 지도위원 1

반주자

직책단원

1

수석단원 4

악보요원 1

총무 1

단원 출연단원 41

합계 60

<표 3-20> 국립합창단 정원표

출처: 내부자료 

단원계약은 ｢국립합창단 규정집｣ 제2장 제10조(채용)에 의거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부지휘자, 지도위원의 선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행한다. 공개

전형은 전형위원이 실기 및 면접을 실시하며, 전형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인원

을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단장이 위촉한다. 신입단원, 부지휘자, 객원부지휘자 선발 

시 조합대표가 지정하는 1인이 심사감독관으로 참관한다. 또한 부지휘자, 객원부지휘자 

선발 시에는 전체 조합원이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위원 1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준단원과 연수단원의 경우 단장이 따로 선발한다. 

  ｢국립합창단 규정집｣ 중 단원 운영 규정 중 채용 관련 내용
 

   

제2장 단원 
제5조(선발) ① 부지휘자, 지도위원의 선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행한다.

② 부지휘자, 지도위원을 제외한 직책단원의 선발은 단장이 행한다. 다만, 출연단원을 겸한 직책단원은 출연단

우너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③명예단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근무보수직으로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2. 합창단의 발전에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④단원의 선발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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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평가는 실기평가(70%), 기여도평가(10%), 근태평가(10%), 경력년수(10%) 등을 

평정하여 전속예술활동 계약 및 등급조정 등 단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다시말

해 평정 등급을 단원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10등급으로 구분하여 계약체결 시 등

급조정에 반영하며 이는 급여산정이 기준으로 활용된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자 비고

실기평정

(70)

예술성

(50)
7명 실기 심사위원

- 매년 1회 실시

(필요할 경우 1회 추가 실시 가능)

- 심사의내용은 단장이 정함발전성

(20)

기여도 평정(10) 단장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근태평정(10) (일일 출근부 현화)
- 연4회 실시

(분기별 구분 실시, 연말에 총평점에 적용)

경력년수(10) (경력 연수 점수표) - 1년~20년까지 1점에서 10점까지

<표 3-21> 국립합창단 단원 평정 항목

5.2. 단원의 정년 및 직업전환교육

국립합창단의 정년은 58세이다. 사무국장은 임기 3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기 때문

에 정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장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직업전환교육은 없다. 하지만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국위 선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와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⑤공개전형은 전형위원에 의하여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 실시한다.

⑥전형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인원을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합창분야에 권위 있는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⑦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삭제)

⑨선발의 방식, 공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⑩준단원과 연수단원의 선발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계약) ① 계약기간은 단원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부지휘자, 지도위원의 계약

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전형을 통해 선발된 단원은 단장과 단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단원과의 계약내용은 별표 2의 계약서와 같다.

④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

출처: ｢합창단 규정집-단원운영규정｣(2021.06.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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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합창단 규정집｣ 중 정년에 관한 내용(제8장)
 

   

 
제4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58세로(사무국장 제외) 한다.

② 사무국장은 임기 3년의 계약직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직원의 인력수급사정, 직무의특수성,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1년의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년에 달 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출처: ｢합창단 규정집｣(2021.06.14 개정) 

5.3. 단원의 복무와 보수

국립합창단원의 직원 근무시간은 30시간/주, 1일 6시간으로 하고 있다. 일상 근무시

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하고 있다. 직무상 특수한 사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에 근무하거나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연차휴가, 공가, 병가, 청원 

휴가 및 특별휴가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휴가는 공연을 진행하는 합창단의 특성상 공연 

후 휴가 및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 정기공연과 해외공연에 출연한 조합

원은 공연 종료 후 3일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국립합창단의 단원은 호봉제로 지급되는 직원과 다르게 연봉제로 급여(3,190~6,850

만원)가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1회의 실기평점을 기준으로 직위와 등급(10등급) 차등 지

급되고 있다. 

 구 분  2021년 연봉액

부지휘자 36,000,000~68,508,000원

지도위원 58,826,400~66,523,200원

단원 (10등급~1등급) 31,906,920~55,827,960원

<표 3-22> 국립합창단 단원 연봉표

국립합창단 직원과 단원 모두 고유업무를 제외한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외부활동과 

타직을 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창단 및 개인의 기량 향상에 도

움이 된다고 판단될 시 단장의 승인에 따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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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합창단 규정집｣ 중 겸직금지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국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단원, 직원의 외부활동 및 겸직금지에 

관한 단원복부규정 제 5조 제 2항, 직원복무규정 제8조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외부활동 및 겸직”이라 함은 합창단에 소속된 직원과 단원이 고유업무를 제외한 수익

이 발생하는 일체의 외부활동과 타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단, 종교단체에 소속된 성가대의 지휘자, 성가대원 

등의 외부활동 및 겸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조(외부활동 및 겸직금지) 단원, 직원의 외부활동 및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합창단 및 개인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아래와 같이 승인할 수 있다.

  ①단장은 단원, 직원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 ③항의 겸직 및 외부출연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 할 수 있다.(단, 영리활동 개인교습 금지) 

  ②단원, 직원이 외부활동 및 겸직하려 할 때에는 별표1. 외부강의 등 신고서와 별표2. 겸직허가신청서에 따

라 사전에 신청, 보고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처: ｢합창단 규정집-외불활동 및 겸직금지 내규｣(2021.02.18 개정) 

단원의 수당의 경우, 출연하는 작품의 일정에 따라서 공연수당과  솔로 수당지급을 

한다. 또한 단원의 개인별 성과와 업적에 따라 부지휘자, 준단원, 연수단원을 포함한 모

든 단원에게 매년 1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정은 단원의 연습 

및 공연기간을 통한 기여 정도를 평가(50점)하고, 일일 출근부 현황을 토대로 복무를 평

가(50점)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성과급을 지급한다.

구 분 기본수당(원) 추가수당(원) 구 분

정기, 기획공연 100,000 +20,000 15회 이상 연습

지방공연 100,000
+20,000 합창단 출연료 1,500만원 이상

+40,000 합창단 출연료 3,000만원 이상

해외공연 100,000 +20,000 15회 이상 연습

외부공연

(오페라 제외)
100,000 +20,000 합창단 출연료 1,500만원 이상

오페라공연 100,000

+20,000 일반오페라출연

+100,000
초연 또는 3시간이상 공연 또는

30회 이상 연습

경연대회 100,000 - 추가수당 없음

<표 3-23> 국립합창단 단원 공연 및 솔로수당 지급 내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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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솔로수당(원) 구 분

정기공연

기획공연

지방공연

해외공연

외부공연

10,000 1곡 독창

20,000 2곡 독창

30,000 3곡 이상 독창

100,000 오라토리오, 칸타타, 대곡 중 솔로

구  분 등  위 년 지 급 액 비  고

S 90점 이상 2,500,000 (10명)

A 85점 이상 2,300,000 (24명)

B 80점 이상 2,100,000 (10명)

C - 600,000 (8명)

D - 450,000 (4명)

<표 3-24> 국립합창단 단원 성과급 지급 내규 내용 (단위: 원)

5.4. 공연활동 및 예산

국립합창단은 대한민국 합창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정기공연, 기획공연, 지방공

연, 해외공연 등을 비롯해 외부출연이나 특별공연 등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총 39편

의 공연을 개최하였고, 총 54회의 공연을 선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

으로 15편의 공연을 중심으로 총 19회의 공연을 선보였다. 

<표 3-25> 2019~2020년 국립합창단 자체 기획공연 실적 

구분
공연편수(편) 공연횟수(회)

2019 2020 2019 2020

정기공연 5 2 6 2

지방공연 9 1 9 1

해외공연 1 - 4 -

기획공연 8 6 9 8

기타공연(외부출연 등) 16 6 26 8

합 계 39 15 54 19

출처: 국립합창단 홈페이지 및 경영공시 2019,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

국립합창단의 지출예산은 2019년 53.7억원, 2020년 55억원이었으며, 2019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45억원, 예술사업수입은 7.3억원(입장수입은 1.2억원), 인건비는 27.5억

원으로 확인되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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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지출예산 국고보조금 인건비 예술사업수입

2019 5,372 4,502 2,752 726

2020 5,502 4,502 2,829 794

<표 3-26> 국립합창단의 예산(2019~2020년 기준)

출처: 국립합창단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주: 예술사업수입은 입장수입, 프로그램판매, 협찬수입, 출연수입 등을 포함함 

6. 서울예술단

서울예술단은 1986년 88서울예술단으로 출범한 이후, 한국적 음악극이라고 하는 가

무극의 공연양식을 선보이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가무극은 한국의 역사와 인물을 아

우르는 소재와 전통의 가치를 보존·발전시킨 예술과 결합된 완성도 높은 공연예술 형식

이다. 신작 개발 및 레퍼토리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사업 및 다양한 창작활동으

로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6.1. 단원 계약 및 평가

서울예술단의 단원 정원은 53명으로 감독 3명, 지도위원 4명, 단원 46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단원은 수석단원 3명, 차석단원 3명,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단원 각 4명씩 

총 40명이다(2021.10월. 기준 현원은 42명).52) 이사장은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준

단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원 외로는 연수단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1) (재)국립합창단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http://nationalchorus.or.kr/%ea%b2%bd%ec%98%81%ea%b3%b5%ec%8b%9c/?board_na

me=oper&order_by=fn_pid&order_type=desc&vid=26)
52) 서울예술단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http://www.spac.or.kr/info/public_info.php?ptype=view&idx=907&page=1&code=opendata&categ

ory=9 

  ｢서울예술단 단원운영규정｣ 중 단원 직무에 관한 내용
 

   

 
제3조(직무) 예술단 단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03.21., 2006.10.20>

1. 삭제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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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전형은 공개경쟁전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 분야 전문직종의 경우 제한경

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제한경쟁시험방식의 경우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등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공개경쟁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정단원으로 계약하며, 준단원으로 선발된 경우 정단원으로의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1년

이다. 공개경쟁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우수 역량과 전문지식을 갖춘 3명이상 7명 이내 위원을 이사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단원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연봉계약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서울예술단은 단원 상시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능력평가 60%, 태도평가 30%, 

업적평가 10%로 구성한다. 능력평가는 공연기여도 40%과 예술적자기계발 20%이다. 

  ｢서울예술단 단원운영규정｣ 중 단원 선발과 계약에 관한 내용
 

   

 
제4조(선발) 단원의 선발은 전형과 예능도에 따라 등급별 전속예술활동계약에 의한다.

제5조(단원의 계약) ①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단원의 전속예술활동계약 내용은 별표 2의 계약서와 같다.<개정 2010.04.01.>

제8조(공개경쟁전형) ① 단원의 공개경쟁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 실시한다.<개정 

2010.04.01>

② 공개경쟁전형의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우수 역량과 전문지식을 갖춘 3명이상 7명 이내 위원을 이사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나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형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3.21.,2008.12.30., 2010.04.01., 2019.09.30>

③ 외부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04.01>

출처: ｢서울예술단 단원운영규정｣(2020.09.15. 개정) 

      서울예술단 내부자료

2. 감독: 이사장 및 예술감독을 보좌하며 단원의 관리 및 일상 교육·연습을 지도하고 공연을 수행한다. 단, 

감독은 분야별 단원을 지휘 통솔할 수 있다.

<개정 2006.03.21., 2006.10.20., 2008.12.30., 2010.04.01>

3. 감독을 제외한 단원(지도위원, 수석단원, 차석단원, 단원, 준단원, 연수단원)은 공연을 수행하며 공연작품 

연습과 기량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개정 2006.03.21., 2006.10.20., 2010.04.01>

4. 삭제 <2010.04.01>

출처: ｢서울예술단 단원운영규정｣(2020.09.15. 개정) 

서울예술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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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는 평가항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예술감독, 감독이 주 평가자이고 공연기여도의 

경우에는 연출, 안무, 음악감독이 포함된다. 태도평가 중 조직성실도는 예술감독, 감독, 

단원 추천 3인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결과를 통해서 등급상향조정이 이루어지며, 총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징

계가 가능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강도를 강화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요소 배점 평가자

능력평가

(60)

공연기여도

(40)

작품소화력 10점

예술감독, 감독, 연출, 안무, 음악감독
표현력 10점

창의력 10점

조화력 10점

예술적자기계발

(20)

적극성 10점
예술감독, 감독

기량향상도 10점

태도평가

(30)

태도평가

(30)

조직성실도 10점 평가위원회

출결사항 20점 계량평가

업적평가

(10)

근무경력

(10)
근무경력 10점 계량평가

합계 100점

<표 3-27> 서울예술단 단원 상시평가 항목

출처: ｢서울예술단 단원 상시평가｣. 서울예술단 내부자료

6.2. 단원의 정년 

서울예술단은 아직 퇴직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2020년에 정년도래 단원이 발생하여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직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를 하였다.

서울예술단에서 전속예술활동을 1년 이상 한 단원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직권계약해지된 단원에게는 퇴직금지급제한 조항

에 의거하여 퇴직금 삭감이 적용된다. 

서울예술단 단원의 퇴직 후를 대비하는 직업전환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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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예술단 단원운영규정｣ 중 퇴직금에 관한 내용
 

   

제22조(퇴직금) 전속예술활동을 1년 이상 활동한 단원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04.01>

② 삭제 <2010.04.01.>

제23조(전속예술활동 계약기간의 계산) 단원의 전속예술활동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로 한다.<개정 2010.04.01.>

제24조(퇴직금지급제한) ①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직권계약해지된 자에

게는 퇴직금의 2분의 1를 지급한다.

② 수사진행 중이거나 재판진행중인자가 계약해지할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유보한다.

출처: ｢서울예술단 단원운영규정｣(2020.09.15. 개정) 

서울예술단 내부자료

6.3. 단원의 복무와 보수

서울예술단 단원은 단원복무규정에 원칙적으로 개인레슨 및 사설학원 출강 등의 겸직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다만 예술감독의 판단으로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

술단의 발전과 위상 정립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단원은 이사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는 타 공연 출연금지 조항도 

있지만, 예술감독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타 공연에도 출연할 수 있다.

단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공연연습과 교육을 위해서 근무

시간을 예술감독이 조정·변경할 수 있다. 단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와 공연

에 출연한 단원에 한해 공연 종료후 1일을 부과하는 공연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예술단 단원복무규정｣ 단원 복무에 관한 내용
 

   

제5조(겸직금지) ① 단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개인레슨 및 사설학원 출강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

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06.03.21., 2008.12.30., 2010.04.01>

② 이사장은 예술단 발전과 위상정립에 유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03.21., 

2008.12.30>

③ 삭제<2010.04.01>

④ 제1항 위반시 1차는 경고, 2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신설 2010.04.01.>

제6조(출연금지) 단원은 이사장이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예술감독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03.21., 2008.12.30.,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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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보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등급에 따른 연봉제 계약을 진행하며 최저 약 2700

만원에서 최대 4700만원까지 구분된다. 서울예술단은 성과평가와 상시평가 결과를 통

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율과 지급등급별 인원은 아래와 같다.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150% 135% 125% 110%

<표 3-28> 지급율 기준액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 상위 10% 40% 40% 하위 10%

<표 3-29> 지급등급별 인원

제6조의1(단원의 외부활동) ① 단원의 외부공연 출연 및 출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자체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10일전에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근무시간 내 외부활동(출연.출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연가 등을 사용한다.<개정 2011.07.01.>

② 외부활동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출강은 주 1회 1개 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2. 외부출연은 연습기간을 포함하여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방, 해외를 포함한 정기공연 또는 영화, TV출연 등으로 인하여 위호 2호의 제한기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예술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공연 2주전에는 외부활동을 금지한다. [본조신설 2010.04.01]

출처: ｢서울예술단 규정｣(2011.07.01. 개정) 

서울예술단 내부자료

  ｢서울예술단 단원운영규정｣ 단원 보수에 관한 내용
 

   

 
제17조(보수) ① 단원의 전속예술활동 계약보수는 직무와 예능도를 기준으로 별표 1의 등급에 의하여 정한

다.<개정 2006.03.21., 2006.10.20., 2010.04.01>

② 단원의 전속예술활동 계약은 연봉으로 하며 보수는 별표 3과 같다.

③ 단원으로서 겸직자일 경우에는 보수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연봉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04.01>

⑤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예술단 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04.01>

⑥ 예술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의 기간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

일까지로 한다. 당해연도 12월말일에 연차보상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04.01.>

제18조(보수지급기일)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수계산지급일) 보수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개정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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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1년 연봉액

감독
56,721,600~62,929,200원(상근)

24,424,800~48,856,800원(비상근)

지도위원 48,282,000~55,545,600원

단원 (10등급~수석단원) 27,262,800~47,107,200원

준단원 21,810,000원

<표 3-30> 서울예술단 단원 연봉표

예산사업공연
(정기공연)

단계
S

(10%내외)

A

(75%내외)

B

(15%내외)

금액(회당) 12만원 10만원 5만원

예산외사업공연
(해외, 지방, 특별공연)

균등 11만원

<표 3-31> 공연수당 지급액

6.4. 공연실적 및 예산

서울예술단은 2019년에 정기공연 4편(63회), 지방공연 17회, 해외공연 1회, 특별공

연 2회로 총 83회의 공연을, 2020년에 정기공연 1편(17회), 지방공연 6회로 총 23회의 

공연을 수행했다.  

한편 서울예술단의 2020년 지출예산은 96.5억원, 국고보조금은 61.6억원, 자체수입

은 34.9억원(공연사업수입은 31.9억원), 인건비는 29.5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3-32> 서울예술단의 예산(2020년 기준)

(단위: 백만원)  

수입예산 지출예산 

국고보조금 6,158 법인운영 4,226

자체수입 3,493 인건비 2,952

공연사업 3,193 사업비 5,425

합계 9,651 합계 9,651

출처: 서울예술단 홈페이지 공시자료

(http://www.spac.or.kr/info/public_info.php?ptype=view&idx=1213&page=1&code=opendata&category=10)

제20조(보수의 일당계산기준) 보수의 월액을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보수액

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서울예술단 단원운영규정｣(2020.09.15. 개정) 

서울예술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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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립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1.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전속 예술단  

세종문화회관은 총 9개의 전속단체를 두고 있다. 각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창단된 서울시 뮤지컬단(1961년 창단)을 필두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1965년 창단), 서

서울시 무용단(1974년 창단), 서울시 합창단(1978년 창단), 서울시 오페라단(1985년 

창단), 서울시 극단(1997년 창단) 등이 창단 되어 세종문화회관 전속 단체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은 장르별로 청소년 단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1964년 창단),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단(1984년 창단), 

서울시 청소년국악단(2005년 창단) 등을 구성하고 있다.53)

1.1. 단원 계약 및 평가

□ 단원의 구성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의 총 정원은 249명으로 <표 3-33>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술단 별로 정원이 다르게 나타난다. 공연예술단 중 정규직 정원이 가장 많은 예

술단은 합창단이며 평균적으로 각 단체별로 약 50명 내외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

년 단원이 활동하는 유스오케스트라단,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하

고 서울시 오페라단의 정원이 가장 적은 것은 단원의 경우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고 단장, 

기획담당, 총무 3인이 정규직 형태로 고용되기 때문이다. 

단원의 선발은 ｢세종문화회관 규정｣ 중 인사규정 제12호(채용기준)를 근거로 진행된

다. 예술단원의 채용은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기능을 보유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공

53) 서울시예술단 홈페이지(접속기준: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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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모집을 통한 채용이 원칙이다. 채용을 할 때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특히 상시지속 업무 담당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

고 있으며, 회관의 사정상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그 목적과 

기간, 인원, 근로조건, 계약조건 등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54) 또한 예술단

의 예술단장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재계약 6개월 이전에 해당 단체 단원의 의견을 참고하

여 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55)

소 속 
정 원
(명)

현 원
(명)

단장
지휘
자

지도
단원
지도
위원

기획
담당

악장
수석
부수
석

총무
반주
자

일반
단원

악기
악보
기타

서울시국악관현악단 57 41
1

1 1 12 1 24 2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 3 3 1 2

서울시무용단 53 36 1 2 1 6 1 25

서울시뮤지컬단 53 31 1 4 1 6 1 1 17 1

서울시합창단 63 46
1

1 8 1 1 34 1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2 2 1 1

서울시극단 11 10 1 2 1 1 5

서울시오페라단 3 1 1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4 4 1 3

합계 249 174

자료: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전속예술단 내부자료(2021년 9월 30일 기준)

<표 3-33> 예술단 정원표 

예술단별로 직책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단장을 비롯한 단체의 대표 역할을 담당하는 

단장과 부단장, 기획과 총무의 경우 단체 공통으로 나타난다. 단장과 부단장의 경우 평

균 2~3년의 계약형태로 고용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예술단에 따라 연임 가능 기간

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 부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초 임기를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며,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지

휘자 임기는 2년으로 같지만, 2년으로 계약하되 최초 임기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최초 임기를 포함하여 2년의 범위 

54)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2020.03.31.). 「2020년 단체협약 노사

합의서」
55)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2020.03.31.). 「2020년 단체협약 노사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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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기획과 총무 직원의 경우 서류와 면접 등 인사절차에 따라 선

발되며 정규직 형태로 정년이 보장된다. 단원의 중간 리더 급인 악장/수석/부수석 등은 

악장과 지도단원은 단원 중에서 선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 종료 후에는 단원 신분을 유지한다. 

직책 규정 채용절차

단장
인사규정 제12호
채용기준 따름

- 서류전형,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최종면접

부지휘자
소년소녀합창지휘자
연습지휘자(성악지도)

인사규정 제12호
채용기준 따름

- 서류전형, 실기전형 또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동영상 등), 
실무면접, 최종면접

지도위원
인사규정 제12호
채용기준 따름

- 서류전형, 실기전형 또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음원, 영상, 
포트폴리오 등), 실무면접, 최종면접

기획, 총무(무급예술단), 
악보, 악기 등

인사규정 제12호
채용기준 따름

-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무면접, 최종면접

일반단원, 반주자
인사규정 제12호
채용기준 따름

- 서류전형, 실기전형, 최종면접

<표 3-34> 예술단 직책별 채용절차

출처: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세종문화회관 사규(2021.04.12.업데이트)

소 속 계약방식(계약주기)

국악
관현악단

청소년
국악단

무용단 뮤지컬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극단 오페라단
유스오케
스트라

단장/
지휘자

2~3년
(연임 가능)

2~3년
(연임가능)

2~3년
(연임가능)

2~3년
(연임가능)

지휘자
2~3년

(연임가능)
2~3년

(연임가능)
2~3년

(연임가능)

부지휘자
/지도위

원

2년
(연임 
가능)

1년
(연임
가능)

악장/
성악지도

정규직
(단원중 
선발/

임기1년)

정규직

수석
부수석

정규직
(단원중 
선발/

임기1년)

정규직
(단원중 
선발/

임기1년)

정규직
(단원중 
선발/

임기1년)

정규직
(단원중 
선발/

임기1년)

기획담당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악보/ 
악기/
반주자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표 3-35> 예술단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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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은 매년 단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시 평가 형식으로 예술단 

운영이나 공연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평가한다.56) 예술단별 평가 세부사항

은은 각 예술단별 단원평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57) 단원평가는 단원 근

무평정에 반영하되58) 재계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며, 수석/부수석

과 같은 직책단원으로의 승진 시에 활용되고 있다.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규정집」 중 단원의 평가
 

   

 
제43조(단원 평가) ① 사장은 유급단원의 기량향상과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술단 단원평가

제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매년 단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무급예술단 단장은 무급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기량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평가방법 및 시기, 평가결과에 의한 직책예술단원 선발 등 결과조치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7.23.)

  ③단장에 대한 평가는 매년 사장이 한다. (개정 2017.10.17.)

출처: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세종문화회관 사규(2021.04.12.업데이트)

56) 예술단 단원평가제도 노·사합의서(2015.05.28)
57) 예술단 단원평가제도 노·사합의서(2015.05.28)
58) 예술단 단원평가제도 노·사합의서(2015.05.28)

 

「예술단 단원평가제도 노·사합의서」 중 단원평가 운영위원회
 

   

 
1) 역할

본질적인 역할은 공정하면서도 정당한 평정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이다

계량평가 실적을 확인, 정리하고 하향 및 상호평가를 주관, 관리한다.

반기별 평가를 위해서 단원평가 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평가위원을 선임한다.

2) 평정절차: 각 평정 분야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진행

3) 구성: 단장(위원장), 악장·지도단원 대표 2인 이내, 단원대표 2인, 노동조합대표 1인, 사무국대표(해당팀장 

이상) 1인, 외부전문가 5인 이내

   * 단원대표 2인은 단원총회에서 결정

   * 단원 총회: ①단원총회는 각 예술단별로 단장을 제외한 전 단원으로 구성하는 자치모임의 성격을 가진다 

소 속 계약방식(계약주기)

국악
관현악단

청소년
국악단

무용단 뮤지컬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극단 오페라단
유스오케
스트라

총무

정규직
(단원중 
선발/

임기1년)

정규직

정규직
(단원중 
선발/

임기1년)

정규직
(단원중 
선발/

임기1년~)

정규직
(단원중 
선발/

임기1년~)

정규직

정규직
(단원중 
선발/

임기1년~)

정규직 정규직

일반단원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자료: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전속예술단 내부자료(2021년 9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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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은 조직성실도(15%), 단체공연활동(60%), 예술적 자기계발(15%), 사회봉사 

(10%)로 구성되고, 평가 방향과 방법은 능력과 태도의 경우 질적지표, 업적에 대하여 

양적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단, 평가의 범위는 단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한

정한 평가로 공연의 질적 수준 등 비평적 평가를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59)

59) 예술단 단원평가제도 노·사합의서(2015.05.28)

②단원총회의 의장은 단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안건의 의결은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

고 참석단원 2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기: 1년으로 한다(1월 1일~12월 31일)

출처: 예술단 단원평가제도 노·사합의서(2015.05.28)

평정영역 방향
가중
치

평정항복 세부지표 지표구분 방법 평정자

조직성실도

능력/태도 50

책임감
규칙준수/

방침수용
질적 다면 평가위원

자발성
업무의욕(적극성), 

조화력

업적 50 성실성
결근, 지각, 

연습참여도
양적 계량 해당부서

단체공연활동

능력 30

작품소화력

*단체별 조정 질적
히향 또는 

다면
평가위원기여도

창의성

태도 30
조화성 앙상블, 결속력

질적 다면 평가위원
충실성 집중력, 성실도

업적 40 공연참여도

정기/연계/

타단체지원/해외 

지방공연등 횟수

양적 계량 운영위원회

예술적 

자기계발

능력 20 발전도 *단체별 조정 질적

성과제표

면담, 

목표관리)

단장

태도 20 성실성 *단체별 조정 질적 상호 평가위원

업적 60 참여도

프로그램 

참여횟수

(외부활동은 

양적 계량 운영위원회

<표 3-36> 예술단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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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원의 정년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은 규정에 따라 정년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다. 정년을 적용할 

때, 정년에 이른 날이 1~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말일, 7~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말

일에 퇴직하며, 2020년 이전에 입사한 예술단원은 그 해 12월 말일에 퇴직한다. 1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자진 퇴직 형식의 조기 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퇴직 당시 평균 임금 6개월 범위 내의 금액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60)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임용권자가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1.3. 단원의 복무와 보수

예술단의 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시업시간 10:00시~종업시간 17:00시) 1주 

3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단체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61) 조합원으로서의 예술단원의 경우 연장노동 및 휴일

노동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가산 지급하고, 공연과 관련

하여(공연준비 및 철수를 포함) 익일 02시 이후까지 근로한 조합원에게 야간근로수당 

지급 및 익일근무시간(09~18시)에 대헤 유급 휴무를 적용하고 있다.62)

60) 예술단 단원평가제도 노·사합의서(2015.05.28)
61)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2020.03.31.). 「2020년 단체협약 노사

합의서」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이에 조합원으로서의 예술단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야함 
62)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2020.03.31.). 「2020년 단체협약 노사

합의서」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평정영역 방향
가중
치

평정항복 세부지표 지표구분 방법 평정자

업적으로만 평정)

사회봉사

(공공성에 

기여)

능력/태도 30
적극성 사명감, 협조력

질적 다면 평가위원
친절도 예의범절

업적 70 참여도

재능기부 

참여회숫, 

회관나눔봉사 

참여도 등

양적 계량 운영위원회 

출처: 예술단 단원평가제도 노·사합의서(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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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예술단원은 외부출연 및 겸직은 단장과 사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월 3회,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을 금지

하고 있으며, 이 상한을 초과하려면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사장이나 행동강령총

책임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

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단 또는 단원은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타 공연 출연이 가능하다. 단원이 

개인적으로 국외연주를 하고자 할 때, 예술단 운영 및 공연에 지장이 없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잔여 

연차일수가 있을 경우 연차사용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수당, 복리후생비를 합한 보수에서 세종문화회관 직·단원 기본

급의 경우 보직받은 직위,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2년제 대졸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 수료자로서 1호봉 보수에서 예술단은 사무국 호봉에 비하여 90,440원 

낮다.63) 직급금에 있어서도 사무국은  4급~7급으로 구분되어있으며 4급 기준 697,970

원인데 비하여, 예술단 직급금은 4급 하나로 440,260원이다.64)

호봉 금액

1~40 622,730~1,884,190

출처: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세종문화회관 사규(2021.04.12.업데이트)

<표 3-37> 세종문화회관소속 예술단 호봉급(20.12.23.개정)

직책수당의 경우 예술단 내에서 맡은 직책에 따라 수당이 별도로 책정되는데, 총무의 

경우 600,000원에서 악장의 경우 850,000원의 직책수당을 받는다.65)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연차휴가수당, 장기근

속수당, 상여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받는다.

63) (재)세종문화회관 호봉제보수규정 
64) 대체로 예술단 단원이 학력과 경력 인정을 받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없다
65) (재)세종문화회관 호봉제보수규정 



103제3장 국내 공연예술단체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규정집」 중 수당 규정
 

   

 
제21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취업규정이 정하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

은 따로 정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통상임금 / 209 × 1.5 × 초과근무시간 >

제22조(휴일근무수당) ①취업규정이 정하는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대휴일을 지정,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 209 × 1.5 × 휴일근무시간 >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 209 × 2.0 × 휴일근무시간 >

제23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근무 시간(22:00~06:00)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세부사항

은 따로 정한다.

  ②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지급한다.

    < 통상임금 × 0.5 / 209 × 야간근무시간 >

제24조(연차휴가수당) 취업규정이 정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통상임금 ×1 / 209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제25조(장기근속수당) ①회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

다.

  ②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따른 근속년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하며,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재임용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제31조(상여수당) 연간 상여수당은 기본급의 600%로 하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50%를 지급한다.

제33조(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재직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며, 설날 및 

추석에 각각 50%를 지급한다.

출처: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세종문화회관 사규(2021.04.12.업데이트)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사무국 직원의 경우 5년 단위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수당이 책

정되어있는 반면, 예술단의 경우 호봉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그 외에 재단의 경영성과나 직원의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6)

66) (재)세종문화회관 호봉제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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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금액

1~7 143,680

8~12 160,090

13~16 205,750

17~22 241,630

23~27 266,010

28~34 290,630

35~38 313,870

39~40 491,910

출처: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세종문화회관 사규(2021.04.12.업데이트)

<표 3-38> 세종문화회관소속 예술단의 장기근속수당(20.12.23.개정)

세종문화회관(2020)67)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예술단의 기본급, 공연수당 등 제수당

을 포함한 평균보수는 약 5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작품 수행68) 및 예산 등 

공연예술단의 예술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평균 10회 내외의 공연을 수행하고 있

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간 공연 횟수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기준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의 공연실적은 

다음의 <표 3-39>과 같다.  

67) 세종문화회관(2020), 세종문화회관 임금체계 진단/개선 컨설팅. 
68)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2020 공연연보·2019 공연연보 참고 

예술단
공연 건(횟수) 관람객 수 공연수입 

2019년 2020년 2019년 2019년

국악관현악단 16(19) 10(11) 4,484 272,420

청소년국악단 12(13) 4(5) 1,468 24,964

무용단 14(25) 6(10) 6,832 126,362

뮤지컬단 8(47) 1(11) 40,604 1,313,255

합창단 24(35) 3(4) 9,916 108,299

소년소녀합창단 11(34) 1(1) 5,711 61,771

<표 3-39> 2019/20년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공연실적

(단위: 건, 회,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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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2020 공연연보·2019 공연연보 참고 

한편 2019년 세종문화회관의 총 예산은  약 520억원으로 서울시의 출연금과 기타수

입금으로 조성된다.69) 한편 9개 전속단체의 운영예산은 약 53.7억원, 공연수입은 27.2

억원, 급여와 제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는 약 90.8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3-40> 2019년 세종문화회관 예산 

(단위: 백만원)

세 입 예 산 세 출  예 산

총 예 산 액 52,025 총 예 산 액 52,025 

　

　

　

　

　

　

　

　

　

　

　

　

　

출 연 금 32,830 

　

　

　

　

　

　

　

　

　

　

　

　

인 건 비 24,305 

순 세 계 잉 여 금 1,174 성 과 급 1,126 

공 연 사 업 7,351 일 반 운 영 경 비 10,849 

　

　

　

　

예 술 단 공 연 　 3,538 공 연 사 업 8,190 

기 획 공 연 　 3,530 
　

　

　

　

예 술 단 공 연 　 5,376 

주 변 활 성 화 　 185 기 획 공 연 　 2,000 

나 눔 연 계 공 연 　 98 주 변 활 성 화 　 284 

전 시 사 업 405 나 눔 연 계 공 연 　 530 

기 획 사 업 60 전 시 사 업 675 

교 육 사 업 348 기 획 사 업 80 

대 관 사 업 2,846 교 육 사 업 1,140 

대 행 사 업 수 익 205 시 설 운 영 사 업 727 

사 업 장 운 영 수 익 2,033 대 관 사 업 1,000 

기 타 수 입 1,325 사 업 장 운 영 3,933 

기 타 영 업 외 수 입 3,448 예 비 비 0 

출처: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시자료

69)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시자료

(https://www.sejongpac.or.kr/organization/bbs/B0000035/list.do?menuNo=500108)

예술단
공연 건(횟수) 관람객 수 공연수입 

2019년 2020년 2019년 2019년

오페라단 5(14) 3(10) 12,814 404,698

극단 9(98) 3(30) 18,983 291,692

유스오케스트라단 6(13) 7(14) 8,273 1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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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2019/20년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사업비 및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전체 예술단 예산 공연수입 인건비(수당포함)

2019년 2020년 2019 2019년 2020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243,000 256,000 272,420

9,081,965 7,602,544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 245,000 243,000 24,964

서울시무용단 355,000 680,000 126,362

서울시뮤지컬단 1,300,000 1,224,000 1,313,255

서울시합창단 294,000 252,000 108,299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220,200 278,500 61,771

서울시극단 635,694 565,000 404,698

서울시오페라단 1,590,000 1,473,000 291,692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492,830 481,000 117,630

합계 5,375,724 5,452,500 2,721,091 9,081,965 7,602,544 

 

출처: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2020 공연연보·2019 공연연보 ; 인건비는 내부자료

주 : 예술단 예산은 사업비(예술단 공연) 기준으로 작성(예술단 인건비는 통계목 하나로 편성·관리)  

2. (재) 서울시립교향악단

2.1. 단원 계약 및 평가방식

□ 단원의 구성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경영본부 33명, 단원 9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단원은 총 

9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총원 본부장 팀장 일반직원 행정지원직

정원 37 1 6 26 4

현원 33 1 6 26

※ 공무직 4명 : 비서 1명,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 2명

<표 3-42> 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본부 구성(2021.03.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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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원
부지휘

자
악장 부악장 제1수석 제2수석 부수석 차석 단원

악기악
보위원

정원 123 2 2 1 14 4 14 6 76 4

현원 98 2 - 2 10 13 67 4

※ 음악감독 1명, 공연기획자문역 1명, 상임작곡가 1명

<표 3-43> 서울시립교향악단 교향악단 단원 구성(2021.03.01. 기준)

□ 단원의 선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규정｣의 “제3장 교향악단의 운영” 제65조(임용의 원칙)에 

따르면, 단원의 신규채용은 일반적으로 오디션이라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된다. 

그러나 특별전형으로 국내외에서 실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연주자를 선발할 수도 있

다. 채용인원과 전형방법, 절차에 관해서는 교향악단과 노동조합이 합의를 하여 시행하

며, 음악감독, 부지휘자, 공연기획자문, 상임작곡가 등 공개채용이 아닌 방법으로 채용하

는 경우에도 노동조합과 교향악단 경영본부가 협의를 한다.70)

수시로 진행되는 오디션은 전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실기,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된다. ｢운영규정｣의 제67조(전형위원회)에 따르면, 신규채용 오디션을 위한 전형위

원회는 음악감독의 위촉에 의해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고, 해당 분야에 풍부한 전문

성과 식견을 갖춘 덕망있는 자 중에서 위촉된다.

□ 단원 계약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규 단원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협연, 객원 단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연에 한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
운영규정｣의 제68조(단원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르면, 정규단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

기간 중 단원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일반단원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1년, 2년, 3년으

로 나뉘며, 평가결과가 좋을수록 계약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악장, 부악장, 수석 등 직

책단원의 경우 3년을 한도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신규로 채용된 일반단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의 6월말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재

계약 여부와 계약기간이 결정된다.

70)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시립교향악단지부(2019.09.24.). 「2019년 단체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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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단원들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며 ‘상시평가’와 ‘실기평가’

로 나누어져 있다. 단원평가는 일반단원과 직책단원 모두가 대상이 되는데71), 이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와 계약기간이 결정된다.72) 평가는 음악감독이 최종 결정하며, 음악감

독이 공석 시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

‘상시평가’의 경우, 예술적 기량을 평가하는 ‘예능도 평가’가 80%, ‘공연참여도 및 근

무태도평가’가 20%로 이루어진다. ｢단원평가 내규｣의 제9조(예능도 평가위원회)에 따르

면 음악감독은 ‘예능도 평가’를 위해 아래 <표 3-44>와 같이 각 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평가자들은 공연 종료 후 피평가자 단원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출하는데, 이 의견을 기초로 매년 4~5월에 ‘예능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

고 최종 평가결과를 심의 결정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표 3-45>에 보는 바와 같이 직책단원은 S1~S4의 4개 등급, 일반단원은 

S1~L2의 6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직책단원은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일반단원

은 단원 정원에 맞추어 점수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강제배분하게 되는데, 악기에 무관하

게 적용된다. 

구분 평가자

일반단원 예술감독(음악감독), 부지휘자, 객원지휘자, 악장, 부악장, 직책단원, 외부인사

수석 및 부수석 예술감독(음악감독), 부지휘자, 객원지휘자, 악장, 부악장, 외부인사

악장 및 부악장 예술감독(음악감독), 부지휘자, 객원지휘자, 외부인사

출처 :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평가내규 재구성.

<표 3-44>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시평가 예능도 평가 위원회 구성

구분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직책단원

S1(20%) S2(30%) S3(30%) S4(20%)

93점 이상
88점 이상 

93점 미만

83점 이상 

88점 미만
83점 미만

일반단원 S1(5%) S2(20%) A1(25%) A2(25%) L1(20%) L2(5%)

출처: 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규정 재구성.

<표 3-45>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시평가의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율

71) ｢단원평가 내규｣ 제2조(평가대상)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2회 이하 연주 또는 5일 이하의 연습에 참여

한 단원, 임용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객원으로 연습 및 공연에 참여하는 자, 휴직, 직위해제, 파견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단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72) ｢단원평가 내규｣ 제6조(평가기준)에 따르면, 수석이상 단원의 경우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기간내의 연주 및 근무태도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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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평가의 20%를 차지하는 ‘공연참여도 및 근무태도평가’는 평가기간 중 참여한 연습 

및 공연일수(횟수), 출퇴근 기록, 직장 내 융화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기간은 

전년 7월 1일부터 당년도 6월 30일까지이다. ｢단원평가 내규｣ 제10조(공연참여도 및 

근무태도 평가)에 따르면 ‘공연참여도 및 근무태도평가’ 총점은 20점 만점으로 ‘공연참여

도’ 10점과 ‘근무태도’ 10점으로 구성된다. ‘공연참여도’는 공연 및 연습 참여 기록을 

토대로 평가되며, 시민공연 등 연주 참여가 있을 경우 가점이 적용된다. ‘근무태도’는 

지각, 결근, 연습 및 공연 중의 태도 불량 등이 기록되어 10점 만점에서 감점 평가 한다.

이렇게 평가된 최종 결과는 단원과의 재계약 여부와 계약기간, 임금 및 성과급을 결정하

는 데에 활용된다. 전체 평균성적 상위 25%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이며, 상위 25% 

내지 75%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2년, 하위 25%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상시평가 이외에도 매년 8월~11월 중에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데, 실기평가 결과에 따라 단원이 해촉되기도 한다. 실기평가는 전 단원이 아닌 예능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단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기평가의 대상은 일반단원 

중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단원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인 단원이 L1 등급을 받은 경우, 

또는 갱신기간이 3년 또는 2년인 일반단원이 계약기간 동안 L1 이하 등급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음악감독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기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 또

한 직책단원 중 계약기간 중 S4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실기평가가 실시된다. 그 외에도 

음악감독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에게도 실기평가

를 지시할 수 있다.

실기평가의 피평가자들은 1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받으며, 음악감독이 위촉한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실기평가 위원회의 오디션을 받는다. 실기평가의 결과 불합격을 판

정받은 단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하게 된다. 또한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단원이나 계약기간이 1년인 단원 중 L2 등급을 받은 단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촉

할 수 있어, 매년 일정 비율의 단원이 해촉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직책단원도 

일반단원으로 강등될 수 있다. 다만 단원 근무평가 및 해촉, 인사고과제도의 도입, 설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노사합의로 정한다.73)

73)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시립교향악단지부(2019.09.24.). 「2019년 단체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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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년 및 직업전환교육

□ 정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경영본부 직원들의 정년은 만60세가 도달하

는 월의 말일에 정년퇴직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단원들의 경우 아직 규정상 정

해진 퇴직정년이 없는 상태이다. 

2020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감사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2일 홈페이지 공개), 서울시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이와 관련한 주

의요구 및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경영본부 직원과 마찬가지로 교향악단 단

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년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시향과 성격이 유사한 KBS 

교향악단 및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사례를 참고해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는 것

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2018년 12월까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서울시향을 

포함한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지방공무원의 정년 및 정년의 적용시기 규정을 정

하도록 요구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정년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못하였다.

□ 퇴직금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및 단원을 지급대상이 되며 평균임금 30일분을 계속근로연수로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74)

□ 직업전환교육 여부  

단원에 대한 정년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직업전환교육 또한 따로 없다.

2.3. 복무관리

□ 겸직금지 여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직원과 단원, 음악감독은 원칙적으로 모두 교향악단의 직무 이외

74)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시립교향악단지부(2019.09.24.). 「2019년 단체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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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겸직, 또는 이사회에서의 승인을 얻은 겸직은 허가된다. 특히 지휘

자나 부지휘자의 경우 외부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교향악단 지

휘자를 동시에 겸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다만 서울시향의 예정된 공연 및 연습일정에

는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된다.

□ 타 공연 출연금지 여부

단원이 서울시향 공연 이외의 국내외에서의 외부공연에 출연할 경우 서울시향의 공연 

및 연습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출연 가능하다. 다만 사전에 출연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원은 출연 2주일 전에 경영지원팀에 외부출연승인신청

서를 제출하고, 경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가를 제외한 단원의 출연을 위한 

해외여행은 공연 및 연습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외여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출강의 경우도 공연 및 연습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사전승인에 의해 가능

하다. 단원은 주 6시간 이내에서 출강을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출강승인신청서를 

강의시작 2주전에 경영지원팀에 제출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근무시간

단원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는 경영조직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고 휴게시간은 12시~13시로 규정되어 있다. 1주간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0

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연습시간 및 공연시기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단원은 악기 편성상 제외, 휴가 등의 공식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주와 연습에 불

참할 수 없다. 단원 근무시간 변경은 공연, 업무사정 등에 따라 향후 구성될 서울시향발

전위원회에서 정한다.75)

75)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시립교향악단지부(2019.09.24.). 「2019년 단체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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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휴가는 경영조직과 동일하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2.4. 작품 수행 및 보수 등 

□ 연간 작품건수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19년 정기공연 40회를 포함한 총 115회의 공연을 선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연이 대거 취소되면서 총 55회의 공연에 그쳤다. 

2019년 2020년

공연횟수

정기공연 40

115

25

55공익공연 72 24

순회/협력공연 3 6

교육프로그램 횟수 39 47

출처: 서울시립교향악단 2019년, 2020년 연차보고서 재구성.

<표 3-46>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시평가 예능도 평가 위원회 구성

□ 예산 및 보수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지출예산은 약 206억원, 2020년은 지출예산은 245.8억

원이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출연금은 136억원, 공연사업 자주재원은 519.6억원, 인

건비는 124.8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재단의 모든 직원 및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는데,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연간 일정

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급량비와 교통비를 포함한다. 

그 외에도 연습수당과 공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

당, 학비보조수당 등 부가급여와 성과급도 제공된다. 

수당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외에 연습수당(1인 3만원), 공연수당(1회 9만원), 직책수당, 파견수당, 녹음수당(1일 6만

원), 강사수당(1시간 10만원), 해설자 수당(1회 8만원), 정기공연 관현악협연 및 리사이



113제3장 국내 공연예술단체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틀 수당(50만원~, 연습 및 공연수당과 중복지급 안함), 정기공연 실내악 수당(30만

원~50만원, 연습 및 공연수당과 중복지급 안함), 시민공연 협연 수당(50만원~, 연습 및 

공연수당과 중복지급 안함)등이 지급된다(부가급여지급기준표, 2021.8.5. 기준). 2020

년 기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의 평균보수는 약 7,227만원으로 조사되었다.76)

수입예산 지출예산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금액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금액

총계 20,605,585 총계 20,605,585

서울시출연금 13,626,700 문화도시서울구현 6,232,421

  서울시출연금 13,626,700   공연사업 5,040,542

자주재원 5,196,885 일반사업 1,191,879

  공연사업 2,453,145 행정운영경비 14,011,519

  일반사업 2,743,740

 
인건비 12,484,491

세계잉여금 1,782,000 관리비 1,226,696

  시설비 300,332

  예비비 361,645

<표 3-47> 서울시립교향악단 2019년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출처: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공시자료 

수입예산 지출예산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금액 정책 / 단위 / 세부사업 금액

총계 24,584,298 총계 24,584,298

서울시출연금 18,009,225 문화도시서울구현 7,274,145

  서울시출연금 18,009,225   공연사업 5,820,020

자주재원 5,449,900 일반사업 1,454,125

  공연사업 2,696,700 행정운영경비 15,710,153

  일반사업 2,753,200

 
인건비 14,208,927

세계잉여금 1,125,173 관리비 1,222,406

  시설비 278,820

  예비비 1,600,000

<표 3-48>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년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출처: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공시자료 

76) 연봉, 성과급, 공연수당, 연습수당, 선택적 복지비, 명절상품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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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공립 예술단

3.1. 경기도예술단 

경기도립예술단은 경기도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어 왔

다. 1991년에 개관한 경기도문예회관 산하에 있다가 2004년부터 (재)경기도문화의전당

이 출범하면서 이 기관에 수탁운영 되었다. 이후 2008년 (재)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단

체로 통합되었다.77) 2020년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경기아트센터’로, 산

하 ‘경기도립예술단’을 ‘경기도예술단’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단원 구성 

경기도예술단에 속한 단체는 총5개로,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

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팝스앙상블이 있다.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팝스앙상블

예술감독 1 예술감독 - 차석단원 1

연출 2 상임안무 2 상임단원 5

기획 4 기획총무 7 기획 2

수석단원 4 수석단원 7 청년연수단원 7

차석단원 4 차석단원 7

상임단원 15 상임단원 35

총 인원 30 총 인원 58 총 인원 15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예술감독 1 음악감독 1

부지휘자 1 부지휘자 1

악장 2 악장 2

기획/총무 7 기획/총무 6

악보/악기 2 악보/악기 3

수석단원 10 수석단원 12

차석단원 9 차석단원 12

상임단원 46 상임단원 66

연수단원 4

총 인원 82 총 인원 103

출처: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www.ggac.or.kr/

<표 3-49> 경기도예술단 인력구성 (2021년 8월 29일 기준) 

77) 김수진, 김원명. (2018). 광역자치단체 공립예술단의 평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경기·부산 4개 단체를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36,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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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 평가방식 

경기도예술단은 2006년 예술단원들의 근무 상태, 실기 능력 및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기량에 따라 예술단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예술단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였

다. 그러나 오디션 기반 경쟁 체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단

체별 특성에 맞게 오디션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후 예술단 책임운영제를 도입하여 예술

단별 자체 내규에 따라 운영실적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제공하는 평정제도를 구축하였

으며, 예술단장과 기획실장에게 예술단 예산, 인사 등 운영분야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

였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예술단의 평정제도는 상시평정과 정기평정으로 나뉜다. 상시평정

은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며 성실도, 참여도, 예능도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2년에 한번 

시행되는 정기평정은 실기평가이다. 2년에 한번 상시평정(60점), 정기평정(40점)점수를 

합산해 종합평정 점수를 낸다.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에 따라 종합평정에서 2회 연속 

기준점수가 미달되면, 재평정을 한차례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후 실시하는 재평정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되면 해고가 가능하다.78)

□ 복무관리 

경기도예술단의 단원은 기본적으로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 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단원은 아트센

터가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외부공연에 출연할 수 없으나, 사장의 승인을 통해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비영리 공연 외부출연의 경우 예술감독과 상의 후, 한 달 전 사전

승인을 통해 사장 허가를 받은 단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79)

□ 공연실적 및 예산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 기준 경기도예술단의 공연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다. 

78) 매일노동뉴스, 2021년 5월18일, [예술노동자 평정해고 논란] 40년 경력·대통령상 받은 ‘명창’에 점수 

낮아 해고?, http://www.labortoday.co.kr, (검색일 2021년 8월28일)
79) 경기신문, 2021년 5월 6일, 도립 예술단원, 외부활동 규정 무시... 경기아트센터 무대에도 올라 

https://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44225 (검색일 2021년 8월28일)



116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연구

<표 3-50> 경기도예술단 2019년 공연실적 

경기도립극단
경기도립
무용단

경리도립국악단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기팝스앙상블

공연횟수 33 42 54 46 40

관람객수 13,918 38,106 42,391 79,063 84,850

출처: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공시자료(2019년도 결산보고서)80) 

한편 2019년 기준 경기도립예술단의 운영예산은 총 196.9억원, 공연사업 수입은 33

억원, 수당을 제외한 인건비는 약 122.8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3-51> 경기도예술단 운영 예산(2019)

(단위: 백만원)

예술단 운영예산 공연사업 수입 인건비(수당제외)

예술단운영예산 합계 19,692

3,326 12,283

극단 2,341

무용단 3,661

국악단 5,432

경기필 6,737

팝스 544

공통운영비 867

출처: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공시자료(2019년도 결산보고서)  

80)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공시자료(2019년도 결산보고서)

http://www.ggac.or.kr/?p=144&page=1&bbsCate=242&viewMode=view&reqIdx=202009040

91858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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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국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1.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Royal Shakespeare Company) 

1.1. 개요

□ 단체소개

1961년도에 피터 홀(Peter Hall)에 의해 설립된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이하 RSC)은 

1879년도에 스트래트포드-어폰-에이본(Stratford-upon-Avon)에 설립된 셰익스피어 

추모 극장에서 그 역사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81) 극장의 상주단체로서 뉴셰익스피어 

극단의 활동이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1925년도에 로열 차터(Royal Charter of 

Incorporation)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1961년도에 예술감독 피터 홀의 지휘 아래 

현재의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으로 법인격을 갖추게 되어 자선단체법(Charties Act 

2006)의 예술, 문화, 문화유산의 증진의 자선단체의 자선적 목적에 의거하여 자선단체

로 운영되고 있다. 바비칸 극장과 더 핏 스튜디오(the Pit Studio)를 런던 활동의 거점으

로 활용한 20년간의 시기도 있었으나 2002년 상주관계를 청산하고, 현재 런던에서는 

올드위치(Aldwych)극장, 바비칸 극장과 더 핏 스튜디오는 물론 런던의 여러 공연장에서 

공연을 올리고 있다.

2013년도부터 이어온 그레고리 도란(Gregory Doran) 예술 감독 체제 하에 3개 극

장82)을 주축으로 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셰익스피어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은 물론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테마로 하는 현대극작가들의 작품들도 올리고 있는데, 최근 브로드

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뮤지컬 마틸다(Matilda the Musical)도 RSC

81) 지역의 맥주 기업가 찰스 에드워드 플라워가 상주예술단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땅을 기증하고 재원조성 

캠페인을 벌여 설립한 극장이다.
82) 스트래트포트 어폰 에이본에 있는 로얄 셰익스피어 극장, 스완 극장(Swan Theatre), 디아더플레이스

(The Other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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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년에 걸쳐 개발한 작품이다.83)

□ 미션 및 비전 

RSC 운영의 주된 목적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모두를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극단은 다양한 관객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대의 삶을 반영한 자부심 있는 문화를 만들고 수준 높은 연극작품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

여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비전을 찾고 있다. 극단의 

미션과 그에 따른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미션
 셰익스피어의 극작과 위대한 연극무대의 환상의 경험을 통해 관객을 사로잡고 영감을 주며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시대와 관련성을 갖고, 공명하며, 접근성을 갖춘 스트래트포드-어폰-에이본에서 만들어진 작업들

로 영국은 물론 전 세계와 나눈다. 

▪목표

∙ 셰익스피어 연극의 놀랍고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로잡기

∙ 셰익스피어와 연극과의 생생한 첫 만남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기

∙ 셰익스피어를 고전과 신작과 창작으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벤트와 전시, 그리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 스트래트포드-어폰-에이본 지역 공연장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영국 전역과 전 세계에 나누기

∙ 재무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강건하도록 자선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극단의 사업 전략 체계를 구축하여, ①스트래트포드 전략

(Stratford Strategy)  ② 전국단위 인게이지먼트(National Engagement Strategy) 전

략 ③예술가 전략(Artists Strategy) ④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⑤런던 전략

(London Strategy) ⑥국제화 전략(International Strategy) ⑦교육 전략(Education 

Strategy) ⑧조직 회복력 전략(Organizational Resilience Strategy) 에 따른 활동을 

광범위하게 실행해가고 있다.84)

각 전략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목적 달성을 위한 극단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

다. 스트래트포드 전략은 극단 존속의 근간을 스트래트포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타겟화 된 관객 확보를 고려한 예술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연계

83) 영국의 주요 배우들은 물론 작가 등 연극 창작인들이 이 극장의 제작과정을 주요한 훈련기지로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12개의 지역 극장과의 긴 협력을 통해서 연극 만들기에 아동에서 청소년에 이르는 

시민들의 관람과 참여 연극 기회를 만들고 있다.  
84) RSC(2019).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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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기획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여름 시즌 프로그램으로 기획

된 <로미오와 줄리엣>과 <맥베스>는 젊은 관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젊은 배우들의 공연

에서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스완 극장(Swan 

Theatre)의 경우 좀 더 광범위한 관객을 대상으로 동시대 연극으로서 작품의 현대적 해

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디아더플레이스에서는 6월 축제에 터키와 멕시코의 사회적, 정치

적 이슈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올리는 등 시대를 반영하는 목소리로서의 작업에 과감한 

기회를 열고 있다. 그에 반해 전국 단위의 관객개발 전략은 더 많은 새로운 관객들과의 

긴 관계 맺기를 위해, 대규모 작품의 투어나 셰익스피어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제

작, 혹은 공동제작에 참여하거나 잠재적 재능을 지닌 아이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도록 하

는 전략을 제시한다. 2018-2019년 시즌 기준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규모 투어 공

연, 관객 참여형 연극 <실수연발>(The Comedy of Errors)의 제작, 뮤지컬 마틸다의 

타 지역 순회 공연,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을 포괄한다. 이외에도 방송과 라이브 학습 

콘텐츠 플랫폼의 활용과 13-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우와 제작의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Next Generation Act) 등이 본 전략 하에 진행되었다. 

디지털 전략은 스트래트포드에서 만들어지는 연극이 현장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

와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관람객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의 공연을 AR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R&D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작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하여 핸드폰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예술가 전략은 단체의 핵심자원인 단원과 단원 간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활

동과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2018년도부터 앙상블 단원들이 시즌의 모든(3개) 

작품에 참여하던 방식을 2개 작품 참여로 조정하여 단원의 역량 소진을 줄이고 시즌 작

품에 대한 감독의 작품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이 마련되었다. 단원들의 역량 강화와 동료

학습, 시니어로부터의 노하우 전수 등의 프로그램(Shakespeare gym)이 운영된다. 예

술가 전략 하에 극단으로부터 35개의 작가 커미션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18-2019

년도 프로그램의 참여하는 62명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R&D를 지원하고 있

는데 R&D는 특히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외에 런던 전략은 바비칸센터에서의 10주간 3개 작품을 올리는 프로그램과 마틸다



122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연구

와 같이 웨스트엔드로 작품을 이전하여 더욱 폭 넓은 관객들을 접하게 하는 것이다. 반

면 국제화 전략은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남아프리카, 유럽 등으로의 진출과 번역이나 

공동제작을 추진했다. 또한 관객개발과 구분하여 추진되는 교육전략은 연간 50만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도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350개 학교와 11개 지역극장과의 협력으

로 문화교육의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것, 매년 최소 1,000개의 학교에서 워크숍이나 컨

퍼런스, 공연만들기 등을 실행하는 활동(1,591개학교, 2018/19), 그리고 최소 1500명

의 교사를 대상으로 셰익스피어 교육 역량을 개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200명의 청소

년을 선발하여 셰익스피어 대사로 활동하게 하거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학교나 극

장, 극단과 협력하여 연극하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들을 이어갔다. 

RSC은 왕립 헌장(Royal Charter)을 부여받은 비영리 자선단체이며, 웨일즈 왕자를 

이사장이자 사장으로 하는 상임이사회에 이사진을 구성하여 극단 주요 보직과 인력 임

명의 권한을 지닌다. 실제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토대로 단체의 운영에 기여할 사람을 

선출하여 이사진으로 구성하는데, 이사진은 극단과 관계되어있는 단체들의 인사들, 즉 

거버너(Governor)85) 중에서 선발된다. 이들은 는 대표이사와 예술감독, 그리고 극단의 

임원들과 긴 하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작품수행방식

여름과 겨울 시즌으로 구분하며, 셰익스피어 극장과 스완 극장의 레퍼토리를 시즌별

로 구성하는데, 여름 시즌을 각각 2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로, 겨울 시즌을 10월에서 

1월로 구분하여 시즌별, 극장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RSC가 최초 설립되었을 때 주요

한 원칙이었던 RSC 전체가 앙상블이어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Royal Actors 

Company를 구성한다. 이들은 동일한 구성의 단원들로 일정 기간 고용되며, 시즌 작품 

3개 중에 2개에 캐스팅되어 활동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직전 회계연도인 

2018-2019 작품 규모와 성과는 아래와 같다. 

85) 거버너는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의 외부 사절이자, 극단의 활동을 지지 및 옹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넓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극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를 연결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명예

단원 정도의 예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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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공연(이벤트) 횟수 관객(참여자)수

총 공연수 2,255회 (작품: 29편) 

1,700,000명

투어 50개 공연장

협력/참여

학교 1,591

교사 2,861

아동청소년 534,373

Live from Stratford-upon-Avon -
121,280

(109,280 UK/ 8,514 국외)

작가 커미셔닝 총35개 작품 -

R&D 62명의 예술가 -

출처: RSC(2019).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표 4-1> RSC의 공연활동(2018-2019 시즌) 

□ 예산

2018-2019 시즌 기준 총수입은 8644만 파운드(약 1,372억 원)로, 총 지출 예산은 

8299만파운드(약 1,317억 원)로 약 3,450,000파운드(약 54억 원)의 재무 성과가 있었

다. 세부 구성은 아래 <표 4-2>와 같다.86)

(단위: 1000파운드)

총 지출예산

(a)

총

수입예산

(b)

연간재무성과

(b-a)

82,990* 86,440 3,450

(수입)재원조성(c) 정부지원 민간지원금

총액 % 예술위원회 후원

18,109 21% 15,505 2,604

(수입)자체수입금(d) 수입금 주요구성

금액 % 공연, 투어, 교육 수입 연계기업 수입 등 로열티, 이자 수입 등 

68,330 79
55,193 10,523 2,614

80.8% 15.4% 3.8%

지출예산(a) 지출예산 주요구성

금액 % 공연, 투어, 극장운영(e) 학습, 참여 활동(f) 재원조성활동(g)

82,990 100
70,486 3,431 1,097

84.9% 4,13% 1,32%

출처: RSC(2019).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주: 총지출예산(a)=공연 등 운영(e)+ 학습 등(f)+ 재원조성활동(g), 총 수입예산(b)=재원조성(c)+자체수입금(d)

<표 4-2> RSC의 재정구조(2018-2019 시즌)

86) 1 GBP=1587.20 KRW 기준(2021.11.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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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원 채용 및 보수

가. 단원 고용체계 

□ 단원의 구성 및 채용

단원은 제작 작품에 따라 예술감독이 캐스팅을 하여 구성하게 된다. 2008-2009 시즌

부터 배우 대상의 3년 계약 모델을 도입하여 단원으로서 2년 반 동안 RSC의 조직 문화

인 ‘앙상블’을 경험하고 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

이스, 버스(verse), 레토릭 무브먼트 등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경력과 상관

없이 언더스터디를 무조건 맡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44명

의 배우가 앙상블 단체에 소속되어 7개의 셰익스피어와 여타 다른 작품에서 작업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중 17명은 RSC와 이전에도 작업한 경력이, 7명은 작품 참여 경력이, 

27명은 새로운 배우였다. 2019-2020년도에는 27명의 앙상블 단원들을 고용하여 말괄

량이 길들이기, Measure for Measure, 뜻대로 하세요 세 작품을 제작하였고, 모든 단

원들이 두 개의 작품에 참여하게 했다. 

단원 외에도 극단에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고용되어 있는데, 연출과 작가, 디자이너, 

작곡가, 음악가, 조명디자이너와 사운드디자이너, 소품메이커, 안무가, 액션디렉터, 의상

과 가발 메이커, 연극 교육실천가 등이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활동하고 있다.87)

□ 계약형태 및 방식 

계약은 맡은 배역이나 활동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6개월을 최소 단위로 체결

하며, 종종 1년 넘는 계약기간을 두기도 한다.88) 길게는 서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전

까지라는 고용계약에 이르는 형태가 있다. 특히, 계약의 세부 조건은 공연예술 노동조합 

Equity(UK Theatre/Equity Performers)89)와 공연장 조합 ITAC간 맺은 고용윤리 가

이드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규율과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87) 문화부 제출 Covid19 상황보고서 Written evidence submitted by the Royal Shakespeare 

Company(2020. 6)
88) RSC 캐스팅 디렉터 한나 밀러 인터뷰(2015.7.9.) 

https://actorsadvocate.wordpress.com/2015/07/06/interview-with-the-casting-director-ha

nnah-miller/ (2021.10. 20 접근)
89) 극장 실연자, 연극 기획, 상업 프로듀서 등을 포함한 무대 연출자 등을 포괄하는 조합

(https://uktheatre.org/theatre-industry/rates-of-pay/uk-theatre-equity-per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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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방식 

예술감독에 의해 작품과 연출이 정해지는 과정부터 함께하는 극단 내부 캐스팅 부서

에서 단원들을 물색하고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하는 과정을 밟는다. 캐스팅 과정은 순차

적이기보다 복합적으로 이뤄진다. 캐스팅 부서는 각 시즌의 프로그래밍과 작품이 정해지

는 예술기획본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계획될 프로젝트를 감지하며 준비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예술감독이 작품과 연출, 일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부터 본

격적으로 움직인다. 가끔은 주연급 섭외 가능여부에 따라 일정을 확정하기도 한다. 또한 

섭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프로덕션을 통해 예술감독과 연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들의 선호, 함께 일했던 인물들이나 등장인물들에 대한 기준점 등에 대한 충분한 대화

를 나누면서 캐스팅을 준비한다.90) 계약기간은 단원에 따라 상의하나, 앙상블 단원으로 

채용된 경우 3년의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3개의 상이

한 작품에 동일 단원들이 배역을 맡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연출이 주요하게 여기

는 배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물에 대한 캐스팅을 시작으로 다른 배역들과의 영향 관계

들을 고려하며 캐스팅을 이어간다. 특히, 캐스팅이 사회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조를 세우면서 배우들의 인종이나 성별, 장애에 대한 다양성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고 있다.

나. 보수 

단체의 예술가에 대한 계약조건과 보수 등 일련의 인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Equity

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져서 계약 가이드로 제시된다. 정부의 보조

금을 받는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가이드와 로열/내셔널 단체 대상의 가이드

가 별도로 존재하며, 가이드의 세부사항은 3년을 단위로 협약이 체결되어 체결된 다음 

해 4월부터 3년간 적용된다.91)

90) RSC 캐스팅 디렉터 한나 밀러 인터뷰(2015.7.9.) 

https://actorsadvocate.wordpress.com/2015/07/06/interview-with-the-casting-director-ha

nnah-miller/(2021. 10. 20 접근)
91) RSC의 내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바, 노동조합을 통해 협약이 이뤄진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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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의 구성 및 수준 

보수는 기본임금과 공연 수당, 기타 복지수당과 연금으로 구성된다. 예술단체 고용주

를 대표하는 협회와 각 예술분야를 대표하는 노조간 협상을 통해 기준 보수를 3년을 단

위로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 118>은 실연자, 디렉터, 디자이너, 작가에 대해 

2019/2020 시즌에서 2021/2022 시즌까지 적용하도록 공고한 임금 기준이다.

실연자의 경우 UK Theatre와 공연예술 노동조합 Equity가 정부지원금을 토대로 운

영되는 비영리 공연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기본급 요율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2)

실연자 주급(£)

최저임금 MRSL 극장등급 1~3 454.50 ~ 555.50

수당
대역 연습 25

추가배역 10

대역 공연수당 
 리딩배역 - 공연당 26,83

 기타배역 - 공연당 16.10

생활보조 및 

이동지원

이전 보조 181.05

출퇴근 보조 155.55

투어 수당 255.00

투어 일비 42.50

투어 식비 13.14

마일리지 수당 - -

주말수당 4주에 1회를 초과한 횟수 공연당 37.50 

미디어 수당

전자보도자료 -

상업적 활용; 다큐멘터리 3차 유통 270

상업적 활동; UK채널 135

상업적 활용: 전세계 유통(UK제외) 3년 제한 270

출처: UK Theatre(2019/2020). 「Agreement for Performers and Stage Managment contracted by Subsidised 

Mangers in the UK」

<표 4-3> equity가 제시한 정부지원단체 실연자의 임금 기준(2020.4.6.~2021.4.4) 

단원의 임금은 하루에 최고 2회 공연까지를 포함하며, 주에 총 12회 공연까지 추가 

수당 없이 행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다. 단, 3회 공연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 공연이 

2시간을 넘지 않고 공연과의 사이에 최소 30분의 인터미션이 있어야 하며, 이는 주중 

92) 코로나 19로 인해 매년 상향조정되는 규정을 깨고 별도의 협약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2020/2021 주급 

요율을 토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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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허용된다. 주 8회 공연을 초과하거나 2회 이상의 공연 호출이 이뤄지는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연임금의 1/8이 추가 지급되며, 아동극이나 크리

스마스 쇼의 경우 1/10이 지급된다. 

녹음의 경우 홍보물을 위한 기록은 별도의 보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 프레스 

키트(EPK)는 10분에 한하여 녹음, 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체는 EPK를 10년에 한

해서 프로덕션의 투어링 및 후속 프로덕션 홍보 등을 위한 TV, 뉴스, 잡지, 다큐멘터리 

등에 비용 지불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다큐멘터리 등의 추가 제작이 이뤄지는 경우 

상호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단, 첫 공연 이전에 제작이 취소되는 경우, 미

지불된 리허설 급여 및 지불해야할 기타 금액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급여와 4주 계약 

급여 중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예술감독 및 연출의 임금은 UK Theatre와 Equity의 협상 하에 기준이 마련되며, 현

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 <표 4-4>와 같다. 이는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감독 및 연출은 

주로 개별 협상에 의해 그 기준이 정해진다. 

구분 구분2 최저임금(4주 기준 £) 비고

예술감독/연출 MRSL 극장등급 1~3 

3,026

3,209

3,674

4주를 기준으로하며, 4주 초과시 주

당 20%를 부과하며, 일비는 주비의 

1/6로 계산한다. 

구분 구분2 주급기준(£)

예술감독
MRSL 1급 840

MRSL 2/3급 747

상주 감독 
MRSL 1/2/3급 697/641/594

보조 감독 512

출처:UK Theatre(2019/2020). 「Equity Directors Agreement Rate for 2018-2022」

<표 4-4> equity가 제시한 예술감독 및 연출의 임금 기준(2020.4.6.~2021.4.4)

BECTU93)는 UK Theatre와 Equity와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 RSC과 국립극장

(Royal National Theatre, 이하 NT)의 디자이너 임금을 <표 4-5>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작품 전체에 대해 참여하는 경우, 그 수준은 일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극장의 수준

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93) 영국 극장스테프, 극장행정, 극장기술자 등을 포괄하는 극장관계 인력 조합

(https://uktheatre.org/theatre-industry/rates-of-pay/uk-theatre-be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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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저임금 계약/(4주 기준 £)

조명디자이너
Full 3,169

Small 1,585

무대 디자이너 
Full 6,913

Small 4,147

출처: UK Theatre(2019/2020). 「Equity/BECTU Designesrs Agreement-Resident Designers Rates for 

2019-2021」

<표 4-5> 디자이너의 임금(2020.4.7.~2021.4.5.)

작가의 경우 NT와 RSC, The Royal Court는 세 개 단체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서 작가 임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94) 기본적으로 선금지급과 로열티를 함께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작품의 질감과 

수준 관리를 위해 캐스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리허설을 참관하거나(비용 지

불), 홍보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1.3. 단원평가제도 

상시평가나 주기적인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및 고충 처리의 대상이 되

는 상황 중 제작 위험 요소에 단원들의 나태함이나 무력감 발생 상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상황 포착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4. 정년제도(퇴직제도) 

정년제도는 영국 내에서 폐지되어 확인되는 바가 없으며, RSC 단원과 관련하여 퇴직 

이후에 직업 전환 교육 등 프로그램은 없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이후의 

준비를 돕고 있다. 공연예술 노동조합 Equity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 연금 관리는 First Act에서, 연금 계획 및 제공은 AVIVA에서 이뤄진다. 노조에서 

선정한 파트너사들로, 이들을 통해 연극 분야 예술인들이 고용계약 관련한 개인연금 혜

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체에 따라 고용주가 내야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500파운드를 받는 단원의 경우, 단원은 주 12.50파운드

94) Theatres National Committee로 묶였던 과거 관습으로 인해 3개의 단체의 작가관련 협의가 함께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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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를, 단체는 25파운드(5%)를 연금에 적립하게 되고, 따라서 월 203.12파운드를 

연금으로 붓게 된다. 

1.5. 복무규율 

□ 근무시간 

기본 근무일은 주 6일까지, 8:30am – 11:30pm 안에 이뤄지면 되고, 퇴근과 출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틈을 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당 총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데, 한 공연장에서만 공연이 이뤄질 때는 43시

간, 두 번째 공연장에서의 작업부터는 테크니컬 리허설이나 프리뷰 공연이 포함된 경우 

46시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리허설이 있는 주는 43시간을 최대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

며, 이동이나 프리뷰, 테크니컬리허설 등이 없이 공연만 이뤄지는 주에는 주40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다.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10시간으로 두며, 여기에는 커피타임이나 식

사 시간, 숙소와 극장 간 이동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체는 레퍼토리 시즌에 해당하는 주간에는 별도의 복무규율을 두고 있으며, 근무일 

활동 시간은 식사 시간 포함 12시간 30분을 최대로 한정한다. 단, 작품이 처음 공개되는 

공연 7일 전부터 개막 사이에 3일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하에 13시간 30분까지 호출시

간을 늘릴 수 있다.

공연과 관련하여 단체에서 호출하는 시간(Calls)은 모두 근무시간으로 보며, 여기에는 

공연, 워크숍, 리허설, 의상맞추기, 기자회견, 사진촬영, 녹화, 이동 등이 포함된다. 공연 

혹은 리허설의 총 시간은 의상과 메이크업을 고려하여 각각 30분, 15분씩이 추가된다. 

근무시간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단체가 호출하는 시간(Calls)을 단원들에게 알려줘야 하

는 시점을 다음 날 일정은 전날 활동이 끝나고 1시간 이내에, 당일 저녁 호출은 당일 

활동이 끝나기 전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ITC와 Equity는 주간 공연 및 워크숍의 한계치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전막 공연: 주 8회

  ∙ 1시간 이하 길이의 공연: 주12회, 워크숍이 포함되는 경우엔 10회

  ∙ 워크숍: 하루 3회, 주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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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작업시간이 3시간을 넘어가면 15분간의 휴식을, 5시간이 넘어가면 1시간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리허설과 공연 사이에는 한 시간의 휴식을 확보해야 하며, 전날 

일정이 끝난 시각에서 다음날 호출시간 사이에 11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휴식은 

매니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휴식을 놓치거나 많이 늦어지는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은 40, 43시간 근무 일정을 초과하거나(46시간은 넘지않은 한

도 내에), 공휴일 근무, 혹은 휴식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15분 단위로 일급의 1.5배를 

지급한다. 또 46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휴식 시간을 건너뛰거나 8시 30분 이전이나 

11시30분 이후 시간의 활동, 밤새 11시간의 휴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휴일에 리허설

을 하거나 촬영을 위해 일반 근무시간을 넘은 경우, 15분 단위로 계산하여 일급의 2배를 

지급한다.

□ 휴일 근무 

계약 시 근무주간과 휴일 주간에 대해 명시하여 합의할 것을 전제하는데, 연간 휴일은 

매달 근무를 완수하여 일 년을 채우면 28일의 연휴가 발생한다. 연휴는 최소 6일을 단위

로 사용할 수 있다. 주 6일 근무를 최고치로 정하고는 있으나, 초과할 경우엔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연속 근무일은 12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휴일 리허

설의 경우엔 2배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땐 호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4시간으로 인정하여 지급한다(단, 레퍼토리 주간엔 최소 3시간 인정). 휴일날 공연이 이

뤄지는 경우엔 기본 공연 임금의 1/8을 추가해서 지급받는다. 이와 별도로 보상 휴일 

역시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일요일 공연의 경우, 4번의 공연 중 1회는 추가 

지급 없이 이뤄지며, 3회 공연에 대해서는 35파운드씩 추가로 지급받는다. 

레퍼토리 주간의 경우, 단원은 2번의 호출 단위에 대해 휴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단위는 아침(1시까지), 점심(6시까지, 저녁(12시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호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급의 1/15를 수당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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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휴가

질병 혹은 부상의 경우, 사전에 관리자에게 병가를 알리고, 질병 및 부상이 원인이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12개월 중 최대 6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병가 일이 활동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단체는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지

만, 단체가 그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단원의 기본 공연 임금과 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한

다. 가족친화 정책에 따라 출산휴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첫 6주

는 급여의 90%를, 이후부터 33주까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주급을 제공한다. 아버지의 

경우, 2주간 주급의 90% 혹은 정부가 지정한 수당 중 낮은 금액을 받는다. 입양의 경우

에도, 법정 입양 수당 자격 요건에 기반하여 첫 6주간 평균 수입의 90%와 최대 33주까

지 남은 기간엔 법정입양급여액을 받는다. 그 외에도 부양가족을 위한 휴가(고용관계법 

1999)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승인되지 않은 사유로 결성하는 경우 단체는 단원이 부

재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공제하게 되는데, 리허설의 경우 시간당 리허설 급여의 1/43

을, 공연의 경우 급여의 1/8로 정하고 있다.

□ 특이사항

복수의 작품이 제작되는 시기의 경우, 하나의 제작팀에 최소 4인의 스텝이 확보될 것

을 조건으로 두고 있으며, 그 중 2인은 스테이지 매니저와 부매니저의 역할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 근무외 활동

계약서에 따라, 단체와 계약에 들어선 단원은 단체의 책임자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실연 및 연극 관련 다른 활동이나 단체와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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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열발레단(The Royal Ballet)95)

2.1. 개요

□ 로열발레단 개요

로열발레단은 로열오페라단,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로열오페라하우스

의 하나의 본부와 같은 구조로 운영되는 로열오페라하우스 산하단체다. 안무가 웨인 맥

그레거를 주축으로 세계적 명성을 높이고 있는 세계적 발레단으로 1931년 니네뜨 드 

발로이(Ninette de Valois)여사가 세운 작은 발레단이자 발레스쿨에서 출발한 이 단체

는 주로 새들러즈 웰즈 극장(Sadler's Wells Theatre)과 런던의 올드 빅극장(The Old 

Vic) 을 오가며 공연을 올리다가 1946년에 로열오페라하우스로 상주지를 옮겨와 새롭

게 제작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초연하며 전후 코벤트가든을 부활시켰다. 1956년 로열 

차터를 부여받아 로열발레와 새들러즈 로열발레, 로열발레스쿨의 세 개 단체로 연계되어 

운영되어오다가 새들러즈 로열발레는 1990년 버밍엄 로열발레로 이전하여 독립하였고, 

로열발레스쿨도 독립 교육기관으로 분리한 후 로열오페라하우스의 상주단체로 로열발레

단은 운영을 이어왔다. 따라서, 현재 로열발레단은 로열오페라하우스의 하나의 본부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제작팀, 인사팀, 재무회계팀 등 조직 내 제반 활동은 로열오페라하

우스 조직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로열버밍엄아카데미발레단과 로열발레단, 로열발

레스큘은 여전히 로열 차터로 연계되어있으며,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고 공동제작을 

하기도 한다. 

현재 케빈 오헤어(Kevin O’Hare)를 총책임자(Director of Ballet)와 웨인 맥그리거

(Wayne McGregor), 조감독 크리스토퍼 윌든(Christopher Wheeldon)이 이끌고 있

으며, 발레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미션을 두고 있다. 상주하고 있는 

로열오페라하우스는 2,098석 규모의 극장과 420석의 스튜디오 극장, 그리고 200석 규

모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 작품수행방식

로열발레단의 한해 시즌은 10월부터 차년도 3월에 걸쳐 운영된다. 2018/2019년도를 

95) 로열발레단 Heather Baxter(Administrative Director)의 인터뷰 및 설문 답변지를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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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보면 연간 11개 작품을 131일에 걸쳐 공연하고 13일 정도의 투어를 강행하는

데, 이를 통해 연간 약 317,000명의 관객을 만나고 있다. 11개 작품 중 3개 작품을 신작

으로 선택하여 새로운 안무가와 동시대 발레를 조명하고 있으며, 기획성 주제나 기념을 

목적으로 작품을 안무가에게 위촉하기도 하며, 로열발레스쿨 학생이 등장하기도 한다.  

법적
형태

상주공연장

작품/공연수 2018/2019*  

합계 신작 레퍼토리
상주공연
장공연일
수 (연간)

투어일수 관객수

로열오페라하

우스

상주단체

(본부급)

The Royal Opera 

House, Covent 

Garden, London 

(UK)

11 3 8 131 13
약 

317천명

자료: 로열발레단 관계자 인터뷰 내용 기초함

<표 4-6> 로열발레단의 공연실적(2018/2019 시즌) 

□ 예산

로열발레단 단독 연간 지출 예산은 약 1,400만파운드(한화 약226억원), 연간 수입은 

약1,580만파운드(한화 약255억원)로 추산되나, 로열발레단의 회계는 로열오페라하우스

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바, 재원조성 금액이나 지출, 수입금액을 발레단 단독으로 살펴

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연간 지출 연간 수입

£14,000,000 £15,800,000

자료: 로열발레단 관계자 인터뷰 내용 기초함

<표 4-7> 로열발레단 예산(2018/2019 시즌)

2.2. 단원 채용 및 보수 

가. 단원의 계약 형태 및 조직체계 

□ 단원의 구성 

로열발레단은 로열오페라하우스와 공유하는 부서 외에 단독으로 137명의 예술가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102명이 단체협약을 통해 계약하고 있다. 총 137명이 정규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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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용되어 있으며, 그 밖에 80명 안팎의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든 

발레 단원 88명과 수습단원 10명, 상주안무가, 음악감독과  5명의 피아니스트96)가 고

용되어 있다. 이 중 수습 단원은 1년 계약 하에 활동한다. 로열발레단은 게스트 무용수

를 초빙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연습 코치나 솔로이스츠, 지휘자 등을 외부에서 초

빙하는 경우 프로덕션 제작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한다. 또한, 안무가를 위촉 할 경우 

발레단이 지적재산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다. 

□ 채용 

로열발레단 단원의 95%는 로열발레스쿨에서 입단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한 오디션은 

진행하지 않는다.  간혹 타 발레단에서 스카웃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로열발

레스쿨 학생들 중에서 포착된 무용수를 대상으로 로열발레단에 입단시키고 있다. 채용과 

관련된 프로세스와 채용 조건은 로열오페라하우스 HR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6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리뷰 인터뷰를 통해서 정규직 계약을 맺게 된다. 

나. 보수 

무용수와의 Equity를 통해서 단체협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케스트라는 Musicians’ 

Union , 테크니컬들은 BECTU를 통해서 협약이 이뤄지고 있다. 매니저들은 별도의 노

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ECTU에 준해서 협약이 이뤄진다. 

임금은 모든 군무 무용수들로부터 제1 솔로이스트까지 무용수들이 가입해있는 노조

와 협상된 요율로 체계화되어 지급된다. 2018/2019년도에 임금 수준은 연봉 £28,000

에서 £56,000까지 차등 지급되었다. 수석무용수는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개별 협상에 의

해 합의된 조건에 계약을 체결한다. 기본임금 외에 수당은 근무일 외 날에 이뤄지는 교

육활동에 대해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96) 본래 7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2명이 떠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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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원평가제도 

매 시즌마다 예술감독과 1:1 면담으로 공식적인 면담 과정에서 평가가 종합된다. 그

러나 오디션형 평가를 취하지는 않는다. 단원이든 행정이든 각자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이 capability procedure(역량평가)에 제시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고된 이는 1명뿐이었다. 무용수에 대한 capability procedure

(역량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개입시키고 공식절차

를 거치게 되며 capability procedure역량평가)는 최대한 거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모두에게 힘든 일이고 큰 폐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2.4. 정년제도(퇴직제도) 

2009년도에 65세의 정년이 있었으나 정부가 철폐한 이후로 정년을 규정할 수 없게 

되어있다. 무용수가 퇴직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포착되면 예술감독 혹은 사무국 팀

장급에서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고, 무용수가 1개 또는 2개 시즌 이전에 논의를 통해 상

호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무용수의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은퇴 시기

를 함께 결정하거나 다음 커리어를 준비하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석무용수들이 군무를 추는 꼬르 드 발레(Corp de Ballet)에 비해 좀 더 길게 활동

을 영위하여 40대 중반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40대 초중반에서 커리

어를 정리하게 된다. 캐릭터 무용수는 이례적으로 50대까지도 쉽게 활동을 하는데, 현재 

캐릭터 수석무용수가 60세이다. 최근 무용수의 활동 연수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개인의 스태미나가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로열오페라하우스의 건강관리부서가 좀 

더 정교화되면서 단원들의 몸 관리가 개선된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고 출산이나 부상 

이후에도 돌아와 몸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용이해진 사회적 추세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가입한 시기에 따라 연금 제도가 상이한데, 로열발레단은 모든 

정규직 직원들의 퇴직연금에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법정 비율 기여도는 3%, 직원은 최

소 5%를 기여하여 총 최소 기여도는 8%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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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업전환교육 

□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  

발레단에서는 무용수들의 은퇴 후 활동을 위해 두가지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나는 무용수 커리어 개발 펀드(Dancers Career Development Fund, DCD)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DCD는 무용수들에게 필요한 코칭, 

멘토링,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무용수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한가지는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자기

방어, 경영관리, 삶과 일의 균형,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위과

정을 밟고 싶은 경우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조직 내 직무 전환 

무용수가 은퇴를 고민하는 시기에 조직 내에 다른 직무 기회가 열려있다면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기도 한다. 재원조성, 물리치료사, 교육자, 예술기획팀에 합류한 경

우가 있었다. 

2.6. 복무규율 

□ 근무시간 

발레단은 단원들의 근무시간을 주 6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주 8회 공연까지 이

행할 수 있다. 기본 근무일은 주 6일까지, 8:30am – 11:30pm 안에 이뤄지면 되고, 퇴

근과 출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틈을 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주당 총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데, 한 공연장에서만 공연이 이뤄질 

때는 43시간, 두 번째 공연장에서의 작업부터는 테크니컬 리허설이나 프리뷰 공연이 포

함된 경우 46시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리허설이 있는 주는 43시간을 최대시간으로 제

한하고 있으며, 이동이나 프리뷰, 테크니컬리허설 등이 없이 공연만 이뤄지는 주에는 주

40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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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0시간 중 33시간 정도는 리허설에 나머지 5시간은 의상 착복, 사진 촬영 

등에 활용하게 되며, 2시간은 수업(company class)을 듣게 되어있다. 리허설은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이 12시인데(6시 반까지 진행), 리허설 앞에 2~3개 수업을 열어

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33시간의 리허설을 잡는 데에 있어서는 복잡한 규율이 존재하

며, 특히 영국 제도로 인해 10시반 이후에는 일정을 잡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스케쥴링 매니저가 연습과 공연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정비하여 단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1주 전에 시스템에 등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40시간에는 로열발레단의 아

웃리치 프로그램 활동도 포함한다. 다만, 단원들의 스케쥴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아웃

리치 프로그램은 외부 무용수들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Chance to Dance>와 

같은 프로그램은 로열오페라하우스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프로그램의 정체성으로 인해 

단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경우, 수당이 제공된다.

공연과 관련하여 단체에서 호출하는 시간(Calls)은 모두 근무시간으로 보며, 여기에는 

공연, 워크숍, 리허설, 의상맞추기, 기자회견, 사진촬영, 녹화, 이동 등이 포함된다. 공연 

혹은 리허설의 총 시간은 의상과 메이크업을 고려하여 각각 30분, 15분씩이 추가된다. 

근무시간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단체가 호출하는 시간(Calls)을 단원들에게 알려줘야 하

는 시점을 다음 날 일정은 전날 활동이 끝나고 1시간 이내에, 당일 저녁 호출은 당일 

활동이 끝나기 전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 휴식

작업시간이 3시간을 넘어가면 15분간의 휴식을, 5시간이 넘어가면 1시간의 휴식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리허설과 공연 사이에는 한시간의 휴식을 확보해야하며, 전날 일정

이 끝난 시각에서 다음날 호출 시간 사이에 11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휴식은 매

니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휴식을 놓치거나 많이 늦어지는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은 40, 43시간 근무 일정을 초과하거나(46시간은 넘지않은 한

도 내에), 공휴일 근무, 혹은 휴식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15분 단위로 일급의 1.5배를 지

급한다. 또 46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휴식시간을 건너뛰거나 8시30분 이전이나 11시

30분 이후 시간의 활동, 밤새 11시간의 휴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휴일에 리허설을 

하거나 촬영을 위해 일반 근무 시간을 넘은 경우, 15분단위로 계산하여 일급의 2배를 

지급한다.



138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연구

□ 휴일 

연간 휴일은 매달 근무를 완수하여 일 년이 넘으면 28일의 연휴가 발생한다. 6주의 

휴가가 제공되는데, 5주의 휴가는 여름 동안에 이어서 사용해야한다. 다른 1주는 호두까

기인형이 공연을 끝낸 이후 1월말에 주로 사용하게 된다. 

□ 근무 외 활동

무용수들은 연간휴무 기간 이외에는 휴일을 내거나 혹은 개인적인 용무로 활동을 하

는 경우 사무국 총감독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하는 활동이든 근무지 이탈이나 휴가를 활용하는 경우 로열발레단의 총감독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로열발레단에서는 초빙 무용수로나 사진촬영, 강의 등 개별

적 승인 요청에 가능한 한 응해주고 있다. 개인레슨 등 사적인 용무와 관련한 문제가 

쉽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여러 발레단의 고민이 공통적이긴 한데 현재 

로열발레단은 개인레슨을 막고 있지는 않다. 다만 로열하우스 건물 내로 외부인을 들여

서 레슨을 할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3.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 

3.1. 개요

□ 단체소개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19년 영국 정부 지원 첫 오케스트라 단체로 설립되

었으며, 지역기반 비영리 민간단체 오케스트라로 버밍엄 심포니홀의 상주 오케스트라다. 

1948년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명칭 변경 이후 자선단체로서 콘서트 공연 및 

교육 및 합창 활동을 통해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 내외의 관객과 참여자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사이먼 래틀이 25세에 상임지휘자로 

18년간 맡아 세계적 오케스트라 반열에 올리며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버밍엄시 합창단

과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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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업의 지속성 확보

 음악교육을 진흥하고 유지 및 개선하며 음악, 마임, 연극, 노래 및 무용 예술 장려

 음악 연주자 단체의 조직 및 관리, 음악 연주와 관련된 공연, 음악학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 있든 음악에 관심있는 학생들이나 사람들과 관련된 기타 교육 활동 

수행 및 지원

 음악에 있어서 교육, 감상, 연습, 제작, 악기의 개선, 여러 방식을 통한 음악의 재

생산을 재정적 또는 다른 유인책이나 보상으로 진흥

□ 작품수행방식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심포니홀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공연을 통해 버

밍엄시의 공연을 진흥하고 있다. 또한 버밍엄과 미들랜드, 영국의 문화대사로서 세계의 

투어와 정기적인 미디어 출연,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폭넓은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지

역 기반 오케스트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150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으며, 클래식에서부터 현대음악, 영화 음악, 심포니 

디스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는데, 2019-2020년 기준, 정규시즌 프로그

램 79회, 교육 프로그램 공연 및 이벤트 35건, 국내 외부 공연 21건 해외투어 5회 공연 

14건, 레지던시 3회, 이외 방속 및 녹음 활동으로 단원들의 활동의 범주와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다.

범주 공연(이벤트) 횟수 관객(참여자)수

연간 총 공연 121

181,000(2019:190,000)
정규 시즌 프로그램 70

투어
국내 13

해외 10

레지던시 

4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3개 특수학교)

방송 및 녹음 

6회(BBC Radio 3)

1회(BBC4TV)

앨범 3매 (도이치그라모폰) 

-

<표 4-8>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활동(2019-2020 시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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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2020 시즌의 경우 동시대 작곡가들의 19개 작품을 선보이고, 여성 작곡

가들의 10개 작품을 선보인 점을 공연기획의 주요한 성과로 짚고 있는데, 이는 100주년

을 맞이하면서 2~3개 시즌에 걸쳐 총 20개 작품을 위촉하여 연주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활동이다. 

□ 예산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역 기반의 오케스트라로 재원의 30% 정도를 예술위

원회와 시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받고 있고, 기업이나 민간의 협찬과 후원, 티켓 매출로 

조성되는 혼합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단위: 1,000파운드)

총 지출 비용(A) 총 수입 비용(B) 연간재무성과

10,898 9,274 -434*

정부지원(C) 민간지원금(D)

총액 예술위원회
버밍엄

시

기타

(고용지원보조)
총액 이사회 후원 협찬

2,905

(31.3%)
2,198 593 114

1,864

(20%)
714 1,063 87

자체수입금(E) 수입금 주요구성

금액
티켓

판매

기타UK

내공연
해외공연

방송 및 

녹음
학습 및 참여

CBSO

센터
기타

4,502

(48.5%)
2,107 437 1,395 80 360 113 10

주: 총 수입비용(B)=정부지원(C)+민간지원(D)+.자체수입금(E)+기타 투자비(3,000파운드)

주: 100주년 기념행사 비용 및 인건비 개선에 따른 발생으로 보고되었으며, 기금운용 등 기관의 목적성 사업과 후원 외의 

수입은 표에 명시하지 않았음

출처: City of Birminghma Symphony Orchestra(2020). 「2019-20 REPORT AND ACCOUNTS」

<표 4-9>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재원규모와 조달방식(2019-2020 시즌 기준) 

범주 공연(이벤트) 횟수 관객(참여자)수

주1) 0-5세 가족대상, 학교콘서트, 특수아동을 위한 공연, 6개 학교와의 1920년대 댄스 프로젝트, 방과후 오케스트라, 로

열 버밍엄 컨서바토리, 200명 규모의 커뮤니티 합창단, 학교, 음악교육허브, 대학 등과 파트너십, CBSO 유스오케스트

라 등 재능있는 연주자 지원 프로젝트등 포함 

주2) 2019-2020 시즌 리포트는 2019년 4월 1일~ 2020년 3월 31일에 해당하는 회계 및 성과를 보고하고있으며,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개월간은 모든 공연 및 활동이 취소되었음

출처: City of Birminghma Symphony Orchestra(2020). 「2019-20 REPORT AND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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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원 채용 및 보수 

가. 단원의 구성 및 채용

□ 단원의 구성

음악감독과 합창지휘자를 제외하고 총 91개의 포지션에 정규직 고용 단원은 70명으

로, 관리자 6명, 사무국 직원 33과 함께 109명의 정규직원의 일부로 고용되어 있다. 

Senior
Music 

Officers

음악감독 　Mirga Gražinytė-Tyla 

합창지휘자 Simon Halsey CBE

단원

1stViolin(R*a)

Leader(1)*b

Associate Leader(2)*b

Principal(1)

Sub Principal(3)

Tutti(9+1*)

*필요에 따라 2nd 

2nd Violin (R)

Section Leader(2)

Principal(1)

Sub Principal(3)

Tutti(8)

Viola (R)

Section Leader(2)

Principal(1)

Sub Principal(3)

Tutti(6)

Cello (R)

Section Leader(2)

Principal(1)

Sub Principal(3)

Tutti(4)

Double Bass (R)

Section Leader(1)

Principal(1)

Sub Principal(2)

Tutti(4)

Flute

Section Leader(1)

Principal(1)

Picolo

Principal(1)

Oboe

Section Leader(1)

Principal(1)

Cor Anglais

Principal(1)

Clarinet

Section Leader(1)

Principal(1)

Bass Clarinet

Principal(1)

Bassoon

Section Leader (1)

Principal(1)

Contra Bassoon

Principal(1)

Horn

Section Leader(1)

Principal(4)

Trumpet

Section Leader(2)

Principal(2)

Trombone

Section Leader(2)

Principal(2)

Bass Trombone

Principal(1)

Tuba

Principal(1)

Percussion

Section Leader(1)

Principal(2)

Timpani

Principal(1)

Harp

Principal(1)

출처: City of Birminghma Symphony Orchestra(2020). 「Musicians’ Union Standard Contract」

<표 4-10>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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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의 채용: 오디션  

단원 고용은 매년 4월부터 차년도 3월 말까지 한해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며, 협약 내

용은 전년도 8월 이전에 결정되며 오디션 절차를 밟아 채용한다. 단원 중 공석 발생 시, 

이사회, 세션 리더, 단원위원회 위원장, 경영본부에 공지하여 공석 유지 또는 채용 여부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계획을 수립하는데, 채용 오디션 과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고 

느슨한 대신 함께 연주하게 될 악기와 파트 단원들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개성과 오케스

트라와의 전반적인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다. 

심사위원의 구성은 외부인이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디션위원회의 구성 하

에 단원들이 주도로 채용을 진행하고, 채용에 참여하는 단원들은 서류전형 및 오디션에 

투입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용 진행 시 

먼저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오디션 위원장을 선정한다. 오디션 위원장은 프로세스에 대한 

비 유지를 하며,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를 지니

고, 또한 참가자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하며 이들이 정기적으로 오디션 절

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경영팀과 협력하여 오디션을 추진해간다. 

오디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 관리자와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규모는 4~8

인으로, 채용 대상 섹션 소속 단원 4인, 악기군 소속 단원 4인 이내로, 최소 1인의 섹션 

리더를 포함하고, 공연팀장이 심사위원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한다. 오케스트라 위원회는 

단원의 채용에 있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팀과 긴 하게 소통하고, 

패널미팅에 참여하여 참가자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채용 진행 상황을 공유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단원은 오디션에 참석하여 최종 논의 전 심사위원에게 그들의 의견

을 전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오디션의 절차는 채용 미팅,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미팅이 이뤄진 이후 공모를 통

해 <서류심사/사전심사>-<예선>-<최종>-<트라이얼>의 과정을 거친다. 서류심사의 경우 

서류 및 음원을 받아 명확한 평가지표와 서류상 정보를 토대로 평가하는데, 최소 6주에

서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예선의 경우 연주 오디션으로 진행되며 채용이 열리

는 섹션의 단원의 참관을 독려하고, 이들의 피드백을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최종 오디션

은 오디션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단원 75%의 동의와 공연팀장과 위원장이 섹션 

단원과 해당 악기의 수석 연주자의 피드백을 종합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다. 오디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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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음악감독의 최종결정을 통해 계약이 진행되며 이전 경력에 따른 연차는 인정하지 않

고, 수습은 별도의 기간 없이 오디션 시 발생하는 트라이얼 세션으로 대체한다. 소속 단

원들에게는 오디션 일정을 사전에 전달하며, 트라이얼 세션에 참여하여 참가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다수결로 합격자를 제안하게 된다.  

나. 보수 

□ 기본급 및 수당

단원의 임금 구조는 연차별 및 직책별 기본연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된다. 구체적 

내용은 음악 노조(Musicians’ Union)를 통한 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단, 단원 중 

악장과 바이올린 수석 등 일부는 개별적 협약을 통해 계약한다. 아래의 기본급은 근무일 

직급당 지정 근무일보다 최고 10일까지, 212일을 넘지 않는 선까지 포괄한다. 단, 일당 

계산은 260일로 나누어 계산된다.

(단위: 파운드)

연차 Tutti 부수석 수석 섹션리더

35 33,427 37,122 39,490 47,183

30 33,258 36,953 39,321 47,014

25 33,088 36,784 39.154 46,845

20 32,919 36,614 38,985 46,676

15 32,750 36,446 38,818 46,507

10 32,581 36,276 38,650 46,338

5 32,411 36,107 38,482 46,169

0 32,242 35,937 38,314 46,000

출처: City of Birminghma Symphony Orchestra(2020). 「Musicians’ Union Standard Contract」

<표 4-11>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차에 따른 기본연봉 테이블(2020.4~202.4 적용)

지급은 연봉의 1/52를 주급으로 산정하여 매월 15일에 월단위로 지급하며(50% 후지

급, 50% 선지급), 기본 근무일수는 직급에 따라 다르나 Tutti의 경우 210일, 부수석 

206일, 수석 200일, 섹션리더 190일로 기본 근무일수를 넘어서는 근무일은 기본 연봉

의 1/260을 일급으로 하여 지급한다.  기본급에는 리허설, 녹음 및 녹화, 미디어/방송, 

전체회의, 비연주 의무활동(교육 등 기관의 목적성, 자선적 활동)이 포함되며, 계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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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외 근무 시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의무근무시간의 기준을 넘어서 이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오케스트라 퍼스널매니저에 의해 초과 근무 시간이 정리되어 초과수당으로 지

급되도록 하고 있다.

아이템 금액 내용 제도

제도일반

시급 또는 시급의 

1.5배

주급의 1/25을 

시급으로 계산

의무근무시간이 세션당 3시간을 넘을 때나 연주 및 리

허설, 녹음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주 및 리허설 시간의 

초과는 25분 단위로 

계산

연주 및 리허설 시간이 하루에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의 1.5배 지급

의무근무시간이 30시간/주, 55시간/연속2주를 넘어

서는 경우 

초과수당은 시급의 

1.5배 지급 

예외제도 ”

연 5회에 한해, 주48시간까지 근무일정을 잡을 수 있

으며, 이는 앞주나 뒷주에 32시간이하(총80시간)의 

일정인 경우에 한함 

의무근무시간 25시간 

이후 시간에 초과수당 

적용 

해외투어 -
3~4일 이상의 해외투어의 경우, 48시간/주를 넘는 경

우 초과수당발생
-

해외투어 

시 

예외제도

”

1회에 한해, 7일 연속 일정의 경우, 출발 시간 조정이 

가능(1시간까지, 24시간 전 통보), 해당일 초과수당을 

면제함

7일에는 출국일정은 예외이며 대기시간이 주당 허용

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수당 발생 

-

시간당 1/40*주급 

주공연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도착시 휴식이나 타지

에서의 공연 후 숙박(야간 휴식)을 하게 되는 경우, 늦

은 도착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감소된 최소 휴식 시간

은 초과수당으로 보상해줌 

-

출처: City of Birminghma Symphony Orchestra(2020). 「Musicians’ Union Standard Contract」

<표 4-12> 초과수당 제도 중 일부 

투어의 경우, 출발 시간이나 야간 복귀 시간, 조기 출근 시간 등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

며 숙박을 하는 경우나 투어지역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 복귀일에 저녁 공연이 

있을 경우에도 투어 수당이 지급된다.

항목 조건
보조비
(파운드)

비고

식비

출발지에서 13:30 이후출발

출발지에서 13:30 전 출발, 13:31~18:00사이 복귀
13.55 -

13:30 이전 출발 18:00 이후 복귀 23.00 -

<표 4-13> 투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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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에서는 전세계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수 수당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 역시 협약을 통해 그 기준이 마련된다. (1) 무브업(sitting up) 수당: 

단원은 보통 자신의 직책보다 더 높은 직책에서 임시적으로 연주 및 역할을 수행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지 않고 의무 활동으로 여기지만, <표 4-14> 와 같은 경우는 특별수당이 

지급된다. (2) 더블링 수당: 1개 이상의, 악기를 1개 또는 연속된 2개 단위의 리허설에서 

연주할 때 1회분 수당(5.73파운드)을, 1개 이상의 악기를 분리된 2개 단위의 연습에서

나 3개 단위에서 연주할 경우 2회분 수당을 지급한다.

포지션 수당/일

Tutti -> 수석 £23.35 

Tutti -> 섹션 리더/부리더 £52.92

부수석 -> 섹선리더/부리더 £38.70

 수석 -> 섹션리더 £29.56

<표 4-14> 무브업 수당의 기준 

항목 조건
보조비
(파운드)

비고

야간복귀수당
00:00~00:59 사이 복귀 - -

01:00~01:59 사이 복귀 - -

조기출근

7:00~7:59 사이 출발 - -

06:00~6:59 사이 출발 - -

06:00 이전 출발은 오버나이트 요율 적용 - -

오버나이트 

일반 지역 B&B 64.70
02:00 이후 

복귀 경우

스케쥴상 숙박이 이뤄지지 않을 때 36.92 -

런던 지역 B&B 86.50 -

런던에서 그룹 숙박이 이뤄지지 않을 때 49.69 -

투어보조비
투어지역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 

복귀일에 저녁 공연이 있을 경우
9.42 -

출처: City of Birminghma Symphony Orchestra(2020). 「Musicians’ Union Standard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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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원평가제도

□ 단원 재평가제도 의미와 절차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역량을 높게 유지하는데 있어 단원들의 재평가

제도가 운용하고 있다. 이는 때때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단원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버밍엄시의 노력으로, 단원의 역량이 단체의 기대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단체가 타당하고 공정한 접근을 취하여 돕고자 한다. 즉, 주요

한 원인을 판단하여 고려하여, 훈련을 지원하거나 회복할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주 수준에 문제가 포착되는 경우 비공식절차를 거쳐 재평가하는 공식절

차로 진입하게 된다. 비공식 절차에서는 공연팀장과 세션리더 혹은 음악감독이 해당 단

원과 1:1 면담을 하여 이슈를 인지시키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단

원의 경우엔 섹션리더가, 섹션리더의 문제는 음악감독이 역할을 맡는다. 이때 음악감독, 

섹션리더, 수석 등은 단원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며, 단원은 배경 상황이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오케스트라는 단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단원과 함께 문제해결책을 탐색하고, 일정을 합의한 뒤 재평가 일시를 결정한다. 정한 

기간 내에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식 절차가 시작된다.  

공식적 절차로서 재평가의 과정은 크게 3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그림 4-1]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재평가제도의 절차

1단계 검토기간, 2단계 재시도 또는 재오디션 기간, 3단계 심리기간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절차에서 해당 단원에게 제기된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자신을 충분히 변

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절차에서 평가위원은 음악감독, 수석, 부수석, 

섹션리더와 같은 내부 인원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부문 리더와 공연팀장 추천 

외부 심사 1명, 단원 추천 외부 심사 1명으로 이루어진다. 검토기간 중 오케스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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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관련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하며, 가능한 자문과 교정방법을 제안하고 

공식 회의에 이를 알려야 한다. 공연팀장은 이슈가 제기된 영역과 이와 관련된 개선계획

을 작성해 단원에게 송부하고 인사자료에 반영한다. 검토 기간 내 단원의 평가노트를 

작성하고 개선될 경우 공식 절차는 종료된다. 66%이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 결과 

시 재시도 또는 재오디션 기간이 진행된다. 

재평가 오디션 평가위원은 재평가위원, 섹션리더 1인, 공연팀장 추천의 외부평가자, 

단원 추천의 외부평가자로 이루어지며, 절차는 오디션이 열리기전 4주전에 통지한다. 레

퍼토리는 선택할 수 있으며 솔로 연주곡도 준비해야 한다. 리허설 및 공연을 평가하는 

트라이얼을 진행할 경우 합의된 기간 내 리허설과 공연에 대해 재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며 음악감독이 평가리포트를 작성한다. 66% 이상의 평가위원 투표를 진행하여 

중단 혹은 심리기간 진행이 결정된다. 심리기간은 13주의 기한을 주고 ‘역량의 문제’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데, 만약 단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오디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역량의 문제’로 계약 해지한다.  

3.4. 정년제도(퇴직제도)

2011년 10월 1일 이후 정년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별도의 직업전환교육이 이뤄지지

는 않고 있다. 버밍엄시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들은 Group Stakeholder Pension 

Plan에 자동가입된다. 이는 선택사항이며, 개별연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는 재무팀 

및 인사팀과 상의 후에 결정할 수 있다. 

 

3.5. 복무규율

□ 근로의 범위

근무시간의 기본 조건은 총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의무 근무시간과 의무연습

시간, 그리고 대기시간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무시간은 단체에 의해 계획된 

일정들로 연주, 리허설, 녹음 및 녹화, 미디어/방송, 최고 연6회의 전체회의, 비연주 의

무활동 등을 경영본부와 합의된 활동을 말한다. 대기시간(on call hours)은 리허설과 

공연 사이의 대기시간이며, 의무 훈련시간은 연간 12회에 한해 오케스트라가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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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훈련시간이다. 기본근무일수는 직책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최

고 10일까지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단체에 있고, 최고일로 한하는 212일이 넘을 경우 

단원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직책 Tutti 부수석 수석 섹션리더

기본근무일수 210 206 200 190

출처: City of Birminghma Symphony Orchestra(2020). 「Musicians’ Union Standard Contract」

<표 4-15> 기본근무일수

□ 근무시간의 규정

근무시간은 총 40시간 중 의무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최고 주 30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2주 내에 총 의무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2주 연속 최고 한도시간인 52시간이 연속되는 경우 앞이나 뒤에 2주 

48시간 일정을 잡도록 하고 연속 2주에 잡히는 의무 근무 시간은 55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림 4-2] 복무 규율 내 최대 근무시간 범위 

출처: City of Birminghma Symphony Orchestra(2020). 「Musicians’ Union Standard Contract」

□ 근무 활동 및 관리

근무시간은 크레딧 제도를 통해 오케스트라단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환산해서 적용

하고 있다. 근무 활동의 한 단위를 세션으로 보는데, 이 세션(리허설, 녹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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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3시간 이하이며, 하루에 6시간을 넘지 않고 1개 이상의 

세션에 참여 가능하다. 6일 연속 총 세션이 12개를 넘지 않으며 최대 12/6일 일정은 

연간 3회를 넘어서는 안된다. 

활동(앙상블,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코칭, 공식 행사 및 사진촬영, 외부 협력 사업, 

행정, 단원대표 위원직)은 단원 중 활동크레딧을 채워야 하는 인원에게 우선적으로 제안

되나, 단원 중 특정 스킬이나 경험, 전문성을 보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안받을 수 있

고, 가능한 한 연주 스케쥴이 집중되어 있는 기간을 피한다. 활동 크레딧은 단원의 의향

을 고려해야 하며 단원은 거절의 권한이 있다. 계약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단원에 

대해서는 공연팀장이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해야하며, 충분한 절차 이후 월급이 삭감

되는 절차가 시행된다. 잦은 지각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단원으로서의 행실과 의무 

이행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Disciplinary Procedure’을 통해 해고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최소 96일의 휴일이 제공되며 연간 공휴일은 별도로 한다. 

항목 아이템 기준시간 Fee(£) 일급기준(%) 크레딧

기본규정

- 1일 또는 반일기준
일급=

기본연봉*1/260

이동 경비 및 운반비는 계약에 의거하여 연봉에 추가 적용 

더블링의 경우, 계약에 의거하여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관련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연팀장과 노조간 협의

앙상블

소규모 앙상블

(1시간 리허설 

포함)

3시간까지 1

당일 연습 1시간 초과시 0.5

당일 외 연습 3시간까지 0.5

그룹대표/

코디네이터
- 0.5

무브업

수석->섹션리더 15.68 11.33% 0.1

부수석->섹션리더 25.84 20% 0.2

Tutti->섹션리더 36.44 31.70% 0.4

CBSO 

교육부서

Learning & 

Participation

Tutti

일반세션 

3시간까지

87.80 76.32% 0.8

부수석 87.80 67.96% 0.7

수석 87.80 63.47% 0.65

섹션리더 87.80 57.77% 0.6

Tutti 회의비 43.90 38.20 0.4

<표 4-16> 활동크레딧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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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아이템 기준시간 Fee(£) 일급기준(%) 크레딧

부수석

1.5시간까지

43.90 33.98 0.35

수석 43.90 31.73 0.35

섹션리더 43.90 28.89 0.3

Tutti

준비비

1시간까지

29.30 25.48 0.3

부수석 29.30 22.66 0.25

수석 29.30 21.17 0.25

섹션리더 29.30 1927 0.2

Tutti
CBSOYO를 위한 

전체섹션

3시간까지

131.70 114.53 1.2

부수석 131.70 101.93 1

수석 131.70 95.20 1

섹션리더 131.70 86.66 1

멘토링/코칭
멘토링, 코칭 3시간까지 0.5

멘토링, 코칭 3시간 이상 1

공식 행사 

사진촬영

재원조성 등 공식 

행사/사진촬영
3시간까지 0.5

외부

파트너

협력 활동

Tutti

컨서바토리 참관

(3시간까지,총8회)

50 0.5

부수석 50 0.1

수석 50 0.35

섹션리더 50 0.3

Tutti

대학원생 참관

60 0.55

부수석 60 0.5

수석 60 0.45

섹션리더 60 0.4

Tutti
학부/

대학원생 

오디션

(1시간/3시간까지)

42.25/87.80 0.35/0.8

부수석 42.25/87.80 0.3/0.7

수석 42.25/87.80 0.3/0.65

섹션리더 42.25/87.80 0.25/0.6

Tutti

학부 워크숍 

100 0.9

부수석 100 0.8

수석 100 0.7

섹션리더 100 0.65

수석 대학원 레슨, 

1:1멘토링

42.25 0.3

섹션리더 42.25 0.25

행정 건별 내용에 따라 합의에 의해 정함

대표직 연주자 의장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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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조정제도 

기본급에 해당하는 최저 근무 일수에서 일급을 제하는 조건으로 근무일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축소>제도를 두고 있다. 각 포지션에 따라 최저기준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단원의 선택에 따라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최저기준은 Tutti는 184일, 부수

석 180일, 제2수석 및 수석 175일, 섹션 리더는 165일이다. 이와 별도로 <계약축소> 

제도는 계약직 형태로 계약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완전고용 계약 형태

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단체에 없으며, 모든 고용 관련 혜택은 축소에 맞춰 재조정된다. 

4. 영국 예술단 인력운용의 시사점 

□ 분야별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조건 계약

영국의 예술단체는 단원 및 창‧제작인력을 고용하고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의 최

저임금제 시행령과 노동시간규율법에 우선 기초하며, 나아가 세부적인 인사제도와 보수 

수준에 대해서는 분야별 노조와의 협약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환경에 놓여있다. 각 분야

별 노조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의 최소 인건비 기준을 매년 공표함으로써 예술가 인력 운

용에 대한 기초 틀과 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단체 내 고용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개입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체의 노동 인력 간 처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오는 과정에서 예술단체들의 인사제도가 단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제도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연예술 노동조합 Equity는 무용, 연극, 오페라 분야를, Musicians’ Union은 음악 

항목 아이템 기준시간 Fee(£) 일급기준(%) 크레딧

연주자 부의자 1년 3

스케쥴 대표 1년 3

노조지부장 1년 5

연주자위원회 위원 1년 2

연주자위원회 위원 1년 2

연주자위원회 위원 1년 2

출처: City of Birminghma Symphony Orchestra(2020). 「Musicians’ Union Standard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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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BECTU97)는 제작, 기술, 방송 전문가를, WGGB98)는 작가를 대표하는 노동조

합으로 예술가들을 대변한다면, ABO99)는 오케스트라단을 SOLT100)는 공연장을, IT

C101)는 소규모 독립 연극단체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연예술 생태계에 고용기

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와 예술가 조합은 실연자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의 고용과 

운용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협상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예술단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복무제도의 구조화 

영국 예술단체에서 단원들의 복무 제도를 살펴보면 일반 사무직의 복무 제도와 달리 

단원들의 활동적 특성과 공연, 투어와 같은 특별한 조건들이 주 40시간에 준하여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합당하게 구조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들이 공공기관의 업무 시간 기준에서 운용되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영국 공연예술

단체의 복무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복무 제도의 운영

은 단체의 단원 계약, 고용 등과 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각 국가의 노동 제도와도 

관련이 높으므로 국내의 공연예술단체와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영국 공연예술단체의 제

도가 가진 운영 방식의 차이와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피드백과 조력을 통해 예술단의 집합적 기량의 유지·발전에 초점을 둔 평가 

영국 공연예술단체의 평가는 제도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평가는 단체의 집합

적 예술 활동의 수월성(Excellence)을 지속해서 유지, 발전시켜가는 데에 필요한 일상

적 모니터링과 예술적 수장의 대화, 단체의 조력으로 환류 활동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단체의 단계별 조력이 단원의 기량 회복을 끌어낼 수 없는 수준의 경우 관찰/

수습(probation) 단계라는 다른 차원의 절차로 전환될 수 있지만, 매우 드물게 일어나

는 상황이며 가능한 한 밟지 않아야 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97) Broadcasting, Entertainment, Cinematograph and Theatre Union 
98) the Writers’ Guild of Great Britain
99) the Association of British Orchestras
100) the Society of London Theatre
101) Independent Theatr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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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예술단원의 평가는 예술 감독의 종합적 판단과 의사결정 하에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간 활동을 통해 단체마다 존재하는 단원들의 리더십(Senior 

Group), 즉 수석이나 부수석, 코치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단원들의 기량에 문제가 

생길 시 이를 보완하여 집합적인 단체의 기량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 더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등급을 매기거나 연봉과 연동되는 서열 평가방식과는 운영 취지와 방식이 다르

다고 볼 수 있다.

단원 활동에서 기량, 태도나 다른 문제로 인한 활동 전반의 역량 저하가 나타날 때 

관찰/수습제도가 발효되기도 하며, 이는 공식적인 절차로 단원 평가 중 중대한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로 해당 단원에 대한 관찰/수습제도가 공식화되기 이전에 상당 기

간의 피드백과 조력 등이 이뤄지는데 이때, 노동조합이 개입하여 대화를 매개하고, 가능

한 한 단체와 단원이 상호 흡족할 수 있는 타결점을 목적으로 한다. “해고에까지 도달하

는 사례는 개인이나 단체에 큰 폐해를 남긴다.”고 한 로열발레단 디렉터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단체의 미션에 협력해온 단원과 단체가 관계에 종지부

를 찍는 과정이 제도적 해결 이전에 단체의 미션과 활동을 공유해온 행위자들 간의 신뢰

와 소통이 과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구조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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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미국 공연예술단은 민간이 주도하는 고전적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하지만, 부유층 등

의 적극적 기부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미국식 기부 문화를 원동력 삼아 

운영된다. 이번 장에서는 미국의 대표적 공연예술단체 세 곳, 곧 북미에서 공연예술단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과 상업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성공을 

거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 고전 발레단인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의 일반 현황 및 인력 운용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공연산업 연구자 게일린Gaylin은 미국 공연단 채용 문화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

고 있는데, 미국 내 주요 공연단은 이 세 방식을 조합하여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상임직(Permanent position): 공연단, 악단 등 상주 공연 단체의 전임

(full-time)이나 파트타임직을 포함하고, 연 단위 계약 연장이 일반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오케스트라나 무용단, 그리고 오페라단의 합창단이 이 직종을 따른다. 

(2) 시즌 기반(Seasonal position): 오페라단, 연극단의 작품별 제작, 관현악단의 여

름 콘서트 시리즈, 공연 페스티벌 등등 일시적 공연별 계약으로 고용. 일정 규모 

이상 오페라단, 극단은 연간 5-7개 작품을 신규 상연하는데, 작품마다 다른 가수

나 배역을 고용하기에, 상임단원을 두지 않는다.

(3) 대체 인력(Substitute, extra, or swing position): 대체 연주자나 배역을 포함한 

인력. 상임단원을 보완 및 특별 편성 필요시 고용되며, 후보 리스트에 오르기 위해

서 오디션을 보기도 한다.102)

102) Gaylin,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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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트로폴리탄 오페라(The Metropolitan Opera)

1.1. 개요 

□ 설립 목적 및 역사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메트 오페라, the Met)는 미국 산업 발전으로 형성된 뉴욕의 

신규 부유층 문화 수요충족을 목적으로 1883년 창설되었다.103) 창설 이후 맨해튼 브로

드웨이와 39번가에 건립한 극장을 사용하던 메트 오페라는 1966년 록펠러 3세(John 

D. Rockefeller III)의 재정 지원하에 건립된 링컨센터(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로 옮겨 현재까지 상주 중이다. 북미

에서 가장 큰 클래식 음악 단체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비영리 단체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협회(Metropolitan Opera Association)가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전반을 책임

지는 단장(General Manger)과 예술성을 관장하는 음악감독(Music Director)가 이 단

체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2021년 현재 단장인 피터 겔브(Peter Gelb)는 메트의 16번

째 단장으로 2006년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음악감독으로 야닉 네제트-세귄(Yannick 

Nézet-Séguin)이 1976년부터 2016년까지 음악감독을 지낸 제임스 레바인(James 

Levine 1943-202)의 뒤를 잇고 있다.

□ 작품수행 방식

메트 오페라는 대체로 가을(9월)부터 다음 해 봄(5월)까지 매 시즌 연 23-25편의 오

페라를 200여회 이상 상연한다. 그중 무대, 의상, 연출도 새로 하는 신규 제작이 3-5편

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구제작의 재연이다. 팬데믹으로 취소된 20-21년 시즌 이후 전면 

재개되는 21-22년 시즌은 24편의 오페라와 1편의 레퀴엠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전

인  2018-19시즌에는 총 23편의 오페라 제작을 선보였다. 그중 4편은 신규 제작이었

고, 기존 제작 상연이 18편이었다. 또 총 4부작인 바그너 3회의 “니벨룽의 반지” 사이클 

공연도 포함되었다. 이 해 메트 오페라는 위의 레퍼토리를 200여회 이상 상연하였고, 

이외에도 복합적 무대가 생략된 형식에 카네기홀 공연이나 공개 공연 등을 하였다. 이 

103) 당시 뉴욕의 모건, 록펠러 가문 등 “신흥 부자(nouveaux riches)”들은 사회문화적 상위층의 상징인 

기존 오페라 극장의 전용석 순번을 기다리는 대신 새로운 오페라단을 만들었다. A Profile,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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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오페라 공연 관객은 약 80만명 정도였으며, 75% 정도의 순수 유료 관객 비율을 

보였다. 이 해의 오페라 공연 10편이 메트의 Live in HD series로 방영되었는데, 수신

자는 72개국 2천3백여 극장 시설이었고, 220여만 관객이 관람하였다. 공중파 라디오로

는 23회(19회 생방송) 중계되었고, 위성 라디오의 메트 오페라 채널에서는 71회, 그리

고 33회의 온라인 공연을 송출하였다. 

□ 예산

메트 오페라는 북미 클래식 음악 단체 중 압도적인 규모의 예산을 사용한다. 코로나

19 이전 정상으로 진행된 2018-19 회계연도 총예산 규모는 수입 3억 1천1백만 달러(약 

3,576억원)이며, 지출은 3억1천2백만 달러로 약 1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메트 

오페라 예산은 북미 오페라단 중 예산 2위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7천만 달러)의 4 

배를 상회하고, 미국 상위 10개 오페라단 예산 총합보다 큰 규모이다. 다른 관현악단과 

비교하면, 이는 미국 ‘빅5 오케스트라’의 연 예산 총합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이 시즌 메트 오페라의 공연 티켓 판매 수입은 8천5백만 달러로 총수입의 27% 가량

을 차지했고, 9% 가량인 2천8백만 달러는 메트가 전세계적 제공하여 인기를 얻은 공연 

영상중계 ‘Live in HD’ 수익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수입이었다.104) 가장 많은 연간 수

입원은 각종 기부금으로 수입의 절반이 넘는(53%) 1억 6천 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메트로폴리탄오페라 후원회(The Metropolitan Opera Guild)’라는 별도의 기관

으로 만들어 교육 사업을 비롯해 모금행사, 월간지 오페라뉴스 등을 발간하여 만든 수익

으로 메트 오페라에 기부하고 있다. 이외 각종 투자 수익 4%와 발전 기금의 연간 사용 

가능분 5% 등이 그 나머지 수입을 구성하였다. 기부금액의 대부분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구성되고, 공적 예산의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이 2018-19 시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 오페라단은 미 연방정부의 예술지원기관인 국립예술기금(NEA: 

104) Metropolitan Opera Live in HD는 2006년 현 단장인 피터 겔브가 추진한 메트 오페라 하우스 공연의 

위성 실황중계 사업이다. 오페라 현장 관람에서 보기 어려운 배우들의 자세한 표정들과 막과 막 사이에

서 연출부의 이동을 보여주거나, 주연 배우의 라이브 인터뷰를 하는 등 15년간 생동감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호평을 받았다. 2013-14 메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그 시즌 10개 오페라가 위성 송출

로 66개국 2,000여 극장(미국 800여 곳)에서 상영되었고, 6억 달러의 판매고(티켓 평균가 23달러, 극

장주와 5:5 수익 배분)를 올렸다고 한다. 이러한 메트 오페라단의 현대적 적응 노력은 훌륭한 아카이브

로 이어져, 2021년 여름 완전 유료화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Met Opera on Demand의 기반이 

되었다. 이 서비스는 월정액 14.99달러로, 750여편의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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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로부터 특정 오페라 공연 제작 지원용으로 10만에

서 20만 달러 사이의 소규모 지원을 받았다. 뉴욕시 문화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뉴욕주 예술원(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은 각각 1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는 1백만 달러를 후원한 47개의 개인과 단체 

명단 중 하나였고, 개인 최고 기부액은 5천만 달러였음을 고려하면 정부의 공식 후원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해 총 지출액 3억1천2백만 달러 중 64%가 공연 연출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되

었으며, 신규 공연 기획, HD 방송 송출 및 기타 미디어 제공 비용이 그 나머지를 차지했

다. 2019년 메트 오페라단 운영 회사인 메트로폴리탄오페라협회(Metropolitan Opera 

Association, Inc.)가 미 국세청에 보고한 세금 자료에 따르면, 공연 제작과 관련된 인

원(메트 오페라 합창단, 관현악단, 그리고 무대 제작 및 연출 관련 직원들, 솔로이스트 

초청 비용 등)의 임금(wages) 및 혜택(benefits) 비용이 2억 2천만 달러로 총지출의 

70%를 상회하였다. 주요 임직원 급여 현황에 따르면, 단장은 연금 등 각종 혜택 포함 

약 200만 달러, 음악감독은 93만 달러, 합창단장(Chorus Master)는 57만 달러, 오케스

트라 악장, 연출부 고위직, 전기책임자(Chief electrician) 및 무대 제작 책임자(Chief 

Carpenter)의 연봉은 40-45만 달러 선이었다.

메트 오페라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부터 2019-20년 시즌 마지막 9주 

동안 극장 공연 및 HD 라이브 중계를 취소하였고, 또 2020-21년 시즌 역시 전면 취소

를 해야했다. 이로 인한 손실 추정액은 공연 관련 수익금만으로도 1억 5천만 달러에 육

박한다. 오페라단은 온라인으로 과거의 공연을 상영하고, 2020년 상반기 긴급 구제 기

금 마련 행사를 열어 8천만 달러 기금을 모금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때

부터 오페라단 단원 및 직원 전체는 급여가 없고 의료보험만 유지된 채 전면 임시 휴직 

상태에 있었고, 2021년 새로운 노사합의를 거쳐 21-22시즌을 개막했다.105)  

105) 2021년 3월 보도된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4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단원들 40%가 맨해튼을 

떠나 생활비를 감축하였고, 10%는 조기 은퇴를 선택하였다.

https://www.nytimes.com/2021/03/15/arts/music/metropolitan-opera-pandemi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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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원 구성 및 보수 

□ 단원의 채용 및 구성

오페라가 종합 공연예술인만큼 메트 오페라단 단원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무대 위에 서는 주조연 배우 및 연출을 포함한 직군인 무대직(Principals)이다. 오페라

의 주연 및 조연 가수 등 솔로이스트와 단역을 담당하는 연기자뿐만 아니라 연출가 및 

무대관리직도 이 직군에 소속된다. 두 번째 직군은 오페라단이 상시 운영하는 메트 합창

단(Chorus) 단원이고, 세 번째 직군은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음악연주를 담당하는 메트 

오케스트라 단원이다.106) 

이 세 직군은 미국 공연예술단원 고용과 관련하여 관현악계와 성악계, 그리고 공연계

의 상이한 관습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운용된다. 공연계에 가까운 오페라 솔로이스트 

등 무대 공연자와 연출자, 관리자들은 각 작품 제작마다 채용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오페라 관현악단은 클래식 음악계의 관습을 수용하여 상임직 단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다. 가수로서 공연도 하고 음악계 관습도 따르는 합창단원은 두 업계의 관습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합창단의 경우 채용은 음악계 관습을 따르고, 단원 보수 및 혜택 등에 

대해서는 공연계 관습에 기반한 공연예술가 노조에 속해 오페라단과 협상한다. 

메트 오페라단에서 관현악단과 합창단은 음악계 관습을 따라 공개 채용 형태의 오디

션을 통해 상임단원들을 선발한다. 상임단원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 공석을 공고하고, 

지원서를 받아 블라인드 오디션 과정을 통해 신규 단원을 선발한다. 합창단 노조원도 

오디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운영사인 오페라단에 

있다. 2020년까지 메트 오페라 오케스트라는 90명, 합창단은 80명을 정원으로 운영되

었으나, 팬데믹 시즌 취소와 관련, 합창단 노조와 오케스트라 노조는 손실 보전을 위해 

2022년부터 4년간 정원을 각각 74명과 83명으로 약 8% 감축하기로 하였다. 

합창단은 단원 정원이 정해져 있고 고용 안정성이 높다. 노사 합의로 규정한 정원의 

정규 합창단원 외에 의무 근무 기간이 짧지만 신분이 보장된 추가 합창단원(extra 

stable choristers) 두 명을 둘 수 있다. 또 작품별로 임시 합창단원을 고용하기도 한다. 

합창단원으로 선발되면 첫 2년간은 견습 과정이며, 이때 실력이 오페라단 기준에 미흡하

106)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과거 상시 단체인 메트 발레단(The Metropolitan Corps de Ballet)을 운영하

였으나, 인건비 감축을 위해 2013년 완전 해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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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면 첫 1년에 그 단원의 목소리 및 기타 실력 부족에 대한 서면 설명서를 보

낸다. 단원은 합창단장과 대면 토의를 할 권한이 있다. 만일 이 단원이 그 단점들을 개선

하지 못하여 해촉을 결정하면 시즌 마감 15주 전까지 서면 해고 통보를 하며, 계약은 

시즌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단, 이 견습 기간 중 계약 해지는 최종적인 결정으로, 노조

를 통한 중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견습 기간을 마치고 정규 합창단원이 되면 52주간 

고용되며, 5주의 휴가가 보장된다. 또 5년 이상 복무한 정규 합창단원은 최대 1년간 무

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무대 주조연 가수 및 연출자 등 무대직 단원(principals)은 공연계 관습을 따라 각 

작품 제작 편당 계약으로 채용되나, 연출이나 관리직도 포함하는 만큼 메트 오페라는  

상임직에 준하는 계약직인 플랜 예술단원(plan artists) 제도를 운영한다. 무대직 인원들

은 공개 채용 공고에 응해 선발될 수도 있고, 연출가 등의 추천으로 임시직부터 계약할 

수도 있다.107) 반면 무대 위에 서는 공연자는 오페라 작품별 제작 때마다 연출부의 초청

이나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발하고, 역할 분량 및 인기도에 따라 다양한 출연료

(performance fee)를 조건으로 계약한다.

오케스트라 단원 이외의 메트 오페라 공연예술단원 전체는 단체협약 시 예술단원

(Artists)로 칭해진다. 이 명칭은 제작 작품별로 고용하는 계약 관습이 있는 공연직

(principals)과 무용수 직군(dancers), 음악계 관습도 따르는 합창단원(choristers)의 

세 하위 분류로 나뉘어진다.108) 공연직은 ‘솔로가수’, ‘무대연출가(stage director)’, 

‘무대관리자(stage manager)’를 포함하며, 무용수 직군에는 ‘무용수’, 독무나 2인무를 

소화하는 ‘주연 무용수(principal dancers)’, ‘안무가’가 포함된다. 공연직에는 또 계약 

방식에 따라 작품당 출연료를 받는 주조연급(per performance principals)과 계약 기

간 동안 주급으로 받는 단원(weekly principals)도 있다. 또 메트와 개별 계약을 맺는 

107) 미국 공연산업 연구자 게일린Gaylin은 미국 공연단 채용 관습을 상임직과 시즌직, 대리직의 세 방식으로 

분류한다. 상임직(permanent position)은 공연단, 악단 등 공연 단체의 전임(full-time)이나 파트타임

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오케스트라나 무용단, 그리고 

오페라단의 합창단이 이 직종으로 단원을 선발 운영한다. 두번째로 시즌직은 오페라단, 연극단의 작품별 

제작을 포함하며, 주요 관현악단의 여름 콘서트 시리즈, 공연 페스티벌 등등 일시적 공연별 계약으로 

고용하는 직군이다. 연간 5-7개 작품을 올리는 중소 규모의 오페라단, 극단은  상임단원을 두지 않고 

작품마다 다른 가수나 배역을 고용하여 운영한다. 셋째로 대체 인력(substitute)은 상임단원의 일시적 

결여를 보완 및 특별 편성 필요시 주 단위나 작품 단위로 고용되며, 후보 리스트에 오르기 위해서 오디션

을 보기도 한다 (Gaylin 2015, p.120-1.).
108) 무용수 직군은 2013년 메트 오페라의 발레단이 해체되며 독립성이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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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닌 업계 표준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표준계약서 단원도 있다. 무엇보다도 메트 오페

라 공연직은 상시 공연 인력으로 기능하는 상임직에 준하는 플랜 예술단원(plan artists) 

직군을 중심으로 한다. 이들은 연간 계약 갱신을 하며 고용되는 가수, 연출가, 관리자를 

칭하며, 상임직인 합창단원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 임금 및 혜택

메트 오페라의 공연예술단원은 전미 공연예술가 노조(AGMA)를 대리로 사측과 4년마

다 임금 및 복무에 대한 합의안(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을 마련하여 기본

적인 계약 규정으로 이용한다.109) 이에 따르면 플랜 예술단원은 정해진 계약 임금을 주

별로 받는다. 플랜 예술단원은 가수와 연기자의 경우 시즌 전 오디션으로 선발하고, 무

대 매니저와 연출직은 상세한 요구 직능을 기술하여 공개 구인을 통해 선발한다. 플랜 

단원으로 고용될 경우 가수의 경우 연간 40주 근무가, 연출직이나 매니저는 43주의 근

무(5주 휴가)가 요구되고 또 보장된다. 메트가 요구할 경우에 연 52주까지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다. 플랜 단원만 오페라 공연을 수행하지 않도록 작품 제작 당 10명 이상의 플랜 

단원을 솔로이스트로 고용하면 안 되는 규정도 있다. 또 5년 이상 복무한 플랜 예술단원

은 최대 1년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플랜 예술단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및 직급 상승도 가능하다. 정해진 근속 연수

(seniority)를 채우게 되면 노사합의안에 정해진 최저 임금 (주급 2천 달러에서 시작)을 

보장받는다.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마다 150달러 정도의 주급 인상을 받게 되지만, 

플랜 아티스트는 합의로 정해진 주급 최대 상한액 (3천 2백 달러 가량)이 있다. 이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공연별로 계약하는 단원으로 전임해야 하기도 한다.  이때 경우에 따

라 플랜 예술단원은 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기존의 플랜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무대 

연출자나 매니저 역시 같은 근속 연수 증가에 따른 주급 인상을 받으며, 5년 이상 근무

하게 되면 직무상 큰 변화는 없어도 상위 직책을 맡을 수 있다. 또한 플랜 예술단원은 

자신의 역할 및 직능에 따라 정해진 임금 산정액 이외 추가 업무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

으로 오페라단과 추가 임금 협상을 한다. 

109) 메트 오페라 오케스트라는 음악가 노조를 통해 협상하는 데, 이 운용 방식은 동일 노조가 대리하는 뉴욕 

필하모닉 사례로 간접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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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예술단원은 주당 임금 이외에도 추가 수당 및 성과급을 받는다. 메트 오페라의 

라디오 생방송이나 Live HD 등 미디어 중계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는데, 플랜 예술단

원은 연 약 8천여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플랜 예술단원이 아닌 주당 계약직인 

경우에도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정해진 미디어 수당을 받는다. 또한 메트 오페라단은 

한 시즌 수익의 일정 비율을 노조원에게 분배하는데, 플랜 예술단원은 최소 분배금을 

연 5천 달러를 보장받으며, 역시 주급 계약직은 참여 공연 숫자 당 일정 수당을 받는다. 

이외에도 각종 수당이 있는데, 새로운 작품을 할 때 플랜 예술단원은 공연준비수당을 

받거나, 외국어 오페라 준비를 위한 외국어 공부 수당도 받는다.

합창단원 임금 및 수당 체계는 플랜 아티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 주급과 공연 

수당으로 나뉘어 산정된다. 주급의 경우 주당 2000달러 가량에서 시작하여 근속 연수 

1해 당 150달러 정도의 인상분이 있고 역시 상한이 정해져 있다. 공연 참가 당 수당은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350달러 가량으로 동일하다. 또 방송 중계나 녹음이 되는 공연에 

참가 시 방송 수당도 추가로 받게 된다. 합창단원이 녹음 시 솔로이스트 역할을 하면 

미리 정해진 출연료를 받으며, 비중 있는 역할은 400달러 가량이다. 이외에도 리허설 

및 뉴욕 외 기타지역 투어, 비시즌 공연 등등 정기공연 외 노동에 대한 수당 보상 체계가 

세워져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인이 임금과 수당 외에 받는 ‘혜택(benefits)’은 고용인의 연금

플랜, 건강보험에 고용주가 내는 기여금 규모를 뜻한다. 메트 오페라단의 건강보험은 계

약 지위와 연간 노동 시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우선 플랜 예술단원 34주 이상 

일한 경우, 메트 오페라단이 의료, 시력교정, 치과 보험 모두 제공하며, 단원의 급여액에 

비례하여 최대 20만 달러의 보상액까지 제공하는 생명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솔로 가수

들은 뉴욕 시즌에서 일정 주수 동안 공연하게 되면 메트 의료보험을 전부 제공받으나, 

주당 계약 단원들은 10주 이상 근무했을 때 보험납입액의 절반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메

트 의료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생긴다. 무대 연출직 플랜 단원은 20주 이상 근무하면 메

트 의료보험이 아닌 ‘AGMA 노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플랜 단원이 아니면서 

연 25주 미만으로 일하는 주당 계약 연출직의 경우 그보다도 보장성이 한 단계 낮은 노

조 건강보험을 들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메트 오페라는 노동자 연급여의 3%, 최대 연상

한액은 2000달러까지 보험 기여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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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의 노조 활동 

통상 단원 복무 및 임금 관련 규정은 오페라단 운영사와 각 직군 대표 노조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직군들은 서로 다른 대표 노조에 가입하여 자신을 대리

하며, 필요시 공동 협상을 한다. 메트 오페라단에서 근무하는 공연단원들은 노조 “전미 

음악예술가 조합(AGMA)”에 속해 메트 오페라단과 보통 4년 단위로 임금 및 연금, 건강

보험 등의 혜택과 근무 조건에 대해 오페라단 운영진과 협상한다. 메트 오페라 무대 위 

공연자와 관리자는 대부분 “AMGA”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무대 위에 서는 테너나 

소프라노 등 솔로이스트, 메트 오페라단 합창단에 속한 단원들, 그리고 무용수, 연기자, 

연출가나 안무가들을 총괄한다. 또한 오페라단 피트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상

임 정부단원과 부지휘자들은 주로 음악인들이 속한 노조 “로컬802(Local 802)”를 협상 

창구로 삼는다. 무대 장비와 배경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오페라단 기술직군 역시 노조 

“로컬원(Local One)”를 중심으로 그들의 권익을 추구한다. 메트 오페라단의 시각에서 

보면, 오페라 제작 및 시즌 운영에 있어 공연을 책임지는 단원들이 속한 세 노조와 합의

가 필수적이고, 판매직, 사무직, 경비직 등 다른 직군들 노조까지 총 15개의 노조와 협상

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구분 가입대상 내용

전미음악예술가조합

(AGMA)

무대위 

공연자& 

관리자

- 1936년 솔로 음악가들의 단체로 설립

- 1937년 미국의 “연기자-예술가 연합” 산하 오페라와 음악극 분야 대표 

조직이 됨

- 미국 가장 대규모 노조 “미국 노동 동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 산

하 단체

- 조합원: 7,500여명 / 가입비: 최초1천 달러+$200/연+소득별 회비(2천

달러/연) 

로컬802

(Local802)

오케스트라

단원

- 1921년 음악가 노동조합으로 출범

- 전미음악가연맹, 802지역, 대뉴욕음악가연합(The Associated 

Musicians of Greater New York, Local 802, American Federations 

of Musicians)

- 조합원: 7,500여명(오케스트라 단원, 브로드웨이 극장 및 방송국 무대 연

주자 등)

로컬원

(Local One)
기술직단원

- 1863년 설립된 지역노조

- 무대제작자, 조명기사, 음향기술자 등 무대 제작과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

는 모든 노동자(stagehands)가 조합원

- “국제 공연 무대 노동자 조합(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I.A.T.S.E))”소속 단체

<표 4-17>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관련 미국 노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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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연단인 메트 오페라단의 단원 운영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노조의 역사 및 활동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오페라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공연자

의 권익을 대의하는 노조는 전미 음악예술가 조합(AMGA: the American Guild of 

Musical Artists)110)을 들 수 있다. 

우선 오페라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공연자의 권익을 대의하는 노조는 “전미 음악예술

가 조합(AGMA: the American Guild of Musical Artists)”이다. AGMA는 1936년 

오페라 가수 티베트(Lawrence Tibbett)와 글룩(Alma Gluck),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하

이페츠(Jascha Heifetz)의 간소한 회동에서 시작한 솔로 음악가들의 단체로 설립되었

다. 잘 알려진 초기 멤버로는 조지 거쉬윈(George Gershwin)과 안드레스 세고비아

(Andres Segovia) 등이 있다. 1937년 AGMA는 미국의 “연기자-예술가 연합” 산하 오

페라와 음악극 분야를 대표하는 조직이 되었고, 미국에서 1천2백만 명이 가입한 가장 

대규모인 노조 “미국 노동 동맹-산별노조협의회(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산하에 있다.

현재 AGMA 조합원은 7,500명 가량으로, 클래식 음악 솔로이스트나 합창단원을 포

함한 가수들, 발레와 현대무용 무용수, 그리고 미국 주요 오페라단과 발레단의 연출자나 

안무가들이 대다수이다.111) 노조의 최초 가입비는 1천 달러이고, 기본 연회비(basic 

due)는 100달러이다. 또한 AMGA의 집단 협상안에 따라 지급된 수입의 2%를 납부하는 

소득별 회비(working due, 연 수입 최대 1십만 달러까지 계산, 곧 연 최대 2천 달러 

회비 납부)도 있다. 

AGMA는 여타 노조와 유사하게 임금 및 혜택 협상, 조합원 권익 보호, 직장 내 각종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공연단원인 조합원들

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및 권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오디션 참여자

에게 각종 오페라 공연에 소요되는 인원 및 배역 정보를 알려주어 사전 준비를 돕거나, 

AGMA 회원의 오디션 비용을 감면해주는 역할도 한다. AGMA를 대표협상자로 인정한 

공연 단체(signatories)는 뉴욕의 메트 오페라와 뉴욕 필하모닉,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

를 포함한 미국 전역 66여 개 공연 단체에 달한다.   

110) www.musicalartists.org
111) AGMA 가입 신청서의 직업 항목은 연기자, 안무가, 합창단원(chorister), 무용수, 애정 장면 연출자

(intimacy director), 전투/싸움 장면 연출자(fight director), 솔로이스트, 무대 연출가(stage 

director)와 무대 매니저(stage manager)로 상세히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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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 오페라가 협상하는 또 하나의 노조인 “로컬 원(Local One)”은 “국제 공연 무대 

노동자 조합(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I.A.T.S.E))”에 속한 지역 노조로 1863년에 설립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랜 조직이다. 

이 노조의 조합원들은 무대제작자, 조명기사, 음향기술자 등 무대 제작과 설치 및 운영

에 관여하는 모든 노동자(stagehands)이다. 이 노조는 뉴욕의 메트오페라 하우스와 카

네기홀 등 클래식 음악 공연무대 뿐만 아니라 브로드웨이 극장 및 CBS, ABC, NBC 등 

방송국 무대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대표한다. ‘Local One’의 사무국은 메트 오페라가 설

립된 1883년부터 그 극장에 위치하였고, 1966년 링컨센터 이전 시에도 같이 옮겼다. 

1985년 자체 사옥을 짓고 독립하였지만, 여전히 3천 9백석 규모의 메트 오페라 하우스

는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로컬 원 노조원들이 일하는 공연 단체이다. 

메트 오페라단 단원의 임금 및 혜택 협상은 위와 같이 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이번 21-22시즌 개막을 위한 메트오페라단과 음악인 노조의 협상 과정은 단원들의 운용 

현황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할 계기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20-21시즌을 취소한 메트 

오페라단은 2021년 여름 공연단, 관현악단, 무대기술직 노조와 모두 새로운 계약을 맺

음으로써 21-22시즌 정상 개막을 위한 인력 운용의 밑준비를 마쳤다. 여기서는 공연단

원을 대표하는 노조 AGMA 및 오케스트라 단원을 대표하는 노조 Local 802와 메트 오

페라단 운영사 간의 협상 과정 및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공연예술단 인력 운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메트 오페라의 21-22 시즌은 이전 시즌 취소에서 온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공연 관련자 인건비가 총 지출액의 70%에 육박하는 공연예술단의 특성상, 

오페라단 운영사는 단원 및 직원의 대폭적 임금 삭감안을 계획하고 있었다. 피터 겔브 

단장은 전 단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30%에 상당하는 임금 및 혜택 삭감을 초기 목표로 

삼았고, 실수령액은 20% 정도밖에 줄지 않는다며 홍보했다. 한편 시즌 취소로 1년 반 

가량 무급휴직 혹은 해고 상태로 지낸 단원들 역시 시즌 재개에 적극 동의하였다. 하지

만 임금 삭감에 초점을 맞춘 운영사의 시즌 운영 및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다. 오페라단의 공연단과 음악단을 대표하는 양대 노조는 “우리가 메트 오페라다

(We are the Met)”라는 슬로건 하에 어느 정도 임금 삭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대폭 

삭감은 부당하다는 뜻을 보였다.

AGMA는 새로운 시즌 개최가 확정된 2021년 2월, 메트 오페라와 새로운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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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총 8주 동안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노조 측은 무용수, 합창단, 안무가, 연출가 등 메트 오페라에

서 일하는 모든 직군을 대표하는 총 36명의 협상단을 꾸렸고, 이들은 매주 운영사측과 

매주 만나 그 주의 핵심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협상을 하였다. 어떤 주는 연출직 관

련, 다른 주는 무용수 관련, 다른 주는 공연자 안전 문제에 집중하는 식이다. 이러한 협

상은 예정된 8주를 넘겨 총 12주 동안 130시간이 넘게 대면하며 지속되었다. 협상단은 

2021년 5월 중순 협상안에 합의를 하였고, 이는 6월  메트 오페라단에 소속된 전 

AGMA 노조원들의 투표로 재가되었다.112) 

향후 4년간 유효한 단체협약의 상세 내용은 대외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출연료가 높은 솔로이스트 직군은 최대 12.65% 삭감, 

나머지 직군은 3.7%의 임금 삭감 비율을 보인다.113) 오페라 제작 한 편(다수 공연) 당 

출연료를 계약하는 솔로이스트는 출연료가 편당 13,999 달러 초과일 경우 12.65%, 그 

이하는 소득액에 따라 9.5~6%의 출연료가 삭감될 예정이다. 가장 하위의 6% 삭감율은 

제작 한 편 당 6천 달러 이하의 출연료를 받는 솔로이스트에게 적용되며, 그 이상 1만 

달러 미만 출연료를 받는 공연자는 8% 삭감율이 적용된다. 솔로이스트 이외 직군들은 

임금 2.7% 삭감 및 AGMA의 소득별 회비 1%를 추가하여 총 3.7%의 삭감율을 보였다.114) 

임금 삭감 외에 메트 오페라단은 직원 혜택 부분에서 지출을 대폭 줄인 것으로 평가받

는다. 오페라단과 협상단은 공연단원에게 회사가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기존 혜택을 폐지

하고, 대신 AGMA 노조가 지원하는 보험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건강보험료가 비

싼 미국에서 이러한 변화는 연 지출 2백만 달러의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졌다. 또한 

오페라단은 코로나 이전 80명이었던 정규직 합창단원 숫자를 74명으로 줄이고, 이번 단

체협약이 유효한 4년 중 마지막 해에 단원 1명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전임 합창단원

의 평균 임금 및 혜택이 연 20만 달러임을 고려하면, 이 인원 감축은 약 연 1백만 달러의 

지출 요인 감축에 해당한다.

112) 투표 결과는 협상안 인준 찬성 334표, 반대 124표였다. AGMA는 직군별 투표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반대표 대부분은 삭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솔로이스트 (반대 113표) 직군에서 나왔다. 

https://www.musicalartists.org/agma-ratifies-contract-with-the-metropolitan-opera/
113) https://www.nytimes.com/2021/05/26/arts/music/met-opera-chorus-contract.html
114) https://operawire.com/metropolitan-opera-agma-bargaining-deal-details-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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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1년 8월 중순 메트 오페라단은 오케스트라를 대표한 Local 802와의 3월부

터 시작된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즌 재개를 위해 반드시 타결이 필요한 마지막 협

상이었다. AGMA와의 합의안과 유사하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임금의 3.7%가 삭감될 

예정이다. 단, 이는 오페라단 수입이 팬데믹 이전 오페라단 평균 수입의 90%에 달하게 

되면 삭감액이 복구되는 조항이 부가되었다. 또한 이제까지 90명이던 메트 오페라 오케

스트라의 인원을 7명을 줄여 83명으로 규정하기로 하였으며, 인원 감축은 팬데믹 기간

에 은퇴를 택한 단원의 공석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가장 수입이 

많은 메트 오페라가 팬데믹을 계기로 보인 변화는 상임 단원 수를 줄이고 임시 계약 단

원으로 운영하는 미국 오케스트라단의 현재 상황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정년퇴직 및 연금 

□ 정년 및 퇴직 제도  

미국은 1967년 제정된 고용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이후 고용인의 은퇴 시기를 규정한 정년 제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노동자들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규정된 사회보장연금 수령 개시 가능 

연령인 67세에 근접하게 되면 은퇴를 고려한다.115) 

메트 오페라 공연 단원 역시 정해진 정년이 없다. 일반적 공연단원은 1년 단위로 재계

약을 하게 되기에 정년까지 근무를 염두에 두고 근무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메트 

오페라단은 시즌 하반기인 2월에 재계약 협상을 시작하는데, 단원 신분에 따라 다른 재

계약 및 계약 해지 규정을 따른다. 주당 근로 계약 단원은 2월 말까지 메트가 계약 및 

종료 여부를 알리게 되며, 이때 종료자 명단은 노조에도 통보해야 한다. 1년 이상 근무

한 플랜 단원은 정규 뉴욕 시즌이 끝날 때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만일 시즌 중 

해촉 통보를 받는다해도 그 시즌까지는 고용 계약이 유효하다. 단 1년 이하로 근무한 

견습단원의 경우 메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있다. 그 이상 근무한 단원 

역시 심각한 규정 위반을 발생하였거나,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배당된 직무 이행 능력

이 부족한 경우 메트 오페라가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115) 기존 기준이었던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0년생부터 67세가 되었다. 또한 5년 전부터 조기 

은퇴를 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회보장세 수령액이 현저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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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연한이 늘게 되면 계약 해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생긴다. 5년 이상 근

무한 솔로 가수 플랜 단원의 경우 계약 해지 과정은 보다 상세하다. 해당 당사자가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오페라단은 적어도 해촉 통보 60일 전에 서면 경고를 보내야 하며, 

당사자는 그의 복무 관련 문제를 제기한 연출부 담당들과 토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최종 해촉 여부는 메트 오페라단이 결정한다. 그러나 해촉 사유가 오직 가수의 

실력과 관계된 것이라면, 해당 가수는 오디션을 다시 볼 권리가 있다. 오디션 위원회는 

오페라단이 구성한다. 오디션 이후 오페라단은 60일 안에 재고용 및 해촉 여부를 당사자

와 노조에 통보해야 하며, 이는 최종 결정이 된다. 

합창단의 경우 음악계의 테뉴어 관습과 공연계의 실력주의 계약 문화가 공존하는 형

태로 운용된다. 합창단원 임용 후 2년 간은 견습 기간(probationary period)으로, 심도

있는 평가의 대상이다. 이때 오페라단은 전적으로 계약 해지 권한이 있다. 2년차에 합창

단장과 오페라단 행정직 등으로 구성된 커미티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계약 연장 제안

을 받게 되면, 그 합창단원은 보다 엄격한 계약 해지 조항으로 보호받는 소위 정단원이 

된다.116)  

메트 오페라단은 4년 단위의 노사합의 기간 중 이 합창단원의 계약해지는 총 4인까지

만 가능하다. 총 정원 80인이므로 이론적으로 4년간 정원의 5%, 연당 1인의 계약 해지

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타 자발적 사유로 사직한 합창단원이 있는 경우 이 숫자에 포

함되지는 않는다. 합창단원 역시 다양한 복무규정을 심히 위반하였거나,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배당된 직무 이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메트 오페라가 계약 종료를 통보할 권한이 

있다. 

해촉 통보를 받은 정단원의 경우, 중재 및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음색 

및 발성 퇴화나 성량 부족 등의 목소리 문제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더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 목소리 문제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메트 오페라는 최소 6개월 

전에 상세한 사유를 담은 서면 경고를 발송하여 해당 단원에게 단점을 교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만일 이 시간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해촉을 원하면, 오페라단

은 시즌 종료 전까지 문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은 해촉 통보를 합창단원과 노조에 해야

한다. 당사자와 노조는 20일 안에 서면 반박을 할 수 있다. 

116) 미국식 실력주의 문화가 반영된 음악계에서 테뉴어는 무조건적인 신분 보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교수의 학문적 자유 보장을 위해 생긴 테뉴어 제도 역시 최근 그 원칙적 강도가 퇴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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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의 견해 충돌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시즌 개막 전까지 노조와 오페라단은 3인

의 보컬 코치나 전문가로 구성된 리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노조와 오페라단이 각 

1인의 심사위원을 정하고, 제 3의 위원은 미리 정해둔 리뷰 심사위원 명단에서 1명을 

양측의 합의로 선택한다. 3인 위원들은 동시에 합창단원의 오디션에 참가하여 발성 능

력, 성악 기술, 발성의 질 등이 메트 오페라단의 정규 합창단원으로 적합한지 검증하고 

각각 그 결과를 노조와 오페라단에 제출한다. 이 위원회는 오디션 이후 24시간 안에 정

규 합창단원의 실력을 갖추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3인의 무기명 투표로 단원의 해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 경우에도 해촉 결정이 유지되면 이것이 최종 단계로 추가 리

뷰가 불가하다. 외부 노동 중재 대상도 되지 않는다. 해촉이 부결될 경우, 해당 단원은 

해당 시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추가 시즌 계약을 메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컨대 작품별 계약을 하는 관습에 기반하여 다양한 직군으로 고용되는 무대직 공연

단원은 계약 해지 결정권이 오페라단 측에 있고, 음악계 관습에 따라 정단원 개념이 있

는 합창단원도 음악감독 등 오페라단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경

력이 있는 공연예술가의 경우 오디션으로 재심사를 받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이러

한 계약 해지 절차가 시작되면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페라단의 

탁월한 예술성 유지를 목표한다는 원론에 기초하여, 실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식 인

원 운용 문화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퇴직 후 연금  

보통 미국 노동자의 은퇴 후 자금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노동 시간동안 정부에 사

회보장세를 납부하여 수령 자격이 생긴 사회보장 연금, 고용주가 기여금을 납부해 주는 

회사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계좌가 그 셋이다. 

미국인은 거의 대부분 본인 연소득의 15.3%를 연방보험기여세(FICA: Federal 

Insurance Act Tax)로 납부한다. 그중 이중 12.4%가 사회보장세이며, 나머지 2.9%는 

고령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세(Medicare tax)이다. 고용인일 경우 고용주와 이 세금의 

절반을 나누어 내게 되어, 연소득의 6.2%의 사회보장세와 1.45%의 메디케어세를 납부

하게 된다. 사회보장세는 상한이 정해있다. 2021년 상한액은 연소득 142,800 달러이

며, 2022년에는 147,000달러로 상향된다. 연소득이 이 상한보다 많더라도 고용인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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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21년에는 상한 소득의 6.2%인 8,854달러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한다. 하지만 메디

케어 세금은 상한액이 없고, 일정 연소득 기준 이상 시 0.9%가 누진된 2.35% 세율을 

적용받는다. 고용인의 경우 전일제 근무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며 사회보장세를 내야 

67세 이후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 또 연금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 

연소득액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연금이나 개인연금 플랜 가입은 필수에 가깝다.

메트 오페라 단원은 계약 조건과 업무 방식에 따라 정해진 연금펀드에 가입할 수 있

다. 우선 플랜 예술단원, 합창단원 등 상임직은 조건이 좋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은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작품별 계약을 하는 공연단원들은 한 시즌에 10회 이상 공연에 

참여할 경우 이 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주급 고용 계약을 맺은 단원들

은 연금 가입 혜택이 없다. 오페라단의 연금 기여 비율은 노조와의 협상 대상이며, 공연

단원 노조와 메트 오케스트라 노조가 공동으로 협상하여 결정한다. 

메트 오페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계약직의 경우 대신 공연예술가 노조가 운영하

는 AGMA 은퇴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페라단은 따로 합의한 비율의 회사 

부담금을 노조 연금에 불입한다. 또 과거 메트 발레단이 유지되었을 때 무용수들은 독자

적 연금, 메트 오페라 발레단 세이빙 펀드에 가입하였다. 또 오페라단은 공연 수익을 메

트 오페라 연금 펀드 불입금으로 사용하는 ‘펜션 펀드 콘서트’를 열 권리가 있다. 이 콘

서트는 엄격한 단원 보상 규정이 적용되기에 공연 일정이 적은 일요일에 열리며, 연금 

플랜에 가입한 단원은 추가 보상 급여 없이 공연에 참여해야 한다.

1.4. 복무규율 및 대외활동

□ 복무규율 

메트 오페라단이 단원에게 요구하는 근태 규정은 공연 질 향상을 위한 숙련도 요구와 

더불어 공연 및 리허설 시간 준수가 핵심을 이룬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단원이공연의 

양과 질의 제고를 높여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또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에 상세하나 지엽적인 복무 규율을 제정하는 대신, 부적합한 사례나 행위가 발생시 오페

라단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곤 한다.

우선 숙련도 제고를 위한 절차로, 공연직 단원이 새 작품의 배역 준비가 미흡할 경우 

오페라단은 두 가지 방법을 취한다. 첫째는 미숙한 공연자를 오페라단에서 직접 코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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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공연자는 레슨 한 시간 당 10달러를 오페라단에 지불한다. 둘째

는 공연자의 계약된 공연 참여 최소화하거나 출연료를 삭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메트 

오페라단의 실력주의 채용 과정을 거친 단원에게 이 두 방안 모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에 이 단계에 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공연 시간 엄수 및 성실성 규정이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공연직과 합창단

원은 모든 공연과 리허설에 정시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적합한 의상과 분장까지 

갖추어야 한다(의상은 오페라단에서 제공하나 분장은 단원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 계약

직 단원이 리허설이나 공연에 하루 무단결근하거나, 오프 시즌에 1주일 이상 결근하면, 

처음에는 임금 삭감의 처분을 받는다. 리허설 결근 시, 주당 계약자는 주급의 10%, 작품

별 계약자는 출연료의 20% 삭감을 받는다. 본 공연 결근 시, 주당 계약자는 주급의 

25%, 작품별 계약자는 출연료 전액이 삭감된다. 무엇보다도 공연자가 정해진 계약일에 

결근할 경우, 이는 메트와의 고용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여 오페라단이 전적인 고용 계약 

해지 권한을 갖게 된다. 확증된 병가 이외의 메트의 동의가 없는 결근은 모두 계약 파기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이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되면, 단원은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원들은 오페라단 내에서 수시로 공표되는 규정(House Rules) 준수 의무를 

지닌다.

□ 대외 활동 관련 

메트 오페라 공연단원 중 연 52주 전체 근로계약을 맺은 합창단원과 오케스트라 단원 

외에는 대외 활동의 제약이 적다. 공연별 계약이나 주급 계약 단원은 고용 계약서에 해

당한 의무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단원들 역시 사전 허가를 받으면 대외활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상임직에 준하는 단원으로서 연간 34주-36주를 계약하는 플랜 단원이

나 무용수, 임시합창단원 등에 있다. 이들은 계약 외 기간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을뿐

더러, 오페라단이 공백 기간 동안 다른 구직처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의료보험 등 사회

보장 시스템이 미비한 미국에서는 근무처를 찾지 못하면 생활비 부족 뿐만 아니라 보험

이 끊기기 때문이다. 메트 오페라단과 노조는 이들을 위해 수입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부가적 혜택 합의 조항도 있다. 해당 단원의 메트 주급과 계약 외 기간 대외 수입의 차익

의 절반을 메트가 보조해 준다. 메트 주급이 1500 달러이고, 비계약 기간 수입이 1200 



171제4장 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달러였다면, 해당 단원이 서류를 갖추어 보조를 지원하면 차액 300달러의 절반인 150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의 입증을 위해 단원은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오페라

단에 보고해야 한다. 사교육(private teaching)은 보고 의무에서 제외되며, 또 사교육 

기록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오페라단은 그 

단원을 바로 해고할 권한이 있다. 

오페라단은 작품별 계약을 하는 솔로이스트에게 대외 활동 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명칭 사용을 규제한다. 현 시즌 메트 오페라에 등록된 단원은 자신이 출연하는 메트 공

연의 오페라 홍보물과 기록물이나, 자신의 독주회나 협연이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과거에 공연하였고, 현재 계약 해지 상태인 단원은 ‘전

직’이라는 명칭을 명확히 할 때만 오페라단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2.1. 개요 

뉴욕 필하모닉(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NYPO)는 1842년 창설되어 

북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오케스트라이다. 미국의 전통적 빅5 오케스트라(시카고 

심포니, 클리블랜드, 보스턴 심포니, 필라델피아) 중 가장 잘 알려진 오케스트라이다. 

196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뉴욕 링컨 센터 음악당의 상주 관현악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음악당은 2015년 이후 데이빗 게펜 홀(David Geffen Hall)로 불리며, 과거에는 필

하모닉홀(Philharmonic Hall, 1962-72), 에이버리 피셔 홀(Avery Fischer Hall, 

1972-2015)로 명명된 바 있다.) 2017년부터 오케스트라의 행정적 공식 회사(The 

Philharmonic Symphony Society of NY, INC.)의 회장(President and CEO)인 데

보라 보다(Deborah Borda)가 이끌고 있다. 2017년부터 네덜란드 출신 지휘자 쟙 반 

즈웨든(Jaap van Zweden)이 26번째 음악감독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으나, 2021

년 9월 그는 2024년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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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수행방식 

뉴욕 필하모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마지막 정상 시즌인 18-19년도(9월 중순부

터 다음 해 6월 초)에 총 201회의 콘서트를 열었다. 그중 104회 열린 클래식 음악 중심

의 정기 공연(Subscription)의 총 관람객 수는 246,811명 (회당 평균 2373명, 총 좌석 

2,738석)이었다. 영화음악 공연이나 신년음악회, 갈라쇼 등 부정기 공연(Non- 

Subscription)은 15회 열렸고, 총 39,266 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다음으로 20회 진

행된 오픈 리허설에 24,168명의 관객이 들었고, 센트럴 파크에서의 야외 공연 등 무료 공

공 공연이 5회 열려 10만 명의 청중과 만났다. 이외에도 뉴욕 필하모닉은 이 해 중국 투어

를 떠나 광저우와 난징, 상하이의 청중 약 6천명 앞에서 연주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21년 시즌 전체를 취소했던 뉴욕 필하모닉은 21-22 시즌에는 과거보다 약 

18% 축소된 총 86회의 정기 공연 일정을 발표한 상태이다. 또한 올 시즌에는 주 공연장으

로 쓰는 데이비드 게펜 홀의 리노베이션(2022년 가을 재개관 예정)으로 보다 작은 규모의 

음악당을 쓸 것으로 공연 수입 및 관객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산 구성

2018-19 회계연도 당시 뉴욕필의 총 예산 규모는 약 8천1백만 달러(약 930억원)이

며, 그중 지출은 약 7천 9백만 달러(약 910억원)이었다 (이는 미국 빅 5 오케스트라 중 

보스톤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에 이은 규모이다. 미국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오케스

트라는 로스엔젤레스 필하모닉이다.). 코로나19 이전 정상으로 진행된 이 시즌에서 연주

회와 관련된 수입은 2천5백만 달러로 총수입의 32% 가량을 차지했고, 기부금

(contributions) 및 교부금(grants)이 5천만 달러로 61%에 달한다. 자산의 투자 소득과 

매체들에서 받는 각종 수익이 그 나머지를 차지한다. 정부의 예술 관련 예산 지원이 극

히 미미한 미국의 문화를 고려하면, 대부분 금액이 기금이나 기업 등 단체와 개인 기부

자로부터 온다.117) 

이 해 총 지출 중 이중 오케스트라 단원과 사무국 인원을 포함한 임금, 연금, 보험 

117) 뉴욕 필의 지원 단체 명단 중 행정부 지원은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she 

Arts), 뉴욕시 문화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뉴욕주 예술원(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세 곳뿐이고 총예산 규모에 비하면 정부 지원금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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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건비 관련 지출 총액은 4천 5백만 달러로 57%를 차지하고, 지출의 13%를 차지하

는 1천만 달러를 공연장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솔로이스트 등 초청 연주자

에 지급된 비용은 6백 4십만 달러, 공연의 연출 비용 총계는 6백3십만 달러로 지출의 

각 8%를 점유한다. 이외에 마케팅 및 투어, 보유 악기나 장비의 감가상각비나 금융 비용 

등이 나머지를 이룬다. 

2017년에 뉴욕 필하모닉 운영 회사인 The Philharmonic-Symphony Society of 

New York, Inc. 가 미 국세청에 보고한 세금 자료(Form 990)의 필수 기록 항목인 주

요 임직원 급여 현황에 따르면, 운영회사 회장은 약 58만 달러, 오케스트라단 악장

(Consert Master)은 57만 5천 달러, 재직년도가 오래된 대표적 단원은 연금 등 기타 

혜택 포함 최고 40-45만 달러의 소득을 나타냈다. 최고 급여는 음악감독에게 지급되는

데, 이해 사임한 전임 감독 앨런 길버트(Alan Gilbert)에게 8개월간 재직에 따른 소득은 

약 166만 달러였고, 현 음악감독 연봉은 약 510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뉴욕 필하모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2020년 시즌 회계연도에 1천만 달러

의 운영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21 시즌의 전면 취소로 인한 티켓 판매 손해액은 2천 

1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2020년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오케스트라 

행정직원의 약 40%를 해고하였으며, 21-22 시즌에는 직원 및 단원 급여의 30% 삭감안

에 합의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소된 시즌을 고려하면, 당분간 예산 지출과 

관련된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 단원 구성 방식

□ 단원 구성 및 선발

뉴욕 필하모닉의 총 정규 상임단원 수는 106명이다. 한 시즌의 단원 활동은 13-14 

시즌의 기록을 참조해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1명의 

음악감독과 2명의 부지휘자, 그리고 21명의 객원 지휘자가 수행하였다. 오케스트라 공

연에 초청된 솔로이스트는 47명, 앙상블은 11단체로 망라되었다. 이 해에는 상임연주자 

남성 연주자 53명, 여성 44명으로 운영되었다. 장기 공석뿐만 아니라 상임연주자의 임

시 결석을 대체하기 위해 주당 계약으로 연주를 하는 객원 연주자도 한 해 동안 총 52명

이 있었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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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상임단원의 공석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단원을 선발하고 임명한다. 뉴

욕 필하모닉의 최고 기량의 단원 선발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선발의 최종 결정권은 

음악감독이 가지고 있다. 상임 단원의 공석이 발생하면, 미국 전역에 광고를 하고 지원

자를 받아 오디션 과정을 통해 선발한다. 모든 지원자에게 최소 1회의 오디션 기회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음악감독은 오케스트라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단원들

이 포함된 오디션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오디션을 진행한다. 오디션은 환

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향이 적당한 장소를 택하고, 또 지원자가 장막 뒤에서 

연주하는 블라인드 오디션으로 진행한다. 1차 오디션 과정을 통과한 유력 후보자들은 

면접 심사를 치른다. 기존 단원은 공석이 승진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여 음악감독 앞에서 

오디션을 볼 자격이 있고, 또 연주 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수석직에서 사임하려는 단원도 

그 공석을 이용해 직위 변환을 요청할 수 있다. 

□ 상임단원 및 단원 위계

신규 단원으로 선발된 이들은 보통 두 시즌에 해당하는 첫 17개월간은 오케스트라와 

운영사로부터 평가를 견습 과정(probationary time)을 거친다. 신규 단원은 채용 즉시 

관련 규정을 교육받는다. 신규 단원은 음악감독이 지휘하고 파트 수석이 연주하는 정기 

연주회에 연주자로 참여해야 한다. 견습 기간 중반부에는 오케스트라 위원회가 신임 단

원 예비 평가를 위한 중간 투표를 진행한다. 이는 평가 대상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니며, 투표권은 파트의 상임단원과 오디션 실시 위원들도 갖는다. 이 감독 과

정은 오케스트라 인사 담당자가 오케스트라 위원회와의 소통 하에 진행하며, 음악감독 

및 파트 수석, 기타 오디션 커미티 멤버 등과도 신규 단원 평가와 관련한 토론 과정을 

거친다. 견습 말기에는 한 번 더 상임직(tenured) 임명 여부를 결정한 최종 투표를 진행

한다. 이후 투표 결과와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음악감독과 오케스트라 위원회 등 관련

자들의 회의를 거쳐 상임직 임명이 확정되게 된다. 견습단원은 오케스트라단의 결정에 

협의할 권한이 없다. 

각 오케스트라 단원은 악장단(콘서트마스터, 부악장 등) 하에 각 현악기와 관악기, 타

118) New York philharmonic factbook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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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등 파트별로 분류된다. 각 파트에는 수석연주자(Principal)가 있고 부수석

(Associate Principal) 직위도 있다. 또한 뉴욕 필하모니의 인지도 만큼, 다수의 석좌제

도(Chairship)도 존재한다.이는 보통 기부자가 특정 악기와 특정 연주자에게 기부금으

로 제공하면 그 운용에 따르는 일정 수익을 석좌직 연주자에게 연주 활동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곧 악단에서 지급된 임금과 별개로, 개별 연주자와 아티

스트의 연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석좌 연주자의 선정은 개별 기부

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그렇기에 수석연주자가 아니면서 석좌직만을 보유한 

연주자도 있다.

□ 단원의 노조 활동 

뉴욕 필하모니 단원들은 주로 뉴욕 지역 음악가 노조인 Local 802 AFM에 가입하여 

사측과 복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협상을 한다. 1921년에 출범한 “Local 802”는 전문 

음악가 노조로 공식 명칭은 “전미음악가연맹, 802지역, 대뉴욕음악가연합(The Associated 

Musicians of Greater New York, Local 802, American Federations of 

Musicians)이다.119) 이 802 지역 분과는 약 7천 5백명의 음악인들이 속해 있어, 220

개 분과와 조합원 8만여 명이 있는 AFM 중 가장 큰 규모를 지녔다. 조합원으로는 메트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뉴욕 필하모닉 단원들뿐만 아니라 브로드웨이 극장 및 방송국 무

대 연주자에서 호텔이나 클럽 등에서 연주가로 일하는 재즈, 팝, 록 음악가 등도 가입한

다. 음악가 직업군은 소규모 인원이 군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파업 등 협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초창기 조합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활동 음악가 다수를 회원으로 삼아야 함을 깨닫고, 그 방책으로 조

합비를 대폭 낮추어 회원 수를 급격히 늘일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한 이 노동조합 

Local 802는 1980년대부터 뉴욕의 음악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또 조합의 

민주적 운영의 경험치가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Local 802는 유명 필하모니의 단원부터 클럽 연주가까지 망라하는 회원을 둔만큼 다

양한 연주자의 경제적 가치 보호에 우선순위를 둔다. 70여 사업장과 단체협상을 진행하

는 이 조합은 그 경험을 토대로 관련한 음악 장르별 음악가 표준 임금과 건강보험 및 

119) www.local802af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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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등을 제시하는 표준 고용 계약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120)

이들이 산정한 2018-23년도 클래식 음악 및 발레/오페라의 1회 공연 당 권장 표준 

임금표는 다음과 같다. 

120) 이들이 산정한 2018-23년도 클래식 음악 및 발레/오페라의 1회 공연 당 권장 표준임금표에 따르면, 

일반적 지역 관현악단 단원은 2시간 반 공연을 기준으로 1회 공연 당 약 300달러의 출연료를 받아야 

하고, 시간외 연주수당과 야간수당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악장이나 수석 음악가 등은 일정 비율의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다. 오페라와 발레단 공연에 개별 참여한 연주자의 경우, 작품 한 편 제작의 실제 

공연과 리허설 5-7회당 일정액의 출연료가 지급된다. 실제로 한 중견 오페라단의 객원 합창단원 공고는 

10회 미만 공연하는 오페라 1편의 참여 급여로 일시금 총 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구분
2018/09/12-
2019/09/11

2019/09/12-
2020/09/11

2020/09/12-
2021/09/11

2021/09/12-
2022/09/11

2022/09/12-
2023/09/11

클래식 콘서트(15인 이상)

공연 임금(2시간 반 이하)

 - 일반 $287.40 $296.00 $304.90 $314.00 $323.40

 - 주연급 프리미엄 $344.88 $355.20 $365.88 $376.80 $388.08

시간 외 공연 추가 수당

 - 일반* (15분당) $43.11 $44.40 $45.74 $47.10 $48.51

 - 주연급 프리미엄 $51.73 $53.28 $54.88 $56.52 $58.21

시간 외 공연 추가 수당 (자정이후)

 - 일반** $57.48 $59.20 $60.98 $62.80 $64.68

 - 주연급 $68.98 $71.04 $73.18 $75.36 $77.62

자정 이후 공연 임금

 - 일반*** $431.10 $444.00 $457.35 $471.00 $485.10

 - 주연급 $517.32 $532.80 $548.82 $565.20 $582.12

1)기존 관행에 따라서 연장 근로 수당 없이 3시간 이내의 단독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2)주연급 프리미엄 급여:

-콘서트마스터: 공연 및 리허설에 대한 기본 임금에 100% 추가 산정 지급

-주연급 연주자: 공연 및 리허설에 대한 기본 임금에 20% 추가 산정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프렌치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팀파니, 타악기의 주요 직책)

* 시간외 공연 추가 수당: 공연 15분당 임금의 1.5배 

**자정이후 시간외 공연 추가 수당: 공연 15분당 임금의 2.0배

***자정이후 시작 공연의 임금: 공연 기본임금의 1.5배

리허설 임금*(2시간 반 이하)

 - 일반 $144.25 $148.50 $153.00 $157.50 $162.50

 - 주연급 $173.10 $178.20 $183.60 $189.00 $195.00

 - 시간당 리허설 수당(일반) $57.70 $59.40 $61.20 $63.00 $65.00

 - 시간당 리허설 수당(주연급) $69.24 $71.28 $73.44 $75.60 $78.00

시간 외 리허설 추가 수당

(주간)

<표 4-18> 2018-23년도 클래식 음악의 1회 공연 당 권장 표준 임금표(1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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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09/12

-
2019/09/11

2019/09/12
-

2020/09/11

2020/09/12
-

2021/09/11

2021/09/12
-

2022/09/11

2022/09/12
-

2023/09/11

실내악 (15인 이히)

공연 임금(2시간 반 이하)

 - 일반 $321.89 $331.52 $341.49 $351.68 $362.21

 - 주연급 프리미엄 $386.27 $397.82 $409.79 $422.02 $434.65

리허설

 - 일반(2시간 반 이하) $161.56 $166.32 $171.36 $176.40 $182.00

 - 주연급(2시간 반 이하) $193.87 $199.58 $205.63 $211.68 $218.40

 - 시간당 리허설 수당(일반) $64.62 $66.53 $68.54 $70.56 $72.80

 - 시간당 리허설 수당(주연급) $77.55 $79.83 $82.25 $84.67 $87.36

사운드체크

 - 일반 $96.94 $99.79 $102.82 $105.84 $109.20

 - 주연급 $116.32 $119.75 $123.38 $127.01 $131.04

<표 4-19> 2018-23년도 클래식 음악의 1회 공연 당 권장 표준 임금표(15인 이하)

구분
2018/09/12-
2019/09/11

2019/09/12-
2020/09/11

2020/09/12-
2021/09/11

2021/09/12-
2022/09/11

2022/09/12-
2023/09/11

 - 일반(30분당)** $43.28 $44.55 $45.90 $47.25 $48.75

 - 주연급 프리미엄(30분당) $51.93 $53.46 $55.08 $56.70 $58.50

야간 리허설 임금

(야간, 7시 이후 끝날시)

 - 일반 $287.40 $296.00 $304.90 $314.00 $323.40

 - 주연급 $344.88 $355.20 $365.88 $376.80 $388.08

자정 이후 리허설 임금

 - 일반(15분당)*** $43.11 $44.40 $45.74 $47.10 $48.51

 - 주연급(15분당) $51.73 $53.28 $54.88 $56.52 $58.21

*리허설의 경우, 2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오후 7시 이전에 마쳐야 함. 리허설을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공지를 

해야 하고 이때,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함께 알려야 함

**리허설 30분당 임금의 1.5배

***야간 리허설 15분당 임금의 1.5배

사운드체크

 - 일반(시간당) $86.55 $89.10 $91.80 $94.50 $97.50

 - 주연급(시간당) $103.86 $106.92 $110.16 $113.40 $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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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05/01-
2018/04/30

2018/05/01-
2019/04/30

2019/05/01-
2020/04/30

공연 임금(5-7회)*

 - 일반(주당) $1,932.00 $1,953.00 $1,974.00

 - 주연급 프리미엄(주당) $2,415.00 $2,392.06 $2,467.50

공연 임금(일할계산)

 - 일반(3시간이하 일할계산) $276.00 $279.00 $282.00

 - 주연급 프리미엄(3시간이하 일할계산) $345.00 $348.75 $352.50

 - 일반(주7회 이상, 하루 2회 이상인 경우) $414.00 $418.50 $423.00

 - 주연급 프리미엄(주7회 이상, 하루 2회 이상인 경우) $517.50 $523.13 $528.75

시간 외 추가 공연 수당 (자정이전)

 - 일반(15분당) $34.50 $34.88 $35.25

 - 주연급(15분당) $43.13 $43.60 $44.07

시간 외 추가 공연 수당 (자정이후)

 - 일반(15분당) $46.00 $46.50 $47.00

 - 주연급(15분당) $57.50 $58.12 $58.75

리허설

 - 일반(2시간 반 이하) $137.50 $140.00 $140.00

 - 주연급 프리미엄(2시간 반 이하) $171.88 $175.00 $175.00

 - 시간당 리허설 수당(일반) $55.00 $56.00 $56.00

 - 시간당 리허설 수당(주연급) $68.75 $70.00 $70.00

시간 외 리허설 추가 수당

(주간)

 - 일반(30분당)** $41.25 $42.00 $42.00

 - 주연급 프리미엄(30분당) $51.56 $52.50 $52.50

야간 리허설 임금

(야간, 7시 이후 끝날시)

 - 일반 $276.00 $279.00 $282.00

 - 주연급 $345.00 $348.75 $348.75

자정 이후 리허설 임금

 - 일반(15분당)*** $34.50 $34.88 $34.88

 - 주연급(15분당) $43.13 $4360 $44.07

드레스리허설(일할계산)

 - 일반 $276.00 $279.00 $282.00

 - 주연급 $336.68 $341.73 $352.50

사운드체크

 - 일반(시간당) $82.50 $84.00 $84.00

 - 주연급(시간당) $103.13 $105.00 $105.00

무대 뮤지션(공연당 추가) $80.00 $80.00 $80.00

*주당 6일 연속 공연, 드레스리허설있는 경우

**클래식 기준과 동일

<표 4-20> 2017-20년도 발레와 오페라의 1회 공연 당 권장 표준 임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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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현악단 표준 임금표에 따르면, 2시간 반 공연을 기준으로 일반적 지역 관현악단

에 참여하는 단원은 1회 공연 당 약 300달러의 출연료를 받아야 하며, 악장이나 수석 

음악가 등은 일정 비율의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간외 연주수당과 야간수

당 역시 고려 대상이다. 

오페라와 발레단 공연에 개별 참여한 공연자의 경우, 작품 한 편 제작의 실제 공연과 

드레스 리허설 5-7회당 일정액의 출연료가 지급된다. 실제로 이 중견 오페라단의 객원 

합창단원 공고에 따르면, 10회 미만 공연하는 오페라 1편의 참여 급여로 각종 혜택 포함 

일시금 총 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2.3. 단원 보수 및 혜택

단원의 임금 및 혜택은 오케스트라단 운영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다. 뉴욕 필

하모닉 단원들은 뉴욕 지역 음악가 노조인 Local 802에 협상권을 위임하여 오케스트라 

운영사와 협상을 진행한다. 통상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으면 그 조건은 4년간 지

속되며, 그 협약에 향후 4년 간 반기별 월 최소 임금을 명시해 놓는다. 2016년 9월 이후

의 최소 주급은 2800여 달러이며, 여기에 5년 근속 이상 단원부터 근속 수당이 5년 단

위로 주급에 추가(약 100~250달러)된다. 

단원의 대표적 혜택은 연금과 의료보험이다. 오케스트라단은 뉴욕 필하모닉 연금 펀

드에 단원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불입한다. 뉴욕필의 연금 산정 방식은 이해하

기가 쉬운데, 단원이 은퇴하게 되면, 총 근속연수에 그 시점으로 기준으로 정해진 연간 

연금액을 곱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대 30년 근속까지 고려되며, 30년 근속 은

퇴자의 경우 2013년 기준 연 7만 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연간 연금 산정액은 물가상승

률과 연금수혜자의 평균 수명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동된다. 또 단원들은 의료보험과 치

과보험을 미국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인부담금으로 제공받는다. 다시 말해 1인 

혹은 가족당 총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오케스트라 사측에서 혜택으로 제공하는 구조이다. 

개인 부담금 비율 및 의료비 보상 비율은 사측과의 협상 대상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사

측은 생명보험 및 장기 장애 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고가의 악기 파손에 대비한 악기 

보험도 혜택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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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년퇴직 

미국 뉴욕 필하모니 단원 역시 미국 퇴직 문화처럼 정해진 정년이 없다. 17개월 간 

두 번의 견습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노사 근로협약에 따라 고용 계약이 보장

받는 정단원이 된다. 하지만 소위 정년(테뉴어)을 받은 정단원 직위는 무조건적인 종신 

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원은 규정에 따라 매년 해촉될 수 있다. 만일 해촉을 결정하면 새 시즌이 시작되기 

전 2월 중순까지 그 해촉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21) 통보를 받지 않은 단원

은 자동적으로 계약은 1년간 연장된다. 역시 단원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2월 중순에 

오케스트라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오케스

트라는 정해진 해촉 검토 절차를 따라 단원의 계약 종료를 심사한다. 하지만 정단원은 

이 해촉결정의 정당성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당사자가 해촉을 거당사자가 계약 

종료를 거부하면 오케스트라는 노조와 함께 9명으로 구성된 해촉검토위원회(Dismissal 

Review Committee)를 구성하여 사안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도 해촉 결정이 유지되

면, 단원은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해촉심사위원회와 노조는 중재인을 선정하고, 

미국의 노동 중재 규정에 따라 해촉의 적절성을 재심사할 수 있다. 

원칙은 이러하지만 견습 기간을 통과하고 장기 근무한 단원을 해촉하는 일은 오케스

트라 운영상 많은 부담을 준다. 그렇기에 음악감독이 음악성 제고를 목표로 특정 연주자

의 해촉을 염두에 둘 경우, 종종 간접적 방법을 동원한다고 한다. 단원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연주의 질이 저하될 경우, 음악감독은 맡은 주요 보직에서 사임케하거나 주요 

연주회에서 다른 연주자를 쓰는 등의 신분 변동을 주기도 한다.122) 만일 단원의 연주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음악감독이나 사측은 재고용을 위한 오디션을 먼저 제의하기도 있

다. 단원들은 이 신분 변동 등의 제의 자체가 지닌 함의를 잘 알기에 자발적으로 퇴직하

는 일이 많다. 하지만 노령화로 인한 해촉 결정은 앞서 언급한 고용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법률 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휘부는 이러한 반강제 퇴직을 지양하고, 

121) 2018년 9월, 뉴욕 필하모닉은 수석 오보이스트와 트럼펫 부수석을 불상 불법행위(misconduct)를 사유

로 해촉하였고, 계약 잔여기간은 무급휴직 명령을 내렸다. 해촉 여부는 노조에 통보되었고, 해고 당사자

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 종료의 부당함을 다툰다(Anastasia Tsioulcas, “New York Philharmonic 

Musicians In Limbo After Investigation,” NPR news, 9.17.2018.) 
122) Jeremy Reynolds, “Fired or retired? What happens to the aging orchestral musician,” 

Pittsburgh Post-gazzette, 20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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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단원의 고용 유지 관례를 따르고 있다. 중요한 점은 단원의 고용 연장과 중단의 결정

이 사측과 단원들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데 있다. 

2.5. 복무 규율 

□ 단원의 책무 

뉴욕 필하모닉 단원의 고용 계약은 1년 52주간 유효하며, 단원은 오케스트라 활동 결

정에 따라야 한다. 또 단원의 52주는 정기연주 및 투어 외에, 교육, 축제, 리허설, 레지던

스와 휴가로 나누어져 구성된다. 약 7개월 가량의 정기연주 시즌(10월 중순-익년 5월 

중순) 동안 단원의 연주 책무(service)는 매주 최대 8회까지(최대 연주회 4회, 리허설) 

부여되는데, 업무량에 따라 중간에 의무 휴식 주간을 갖게 된다. 정기 시즌이 아닌 여름 

야외 공연이나 뉴욕 외 도시 투어, 여름 레지던스 시에는 주 8회 서비스 책무는 유지되

나 상황에 따라 추가 연주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근무(extra services)로 보상을 

받는다. 초과수당을 받는 추가 연주는 우선적으로 연주자의 자발적 신청으로 배당되게 

되지만, TV 녹화 등 영상물 제작의 경우 상임단원들이 의무적으로 추가 연주를 해야 하

기도 한다. 

연주자는 매주 하루를 휴일(day off)을 가질 수 있으며, 시즌 중에는 보통 일요일, 비

시즌 중에는 단원이 선택할 수 있다. 단원에게 보장된 유급 휴가는 총 9주이며, 오케스

트라의 승인을 거쳐 사용한다. 1주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배당되며, 여름 비시즌 중에 최

대 연속 4주까지 6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또 단원이 희망하는 일시에 달력 기준 1주일

을 휴가로 사용가능하다. 또 단원은 연습 등의 연주 기량 발전을 목적으로 1주일의 개선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이 기간 단원의 서비스는 모두 인정되며 관련 수당도 전부 지급된다. 

단원이 병가를 낼 경우 최소 3주의 급여가 보장되며, 단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단원은 임금과 혜택이 모두 없는 12개월의 무급휴직도 가

능하다. 이 경우 대등한 실력의 대체연주자 마련이 선결 조건이며, 재직 7년마다 1회의 

무급휴직 신청 자격이 생긴다. 연주자의 실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안식 휴직

(sabbatical leave) 제도도 제공된다. 안식 휴직은 최대 6개월 간 가능하며, 급여의 절

반만을 지급 받는다. 연주자로 근무한 매 7년마다 1회씩 지원할 수 있고, 오케스트라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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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 단원은 실력주의를 기반으로 선발된 전문직이고, 미국 노동문화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고용이 보장되기에 성실한 근무 장려를 위한 구체적 문서 규정을 마련하

지는 않는 편이다. 단원은 직무 수행에 관련된 법규 위반을 하면 안된다는 정도의 광범

위한 규정을 세우고,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개설하여 단원의 처우와 관련된 결정을 내린다. 

□ 대외 활동 관련 

뉴욕 필하모닉 단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 대외 활동이 허용된다. 대외 

활동의 경우 첫째 뉴욕 필하모닉에서 지급받는 동종 서비스(연주)에 대한 보상보다 적어

서는 안된다. 둘째 리허설이나 콘서트 일정과 충돌이 발생하면 안되며, 셋째 연주자가 

대외 활동시 오케스트라 운영사의 공식 허가 없이 뉴욕 필하모닉의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단원이 자기 홍보나 광고를 위해 뉴욕 필하모닉 자원을 이용하는 일 역시 사측

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가 중이거나 안식 휴직 등 장기 휴직 중 

추가적 영리활동은 불가능하다.  

3.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merican Ballet Theatre, ABT)

3.1. 개요 

□ 설립 목적 및 역사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merican Ballet Theatre: 이하 ABT)는 1939년에 뉴욕에서 

창설되어 근대 발레 공연에 중점을 둔 클래식 발레단이다. 북미 대륙에서 ABT의 문화적 

상징성은 2006년 미 의회가 ABT를 “미국의 국립 발레단(America’s National Ballet 

Company)”로 칭하는 결의안으로 더 강화되었다. 

2016년부터 ABT의 행정적 공식 회사 Ballet Theatre Foundation, INC.의 회장

(Executive Director)은 카라 바넷(Kara Barnett)이 수행하고 있으며,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은 1992년부터 케빈 맥킨지(Kevin McKenzie)가 맡고 있다. 1950

년 이후 상임 안무가(Artist in Residence)를 두지 않았으나, 2009년 이후 알렉세이 라

트만스키(Alexei Ratmansky)를 임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BT의 무용수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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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명 가량으로 구성되며, 60여명으로 구성된 ABT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고 있

다. ABT는 발레 교육에도 관심을 두어 2004년 유소년 발레스쿨(The Jacqueline 

Kennedy Onassis School at American Ballet Theatre)을 설립하여 한해 42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이외에도 부정기적 교육 캠프도 주최하고 있다. 

□ 작품 수행 방식

ABT의 주된 공연 기간은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8주 동안의 봄 시즌으로, 링컨 

센터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진행하며, 클래식 발레가 강조되는 전막 공연이 

주된 프로그램이다. 가을에는 뉴욕 시티 발레가 상주하고 있는 같은 링컨 센터의 코흐 

극장(David H. Koch Theater)에서 2주간 주로 혼합된 단막 공연을 펼치고, 겨울 크리

스마스 시즌에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2주간 공연한다. 이외에도 미국내 혹은 해외 

투어를 다니는데, 2018년에는 워싱턴 DC와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대도시에서 순회 공

연을 하였고, 아시아 투어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4-5일간 전막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

였다. 

ABT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즌인 2018년도에 미국 내외에서 총 124회의 공연을 

수행하였다. 이 공연의 레파토리로 세계 초연작이 5편, 8편의 전막 발레 공연이 포함되

었다. 또한 13개의 단막을 혼합하여 구성된 레퍼토리 공연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이 

전 공연의 관람 인원은 30만명에 달한다. 예컨대 시즌의 중심이 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

라 하우스에서는 8주간 총 63회의 공연을 하였다. 그중  7개의 전막 공연, 프랑스 고전

발레 <지젤(Giselle)>, 러시아 19세기 작품인 <La Bayadère>, <Harlequinade> 및 <돈

키호테>,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R. 슈트라

우스의 <Whipped Cream>이 각 7-8회씩 총 55회를 공연하였다.

□ 예산

2018-19 회계연도 당시 ABT의 총 예산 규모는 약 5천1백만 달러이며, 지출은 약 4천

8백만 달러이었다.123) 코로나19 이전 정상으로 진행된 이 시즌에서 공연 및 교육 등 직접 

123) 이는 미국에서 발레단 중 규모 면에서 ABT를 약간 상회하는 뉴욕시립발레단(New York City Ballet, 

발레단원 90여명, 연 200여회 공연) 다음이다. NYCB의 연 예산은 9천만 달러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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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2천6백 만 달러로 그중 36%가 정기공연 입장 수입, 그리고 

12% 교육 관련 수입이었고, 나머지 6% 부정기 국내외 투어에서 발생하였다. 기부금

(contributions) 등 기금에서 나온 운영 지원비가  2천백만 달러로 수입의 나머지에 해당

한다. ABT 역시 행정부 지원은 국립예술기금(NEA), 뉴욕시 문화국, 뉴욕주 예술원 세 곳

뿐인데, NEA가 7만 5천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 기부자 명단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ABT도 메트 오페라와 뉴욕필과 유사한 비율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ABT의 운영회사인 발레씨어터재단(Ballet Theatre Foundation, INC.)의 

세금 보고 자료(Form 990)에 따르면, 이 해 총 지출 중 발레단 및 오케스트라 단원의 

임금, 연금, 보험 등 인건비 관련 지출 총액은 2천7백만 달러이고, 이에 공연 제작비를 

포함하면 예산의 평균 75%를 공연에 지출하고 있다. 나머지 중 13%는 발레교육에 사용

되고, 6%가 일반 행정비용으로 쓰인다. 공연의 수입과 지출만을 비교하면 적자폭은 확

대된다. 이 해 12주간의 정기공연에서 발생한 수입은 1천750만 달러였던 반면, 지출액

은 2천 3백만 달러로 약 5백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국내외 투어에는 1천3백만 달러

를 지출하였지만, 3백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주요 임직원 급여 현황으로는 ABT 

발레단 회장 및 예술감독은 약 46만 달러, 상임 안무가는 31만 달러, 수석 무용수

(Principal)은 20만 달러가량의 급여 및 혜택을 받았다.  

ABT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봄부터 21년 봄 시즌까지 취소하여, 코로나19 

이전 예산 현황과 비교했을 때 약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운영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된다. 하지만 ABT는 코로나19 상황을 기회로 삼아 유튜브 채널에 공연을 송출하고, 자

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2. 단원 구성, 보수 및 평가

□ 단원 구성

ABT의 단원은 무용단과 오케스트라 소속으로 나뉜다. 2020년 현재 ABT 무용단원은 

총 76명이고, ABT 오케스트라는 65인의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무용수는 수석

(Principals), 솔로이스트(Soloists), 코르드발레(Corps de Ballet), 견습(Apprentice)

로 나뉜다. 2021년 현재 수석무용수는 12명, 솔로이스트는 8명, 단원은 50명이고, 견습

단원은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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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선발은 시즌 전 최대 6명의 견습 단원을 선발하고, 시즌 공연에 참여한 이후 내

부 심사를 통해 정단원이 되거나 탈락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견습단원은 22세 이하여야 

하며, 20주 이상 공연노조의 보호를 받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무용수를 칭한다. 견습

단원은 무용단 공연에 출연할 수 있는데, 60주 기간동안 총 21주 이상 출연할 수 없다. 

견습단원은 첫 출연 이후 60주가 경과되기 전이나 60주 이전에도 21주간 출연하게 되

면 신규 단원(New Corps Dancer)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견습단원을 

중단해야 한다. 

신규 단원의 첫해를 보내고 재계약을 하여 2년차가 되면 비로소 단원(Corps 

Dancer)이 된다. 무용단원의 입장에서는 연간 36주 이상의 고용 보장(guranteed 

employment)을 계약을 맺거나 공연별 고용 계약을 한다. 단원은 이후 퍼포먼스에 따라 

“솔로(Solo)”와 “프린시팔(Principal)” 무용수로 승진할 수가 있다. 이는 무용단이 개별 

무용수와 계약 갱신 시 명시하거나, 시즌 전 승진자 공개 발표를 통해 알려진다. 승진은 

계약 및 복무 기간보다는 무용단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 현재 21세의 프린시

팔도 있다. 솔로와 프린시팔 무용수는 작품 참가시 프로그램에 직급이 명시되며, 프린시

팔에게는 단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맡길 수 없다.  

□ 임금 및 혜택 

ABT 역시 단원의 임금 및 혜택은 발레단 운영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다. 발레

단은 음악예술가 노조인 AGMA에, ABT 오케스트라는 음악가 노조인 Local 802에 협

상권을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여타 미국 음악단체와 같이 직급과 개인 계약에 따라 

임금 및 혜택이 달라진다. 연간 계약을 갱신한 ABT 단원은 매년 8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고용되며, 4년마다 갱신하는 노사 합의문 하의 연간 임금표에 따라 주급을 지급받

는다. 

견습단원은 신규 단원 주급의 80%를 지급 받는다. 2018-19시즌 신규 단원 주급은 

약 1000달러가량에서 시작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초반에는 재계약시 약 10%의 인상률

이 적용된 주급을 받는다. 2년째 계약을 맺은 단원은 2018-19시즌 주급 약 1,200달러

를 받으며, 재계약에 성공할 경우 다음 시즌에는 주급 약 1,500달러를 수령한다. 5단계

에 이른 단원은 이후 연간 1% 인상과 주 14달러의 수당을 받아 주급 약 2,000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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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솔로 무용수는 약 주급 2,300달러를 받으며, 3년 근속 시 약간 인상된 급여, 

5년 근속 시 주당 추가 수당을 받는다. 수석은 근속에 따라 인상분은 없으며 약 2,600달

러의 고정 주급을 받는다. 공연별 계약을 한 경우 무용수는 정해진 공연당 최저 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정단원은 100달러 정도).

ABT는 기부금에 바탕한 개별 무용수에 대한 스폰서십을 장려한다. 후원자 및 후원 

단체는 개별 무용수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고 기부금 혜택을 받는다. 무용수 입장에서는 

임금과 별개로 공연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특이한 점은 무용단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설

립한 석좌직이 아니라, 후원자가 개별 무용수를 후원하기 때문에, 수석과 솔로이스트, 

정단원 및 견습단원도 후원받을 수 있다.

□ 단원 평가 

ABT 단원은 매년 뉴욕 가을 시즌 이후 예술감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심사위원의 참여 

하에 예술평가(Artistic Evaluation)를 받게 된다. 이 평가는 20분 가량의 구두 면담으

로, 직무 윤리, 리허설 태도, 공연 능력 및 예술성, 무용 기술, 보완 요소 및 커리어 발전

을 위한 조언 등을 평가 내용으로 삼는다. 만일 단원이 ABT에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결점이나 저해 요소를 지녔을 경우 평가 과정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한다. 단원은 

미리 참관인을 선정하여 평가 참관을 요청할 수 있고, 평가시간 중 질의 및 발언이 가능

하다. 이 평가 미팅은 음성이 녹음되고 단원에게 복사본이 제공된다. 단원은 평가 결과

를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4주 안에 2차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측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별도의 동료 간 상호 평가는 실시되지 않는다. 

ABT는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매년 단원의 재계약을 결정한다. 무용단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에 단원과 계약 연장을 중단키로 결정하면, 예술감독은 공식 해촉통보서 작성 

및 발송 이전에 해당 단원에게 충분한 해촉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해촉통보서는 

해당 단원에게 여름과 가을, 겨울 시즌이 끝난 뒤인 1월 15일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사

용자 측은 노조에게 매년 해촉 단원 명단을 제공해야 하며, 노조가 해당 단원의 연례 

평가 기록을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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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제도

□ 퇴직제도 

정해진 정년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신체적 운동 능력에 기반한 무용수 직군은 공연예

술가 중에서도 조기 은퇴 및 은퇴 후 안정적 생활 유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무용수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현역 활동을 희망하나 실

제 평균적으로 30대 중반에 직업 무용가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124) 이러한 희망과 현실

의 차이는 미국 무용수의 은퇴가 비자발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무용

수는 주로 부상이나 노화 등의 이유로 기량 하락이 보이면 예술감독의 판단에 따라 공연

하던 배역에서 배제되거나, 젊은 무용수로 대체된다. 이 경우 해당 무용수는 은퇴를 고

려하게 된다. 또 공연 실력을 바탕으로 1년 단위의 재계약을 반복하는 제도는 조기 퇴직

의 압박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다른 공연단원과 달리 무용수는 국가나 개인 은퇴연금의 

수령 시작 시점과 퇴직 시점 사이에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조항은 전별금(Exit pay) 외에는 공식적으로 없다. 미국 무용수들이 퇴직 시점

부터 공공연금을 지급하는 유럽의 국가 차원의 무용수 보호 노력을 부러워하는 이유이다. 

□ 전별금 및 퇴직연금제도 

단원은 최소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촉이나 은퇴, 혹은 자발적 퇴직 시 전별금

(Exit pay)을 받는다. 5년 근속 단원까지는 본인의 1주치 주급을 받으며, 5년 이후 근속

자는 1년 근속 시마다 1주일 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예컨대 6년 근속자는 2주

치의 주급을 전별금으로 받는 것이다. 전별금은 최대 15주의 주급까지 받을 수 있고, 

프린시팔의 경우 최대 125%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단원의 평균 주급을 1500달러로 산

정할 때, 최대 액수는 일시금 2만2천5백 달러인 셈이다. 1년의 근속 연수를 쌓으려면, 

단원이 연간 최소 18주 이상 고용되어야하며, 견습단원 복무 기간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회사 측에서 받는 수당으로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받는 퇴직금과는 다르다.

단원은 근무 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혜택을 받는다. 발레단 운영사는 단원 임금 및 

수당 액수에 노조와 합의한 비율(현재 4%)만큼 공연노조 AGMA연금펀드에 기여금으로 

124) Maroosha Muzaffar,“‘A Dancer Dies Twice’: The Unique, Sad Challenge of Retiring From 

Ballet,” The Atlantic,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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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125) 하지만 이때 적립한 퇴직연금은 구조적으로 은퇴 후 즉시 사용이 어렵다. 

일반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55세 이전에 수령할 경우 상당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원이 근무할 때 납부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가 시작되는 연령도 67세이므로, 30대 중후반에 조기 퇴직한 무용수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 게다가 전별금이나 은퇴연금 기여금 혜택은 단원 노조가 있는 ABT같은 

큰 무용단에 한정되며, 노조가 없는 중소 무용단에는 퇴직 이후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경

우가 상당하다.  

3.4. 직업전환교육

ABT는 소속 무용수들에게 직업 전환과 관련한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미국

의 많은 무용단은 인근 대학과 제휴 관계를 맺고 어린 나이에 전문직이 되어 학사학위가 

없는 무용수들에게 파트타임으로 대학 수업을 받기를 권고한다. ABT는 롱아일랜드 대

학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나, 등록시 따로 받을 수 있는 추가적 지원은 없다. 하지만 

풀타임 근무를 하고, 상호 경쟁과 재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미국 무용단원으로서는 

시간과 여력을 들여 이 권고를 따르기는 쉽지 않다. 

민간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따르는 미국은 무용수의 은퇴후 직업 전환 역시 

민간의 자선이 중심이 된다. 은퇴 무용수를 위한 대표적인 단체로 뉴욕 무용수 직업전환 

(CTFD: New York’s Career Transition for Dancers)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1985

년에 연기자기금(The Actors Fund)의 재원으로 설립되었다.126) 이 단체의 대표 활동

은 은퇴 무용수의 커리어 상담, 그리고 직업 전환 교육 시 장학금(scholarship) 및 활동 

자금(grant) 지급이다. 이 단체는 정기적으로 뉴욕 지역 은퇴 무용수들을 위한 직업 전

환을 위한 워크샵을 매주 2회 열며, 2달에 한 번은 전국 워크샵을 연다. 워크샵 내용으로

125) ABT 단원들은 2018년 1월 파업 투표를 해서 가결하였다. 주된 안건 중 하나로 타 공연단체 대비 낮은 

은퇴펀드 기여금 납부 비율에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시 발레단은 은퇴기여금 납부를 1년 중단했고, 

그 이후 기존 7.5%에서 3.75%로 절반 삭감하였다. 그 뒤로 이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 파업 

이후 4%로 인상하였다.

https://www.musicalartists.org/american-ballet-theatre-artists-authorize-strike/
126) https://actorsfund.org/services-and-programs/career-transition-dancers 연기자기금은 1882

년에 세워진 공연예술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는 미국 각지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수익으로 예술인 보조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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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환 가능 직업군 소개(댄스 코치, 필라테스 강사부터 무대관리직, 정원사까지 망라

한다), 취업 전망이 좋은 대학 교육 안내에서부터 이력서 쓰는 법까지 포괄한다. 직업 

전환 자금은 5년 이상 무용을 하고 70주 이상 직업 무용수로 고용된 연간 소득이 4만 

달러 이하의 무용수에게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안무가나 무용 코칭 같은 무용과 관

련된 직업 교육은 제외되며, 무용 이외의 직업을 찾는 경우에 한정된다. 하지만 최대 지

원금은 1천 달러로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무용수가 대학 이상

의 교육을 받을 경우 최대 2천 달러 상한의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3.5. 복무규율

□ 근무 시간

ABT 무용단은 근무 태도 유지를 위해 벌금제도를 운영한다. 벌금이 징수되는 경우는 

리허설 지각 및 무단결근이 주된 사유가 된다. 무용수는 근무 태만 시 최대 2회까지 경

고 처분을 받으며, 그 이상에는 주급의 2%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무용단은 총 벌금 징수 

현황 및 금액을 반년마다 공연노조에 보고해야 하며, 벌금액은 무용수 펀드에 적립된다. 

무용단은 벌금 펀드로부터 리허설홀 대관, 반주자 출연료 등에 벌금펀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 역시 노조에 알려야 한다. 

□ 외부 활동 관련 

정단원 무용수와 준단원 무용수 모두가 이론적으로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예술계의 경쟁 기반 실력주의 문화 하에서 근무하는 무용단원이 영리적 외부 활동

을 하기는 쉽지 않다.  

4. 미국 공연예술단 인력운용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국 공연예술단은 민간 공연예술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를 통해 도출

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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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형태의 기부·후원제도의 발달 

미국에는 국립 또는 공립 공연예술단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연예술단 또한 정부

지원보다는 자체적인 수입 또는 민간기부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

한 미국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세 단체 모두 연 수입의 절반 이상을 민간 기부금에 의존

하며, 이 민간 기부금은 단원들의 보수와 혜택 지원에도 사용된다. 특히 개별 무용수나 

연주자 등에 대한 기부금 또는 스폰서십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등 다양한 기부후원제도

가 발전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시장주의와 실력주의 문화  

미국 공연예술단원의 고용 및 복무는 미국식 민간 주도의 시장주의와 공연예술계의 

실력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개인별로 혹은 프로젝트별로 달라지는 다양하고도 자율

적인 규정에 따른다. 상임단원이라 할지라도 1년 단위 계약연장이 이루어져 규정위반이

나 직무역량이 부족할 경우 계약종료 통보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한 숙련도 요구와 공연 및 리허설 시간 준수를 중요시하여, 

ABT의 경우 지각이나 무단결근이 2회를 넘어설 경우 주급의 2%를 벌금으로 징수하거

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경우 공연준비가 미흡할 경우 코칭레슨비 부담 또는 참여비

중이나 출연료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 분야별 예술가 노조의 역할 중요

국가나 지역 정부 지원에 바탕한 고용 및 혜택 보장이 부족한 미국 공연예술계의 특성

상, 전통적으로 예술가 노조(Union) 활동이 활발하며, 세 단체 모두 단원들이 속한 노조

와의 협상을 통해 고용과 임금, 복지 전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미국의 경우 고용주

와 분야별 노조(합창단원, 무용수 등은 전미음악예술가조합 AGMA, 오케스트라는 

Local 802 AFM)의 협상을 통한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조건 등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다. 또한 예술단은 노조와의 협상에 따라 예술단 자체 은퇴연금이나 분야별 예술가 노조

의 은퇴연금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기여금을 지원하여 은퇴 후 단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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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프랑스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1.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

(BOP – Ballet de l’Opéra national de Paris) 

1.1. 개요

□ 설립 목적 및 역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 무용단 중 하나인 파리오페라 발레단은 1669년 루이 14

세의 허가 하에 설립된 오페라 아카데미(L'Académie d’opéra)에서 출발했다. 발레 애

호가로 유명했던 루이 14세는 1661년 13명의 발레전문가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주축으

로 한 왕립무용원(L'Académie royale de danse)을 설립한 바 있다. 이는 1669년 오

페라 아카데미 설립시 장-바티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의 권유에 따라 왕

립음악원(L'Académie royale de musique)으로 통합되었고, 오늘날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에 소속된 발레단으로 자리 잡았다. 1713년에는 루이 14세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

께 부설학교인 파리 국립오페라 무용학교(L'Ecole de dance de l'Opéra national de 

Paris)가 설립되었다. 8세에서 17세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6년 과정의 무용 교육을 

제공하는 파리 오페라 무용학교는 미래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원 및 세계 최고 수준의 

무용수들을 양성하고 있다.127) 발레단이 소속된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은 1875년 샤를 

갸르니에가 건축한 갸르니에 극장의 건축적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하며, 1989년에는 프

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개관하여 보다 대중적

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파리 국립오페라단은 법적으로 산업 및 상업적 공공기관

(EPIC : Etablissement publique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128)

127) https://www.operadeparis.fr/artistes/ecole-de-d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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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수행방식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은 9월에 시작하여 익년 7월에 종료하는 시즌제로 운영하므로 

이에 소속된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역시 시즌제로 활동한다. 파리 국립오페라단은 

2019-2020년 시즌에 19편의 오페라(신작 6편, 레퍼토리 13편), 12편의 발레(신작 5편, 

레퍼토리 6편, 초청작 1편), 그리고 1편의 오페라-발레, 총 32작품을 편성하였으나129), 

이 중 8편의 오페라와 5편의 발레가 코로나 19로, 1편의 발레가 특별은퇴제도 개혁에 

대한 항의 파업으로 취소되어 오페라 11편, 발레 6편, 오페라-발레 1편, 총 18편만이 

상연되었다.130) 또한 이 시즌에는 23편의 행사 및 공연 일부가 무료로 온라인으로 제공

되었다. 2019-2020년에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와 발레 작품을 관람한 방문

객들은 2백5십만명으로 집계된다.131)

□ 예산 

2020년 파리 오페라단의 연간 계획 예산은 대략 2억3천만 유로(세전)였다. 이 중에서 

자체 수익이 차지한 비중은 56%(1억2천2백만 유로)였으며, 공공 재정 지원금은 9천5백

3십만 유로였다. 메세나 지원금의 규모는 2019년 1천8백6십만 유로에 달했는데, 이 중 

1백만 유로는 기업 능력 메세나(mécénat de compétences)132)로부터 온 것이다. 

2019-2020 시즌에는 1,498명의 정규직과 397명의 기간직을 합해 총 1,895명의 직원

이 근무하였다.

128) https://www.senat.fr/rap/r06-384/r06-3842.html
129) 파리 국립오페라 19-20 시즌 보고서, 

https://res.cloudinary.com/opera-national-de-paris/image/upload/v1616573122/Rapport_d
e_saison_19-20_FR_2_cobvqo.pdf 

130)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만 열린 공연편수는 20편의 오페라(신작 9편, 레퍼토리 11편)와 12편의 

발레(신작 9편, 레퍼토리 3편), 그리고 1편의 오페라-발레(레퍼토리), 총 33편의 작품으로 집계할 수 있다.

https://www.tous-a-lopera.fr/TOUS-A-LOPERA/doc/SYRACUSE/37707/opera-national-d

e-paris-brochure-de-saison-2018-2019-opera-national-de-paris?_lg=fr-FR# 
131) 파리 국립오페라 19-20 시즌 보고서, 

https://res.cloudinary.com/opera-national-de-paris/image/upload/v1616573122/Rapport_d
e_saison_19-20_FR_2_cobvqo.pdf 

132) 금전이 아닌 기업이 소지한 능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의 메세나. 해당 기업에게는 일정의 세금 감세 

혜택이 있다. 

https://www.entreprises.cci-paris-idf.fr/web/rh/mecenat-de-competences-qu-est-ce-q

ue-c-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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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원 채용 및 보수 

가. 단원 채용 

□ 단원의 구성

파리 오페라발레단의 단원 무용수는 카드리유(Quadrille·군무)-코리페(Coryphées·

군무의 리더)-쉬제(Sujet·세컨드 솔리스트)-프르미에 당쇠르(Premier danseur·퍼스트 

솔리스트)-에투왈(Etoile·수석 무용수)의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2021년 10월 기준 파

리 오페라발레단은 무용 감독인 오렐리 뒤몽(Aurélie Dumont)의 지휘 하에 에투왈 16

명, 프르미에 당쇠르 12명, 쉬제 39명, 코리페 29명, 카드리유 56명, 총 153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133) 이는 무기한 정규직으로 활동하는 정단원 무용수들이며 이밖에도 기간

직으로 고용된 준단원 무용수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134)  

□ 단원의 채용방식과 계약방식 

단원의 채용은 연례 채용 심사(concours)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파리 국립오페라 

부설학교인 파리오페라 무용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7월경 치뤄지는 

내부 채용 전형(concours interne)이 있다. 이는 갸르니에 무대에서 관객들 없이 진행

하는 무용 수업을 심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졸업 예정자들 중 최고 수준의 남녀 

학생들 각각 2-3명, 총 4-5명이 무기한 정규직(CDI), 즉 정단원 무용수로 고용된다. 이

어 열리는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을 비롯한 외부 경쟁자들, 그

리고 기존에 기간 계약으로 활동하고 있는 준단원 무용수들에게도 열려 있는 외부 채용 

전형(concours externe)이다. 이 2차 전형에서 나머지 정단원 무용수 채용이 이루어지

며, 순위에는 들지 못했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들 중에서 기간직 준단원 

무용수를 채용한다.  

133) https://www.operadeparis.fr/artistes/ballet/ballet-compagnie 
134) 현재 파리오페라발레에는 최근 에투왈로 지명된 박세은 외에 한국인 단원으로 윤서후가 카드리유로, 강

호현이 코리페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백인 중심으로 이어져온 파리 국립 오페라의 전통에 다양성

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리 오페라는 올해 1월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파리 국립오페라의 다양성에 대한 보고서, 2021년 1월; 

https://res.cloudinary.com/opera-national-de-paris/image/upload/v1612862089/pdf/q8ad

mqhaczygb1jm2ul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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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 

파리 오페라단 무용수의 급여는 무용수의 직급에 따라 상이하다. 현재 단원 무용수들

의 등급이 카드리유, 코리페, 쉬제, 프르미에 당쇠르, 에투왈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급여 

수준 역시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진다. 같은 등급일지라도 해마다 약간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카드리유의 월 급여는 대략 세후 2,000 유로 선이며135), 최고 등급인 에투왈의 

월 평균 보수는 대략 3,500유로에서 7,000유로 사이의 수준이다.136) 이와 별개로 에투

왈의 경우 공연마다 책정되는 공연 수당이 추가된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 남자 발레 무

용수의 평균 급여는 4,180유로 선이고 여자 무용수는 4,000유로 선이다(세전).137) 파

리 오페라 발레단 무용수의 보수 수준은 ‘파리 오페라 단체 협약(Convention 

collective de l’Opéra de Paris)’을 따르고 있다. 

1.3. 단원평가제도 

매년 11월에 실시되는 승급 심사(concours de promotion)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정단원 무용수 단원평가의 의미를 지닌다. 각 등급의 무용수가 승급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진급하게 된다. 프르미에 당쇠르까지는 이 연례 승급 심사를 통해 올라갈 

수 있지만 에투왈은 예술감독이 극장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준단원 무

용수는 승급 심사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138), 매년 7월경에 개최되는 외부 채용 심사

(concours externe)가 이들 단원에 대한 평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단원 무용

수의 승급 심사와 준단원 무용수의 평가 역할을 하는 외부 채용 심사의 결과 모두는 각

각 해당 무용수의 다음 해 계약 조건 및 계약 갱신의 근거로 활용된다. 별도의 동료 간의 

상호 평가는 실시되지 않는다. 단장 선에서 이루어지는 상시 평가가 있으나 그 결과가 

정량화된 수치로 공개되지 않으며 이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승급이나 역할 

135) 5년차 준단원 카드리유의 월급은 세전 2,800유로 수준이다. 
136) https://www.letudiant.fr/metiers/metiers---portraits-de-pros/hugo-24-ans-danseur-etoi

le-a-l-opera-de-paris.html
137) 참고로 무용수로서 직업을 시작하는 경력 초반의 급여 수준은 1,500유로 수준이다. 

https://www.tacotax.fr/guides/retraite/retraite-par-metier-secteur/retraite-opera-de-paris

https://www.letudiant.fr/metiers/metiers---portraits-de-pros/hugo-24-ans-danseur-etoi

le-a-l-opera-de-paris.html 
138) 준단원은 승급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카드리유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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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기준 역시 명확하게 고지되어 있지 않다. 

1.4. 정년제도(퇴직제도) 

□ 정년제도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정단원 무용수는 42세에 의무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 무용수

가 겪게 되는 직업적 난이도와 상해의 위험, 신체적 기량의 저하 등을 고려하여 조기 

은퇴하게끔 하는 것이다.139) 기타 오페라 단원 및 직원들, 즉 합창단원, 오케스트라 단

원, 기술직 직원은 각각 50세, 60세, 57세부터 은퇴가 가능하다.140) 42세에 파리 오페

라단을 떠난 이후에 무용수들은 무용 교사, 영화 무용 전문 배우 등 다양한 직업적 경력

을 발전시킬 수 있다. 퇴직 이후 예술단에서 별도의 업무를 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존

재하지는 않지만 필요시에는 갈라쇼 등의 행사에 참가가 가능하다. 

□ 퇴직연금제도 

파리오페라단의 단원 무용수들의 퇴직연금은 파리 오페라 직원 은퇴 금고(Caisse de 

retraite des personnels de l'Opéra de Paris)라는 특별제도(régime spécial)에 의

해 규정, 운영된다.141) 1698년에 루이 14세가 무용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이 오

페라 특별 은퇴연금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은퇴연금제도 중 하나이다. 이 특별 

연금제도의 혜택은 무기한 정규직(CDI)과 기간 계약직(CDD) 직원들만이 받을 수 있다. 

139) 이러한 조기 은퇴 연령은 유사한 이유로 군대의 몇몇 제도 혹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몇몇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140) 파리오페라단의 직원은 무용수, 가수,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해당되는 예술직과 기술 및 행정직 

등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 직업군에 따라 은퇴 연령은 큰 차이를 보인다 : 

무용수는 42세, 합창단원은 50세(2029년에는 57세로 늘어남), 예외적인 수준의 과로를 겪는 기술 전문

직은 55세(2024년까지 57세, 2029년까지 62세로 연장될 예정), 오케스트라, 가수장, 피아노 반주자는 

60세, 기타 직원들은 62세. 참고로 일반 제도의 근로자(근로자, 상층 근로자, 상업인, 자유직종 등)은 

62세부터 은퇴할 수 있다. 출처: 알리스 블레드, <파리 오페라의 은퇴 : 무용수의 특별 은퇴 제도>, 

2020년 11월 5일, 

https://www.tacotax.fr/guides/retraite/retraite-par-metier-secteur/retraite-opera-de-paris 
141) 프랑스에는 특정 기업이나 기관, 혹은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되는 ‘특별 연금 제도(regime speciaux 

de retraite)’가 존재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지하철공사(RATP)와 철도공사(SNCF)이다. 

이외에는 프랑스은행, 광산제도, 코메디 프랑세즈, 국회의원제도, 공무원제도 등이 있다. 이 중 파리 오

페라와 코메디 프랑세즈는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문화 기관들이다(출처 : 

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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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 및 예술직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 행정직들에게도 해당되는 이 특별 연금제도에

는 파리오페라단에서 1년간 근무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완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파리 오페라에 1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파리오페라 무용수들의 은퇴 연금 분담금은 

극장에서 받은 고정 봉급 및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고용인은 기준 급여의 7.85%, 

고용인은 8.80%의 요율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 은퇴보험가입자들은 극장 점유석들

에 대한 특별세 역시 납부해야 한다. 

파리 오페라단 무용수의 은퇴 연금액은 그 직급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에투왈 무용수의 은퇴 연금이 카드리유보다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카드리유의 경우 

완전 연금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월 1,200유로의 퇴직 연금을 받게 된다. 에투왈 무용수의 

경우 정확한 퇴직연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수당은 본인의 경력 동안 

받은 보수에 근거하는데, 에투왈은 급여가 그 인기와 기량에 따라 매년 갱신되기 때문이다.

1.5. 직업전환교육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소속 무용수들에게 직업 전환과 관련한 특별한 자체 연수나 교

육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정단원 무용수들이 국가 공인 학위인 무용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증을 소지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시험 자체를 오페라에서 

볼 수 있도록 조직하는 등 소속 무용수가 조기 은퇴한 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단원 무용수는 누구나 예술감독에게 직업 전

환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으나,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계획만이 상담 지원의 대상이 

된다. 주로 관련직으로의 전직을 위한 상담이 가능한데, 이 직업 전환 상담 요청은 개인

적으로 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의 보조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타당한 계획으로 접수

가 되면 2-3년간의 외부 교육 등을 통해 직업 전환 대비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직업전환에 대한 지원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힘들고, 오페라단 입단을 어린 시절부터 준비한 무용수의 경우 무용 

이외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오페라 무용학교에 입학 

시험에 응시하는 나이인 10세 정도부터 일반 학생들이 누리는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학업 과정을 벗어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타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를 하게 되므로 4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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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무규율 

□ 근무 시간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근무 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

다. 대개 사전에 고지되는 시즌 프로그램, 월별 시간표, 주별 시간표에 맞추어 근무하게 

되는데, 하루 일정은 대략적으로 오전의 단체 수업, 오후의 리허설 및 공연 등으로 구성

된다. 경우에 따라 늦은 저녁 혹은 자정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성탄절과 연말 

등의 특별한 기간에는 연속된 공연으로 보다 강도 높은 근로 일정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밖에 휴식시간, 총 근무시간, 휴무 및 휴가 등의 기준은 파리 오페라단 단체 협약

(Convention collective de l’Opéra de Paris)에 따른다.142) 

□ 외부 활동 관련

정단원 무용수와 준단원 무용수 모두가 이론적으로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예술감독에게 사전에 신청하

고 결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신청은 자유지만 거절되는 경우가 보다 빈번

하다. 현재 이 외부 활동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조정되었다. 정단원 무용수의 

경우는 안식년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외부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

하다. 

2. 코메디프랑세즈(La Comédie Française)

2.1. 개요

□ 설립목적 및 법적 지위 

코메디 프랑세즈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자 가장 오래된 문화 기관 중의 하

나이다. 1680년 루이 14세의 칙령에 따라 몰리에르 극단을 포함한 당대의 여러 극단을 

통합하여 창단되었다. 몰리에르는 1673년 사망하여 코메디 프랑세즈의 탄생을 보지 못

142) 예를 들어 자정까지 일한 경우 감독들이 무용수들을 익일 9시에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든지 어떠한 

경우도 6일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한다 등의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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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오늘날까지 극단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레퍼토리의 큰 축으로 남아있다. 프랑스 

최초로 왕권이 극장을 관장하는 사례가 된 코메디 프랑세즈는 그 명칭을 통해 당대 라이

벌로 간주되던 이태리 극장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에 대적하여 프랑

스어로 공연을 하는 기관으로서 프랑스 예술의 가치와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자 하는 기관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143) 1995년 이래로 산업 및 상업적 

공공기관(EPIC : Etablissement publique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소속 예술가들이 극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코메디 프랑세즈의 특징이

다. 단원의 승급 등 극장의 주요 사안들을 함께 결정하는 심의 위원회(Comité 
d’administration)는 수석 정단원(Doyen(ne)) 1인을 포함한 7명의 정단원으로 구성되

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 정단원 2인 역시 선정된다. 이들 중 3명(+대리 1인)은 

정단원 총회에서 정단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 3명(+대리 1인)은 극장장

(administrateur général)의 제안으로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다.  

□ 작품수행방식144)

코메디 프랑세즈의 작품 공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3개의 키워드로 교대 방식

(alternance), 레퍼토리(répertoire), 극단(배우)(la troupe)을 들 수 있다.145) 공연은 

기본적으로 9월에 시작하여 익년 7월까지 이어지는 시즌별로 조직, 운영된다. 대공연장이

라고도 하는 리슐리유 공연장(Salle de Richelieu), 비유 콜롱비에(Vieux-Colombier), 

그리고 스튜디오(Studio-Théâtre)의 3개 무대에 작품들이 공연된다. 레퍼토리 작품들은 

리슐리유 공연장에, 나머지 두 무대에는 극장장(administrateur général)의 재량으로 

현대 작품 등 기타 작품들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일주일 내내 휴무일 없이 2-4편의 

작품을 12여회 교대 방식으로 상연하는 것은 코메디 프랑세즈의 독특한 공연 방식으로 

손꼽힌다. 이때 매 저녁에는 전날과 같은 작품을 상연하지 않고, 공연이 2회씩 편성되는 

143) Mayette Muriel, Lamy Jérôme, « Le “Français”, ce paquebot... », Le journal de l'école de 

Paris du management, 2010/4 (N°84), p. 24-30. URL : 

https://www.cairn.info/revue-le-journal-de-l-ecole-de-paris-du-management-2010-4-p

age-24.htm  
144) https://www.comedie-francaise.fr/fr/les-metiers 
145) https://www.cairn.info/revue-le-journal-de-l-ecole-de-paris-du-management-2010-4-page-2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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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같은 작품을 하루 두 번 상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배우들은 동시에 여러 작품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 교체 시스템은 또한 코메디 프랑세즈의 레퍼토리를 최대한 그리고 다양하게 보여

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코메디 프랑세즈는 공식적으로 선정한 작품들을 레퍼토리로 

삼고 적극적으로 공연하는 독특한 작품 수행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레퍼토리에는 고전 

작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현대 작품들 역시 심의 위원회(Comité de lecture)의 선

별을 통해 새롭게 등재된다. 레퍼토리 작품들은 오직 코메디 프랑세즈의 대공연장(Salle 

de Richelieu)에서만 상연되므로 이곳에서 자신의 작품을 상연한다는 것은 프랑스 최고

의 공공 극장의 공식적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로 극작가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공연 방식을 위해서는 하루에 리허설을 포함한 최소 3편의 공연 무대를 리슐

리유 공연장에 올려야 하므로 쉼 없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전에는 전날 공연 무대 장식

을 철거하고 오후의 리허설 공연 작품의 무대를 설치해야 한다. 13시에서 17시 사이에 

공연 리허설이 이루어지고, 17시경 리허설 작품의 무대 장식을 철거한 후 당일 저녁 공

연을 위한 무대를 설치하고, 바로 저녁 공연이 열리는 것이 대략적인 코메디 프랑세즈의 

하루 일과라고 할 수 있다. 

각 시즌마다 3개의 공연장에 코메디 프랑세즈의 아틀리에에서 완성한 25여개의 작품

을 상연한다. 2018-2019년 시즌에는 27편의 작품이 공연되었고 31회의 작가와의 만남 

및 교육 행사가 열렸다. 2019-2020년 시즌에는 방역 상황으로 인해 15여편의 공연을 

비롯한 총 35회의 행사가 조직되었다. 2020-2021년 시즌 역시 방역 상황의 영향으로 

15편의 작품만이 상연되고 총 39회의 행사가 열렸는데(배우와의 대화 등의 행사들), 이

중 25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146)

□ 예산147) 

재정 회계 수치에 따르면, 2016년 코메디 프랑세즈는 7백5십만 유로의 입장 수입과 

순회공연, 시청각 매체, 메세나, 기념품 판매 등으로 창출된 4백4십만 유로를 비롯, 도합 

1천9백9십만유로에 달하는 자체 수익을 얻었다. 또한 이 국립 극장은 2천4백6십만 유

146) https://www.comedie-francaise.fr/fr/saison/2020-2021
147) 코메디 프랑세즈, <예산과 지위>;

https://www.comedie-francaise.fr/fr/budgets-et-stat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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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문화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극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총 지출은 대략 2천9

백9십만 유로인데 이의 대부분은 2천9백만 유로에 달하는 인건비로 사용된다. 기타 공

연 작품 프로덕션 및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경비는 대략 5백만 유로이다. 

2.2. 단원 채용 및 보수 

가. 단원 채용 

□ 단원 구성 및 채용

총 400여명에 달하는 코메디 프랑세즈의 직원들 중 단원 배우들은 60여명이다. 이들

은 크게 준단원(pensionnaire)와 정단원(sociétaire)으로 나뉘는데, 2020년 1월 기준 

정단원 37명, 준단원 19명, 명예 정단원 22명과 보조 예술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148) 2009년 이래로 코메디 프랑세즈는 극장장의 심사와 면접을 통해 6명의 예술 그

랑제콜 졸업 배우들과 2015년부터는 무대 감독, 작가, 무대미술가들을 각각 1인씩 선발

하여 11개월 동안 극단과 함께 하며 학교에서 배운 연극의 이론과 미학을 실제 무대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149) 코메디 프랑세즈의 단원들은 오직 배우들로만 구성

되므로 연극 연출이 가능한 몇몇 배우들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극 연출가는 외부

에서 영입해서 활동한다.

배우가 극단에 합류할 때는 언제나 극장장을 통해 계약하게 되며 이전의 경력이 얼마

나 화려했느냐와는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준단원이 된다. 팀에서 최소 일 년간 일한 

이후에 준단원은 극장장이 참여하는 행정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정단원이 되기 위한 승

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7명의 정단원과 극장장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의 비준과 전체 

정단원 총회의 투표를 통해 그는 코메디 프랑세즈의 정단원이 되는데, 이 때 그의 새로

운 단원 등급은 문화부의 법령에 의해 공인된다. 준단원의 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과 달리 정단원의 첫 계약을 10년 기준으로 하여 준단원으로 근무한 햇수를 차감하는 

식으로 출발한다. 예를 들어 4년 준단원 생활을 하고 정단원이 되는 경우 6년 정단원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 이후의 정단원 계약 갱신은 5년씩 30년 동안 가능하고, 3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1년 연장 방식으로 회귀하는 식이다.150) 

148) https://www.comedie-francaise.fr/fr/fonctionnement-troupe 
149) https://www.comedie-francaise.fr/fr/acade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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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단원으로 20년 이상 일하고 극단을 떠나는 단원은 극장장의 제안과 이사회의 인준

을 통해 명예 정단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위는 동료들로부터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

이자 은퇴 후에도 극단에서 종종 연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코메디 프랑

세즈 극단의 최고참인 수석 정단원(Doyen(ne))은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가장 나이가 많

은 배우가 아니라 극단에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정단원을 말한다. 코메디 프랑세즈 이

사회의 회원으로서 수석 정단원은 코메디 프랑세즈 극단의 설립 가치, 원칙 그리고 목적

을 보증하는 인물이다. 극장장이 휴가 혹은 질병,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할 시에 극

장의 예술 감독임무를 대행한다.151)  

나. 보수 

단원 배우들의 보수는 해당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같은 준단원 내에는 5개 단계가 

있고 정단원 역시 12단계로 나누어진다. 준단원의 경우 5가지의 등급 중 제일 하위 등급

은 1,830유로, 가장 최상급은 3,290유로의 월급을 받는다. 2008년 기준으로 신규 정단

원의 월급은 세전 3,160유로, 고참 정단원의 월급은 3,800유로에 달했다. 코메디 프랑

세즈 단원 배우들의 임금 수준은 준단원과 정단원을 통틀어 대략 2,000유로에서 4,000

유로 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보통 연극배우의 활동이 고정적이지 않고 수입이 불규

칙한 것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보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영화 촬영 등 유사 직군

의 배우들의 이틀 출연료가 코메디 프랑세즈 단원 월급에 맞먹는다는 점과 일주일 내내 

빡빡하게 돌아가는 업무 일정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152)

월급 이외에 정단원들은 공연 1회당 ‘불(feu)’이라는 캬쉐(cachet) 형태의 수당을 받

는데 이는 일반 공연에서는 115에서 169유로, 순회 공연에서는 206에서 275유로에 달

한다. 준단원의 ‘불’은 파리에서는 55에서 74유로 사이, 순회공연에서는 288에서 292

유로 선이다. 불은 17세기에 쓰던 표현으로, 당시에는 배우들이 극을 준비하는 연극 분

장실(loge)를 따뜻하게 하기 위한 장작 불쏘시개같이 배우들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사용

되는 표현이다.153) 이는 한 번 공연을 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당으로 특히 단역 배우들을 

150) 인터뷰 내용 
151) https://www.comedie-francaise.fr/fr/fonctionnement-troupe 
152) 나탈리 시몽, 코메디 프랑세즈의 매우 부러운 지위, 르피가로, 2008년 10월 17일; 

https://www.lefigaro.fr/theatre/2008/10/17/03003-20081017ARTFIG00484-le-statut-tres

-envie-de-la-comedie-francais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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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몫(partages)’이라는 것이 더해지는데, 이는 코메디 프랑

세즈의 지출에 대한 초과 수입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154) 이것은 정단원이 

70%, 준단원이 30%를 가지는 형태로 배분된다. 이는 극장장이 주관하는 심의 위원회에

서 결정되는 것이다.

2.3. 단원평가제도 

전술한 것과 같이 입단하는 모든 배우들은 우선 준단원으로 1년 활동을 하고, 이후 

1년에 한 번 7명의 정단원과 극장장이 함께 진행하는 심의회를 통해 정단원으로 승급을 

시킬 것인가, 혹은 임금을 인상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한다. 여기서 하는 투표에서 가

결이 되면 모든 정단원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최종 결정이 된다. 이 

승급 심사 자체가 일종의 단원 평가이자 동료 평가로 간주될 수 있다.

2.4. 정년제도(퇴직제도)155)

준단원의 경우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62세에 은퇴하는 일반 정년제도와 동일한 기준

을 가진다. 이와 달리 정단원의 경우는 10년 경력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수입 소득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당을 보장받게 된다.156) 정단원에게는 실질적인 연령 제한이 없으

며 실제로 많은 정단원들이 계속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극배우를 비롯한 예술인들

의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 스스로가 은퇴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153) 인터뷰 내용 
154) 전 재정감독 제롬 라미에 따르면 이는 배당(dividende)이라기 보다는 추가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탈리 시몽, 코메디 프랑세즈의 매우 부러운 지위, 르피가로, 2008년 10월 17일;

https://www.lefigaro.fr/theatre/2008/10/17/03003-20081017ARTFIG00484-le-statut-tres

-envie-de-la-comedie-francaise-.php 
155) 미셸 르볼, 특별 은퇴 제도 #2: 코메디 프랑세즈, 르푸앙, 2020년 1월 4일, 

https://www.lepoint.fr/economie/ces-regimes-tres-speciaux-2-la-comedie-francaise-04

-01-2020-2356108_28.php 
156) 예를 들어 연 수입이 1만2천유로인 경우, 수당은 매우 보잘 것 없는 수준이며, 이는 많은 배우들이 직업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 나탈리 시몽, 코메디 프랑세즈의 매우 부러운 

지위, 르피가로, 2008년 10월 17일; 

https://www.lefigaro.fr/theatre/2008/10/17/03003-20081017ARTFIG00484-le-statut-tres

-envie-de-la-comedie-francais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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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 프랑세즈 은퇴 연금 금고는 이 분야의 직업적 난이도를 고려하여 1914년 특별

히 조성된 것이다. 이는 준단원 및 정단원 배우들뿐 아니라 무대를 준비하는 각종 기술

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설립 이후 백 년이 지난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당대와 

같은 수준의 고난이도 노동은 다소 감소했으나, 매년 총 900여회의 공연을 준비하는 예

술인들 및 기술자들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기술직 및 안전직 노동자의 은퇴 연령은 55세로 유지되고 있다(제도 개혁으로 1959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57세의 규칙이 적용된다). 코메디 프랑세즈의 직원은 400여명이며 

이 중 350여명만이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은퇴 연금 제도는 다소 불균형하다고 

할 수 있다.157) 분담금 납부 요율은 일반 제도와 동일하나 은퇴연금은 공무원과 같은 

방식, 즉 최근 6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은퇴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고 평생의 노동 포인트로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5. 직업전환교육 

코메디 프랑세즈의 단원들은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연 활동 교육 연

수 보험(AFDAS)과 연계하여 직업 전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

나, 코메디 프랑세즈 내부에서는 직업전환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전담 부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6. 복무규율 

□ 근무시간 

일반 근로자들처럼 9시에서 18시로 정해진 근무 시간 규정은 없다. 한 시즌당 대략 

900회의 공연이 있는데, 단원들은 6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배우들은 리허설과 

공연을 매일 소화해야 하는 상당히 분주한 일정으로 일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늦은 

157) 매년 정부는 5백2십만 유로에 달하는 수당액을 보충하기 위해 3백2십만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미셸 르

볼, 특별 은퇴 제도 #2: 코메디 프랑세즈, 르푸앙, 2020년 1월 4일; 

https://www.lepoint.fr/economie/ces-regimes-tres-speciaux-2-la-comedie-francaise-04

-01-2020-2356108_28.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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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나 자정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고정된 근무 시간 대신 월 단위, 주 

단위로 시간표에 따라 단원들은 각자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배역을 맡아 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인다. 항상 변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표가 공연 연습 초기

부터, 시즌 프로그램의 경우는 1년 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배우들이 한 작품의 리허설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등 사전에 많은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

□ 외부 활동 관련 

작품 리허설이 없는 기간이나 본인의 휴가 기간 등 코메디 프랑세즈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 기간의 외부 활동은 가능하다. 이외의 경우 사전에 극장장에게 미리 휴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어서 행정팀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외부 활동과 내부 활동의 기간이 겹칠 수는 없다. 외부 활동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가능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민간 극장이 제작하는 작품에는 출연할 수 없고, 광고 출연 

등 상업 광고 기업에 그들의 초상권을 양도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3.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

(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 - Angers)

3.1. 개요158)

1978년 알빈 니콜라이(Alwin Nicolais)에 의해 앙제에 만들어진 국립현대무용센터

(이하 센터)는 현대무용의 장려와 교육, 확산을 위해 만들어졌다. 센터의 법적인 지위는 

협회(association 1901)로, 1984년부터 프랑스 국립안무센터 네트워크159)에 소속되

어 있다. 2012부터 2020년 6월까지 메르스 커닝햄(Merce Cunningham) 무용단의 솔

158) https://cndc.fr/fr/a-propos#
159) 1984년 자크 랑(Jacques Lang)이 주도한 문화분야의 지방분권정책(decentralisation)에 따라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를 비롯한 11개의 국립안무센터가 지정되었다. 이들은 1995년 국립안무센터협회

(ACCN : Association des centres choregraphiaues nationaux)를 창립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활동하고 있다.

https://accn.fr/actualites/39_Cahier-des-missions-et-des-charges-relatif-au-label-Centr

e-choregraphique-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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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였던 로버트 스위트슨(Robert Swiston)이 단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20년 7월

부터는 노에 술리에(Noé Soulier)가 새로운 단장으로 취임하여 센터를 이끌고 있다. 

안무 창작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는 현대무용 

고등 교육기관인 무용 학교를 운영할 뿐 아니라 무용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

고 있다. 여기서 무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용가 레지던시, 아틀리에, 작가 자유 작업

(carte blanche) 등과 같은 예술가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양한 차원과 맥락에서 작품의 미학적 측면을 탐구하기 위한 질문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무용의 창작, 교육,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이 3가지 차원을 서로 유기적으로 구성

하고 진행하는 것이 센터의 주요 목표이다. 

□ 작품수행방식

9월에 시작하여 익년 7월에 종료하는 시즌제를 활용하고 있다. 2021-2022 시즌에는 

28편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매 시즌당 2,3편의 작품이 20에서 30회 정도 

공연된다. 

□ 예산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는 중앙 문화부 및 루아르 지방 문화부 드락, 앙제시, 루아르 

지방, 멘 에 루아르 군(département Maine et Loire)의 등의 다양한 공적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예산은 220만유로에 달하였으며 이를 위해 루아르 지방 드락이 120

만유로, 앙제 시가 60만 유로, 그리고 루아르 지방이 15만유로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단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적자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60)

160) 2020년 5월 15일 열린 운영 위원회에서 전년도 적자가 15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음이 밝혀졌다. 

출처 : https://www.ouest-france.fr/pays-de-la-loire/angers-49000/info-ouest-france-da

nse-angers-ce-deficit-qui-fait-nouveau-tanguer-le-cndc-686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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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원 채용 및 보수 

가. 단원 채용

디렉터를 중심으로 무용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센터에서 무용단원들을 무기한 정규직

으로 고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디렉터가 자체적으로 무용단을 구성하여 시작하고 디렉터

가 교체되며 무용단이 같이 떠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렉터가 자체적으로 무용

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므로 단원의 구성은 디렉터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단장의 경우 

8명에서 14명 사이의 무용수로 팀을 유지했다.161) 따라서 센터가 무용수들을 직접 채용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무기한 정규직 무용수를 고용하기도 하지

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센터와 무용수 개개인들의 계약은 각 공연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 하나의 공연을 창작하고 연습하고 상연하는 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

약서를 작성한다. 

나. 보수 

국립현대무용센터의 무용수 보수산정기준은 예술문화기업 단체 협약162) 중 공연예술

기업과 관련된 기준에 준거한다. 경력에 따른 호봉제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와의 

직접적인 연봉 협상 역시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금의 계산은 공연예술 단체 협약 기

준을 바탕으로 각 무용수들의 근무 시간 및 급여 수준에 맞춰 이루어지는데, 개개인의 

경우가 모두 다르므로 평균 보수를 책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공연을 기준으로 앵떼르미

땅 계약163)이 수립되므로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은 날의 보수를 고용지원센타(Pole 

emploi)에서 보충하여 한 달의 보수 수준을 조율해 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161) 인터뷰 내용 
162) https://www.syndeac.org/ressources/convention-collective/
163) 프랑스의 앵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 제도는 공연 및 영상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및 기술직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별 실업보험 제도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공연 및 영상 예술인은 실업 

보험 협약의 부칙 8항(기술직)과 부칙 10항(예술인)으로 인해 특별 지위가 유지되어 분담금 납부에서 

일반근로자보다 유연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제도에 따라 앵떼르미땅 계약은 공연에 필요한 기간을 

중심으로 수립되며 해당 예술인은 공연이 없는 시기에 실업 수당을 받게 된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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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원평가제도 

센터에서 실시하는 혹은 동료간 단원평가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디렉

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센터가 직접 무용수들을 평가하는 경우는 없다. 

전술하였듯 계약 자체가 각 공연 작품별로 이루어지므로 재계약 역시 디렉터가 차기 작

품에 해당 무용수를 발탁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차기 공연 발탁으로 해당 무용수

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가늠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이다. 극의 구성과 인물에 따라 프로필

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우 예외적이지만 

객관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등 두드러지는 무용수에게는 센터에서 정규직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인준을 통해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흔한 경우는 아니며 모든 무용수가 이를 소망하는 것도 아니다. 

3.4. 정년제도(퇴직제도) 

□ 정년제도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의 단원들은 기본적으로 앵떼르미텅 지위를 가지므로 이들의 

정년 및 퇴직 관련한 규정은 앵떼르미땅 제도에 따른다. 앵떼르미땅 제도는 특별 금고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무용수들을 비롯한 공연예술가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일반 은퇴 

제도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은퇴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일반 제도와 마찬가지인 62세

이다. 그러나 이 연령이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공연 활동을 지속할 시 앵떼르미땅 수당 제도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은퇴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앵떼르미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 퇴직연금제도 

전술하였듯, 센터에서 정규직으로 무용수를 고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매우 드물

기에 무용수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퇴직연금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센터에서 활

동했던 무용수들은 따라서 센터에서 일하며 맺은 앵떼르미땅 기간 계약을 비롯하여 기

타 기관 등에서 예술활동으로 급여를 받고 그에 상응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

여 퇴직 시 은퇴 연금을 계산하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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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직업전환교육 

센터 내에서는 직업전환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

러나 직업 전환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파리에 위치하는 국립무용센터(Centre 

national de danse)로 연계하여 직업 전환과 관련된 정보와 상담을 얻을 수 있도록 장

려하고 있다. 국립무용센터는 웹사이트에 이 직원전환에 대한 메뉴를 마련하여 적극적으

로 각 무용수에 맞는 상황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164) 

이 과정에서 센터는 공연 활동 교육연수 보험(AFDAS: Assurance formation des 

activités du spectacle)165)와 연계하여 각 예술인들이 개개인의 경우에 맞게 직업 연

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3.6. 복무규율 

□ 근무시간 

때에 따라 연습시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리허설과 공연시간만을 지

정해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지진 않으나, 매

주 연습 시간표가 나오고 이를 준수하는 식으로 근무한다. 대략적으로 9시30분부터 오

후 1시30분, 오후 2시30분부터 저녁 6시 정도의 리듬으로 일하게 되는데, 출결이나 지

각을 별도로 확인하여 정량화하는 식의 평가는 없다. 경우에 따라 연습이 지연되는 경우

도 있으나 대부분 시간표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 외부 활동 관련 

센터와는 전속 계약 같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를 관리 통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대외 활동은 센터의 공연에 차질을 빚지 않는 수준에서 단장과 충분히 상의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센터나 기관에 따라 80대 20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의 경우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디렉터

는 본인과 관계를 맺은 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정상으로 간주된다.

164) 국립무용센터, 직업지원서비스-직업전환; https://www.cnd.fr/fr/page/46-reconversion
165) https://www.afd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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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예술단 인력운용의 시사점 

□ 예술 지원의 역사적 유산 계승

본 연구에서 살펴본 파리 오페라단과 코메디 프랑세즈 두 기관의 인력 운용 방식을 

오늘날의 프랑스 예술단의 인력운용을 대표하는 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수백 년

에 걸쳐 프랑스가 지켜온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에서 그 유례

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연 방식과 인력 운용을 견지하는 코메디 프랑세즈에서는 해당 분

야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한 정단원 배우들이 심의회를 구성하여 극단 운영 및 극장의 

인력 운용에 의견을 내는, 예술인들 스스로의 주체적 방식의 인력 운용이 돋보인다. 대

통령이 임명하는 극장장이 매우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일반 행정가가 아닌 

배우이므로 해당 예술 분야와 업무 환경을 잘 파악하고 기타 단원들과 여러 심의회를 

통해 극단의 중요사항들을 결정하는 예술인 중심의 인력 운용이 이루어진다. 운동 선수

에 버금가는 고도의 육체 노동이 요구되는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의 42세 조기 은퇴제

도 역시 수백 년 전 루이 14세가 수립한 조기 은퇴 및 연금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프랑

스 역사에 걸쳐 뿌리 깊게 내려온 예술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는 위 두 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정부, 지방, 군, 시 등 다양

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차원의 문화 예술 확산과 향유에 이

바지하려는 또다른 차원의 예술 지원 사례로 각각의 사례는 각자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 예술인 은퇴제도와 정년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존중하는 프랑스에서도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이러한 특별 은

퇴 연금 제도를 철폐하고, 일반 제도와 통합하여 하나의 공통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은퇴 연금보험 분담금에 있어서 낮은 요율로 혜택을 

받아오던 예술인들의 분담금이 인상된다면 공연 예술인뿐 아니라 전체 예술인들에게 심

각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현 정부가 제시한 보충안은 

현재 매우 불충분한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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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에 대한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프랑스의 예술인들은 예술가라는 

직업 자체를 정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 무용과 같은 특수 분야를 제외

한 예술인들은 직업 전환이나 은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프랑스 예술인들의 직업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나 동시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은퇴

연금제도가 직업 활동을 연장하는 것보다 삶의 질 유지에 기여할 수 없다는 인식에 대한 

반증이라고도 하겠다. 

□ 정규직과 기간직 고용의 혼재

파리 오페라단과 코메디 프랑세즈와 같은 정규직 고용이 아닌 기간제 앵떼르미땅으로 

고용하는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의 인력운용의 형태가 프랑스에서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예산 규모에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예술단의 성격

과 예술인들의 상황 및 미래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레퍼토리 작품들

의 비중이 큰 고전 무용의 경우에는 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현대 무용의 

경우는 보다 자유로운 고용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한 곳에 안주하여 정체

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하는 무용수 개개인의 바람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예술

인에게 정규직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기간직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

어날 필요가 있다.

예술인들을 위한 탄탄한 복지 제도와 급여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파리오페라발레단과 

코메디 프랑세즈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규직 고용의 형태와 기간직 고용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명 정단원 무용수 및 정단원이라고 하는 상임 단원 배우

가 존재하지만 이를 둘러싼 준단원 무용수 및 준단원 배우들은 기간직 앵떼르미땅 계약

을 제한 없이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가 예술인을 고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앵떼르미땅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연예술인들의 특수한 직업적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고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이 지위를 가지는 예술가들은 여전

히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는 부분도 있으나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을 지속할 수 있는 

버팀목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앵떼르미땅 공연 예술가들은 비록 무기한 정규직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의 장단점을 인지하며 



211제4장 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공연 예술인이 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창작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규칙한 공연 예술 분야의 노동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풀타

임 노동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해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음을 말해 주고 있다.

□ 동등한 관계에 기반한 복무 관리

연구에서 살펴본 프랑스 예술단들은 고정적인 업무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복무 시간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관은 공연예술 단체협약의 

기준을 준수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즌, 월, 주 단위의 프로그램과 시간표를 고지하

고 예술인들은 이를 숙지한 후 준수하는 형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하 수직적인 

관계에서 기관이 예술인을 통제하는 관점이 아니라 예술적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

과 대화를 통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이나 출결에 대한 

별도의 통제는 강하지 않은 반면, 사전 예고되지 않은 초과 근무 시간을 거부하고 노동

자의 권리를 찾으려는 인식이 예술인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성찰이 오래된 프랑스에서는 예술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경향이 보인다.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수혜

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명확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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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독일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1. 독일 오케스트라 인력운용현황 개요

독일에는 140개가 넘는 공공 지원 극장, 즉 국립극장(Staatstheater), 시립극장

(Stadttheater), 및 주립극장(Landesbühe)이 있다.166) 그리고 2020년 1월 기준 독일

의 직업오케스트라는 129개이며 9766명의 정규직 단원들이 속해 있다. 이 중 110개는 

시립, 주립, 그리고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이며 그 외에 공공 자금으로 운

영되는 8개의 실내악오케스트라, 그리고 11개의 방송교향악단이 있다. 

독일 오케스트라의 인력운용은 단체협약(Tarifvertrag)의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이

는 독일의 거의 모든 예술단에 유효한 방식이다. 이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리허

설, 공연, 출장 조건, 유급 휴가, 급여와 그 외 수당 등)이 규정된다.167) 단체협약은 극장 

및 오케스트라 연방협회(Deutscher Bühnenverein)168)와 함께 독일 오케스트라협회

(Deutsche Orchestervereinigung, DOV), 독일 오페라합창단 및 무용단 협회

(Vereinigung deutscher Opernchöre und Bühnentänzer, VdO), 그 외 장르의 예

술인들을 위한 단체인 NV-Bühne(Normalvertrag Bühne) 등 예술인 개인을 보호하는 

단체가 대표하여 그들의 권위를 위한 조항들을 함께 협상한다. 만약 본인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예술인 개인은 언제든지 단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대표적 연합체 중 하나인 독일 오케스트라 연합회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 오케스트라 전반에 걸쳐 인력운용현황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166) 2019년 2월 기준. 출처 Deutscher Bühneverein
167) 잡지 <음악저널> 2018년 4월호 참고
168) 독일의 극장과 오케스트라의 관심 및 고용주 협회. 1846년 독일 올덴부르크(Oldenburg)에서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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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일 오케스트라 연합회 (Deutsche Orchestervereinigung)

대표적인 연합회 중 하나인 독일 오케스트라 협회(Deutsche Orchestervereinigung, 

DOV)는 1952년에 설립되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 음악가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DOV는 오케스트라의 근무 조건에 대한 규칙뿐만 아니

라 당시의 일반 가격 인상에 따른 음악가의 급여 조율을 위해 힘썼다. 그리고 1971년에

는 처음으로 독일 대다수의 공공 전문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약을 통일하는데 성공했다.

 DOV 창립에는 연합군에 의해 새로 설립된 국영 방송사의 오케스트라, 합창단, 팝스 

오케스트라 및 빅 밴드의 구성원들도 기여했다. 그들은 새로운 작업 및 생산 조건을 만

들고 구속력 있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및 음반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

오 기록에 대한 권리를 규제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권리와 조건을 DOV가 개별 

방송사 (뮌헨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쾰른의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등)와 협상하고 체

결했다. 음악가들의 긴 한 연관성, 민주적 조직 구조, 이해관계의 연동, 높은 수준의 

조직력(독일 오케스트라 음악가의 90 % 이상이 DOV 회원) 및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

된 전담팀의 업무는 DOV의 필수 역할이자 성공 요인이다.169)

 현재도 회원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단체, 행정 부서

와의 조율을 맡아 원만한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 회원은 언제든지 협회의 대표 또는 직

원에게 연락할 수 있고 회원은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선거 이후 새로운 연방 정부가 구성되면 독일은 연합 정부로서 향후 5년 동안

의 새로운 정책들을 설정해야 하는데, DOV의 경우, 새로운 연방 정부와 새 의회는 물론 

주 차원에서 공연예술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협의한다. 현재 2020/21년 코로나

시기의 락다운 정책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공연예술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특히 

오케스트라와 극장 또는 문화 전반에 대한)이 축소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립 오케스트라와 극장

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다.170)

169) 잡지 <음악저널> 2021년 1월호, DOV 대표 인터뷰 참고
170) 잡지 <음악저널> 2021년 7월호 DOV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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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171) 

독일에는 140개가 넘는 공공 지원 극장, 즉 국립극장(Staatstheater), 시립극장

(Stadttheater), 및 주립극장(Landesbühe)이 있다. 이 중 총 66개의 공립 극단에 무용

단이 속해 있다.172) 그리고 2020년 1월 기준 독일의 직업오케스트라는 129개이며 

9766명의 정규직 단원들이 속해 있다. 이 중 110개는 시립, 주립, 그리고 공공 자금으

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이며 그 외에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8개의 실내악오케스트라, 

그리고 11개의 방송교향악단이 있다. 

수십 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안정성은 무척 중요

하다. 독일 예술단의 운영에는 후원 및 공적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은 16개의 연방 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는 오케스트라와 극장을 위한 16개의 다른 

자금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뮌헨 필하모닉처럼 도시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자

금을 지원하는 오케스트라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각 연방 주와 오케스트라 또는 

극장이 위치한 도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혼합 자금 조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전문 오케스트라들은 소속에 상관없이 모두 공적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적 

자금 시스템으로 2020/21년 팬데믹 기간에 공연이 없어도 단원들이 월급을 받고 다음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문화 자금이 연방 주와 지방 자치 단체의 몫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연방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관에만 자금을 지원한다. 후원 및 공적 자금은 조달은 

매우 개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연방 정부나 연방 주 또는 지방 자치 단

체 (도시 및 지역 자치 단체), 이상 세 가지 행정부처의 공공 예산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다. 비율 측면에서 연방 주와 지방 자치 단체는 각각 재정의 약 45%를 문화 자금 명목으

로 가장 많이 제공하는 반면, 연방정부는 15%에 불과하다. 방송 오케스트라 (방송국 합

창단 및 빅 밴드 포함)의 경우에는 독일의 공익 방송사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일반 

방송 예산으로도 지원한다. 

오케스트라나 극장 자금의 35∼55%가 주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지방 자

치 단체(도시)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 외의 보조금은 티켓 판매, 대여, 게스트 공

171) 잡지 <음악저널> 2021년 7월호 DOV 대표 인터뷰
172) 2019년 2월 기준. 출처 Deutscher Bühnev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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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홍보용 상품 판매(굿즈), 기금 모금 및 후원에 인한 자체 수입으로 보완된다. 평균적

으로 모든 오케스트라와 극장은 예산의 약 17-18 %를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여

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연방 정부와 베를린 주에서 보조금을 

제공받는 것 외에도 예산의 64 %를 자체 생성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차

지하고 있다. 

다음 표는 독일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극장들의 전반적인 수입을 나타낸다.

[그림 4-3]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극장들의 수입 

출처: Deutschen Musikinformationszentrum (MIZ), 2021년 3월 기준

독일의 극장들의 수입은 정부 보조금에 의한 수입(Zuweisungen und Zuschüsse)이 

80.3%로 공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

적으로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공공 기금 시스템이 성장해왔기 때문에 기부와 후원은 일

반적으로 독일 오케스트라와 독일문화 기금에서 매우 작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도이치 뱅크는 25년 이상 베를린 필하모닉 재단의 중요한 후원자로 연간 약 6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BMW는 뮌헨과 베를린의 주요 문화 행사를 지원한다. 소규

모 후원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현지 회사, 은행 또는 공공 저축 은행을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만 1만에서 2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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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유로)

회계
연도

총
예산

기업수입 정부보조금

특별
재정
수입

티켓판
매금, 
회원권

사설
단체
보조
금

기타
총

예산의 
%

소계 연방 주 시
그 외
정부보
조금

총
예산
의 %

2000 2,441 - - - 14.7 2,029 0 985 1,043 - 83.9 25

2001 2,503 - - - 14.8 2,103 0 1,009 1,072 - 83.0 23

2002 2,560 - - - 14.8 2,144 3 1,021 1,092 - 83.8 26

2003 2,526 - - - 15.2 2,106 8 1,008 1,062 - 83.4 33

2004 2,521 329 21 63 16.4 2,048 12 1,012 1,020 2 81.2 58

2005 2,542 330 19 75 16.7 2,079 11 1,000 1,062 4 81.8 38

2006 2,548 326 21 91 17.2 2,076 11 1,000 1,061 4 81.5 34

2007 2,597 353 23 99 18.3 2,088 11 983 1,090 5 80.4 34

2008 2,665 355 25 101 18.1 2,135 12 1,010 1,102 3 80.1 48

2009 2,725 361 25 99 17.8 2,168 8 1,046 1,111 3 79.6 72

2010 2,798 359 29 108 17.8 2,250 9 1,085 1,150 6 80.4 54

2011 2,802 372 27 101 17.9 2,249 11 1,080 1,154 4 80.3 53

2012 2,842 377 32 88 17.5 2,302 11 1,128 1,160 3 81.0 43

2013 2,967 400 34 93 17.7 2,366 10 1,151 1,201 4 79.7 75

2014 3,029 408 33 93 17.6 2,430 12 1,161 1,250 6 80.2 65

2015 3,121 420 36 95 17.6 2,505 12 1,206 1,283 5 80.2 66

2016 3,219 422 37 92 17.1 2,598 15 1,238 1,342 4 80.7 80

2017 3,315 436 36 98 17.2 2,663 13 1,281 1,364 5 80.3 82

2018 3,413 446 40 100 17.2 2,742 21 1,308 1,405 8 80.3 84

출처: Deutschen Musikinformationszentrum (MIZ), 2021년 3월 기준

<표 4-21> 공적지원을 받는 극장예산의 재원

1.3 공연 및 관객 수

독일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클래식 음악이 있는 이벤트(음악 공연 및 교회 콘서트 포

함)에는 독일의 1, 2부 축구 리그보다 더 많은 수인 연간 1,820만 명의 관객이 방문한

다. 정기 회원제를 통한 관객은 극장의 방문객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난 몇 

년 간 감소하다가 최근 새로운 개발과 트렌드가 있는 곳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예를 들어 뒤셀도르프 심포니커(Tonhalle Düsseldorf)는 3개 시즌 동안 정기회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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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에서는 독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의 연간 진행되는 연주와 

방문객 수를 보여준다.

[그림 4-4]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의 공연 및 관객 유형 비교 

출처: Deutschen Musikinformationszentrum (MIZ), 2021년 3월 기준

연도

콘서트

관람객수
총계

독립 오케스트라 극장 
오케스트라

라디오
오케스트라소계 극장 내 야외

2000/01 6,899 4,686 2,961 1,725 2,213 3,668,142

2001/02 6,922 4,718 3,121 1,597 2,204 3,797,022

2002/03 7,179 4,833 3,255 1,578 2,346 3,747,268

2003/04 7,432 4,795 3,172 1,623 2,637 3,990,782

2004/05 8,127 5,717 4,047 1,670 2,410 3,795,471

2005/06 8,653 6,043 4,202 1,841 2,385 225 3,938,051

2006/07 8,722 5,871 3,995 1,876 2,543 308 4,224,235

2007/08 9,110 6,148 4,308 1,840 2,563 399 4,342,695

2008/09 9,157 6,079 4,288 1,791 2,625 453 5,440,889

2009/10 9,128 5,870 4,109 1,761 2,715 543 5,569,650

2010/11 9,013 5,774 4,133 1,641 2,817 422 5,559,783

2011/12 8,732 5,712 4,073 1,639 2,625 395 5,372,546

2012/13 9,032 5,834 4,197 1,637 2,704 494 5,190,847

2013/14 9,132 5,832 4,277 1,555 2,832 468 5,254,394

2014/15 9,306 6,029 4,179 1,850 2,834 443 5,359,869

2015/16 9,510 6,020 4,223 1,797 2,897 593 5,416,496

2016/17 9,165 5,727 3,958 1,769 2,945 493 5,303,333

<표 4-22>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 공연 및 관람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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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연 횟수는 지난 2000/01 시즌의 횟수(6,899회)와 비교하여 볼 때, 최근 

2018/19 시즌까지 2,500회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공연 횟수의 증가는 

관람객의 증가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극장유형별 관람객 수이다.

극장구분 관객수

공공극장 2,035만

사설극장 756만

어린이/청소년극장 28만

연극단 51만

오페라단 38만

발레단 17만

오페레타 486,543명

출처: https://de.statista.com/themen/1818/theater/#topicHeader__wrapper 

<표 4-23> 2019년 기준 극장유형별 관객수

1.4. 보수

가. 평균보수 

독일 예술 단원들의 보수 역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173) 이 계약서를 기

반으로 각 단체가 필요한 사항들을 계약서로 따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시스템으로 이루

어진다.

다음 표174)에 따르면 음악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 7만 4천명으로, 그 연령대와 

월 순수입의 차이가 존재한다.175)

173) Tarifvertrag für die Musiker in Konzert- und Theaterorchestern 또는 Normalvertrag Bühne
174) Deutschen Musikinformationszentrum (MIZ), 2018년 1월 기준
175) 연령대와 월 순수입에 관한 표는 프리랜서와 예술단 종사자 모두를 포함한다.

연도

콘서트

관람객수
총계

독립 오케스트라 극장 
오케스트라

라디오
오케스트라소계 극장 내 야외

2017/18 9,049 5,570 3,864 1,706 2,861 618 5,431,828

2018/19 9,478 5,574 3,882 1,752 3,038 866 5,579,428

출처: Deutschen Musikinformationszentrum (MIZ), 2021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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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태 종사자 수 (기악, 성악, 지휘 포함)

프리랜서 42,000명

직업예술인 32,000명

합계 74,000명

출처: Deutschen Musikinformationszentrum (MIZ), 2021년 3월 기준

<표 4-24>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연령별 그룹 종사자 수 (기악, 성악, 지휘 포함)

15-25세 -

25-35세 15,000명

35-45세 18,000명

45-55세 19,000명

55-65세 14,000명

65세 이상 5,000명

출처: Deutschen Musikinformationszentrum (MIZ), 2021년 3월 기준

<표 4-25> 연령별 종사자 수 

월 소득(세후) 종사자 수 (기악, 성악, 지휘 포함)

€300 -

€300-500 -

€500-700 -

€700-900 -

€900-1,100 7,000명

€1,100-1,300 6,000명

€1,300-1,500 6,000명

€1,500-2,000 12,000명

€2,000-2,600 11,000명

€2,600-3,200 7,000명

€3,200 이상 11,000명

무응답 -

출처: Deutschen Musikinformationszentrum (MIZ), 2021년 3월 기준

<표 4-26> 소득구간별 종사자 수 

독일의 한 사이트176)의 계산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의 월수

입은 평균 약 3200-4900유로 이다. 단원의 직무 기간과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주 별로 평균 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오페라단 단원의 평균적인 월수입은 약 

4100유로이며, 이 또한 주 별로 차이가 있다.177) 무용수들은 평균 약 2600유로, 극단

의 배우들은 평균 약 2700유로로 나타난다. 

176) https://www.gehalt.de 
177) 주 40시간 기준, 여기서 말하는 월수입은 Bruttoeinkommen, 세금이 포함된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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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 주도명 평균 월 수입

바덴-뷔르템베르크 슈튜트가르트 €4,631

바이에른 뮌헨 €4,491

베를린 베를린 €4,023

브란덴부르크 포츠담 €3,399

브레멘 브레멘 €4,118

함부르크 함부르크 €4,531

헤센 비스바덴 €4,638

메클렌부르크-푸어포메른 슈베린 €3,258

니더작센 하노버 €3,93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뒤셀도르프 €4,336

라인란트-팔츠 마인츠 €4,205

자를란트 자르브뤼켄 €4,082

작센 드레스덴 €3,427

작센-안할트 바그데부르크 €3,366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킬 €3,776

튀링겐 에르푸르트 €3,471

주: 주40시간 평균 세전소득 기준(2021년 홈페이지 검색 기준)

출처: https://www.gehalt.de 

<표 4-27> 주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평균 월급 

주명 주도명 평균 월 수입

바덴-뷔르템베르크 슈튜트가르트 €4,496

바이에른 뮌헨 €4,360

베를린 베를린 €3,906

브란덴부르크 포츠담 €3,300

브레멘 브레멘 €3,998

함부르크 함부르크 €4,399

헤센 비스바덴 €4,503

메클렌부르크-푸어포메른 슈베린 €3,164

니더작센 하노버 €3,816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뒤셀도르프 €4,210

라인란트-팔츠 마인츠 €4,082

자를란트 자르브뤼켄 €3,964

작센 드레스덴 €3,327

작센-안할트 바그데부르크 €3,268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킬 €3,666

튀링겐 에르푸르트 €3,370

주: 주40시간 평균 세전소득 기준(2021년 홈페이지 검색 기준)

출처: https://www.gehalt.de 

<표 4-28> 주별 오페라 가수들의 평균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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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평균 월 수입

9년 이상 €2,696

7-9년 €2,410

3-6년 €2,316

3년 이하 €2,243

주: 주40시간 평균 세전소득 기준(2021년 홈페이지 검색 기준)

출처: https://www.gehalt.de 

<표 4-29> 업무경험에 따른 무용수 평균 월급 

경력 평균 월 수입

9년 이상 €3,081

7-9년 €2,625

3-6년 €2,488

3년 이하 €2,386

주: 주40시간 평균 세전소득 기준(2021년 홈페이지 검색 기준)

출처: https://www.gehalt.de 

<표 4-30> 업무경험에 따른 연극배우들의 평균 월급 

나. 단체협약(TVK)

개요에 언급했듯이 예술인들의 급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 협약이다. 그 

중  Tarifvertrag für die Musiker in Konzert- und Theaterorchestern (TVK) 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이 협약서는 극장 및 오케스트라 연방협회(Deutscher Bühnenverein)가 고용주 연

합으로, 독일 오케스트라협회(Deutsche Orchestervereinigung, DOV)가 고용자 대표

로서 맺은 협약서이다. 협약서에는 계약의 범위, 근무조건, 근무시간, 보수, 비용상환, 

사회적 혜택, 휴가, 노령 및 유족 급여, 고용 종료, 오케스트라 이사회, 특별 규정 등의 

11개 분야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에 TVK가 시작되었고, 가장 최근의 협약은 

2019년에 이루어졌으며, 여전히 2019년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섹션1
계약범위
(Scope)

섹션7
휴가

(Vacation and Time Off Work)

섹션2
근무조건

(Working Conditions)
섹션8

노령 및 유족 급여
(Supplementar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표 4-31> TVK 협약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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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의 보수는 TVK 계약의 17번 조항에 따라 개별 보수 그룹으로 그룹화 된다. 

그룹 A부터 C까지의 그룹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정원수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크게

는 A, B, C의 3개 그룹으로, 세분하면 6개의 그룹으루 나눌 수 있다. A+는 정원이 130

명 이상인 단체로 슈투트가르트 시립극장이나 오케스트라를 예시로 들 수 있다. A는 정

원이 99명 규모로 부퍼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해당되며, B+는 정원 78명으로 에르푸

르트 극장과 오케스트라가 해당된다. B는 66명 규모의 단체로 아헨극장과 오케스트라

가, C는 56명 정도의 규모로 울름 극장과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 수 있다. D는 C의 규모

에 도달하지 못한 규모의 단체를 의미한다.

그룹
단원 수

구분
소계 현악 관악

A+ 130 74 48
슈투트가르트 시립극장, 슈투트가르트 시립 오케스트라

(Staatstheater Stuttgart/Staatsorchester Stuttgart) 

A 99 55 38
부퍼탈러 뷔넨, 부퍼탈 심포니 오케스트라

(Wuppertaler Bühnen/Sinfonieorchester Wuppertal)

B+ 78 43 39
에르푸르트 극장, 에르푸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Theater Erfurt/Philharmonisches Orchester Erfurt)

B 66 36 26
아헨 극장, 아헨 심포니 오케스트라

(Theater Aachen/Sinfonieorchester Aachen)

C 56
30

정도
23

울름 극장, 울름 시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Theater Ulm/Philharmonisches Orchester der Stadt Ulm)

D
포츠하임 시립극장, 포츠하임 바디셰 필하모니

(Stadttheater Pforzheim/Badische Philharmonie Pforzheim)

출처: 2009년 TVK 17번 조항 기준

<표 4-32> 각 단체의 총 단원수 

섹션3
근무시간

(Working Hours)
섹션9

고용 종료
(Termination of Employment)

섹션4
보수

(Remuneration)
섹션10

오케스트라 이사회
(Orchestra Board)

섹션5
비용상환

(Reimbursement of Expenses)
섹션11

특별규정, 경과 및 최종 규정
(Special regulations, transitional and 

final regulations섹션6
사회적 혜택

(Social Benefits)

출처: Tarifvertrag für die Musiker in Konzertund Theaterorchestern vom 1. Oktober 2019 (T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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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A B C

총 단원 99 66 56

총 현악기 55 36 30

플롯 5 4 3

오보에 5 3 3

클라리넷 5 4 3

바순 5 3 3

호른 8 5 4

트럼펫 5 3 3

트럼본 4 3 3

튜바 1 1 1

출처: 독일 예술인 단체협약 (TVK) 17번 조항

<표 4-33> 각 보수 그룹의 악기별 직책 수

보수 그룹을 악기별 단원 수에 따라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역량

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 단원의 수적 강세와 악기 그룹별 단원 간의 

관계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전제가 된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규

모와 그에 따른 분류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자격을 갖춘 오케스트라의 음악가와 지휘자

를 유치하는 데 적합하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오케스트라

의 규모는 또한 객관적이기 때문에 보수 체계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17번 조항에서 선택

된 분류 기준은 결과적으로 예술적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기준을 형성한다.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보수 그룹 중 하나에 배정하고 자체적인 단

체 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종종 교향악단을 위한 별도의 협약, 즉 사내 단체 협약이 있으

며, 이 경우는 보수가 약간씩 다르게 책정된다. 협약 내용에 따라 표기하는 방식에 약간

씩 차이가 있다.178)

178) 2018_DOV-Statistik Planstellen und Vergütung 참고
179) Haustarifvertrag 단체 자체 계약을 말한다.

장소/도시 오케스트라 협약 직책수

Augsburg
Augsburger Phillharmoniker/Städtische 

Bühnen
TVK B 70

<표 4-34> 독일 오케스트라별 단체협약 그룹과 직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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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무시간

예술 단원의 근무 시간 또한 계약서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예술 단원들의 

근무는 공연과 리허설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오케스트라의 규모나 임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4주간의 보상 기간 동안 183개의 일을 수행할 의무가 있

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 기간은 첫 월요일부터 극장의 마지막 오픈일(공연휴식기 전)까

지를 말한다. 즉 매년 상반기, 하반기의 기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단원은 일주일에 10회 이상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10회 이상의 일을 수행 했

다면 다음 주에는 최대 9회의 일만 할 수 있다. 최대 근무 시간은 회 당 3시간이며, 무대

리허설을 제외하는 경우 최대 2시간 반의 근무 시간이 허용된다. 단체의 근무 시간표는 

정확하게 단원들에게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단원은 매주 1회의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휴가 기간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휴

일과 휴일의 간격은 10일을 넘어가면 안 되며, 4주 동안 총 4번의 휴일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정해진 휴일을 다 쓰지 못했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소/도시 오케스트라 협약 직책수

Berlin
 Staatskapelle Berlin/Staatsoper Unter den 

Linden (Stiftung) 
TV Staatskapelle Berlin 136

Berlin Berliner Philharmoniker (Stiftung)
TV Berliner 

Philharmoniker
128

Bonn
Beethoven Orchester Bonn/Theater der 

Bundesstadt Bonn 
TVK A/F1 106

Dresden Sächsische Staatskapelle Dresden/Staatsoper
TV Sächsische 

Staatskapelle
159

Frankfurt/Main
Frankfurter Opern- und 

Museumsorchester/Oper Frankfurt (GmbH)

TVK A/F1 + Zulage 

(HTV179))
115

Leipzig Gewandhausorchester Leipzig
TV 

Gewandhausorchester
185

Pforzheim Badische Philharmonie/Theater Pforzheim TVK D 42

Reutlingen
Württembergische Philharmonie Reutlingen 

(Stiftung)
TVK B (HTV) 68

Stuttgart Staatsorchester Stuttgart/Staatsoper TVK A/F1 131

Stuttgart Stuttgarter Philharmoniker TVK A (HTV)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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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원평가 

과거에는 독일에도 단원 평가 제도가 존재 했던 것으로 보인다. 브레멘 캄머교향악단

의 설명에 따르면180),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기적인 단원 평가 제도가 존재했었고, 

예술적인 기술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단원의 경우 다수결 3분의 2의 결정에 

따라 오케스트라를 떠나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현재는 시행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독일 전역에서 이러한 제도는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가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예술적 기량이 떨어지거나 예술가

의 신체적 장애로 더 이상의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공식적 판단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 역시 TVK에 있다. 예술적 기량이 떨어져서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단체에서 예술가에게 12개월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1.7. 추가연금제도(Bayerischen Versorgungskammer) 

Bayerischen Versorgungskammer 기관은 12개의 전문 연금 및 시립 연금 제도의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독일 최대 연금 기관이다. 이들의 여러 가지 연금 제도 중 

예술인들을 위한 제도로는 독일 문화 오케스트라 연금 기금(Die Versorgungsanstalt 

der deutschen Kulturorchester, Orchesterversorgung)과 독일 극장 기금(Die 

Versorgungsanstalt der deutschen Bühnen, Bühnenversorgung) 이 있다. 이 연

금 기금을 통해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 혹은 극장의 단원/직원은 노년에 직업상 장애를 

겪거나 사망했을 경우 법적인 연금 보장과 더불어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각 연합회 또한 이 예술인들을 위한 연금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중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인 유족배우자 연금(Witwenrente)181)

이 있는데, 독일 오케스트라 협회의 경우 사망한 회원의 부양가족에게 사망 보험금 500

유로를 추가로 지급한다.

180) https://kulturwandel.org/project/die-deutsche-kammerphilharmonie-bremen/ 
181) 보통 사망인 연금의 55-60%가 제공되지만, 배우자의 수입 상황과 연금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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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Bonn) 시립 오페라단

2.1. 개요

본 시립 오페라단은 라인강 옆 본 극장(Theater Bonn)극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오페라단으로 1935년에 설립되었다. 본 시립 오페라단이 사용하는 본 극장은 19세기에 

지어진 극장으로 현재 오페라단을 포함하여 극단, 무용단이 상주하고 있다. 본 시립 오페라

단은 앙상블은 설립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와해되었다가 전쟁 후 

Kapellmeister Theodor Scheer에 의해 재건되었다. Kapellmeister Theodor Scheer

의 뒤를 이어 Georg-Archim Földes, 1992년 Markus Oppeneiger가 합창단 지휘를 

이어받았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Sibylle Wagner가 오페라 합창단을 지휘했으며, 

2015/16 시즌이 시작된 이래로 Marco Medved는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본 

시립 오페라단은 매 시즌 최대 7개의 새로운 작품에서 활동하며 연 100회 이상의 공연에 

참여한다.

2.2. 단원 채용 및 보수 

가. 단원 채용 방식

단원의 채용은 결원 시에만 이루어지며, 지원서를 넣는다고 오디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오페라단에서 오디션에 초청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단원 심사의 결정

권한은 지휘자에게만 주어져 있다.

단원 간의 직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단원과 계약단원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지휘자 

아래 2명의 어시스턴트가 있고, 단원들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구분되어 있

다. 2021년 현재 소프라노 11명, 알토 9명, 테너 11명, 베이스 10명으로 총 41명이 

정단원으로 있으며, 계약단원으로 소프라노 8명, 알토 6명, 테너 8명, 베이스에 7명으로 

29명을 운영하고 있다. 

솔리스트는 작품에 따라서 계약하는 계약단원으로 보수는 정규 합창단원보다 적은 대

신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암스테르

담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이 없이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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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유럽도 정단원 제도보다 계약단원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보수 

정단원은 직급이 없기 때문에 입단 후 4년에 한 번 보수가 상승하는 구조다. 연봉 상

승은 3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입단 후 12년 후부터는 연봉상승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보

수 외에도 각종 수당이 많이 붙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외국어로 공연할 경우 외국어 

수당이 지급된다거나, 30분 이상 분장을 할 경우 분장수당, 위험수당 등이 지급되는 등 

수당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초임 단원 기준으로 기본급이 월 3500유로가 지급되는데, 연봉은 독일 전역에 있는 

극장을 기준으로 메기는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 

급여에서 일반 사회보험과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두 가지를 모두 일괄 납부하고 있

으며, 세금의 비율은 혼인 여부, 자녀 유무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1인 가족인 경우 

월급의 절반 정도를 사회보험비로 납부한다.  

2.3. 단원평가제도 

본 오페라단은 입단을 하면 퇴직 시까지 평가를 받지 않는다. 계약위반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정년까지 활동이 보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단원의 기량향상

을 위한 기관 차원의 교육은 진행되지 않으며, 기량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개인에게 책임

을 지우는 방식이다. 

2.4. 정년제도(퇴직제도) 

현재 본 시립 오페라단의 정년은 67세이나, 최근에 오페라단에 채용되는 단원들의 정

년은 68세다. 그러나 70세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납부했던 2개의 사회보장에서 퇴직 후 연금이 지급되며, 대략 

월 2500유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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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업전환교육 

별도의 직업전환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실기를 하던 예술가가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게 된 경우 사무직으로 전환시킨 경우가 있어 드물긴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는 직업전환을 해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2.6. 복무규율 

오페라단의 근무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오전 10시 경에 출근하여 오전 

연습을 진행하고 오후 늦게부터 다시 공연이나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복무관련 출석을 

체크한다던가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말 공연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주중에 휴

일을 가지며, 1주일에 2일 반을 쉬도록 되어 있다. 

연습시간 이외에 출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습시간이 많아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거나 출강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개인의 대외활동의 허용은 전적으로 

지휘자의 권한이며, 지휘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은 활동만 가능하다. 만약 사전허가를 받

지 않고 외부에서 활동하다 걸리게 되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3. 뷔르템베르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

(Württembergische Philharmonie Reutlingen)

3.1 개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도시 로이틀링엔에 위치한다. 세

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오며 1998년 7월 20일부터 민법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었다. 후원자, 로이

틀링엔 시 및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뿐만 아니라 로이틀링엔에 있는 수많은 개인과 회사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로이틀링엔 오케스트라는 국내, 해외에서 연간 100개가 넘는 공연을 하면서 국가 오

케스트라의 임무를 수행한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오케스트라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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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심포니 연주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공연, 합

창 심포니, 극장 연주 (오페라, 발레극을 위한 음악), 심지어 크로스오버 음악과 미디어 

녹음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다.

2017-2018 시즌부터 2020년 가을까지 미국인 지휘자, Fawzi Haimor가 주지휘자

로 활동했으며 현재 로이틀링엔 오케스트라에는 총 76명의 단원이 있다. (제 1 바이올린 

13명, 제 2 바이올린 12명, 비올라 8명, 첼로 7명, 콘트라베이스 5명, 플롯 4명, 오보에 

3명, 클라리넷 4명, 바순 3명, 호른 5명, 트럼펫 3명, 금관 5명, 팀파니 1명, 타악기 2명, 

하프 1명.)  

3.2 단원 채용 및 보수

가. 단원 채용 방식

단원 채용은 오디션으로 이루어진다. 1차 서류심사 후 20~30명의 지원자에게 실기 

오디션 초대장(Einladung)을 보낸다. 실기 1차 오디션은 대부분 블라인드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2차, 혹은 3차까지 진행된다. 오로지 단원들만 심사에 참여하여 함께 일할 

동료를 직접 뽑는 시스템이다. 오디션에 통과해서 정단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기간제 계약으로 최대 18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수습기간 중 단원들의 투표로 

과반수, 즉 반이나 혹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종신 계약서를 다시 쓴다. 투표 

전, 수습기간 3개월 혹은 6개월 후 그룹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알려주고 투표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개선할 기회를 준다. 정단원이 되면 종신계약서(Unbefristeten Vertrag)를 

작성하게 된다.

나. 보수

다른 독일의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로 DOV (Deutsche Orchester Verein) 에서 만

든 TVK (Tarifvertrag für die Musiker in Konzert- und Theaterorchestern) 계약

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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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원평가제도

종신 단원이 된 후에 이루어지는 단원 평가는 없다. 본인의 자율로 실력을 유지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연주하는 악기가 속한 그룹, 혹은 오케스트라 전체에 피해가 

될 정도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이사회(Orchestervorstand)와 개

인적으로 상의하게 된다.

3.4 정년제도 (퇴직제도)

독일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야할 국민연금이 있고, 오케스트라에 속한 사람들이 의

무적으로 내야하는 추가적인 연금(BVK, Bayerische Versorgungskammer)이 있다. 

기본 연금과 추가 연금을 합치면 원래 받던 월급의 거의 10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로이틀링엔 오케스트라의 정년은 만 67세이다. 이보다 이른 퇴직은 그동안 본인이 낸 

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가능한데, 만약 퇴직 시 충분한 연금이 없다면 정년까지

의 남은 년도 수에 따라 연금이 일정부분 깎이게 된다.

3.5 직업전환교육

직업 전환교육은 따로 없다. 오케스트라의 단원들 개개인은 오케스트라 활동 외에도 

동시에 교육자, 앙상블연주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 오케스트라에서도 예술가

로서의 중요한 활동으로 여긴다.

3.6 복무규율

리허설(Probe) 한 번이 근무(Dienst) 한 개에 해당되는데, 리허설 한 번은 최대 3시

간이며 하루에 2개 까지만 가능하다. 일요일, 공휴일에는 연주, 공연 외의 연습은 금지되

며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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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Staatstheater Stuttgart)

4.1. 개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은 

오페라단 (Oper Stuttgart), 발레단 (Stuttgarter Ballett), 그리고 극단(Schauspiel 

Stuttgart) 세 분야로 이루어진 극장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극장의 전

신은 17세기의 왕립 궁정 극장이었는데 1902년에 화재로 소실된 후 1909년부터 1912

년에 걸쳐 건축가 막스 리트만(Max Littmann)에 의해 새로운 건물이 건축 되었고, 

1924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변화를 거치며 1983/84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극장의 주 공연장인 오페라 하우스(Opernhaus)의 수용 

인원은 현재 1404명이며, 연극과 발레 공연을 위한 샤우슈필 하우스(Schauspielhaus)

의 수용 인원은 679명이다. 그 외에도 극장에는 150명, 혹은 4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극장도 속해 있다. 매 시즌 극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약 23만 명을 기록하며 이 중 

약 16000명은 극장의 연간 회원권 소유자다.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은 예술적으로 그 우수성에 대한 명성을 누리고 있다. 극장이 

받은 많은 수상내역과 국제적인 초청연주가 이를 증명한다. 

4.2 예산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의 예산은 슈투트가르트 시청의 문화부에서 담당한다. 시청 문

화부에는 국립극장 외에도 박물관, 시립도서관,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니, 슈투트가르트 

음악학교(학원) 등 다양한 예술, 문화에 관련된 단체와 그룹이 속해있다. 그 중 지난 몇 

년 간 국립극장에 할당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4-35> 시청에서 할당된 국립극장의 예산

연도 2016 2017 2018 2019 (계획) 2020 (계획) 2021 (계획)

EUR 45.882.763  48.279.379 48.439.204 48.941.100 51.742.800 52.284.600

출처: 슈투트가르트 시청 예산안 2020/2021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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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수182)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은 조직적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학문, 연구, 문화부(Die 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Forschung und Kunst)에 

속하며, 주와 주도인 슈투트가르트의 지원을 받고 봉급 등의 운영비를 공유한다.183)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에는 약 14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대부분 극장의 모든 

직원들이 독일의 단체 임금 협약(Tarifverträge)에 따라서 고용이 되는데 이 중 거의 절

반에 해당하는 계약이 Tarifvertrag des öffentlichen Dienstes – Land (TV-L), 우리

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역 공공 서비스 부분의 단체임금협약’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

약은 연공서열, 책임, 경험과 같은 추가적인 기준들로 세분화된 급여 그룹 (Entgeltgruppen, 

EG) 에 따라 구성이 된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계약은 이와 다르게 진행된다. 시립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포함한 

극장의 음악가들의 고용계약은 Tarifvertrag für die Musiker in Konzert- und 

Theaterorchestern (TVK) 에 따른다. 이들의 월 급여는 일반 단원들과 각 악기 그룹의 

솔리스트, 혹은 악장의 위치에 있는 단원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 단원들은 보

통 4400-5900유로의 급여를 받지만 예를 들어 제 1바이올린의 악장의 경우, 경우에 

따라 9200유로 이상을 받기도 한다.

다른 예술가들은 Normalvertrag Bühne (NV Bühne)184) 에 따라 고용 되어 있다. 

오페라단, 발레단, 극단의 솔리스트들이 최저 급여를 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적

으로 담당 관리자와 봉급 협상을 진행하는데 보통 2600-8400유로를 받는다.

오페라단의 합창 단원들, 혹은 발레단의 군무 단원들은 계약조항과 근무 시간에 따라 

3100-5100유로의 급여를 받는다.

또한 극장에서는 분장사, 무대 의상 디자이너, 조명기사 등이 극장 공연에 주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이 직업군에 속한 단원들도 직접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마찬

182) 슈투트가르트 지역신문 (Stuttgarter Nachrichten)
183) 2021년 3월 1일부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속한 국립극장의 예술가, 직원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가 

인상되었다. 출처: BW정부

https://lbv.landbw.de/-/staatstheater-tarifanpassungen-nach-tvk-und-nv-b%C3%BChne

-ab-1.-m%C3%A4rz-2021 
184) NV Bühne는 예술가들의 최저임금을 규제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2000유로이며, 이는 보통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 예술가들에게 해당한다, 극장마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브레멘 

극장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두 시즌 당 3000유로 (어시스턴트 2600유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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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NV Bühne 에 따라 계약이 되어있으며, 사람에 따라 최저임금인 2000유로부터 

최대 6100유로의 월급을 받는다.

4.4. 근무 시간

극장 예술가들의 근무 시간은 공연 기획 일정과 리허설 시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

진다. 근무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 사항에 따른다.185)

5. 독일 공연예술단 인력운용의 시사점 

□ 분야별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조건의 규정 

독일 내 오케스트라는 TVK(Tarifvertrag für die Musiker in Konzert- und 

Theaterorchestern)라는 협약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협약서는 극장 및 오케

스트라 연방협회가 고용주 연합으로, 독일 오케스트라협회(DOV)가 고용자 대표로 단체

협약을 맺은 것으로써, 개별단체는 TVK의 조항들 중에서 단체의 규모와 인력현황, 공연

횟수 등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TVK에는 오케스트라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인 복무, 보수, 근태와 관련된 내용을 포

함하여 노령 및 유족연금 등 예술가가 은퇴 후에 수령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에 

대해서도 명시함으로써, 예술가가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신뢰에 기반한 예술단 운영 

단체들은 TVK 복무관리에 명시된대로 최대 복무시간 내에서 연습과 리허설,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연과 관련된 각종 휴가와 수당의 지급도 TVK 조항을 근거로 시행한

다. 고정적인 출퇴근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 주 단위의 

시간표를 예술감독과 단원이 준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근태를 관리·감독하기 위

185) Tarifvertrag für die Musiker in Konzert- und Theaterorchestern (T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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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별도의 시스템은 없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단원이 이를 어길 시에는 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신의 행동에 대

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 

독일 내 대부분의 주·시립 공연단체는 입단을 하면 중간에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도 정년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TVK에 단원이 더 이상 예술

적 역량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단체 

이사회와 예술감독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막강한 예술감독의 권한

독일 공연단체에서 예술감독의 권한은 막강한데, 예술감독은 단원 채용결정에서의 결

정적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단원들의 복무관리, 근태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

한을 가지고 있다. 단원들은 예술감독의 권한을 인정하고 예술감독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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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 국가 공연예술단 인력운용방식 사례분석

1. 캐나다 국립발레단 

1.1. 개요

캐나다국립발레단(The National Ballet of Canada, https://national.ballet.ca)

은 클래식과 현대발레를 보여주기 위하여 1951년에 설립하였으며,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위치한 월터카슨센터(The Walter Carsen Centre in Toronto)의 상주단체

로서 활동하고 있다. 첫 번째 예술 감독인 셀리아 프랑카(Celia Franca)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카렌 케인(Karen Kain)을 거쳐 2022년부터 호프 뮤어(Hope Muir)가 새

롭게 발레단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캐나다국립발레단의 미션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대중을 위해 고전발레와 

현대발레 공연을 하고, 최고 수준의 댄서와 음악가들이 펼치는 예술성과 재능을 모아 

육성하고 발전시켜서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표준으로서 예술의 수월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예술가와 스태프가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

록 환경을 만들고자 하며, 관객들은 다양한 공연을 통해 즐거워하고 기관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관대함을 가지도록하여 평생에 걸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2019/20시즌에서 총 메인 시즌에서 총 30회의 공연으로 42,455명의 관객이, 26회

의 호두까기인형(The Nutcracker)공연으로 51,807명의 관객이, 10회에 걸친 투어 공

연으로 15,684명의 관객이 참여하여 한 해 동안 약 30만명의 관객에게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2019/20년 기준 전체 수익은 약 3,278만 달러(약 305억 원)으로 박스오피스, 기

금모금, 보조금, 기부재단, 교육/아웃리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3,308만 달러

(약 307억 원)으로 공연, 마케팅/홍보, 일반행정, 기금활동, 시설유지보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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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총계 32,785 (100%) 총계 33,088 (100%)

박스오피스 9,409  (29%) 공연 21,675  (66%)

기금모금 8,739  (27%) 마케팅/홍보 4,014  (12%)

보조금 6,951  (21%) 일반행정 3,818  (11%)

재단기부 3,651  (11%) 기금활동 2,607  (8%)

교육/아웃리치/투자 등 775  (2%) 시설유지보수      974  (3%)

Covid-19지원 3,260  (10%)

출처: NBCA Annual Report 2019-2020

<표 4-36> 캐나다국립발레단 2019/20년(‘19.07-’20.06) 수입/지출 현황

(단위: Dollars in Thousands) 

캐나다국립발레단에 소속되어 있는 무용수, 안무가, 무대스태프 등 관계자를 대신하여 

캐나다배우협회(Canadian Actors’ Equity Association, https://www.caea.com/)에

서 3년에 한 번씩 발레단과 협정을 통하여 보수 등에 대한 계약사항을 결정한다. 

1.2. 단원 채용 및 보수 

현재 캐나다국립발레단은 총 180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74명의 무용수와 

62명의 음악가, 15명의 의상스태프, 15명의 제작스태프, 14명의 예술스태프로 구성되

어 있다. 

인력 역할 인원 구분 계약기간

무용수  

(Dancers)/

안무가  

(Choreologist) 

기존의 작품과 새로운 

작품의 리허설과 공연

에 참여

74

∙ Dancer(Principal Dancers, Principal 

Character Artists, First/Second Soloists, 

Corps de Ballet)

∙ 안무가

  - 상주안무가: 시즌별 계약

  - 객원안무가: 시즌제가 아닌 특정 작품별 

계약) 등

시즌

(46주)

음악가  

(Musicians)

오케스트라 단원, 

오케스트라 매니저, 

음악사서 등

62

- 악기별(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플

롯,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혼, 트럼펫, 트

럼본, 투바, 하프, 팀파니, 퍼커션 등)

52주

<표 4-37> 캐나다국립발레단 인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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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제 계약한 아티스트(46주 단위로 계약 연장)는 격주로 은행 직접 입금의 방법으

로 보수가 지불되며, 보수 이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서비스 및 비용(추가 리허설, 투어, 

교통비, 주거비 등) 등에 대한 금액 또한 해당 주 다음 2주 이내에 지불하도록 한다. 시

즌제 계약이 아니라 특정 작품에 한정하여 계약한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계약 사항에 따

라 전자 송금으로 지불되며, 계약 만료일 7일 이내에 모든 지급이 완료되도록 한다. 일

주일 중 4일 이상 활동할 경우에는 일주일 전체 근무로 보상되지만 일주일 중 4일보다 

적은 일수 동안 공연이나 리허설을 하는 경우 일부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캐나다배우협회와의 협정에서 협정기간동안(3년)의 최소 주급 수당을 아래와 같이 명

시하고 있다. 

인력 역할 인원 구분 계약기간

스태프  

(Staff)

무대관리 및 의상, 교육 

등을 포함한 업무, 행정 

및 일정, 리허설 등을 

담당 

44

- 임원(Artistic Director, Executive Director, 

Music Director/Principal Conductor)

- 관객 및 기부자서비스

(Audience and Donor Services)

- 마케팅/홍보(Communications)

- 모금개발(Development)

- 교육 및 지역사회참여

(Education and Community Engagement)

- 의상(Wardrobe)

- 제작(Production, Production Workshop) 

- 행정(Administration) 및 회계(Finance)

출처:  NBCA Agreement 2019-2022

구분 2019-2020 2020-2021 2021-2022

Petit Corps 1,052.18 1,073.22 1,094.69

Corps de Ballet

Senior Corps

1,073.22

1,189.59

1,094.69

1,213.38

1,116.58

1,237.64

Coryphee
1,117.80

1,135.12

1,140.15

1,157.82

1,162.96

1,180.98

Second Soloist

Senior Second Soloist

1,175.97

1,270.04

1,199.49

1,295.44

1,223.48

1,321.35

First Soloist

Senior First Soloist

1,423.54

1,547.33

1,452.01

1,578.28

1,481.05

1,609.84

Principal Character Artist 1,617.88 1,650.24 1,683.25

Principal Dancer 1,652.54 1,685.59 1,719.31

<표 4-38> 캐나다국립발레단 최소 주급 수당 (단위: Dollars) 



238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연구

발레 이외에 노래하기 혹은 말하기, 비행 등의 추가적인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각 공연에 대해 일정 금액을 추가 보상 받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건강/치과보험제공과 

더불어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기발생연금급부수리적비용계산법(accrued benefit 

actuarial cost method)을 적용하고 경영진의 성과, 급여인상, 근속기간에 대한 최선

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1.3. 단원평가제도 

모든 아티스트는 최소 1년에 한번 예술 감독과 비공개 인터뷰를 진행한다. 자신의 역

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회의는 필요할 경우, 예술스태프 

멤버 등을 함께 초대할 수 있으며, 회의 전체는 녹취가 필수이며, 협회의 요청 시에는 

외부에 제공될 수 있다. 기관이 해당 아티스트와의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아티스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며, 캐나다배우협회에서 요구할 경우 모든 공식성

과 평가서 사본과 기타 모든 지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1년이내 활동한 예술가

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정년제도(퇴직제도)

무용수의 경우 예술감독의 승인을 받아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무용수는 더 이상 발

레댄서로서 전업 경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은퇴수당을 받을 수 

구분 2019-2020 2020-2021 2021-2022

Stage Manager “Outreach & 

Education”
1,052.18 1,073.22 1,094.69

Stage Manager

Assistant Stage Manager

Apprentice State Manager

1,652.54

1,114.08

759.76

1,685.59

1,136.37

774.95

1,719.31

1,159.09

790.45

Ballet Master/Mistress

Resident Choreographer
1,423.54 1,452.01 1,481.05

Narrator/Singer/Actor 1,141.31 1,164.13 1,187.42

Nutcracker Story Time Actor 759.83 775.03 790.53

Choreologist

Repetiteur/Coach
1,175.97 1,199.49 1,223.48

출처: NBCA Agreement 2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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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5시즌 이상을 마친 무용수는 비갱신 보상의 80%이상의 퇴직 보상을 받을 수 있

으며, 10시즌 이상 15시즌 미만을 마친 무용수는 60%이상의 퇴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5. 직업전환교육 

캐나다국립발레단은 자체적으로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러나 홈페이지에 동문(Alumni)에 대한 섹션을 마련하여 무용수, 음악가, 직원들이 퇴직 

이후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문에게는 동문카드

(Alumni ID)를 발급하여 무료 혹은 할인 티켓 혜택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동문의 이야

기가 곧 기관의 역사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문들의 추억을 아카이빙하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 

1.6. 복무규율 

어떤 아티스트도 계약에 서명하지 않고서 공연이나 리허설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

으며, 계약 후에는 다른 개인 혹은 회사와의 라이브공연 등 계약은 할 수 없다. 공연과 

관련하여 라디오나 TV에서의 출연제의는 승낙할 수 있으나 발레단의 사전 허가가 필요

하며 발레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 그 외에도 아티스트의 건강상황

이나, 이동 및 주거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전체 1년에 총 40주를 공연과 리허설에 할애하며, 연습에 필요한 아티스트의 최대 연

속 리허설 시간은 3시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대 리허설 3시간 이후 1시간의 휴식시간

을 가질 때까지 리허설을 재개할 수 없고, 아티스트가 공연하는 모든 기간에는 리허설 

시간이 7시간 30분 중 5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용수가 출산 

휴가 또는 20주 이상의 장애 휴가를 가졌을 경우 12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52주 계약자인 경우 5주이상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52주보다 짧은 시즌제 계약인 

경우에는 3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비시즌계약자의 경우에는  전체 시즌기간보다 짧

은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으며 계약 수수료의 6% 비율로 유급휴가를 대신 보상 받게 

된다. 유급 휴가 이외에도 무료 티켓, 할인티켓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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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국립발레단은 예술형식의 역사적, 현재적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

과 다원주의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술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직원, 파트

너 관객 및 지역 사회 간의 관계에서 다양성과 형평성을 포함하고자 다양한 문화적, 인

종적 배경, 시민권, 신념, 성별,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성적 취향, 나이, 결혼 생활 등 

다방면에서 모든 사람이 적절하고 접근가능한 조직이 되고자 회사의 정책과, 공연 레퍼

토리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발레단은 16개국에서 모인 무용수들은 13개의 언

어를 구성하고 있으며, 모든 무용수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반인종주의/반편견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흑인/원주민/유색인 등을 포함한 비백인(BIPOC/ non- 

Caucasian)인 구성원이 18명인 점에서도 조직이 지향하고자 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구성원이 반인종주의/반편견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든가 모든 피부톤을 위한 댄스웨어 및 신발을 주문하여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2. 일본 신국립극장 발레단186)

2.1. 신국립극장 발레단 개요 

일본은 예술문화진흥기금을 1990년에 설치하고 1992년 8월 제2국립극장의 건설에 

착수했으며, 1995년 4월 제2국립극장의 명칭을 ‘신국립극장’으로 결정하고 1997년 10

월에 개관하였다. 신국립극장은 특수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가 건립하였으며 1993년 

4월에 발족한 ‘공익재단법인 신국립극장운영재단’이 일본예술문화진흥회로부터 위탁받

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2001년에 정부가 내세운 특수법인의 정

리 합리화계획으로 독립 행정법인이 되었다(윤용준, 2012).187) 

신국립극장은 현대무대예술 공연을 주최하고, 민간예술단체등에 극장시설을 대관하

며, 예술가의 연수 등의 제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국립극장의 공연 등과 관련되는 

경비 (공익재단법인 신국립극장운영재단의 경비)는 입장료 수입 외에 독립 행정법인 일

본예술문화진흥회의 위탁비 (국비 포함) 및 다수의 민간기업, 개인 독지가 등으로부터의 

186) 국립극장(2011), 국립극장 전속단체 단원 오디션 제도 개선방안 연구. 
187) 윤용준(2012), 한국 국립극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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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188) 

신국립극장의 2020년 수지예산서189)에 따르면, 해당년도의 경상수익은 6,881,299

천엔(약 718억원) 이다. 이 중 업무위탁계약에 의해 수령하는 수탁수익(funds placed 

in trust)은 3,921,510천엔(약 109억원)으로 전체 경상수익의 약 57%를 차지하며, 티

켓판매수익, 외부공연수입, 공연부대수익, 중계방송수익을 포함한 공연사업수익은 1,74

7,301,000엔(약 182억원)으로 경상수익의 약 25%이다. 경상비 7,376,299천엔(약 770

억원) 중 임원보수, 급여수당, 복리후생비로 책정된 사업비와 관리비를 합하면 1,342,97

6천엔(약 140억원)으로 전체 경상비의 약 19%이다. 

[그림 4-5] 중앙정부, 독립행정법인일본예술문화진흥회, 신국립극장운영재단의 관계도

출처: 신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s://www.nntt.jac.go.jp/about/foundation/index.html)

신국립극장 발레단은 신국립극장의 개장과 함께 신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 설립되었

고 1997년 시마다 히로시를 초대 예술감독으로 선임하여 데뷔한 후 주요 고정작품을 

차례차례로 레퍼토리로 추가하고 있다.   

신국립극장 운영재단 제작부의 무용팀에서 발레단의 인사, 재정, 사업을 운영한다. 일

본의 경우 민간발레단은 발레교실을 기반으로 한 사제관계를 기본으로 하는데 자체극장

을 가지고 국가의 지원과 무용수의 보수가 지불되는 신국립극장 발레단은 무용수의 직

188) 신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s://www.nntt.jac.go.jp/about/foundation/index.html)
189) 신국립극장 2020년 수지예산서는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https://www.

nntt.jac.go.jp/about/report/budge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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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를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2022년 시즌 계약댄서는 Princi

pal(7명), Principal character artist(1명) First Solist(6명), Solist(9명), First artist

(15명), Artist(32명), 으로 총 69명이며, 등록댄서는 First Solist(3명), Solist(2명), Fir

st artist(2명), Artist(6명), Demi character(1명) 으로 총 14명이다.190) 

2020/2021시즌에는 발레 5작품 총 25회(온라인 라이브 공연 2회 포함) 공연을,  현

대무용(댄스) 2작품 총6회 공연을 상영하였으며, 2021/2022시즌은 발레 7작품 42회 

공연, 현대무용(댄스) 3작품 10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발레단은 신국립극장이 보유한 

오페라극장, 중극장, 소극장을 공연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정기주최공연 이외에

도, 발레연구소공연, 학생 및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특별기획 공연, 전국투어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2.2. 단원구성 및 계약방식

신국립극장의 경우 발레나 오페라는 전속단원이 있으나 1년 단위의 시즌 계약제로 운

영하고 있으므로 상임단원이 아니며, 3개의 연구소를 두고 예술가를 양성하고 있다. 시

즌계약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연금이나 실업자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윤용준, 2012).

시즌 계약댄서는 공연에 매회 출연하는 신국립극장 발레단 전속 무용수로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댄서는 다른 전속발레단 혹은 프리로 공연에 의해 신국립극장으로부

터 의뢰받았을 때만 출연하는 무용수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무용수는 Principal, First 

Solist, Solist, Coryphees, Corps de Ballet, Apprentices로 구분하여 보수와 대우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상시평가제도는 없고, 단원들의 승급은 예술감독의 절대권한에 속

한다. 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으로 재임 가능하다. 

신국립극장 발레단은 발레연수소도 병설하고 있어 매년 오디션으로 6명 정도 선발하

여 2년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는 신국립발레단 무용수 solist 이상이며 발표

회 및 무대 실습으로 신국립극장 발레단의 공연에 참가하기도 한다. 연수 후 입단 오디

션을 받아 합격하면 다음 시즌부터 신국립극장 발레단의 단원이 된다. 

190) 신국립극단발레단 홈페이지 (https://www.nntt.jac.go.jp/ballet/nbj/dancer/index.html#season) 

검색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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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수 및 근무조건

단원의 보수는 보장되지 않고 1회 레슨비(연습), 1회 공연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

다.2021년 수지예산서에 따르면, 전체 경상비의  예산은 신국립극장의 규정에 의한 출

연료로 지급되며 단원의 신분과 경력에 의해 결정된다.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발레교실에서 가르치는 무용수가 대다수이다. 

계약기간 중의 연습일과 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의 지정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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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1. 국내 공연예술단 인력운영 사례분석의 결과

1.1. 국립 공연예술단 

가. 전속단체인 국립공연예술단

국립예술단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일반단원의 경우 공개경쟁전형 또는 특별전형

을 통해 채용되며 2년간의 능력검증계약 이후 고용안정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년 상시

평가(80%)와 경력기간에 따라 2~3년마다 예술성평가(기량평가, 오디션평가, 20%)를 거

치게 되며 평가결과는 징계 및 성과연봉에 반영된다. 상시평가는 연출자나 예술감독, 외

부2인이, 기량평가는 극장과 노조가 추천한 6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립창

극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이나 국립무용단은 만55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속20년 이상 단원에 대해 명예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조기퇴직을 위한 

유인기제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제도

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노후 안정성이 인정된다. 직업전환을 위한 별도

의 지원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주5일 3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정한 유연성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겸직은 금지되나 개인레슨을 제외한 대외활

동은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월5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연봉과 수당을 포함한 일반단원의 

연평균 보수는 약 6,100만원 수준으로 다른 국공립예술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매년 노사임금협상을 통해 기본연봉 인상률과 성과연봉 기준액을 정한다. 2019

년 기준 전속단체 지출예산은 약 143.7억원이며, 인건비는 113억원, 티켓수익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약 13억원으로 나타났다. 



248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연구

<표 5-1>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의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구성

현원 43명(정원 70)

- 예술감독: 1명

- 일반단원: 38명 

- 직책단원: 1명 

- 기획단원: 3명 

현원 55명(정원 70)

- 예술감독: 1명

- 일반단원: 50명 

- 직책단원: 1명 

- 기획단원: 3명 

현원 59명(정원 70)

- 예술감독: 1명

- 일반단원: 51명 

- 직책단원: 4명 

- 기획단원: 3명 

채용계약

∙ 예술감독: 3년 

∙ 일반단원 : 공개경쟁전형(서류/실기/면접)/특별전형

∙ 직책단원: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극장장이 계약 체결  

단원평가

∙ 상시평가 80%(공연평가30%, 복무성실도30%, 공연참여도20%) + 예술성평가 20% 

- 상시평가는 공연 연4회(작품) 이상 

- 예술성평가는 자유1종목에 대해 10년 미만은 2년에 1회, 10년 이상은 3년에 1회

- 평가자 : 6인 (극장추천 3인 + 노조추천 6인중 3인)   

평가결과의 

활용

∙ 75점 미만인 경우 경고처분, 3회 이상 누적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 가능

∙ 성과연봉에 반영(가~마등급) : 100~124%     

보수 

(2020)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연봉외 수당

∙ 수당 : 정액급식비, 공연수당(출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사례수당, 휴일근무수당, 대

체휴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 일반단원 평균보수 : 약 6178만원

∙ 기획/직책단원 평균보수 : 5505만원 

∙ 전체 단원 평균보수 : 5842만원 

정년 만 60세 만 55세 만 60세 

조기퇴직제도
∙ 근속기간 20년 이상 단원에 대해 명예퇴직제도 규정(명예퇴직수당 지급) 

∙ 직업전환지원 프로그램 없음 

근무시간 ∙ 1일 6시간(10시~17:00), 주5일 30시간, 수기로 출퇴근기록 관리 

휴가 
∙ 연차휴가, 여성보건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연후휴가(정기공연 2~3일당 1일, 5일 이내) 

∙ 공휴일(토요일 포함) 공연 대체휴무, 공휴일 연습시 보상휴가 또는 수당 지급   

대외활동 
∙ 원칙적으로 겸직금지(강의, 대외활동은 3일전 사전승인 하에 가능하나, 개인레슨은 금지)  

∙ 월간 5회 이내(강의 제외) 

공연활동

(2019)
53회(13편) 17회(6편) 29회(13편) 

관람객

(2019)
22,529명 10,452명 12,992명 

예산 

(2019)

∙ 전속단체 지출예산 143.7억원 (국고) 

 - 인건비 113.6억원 (78.7%)

 - 자체수입 : 13억원 (9.1%) 

주: 예산의 괄호( )는 지출예산 대비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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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정단원의 경우 공개채용을 거쳐 신규 채용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되 누적 3회 경고를 받은 정단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단원 

평가는 매년 기여도평가에 해당하는 성과평가(30%)와 2년마다 실기평가로 실시되는 기

량평가(70%)가 이루어지며, 성과평가는 예술감독과 보직단원이, 기량평가는 단원평가위

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재계약 여부 및 성과급 산정에 활용된다. 정단원의 

계약상한연령은 만 60세이며, 공무원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명예퇴직제도나 직업

전환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주5일 30시간이며 원칙적으로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겸직허가 등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 개인레슨 등의 영리활동은 금지한다. 2019년 기준, 국악연주단 운영예산 

233억원에서 티켓수입은 약 2억7천만원(1.2%)이다. 

<표 5-2>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단원구성

현원 71명(정원 82명)

- 예술감독: 1명

- 보직단원: 4명

- 정단원: 66명

현원 53명(정원 56명)

- 예술감독: 1명

- 보직단원: 3명

- 정단원: 49명

현원 51명(정원 54명)

- 예술감독: 1명

- 보직단원: 3명

- 정단원: 47명

현원 50명(정원 54명)

- 예술감독: 1명

- 보직단원: 3명

- 정단원: 46명

- 기획단원: 15명(정원 외 별도) 

채용계약

∙ 예술감독: 최초 2년,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

∙ 보직단원: 공개채용 보직단원은 최초 2년,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 중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임명 가능

∙ 정단원: 공개채용(서류/실기/면접)-2년 단위로 재계약 

단원평가

∙ 기량평가 70%(실기평가)+성과평가 30%(기여도평가)

- 기량평가는 2년마다 실기평가로 진행하며 단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성과평가는 매년 기여도 평가로 실시하며, 소속 예술감독과 보직단원이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 정단원 재계약 평가, 수석·부수석 임명,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보수 

∙ 기본연봉 + 연봉 외 수당 + 성과급 + 공연출연특별수당 등 

∙ 연봉 외 수당: 직책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예술감독 기본 연봉 기준: 5,300만원~7,000만원

 - 공개채용 보직단원 기본 연봉 기준: 3,500만원~5,500만원

 - 정단원 기본 연봉 기준: 1,800만원~5,500만원

정년 ∙ 계약상한연령 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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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산의 괄호( )는 지출예산 대비 비율을 의미함 

나. 재단법인화된 국립공연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극단은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설립되었다가 국립발레단

과 국립합창단은 1999년에, 국립극단은 2010년에 독립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서울예

술단은 1990년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은 정단원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

년 단위 재계약이 정년까지 이루어지나, 시즌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재)국립극단의 경

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추가계약가능기간이 최대 1년 이내이므로, 최대 2년

까지만 계약이 가능하다.

국립발레단과 국립합창단은 실기평정(70%)을 매년 1회(필요할 경우 추가1회) 실시하

고 있으며 평가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수행한다. 기타 기여도평정은 

예술감독이, 근태평정은 출근부 현황을 토대로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재계약 및 등급조

정(10등급), 성과급 지급에 활용된다. 서울예술단의 경우 실기평가(기량평가)는 없고, 상

시평가만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징계 및 등급상향조정에 활용된다. 

국립발레단의 정년은 만60세이며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명예퇴직제도, 2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희망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

업전환교육을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으나 해외연수, 지도자과정 등 교육훈련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조기퇴직제

도

∙ 명예퇴직제도 없음

∙ 직업전환지원 프로그램 없음

근무시간 ∙ 화~토요일(10:00~17:00), 주 5일 30시간, 수기로 출퇴근기록 관리

휴가 
∙ 연차휴가, 여성보건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보상휴가 등

∙ 공연 대체휴무, 공휴일 연습시 보상휴가 지급 

대외활동 ∙ 원칙적으로 겸직금지(강의, 대외활동은 사전승인 하에 가능하나, 개인레슨은 금지)  

공연활동

(2019)

∙ 공연 편수: 44편

∙ 공연 횟수: 185회

관람객

(2019)
∙ 54,296명

예산 
∙ 2019년 국악연주단 운영예산 23,315백만원

- 국악연주단 공연 티켓수익 266백만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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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합창단의 정년은 58세이며, 서울예술단은 정년규정이 없다. 국립극단은 2021년

까지 채용오디션에 만46세 나이제한을 두었으나 2022년부터는 나이제한을 폐지하였다. 

역시 직업전환교육이나 명퇴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5일 30시간이며 원

칙적으로 겸직이나 타 공연 출연이 금지되나 예술단의 발전과 위상정립에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예술감독의 허가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국립극단의 경우 공연 연습기간에 

합의된 근무조건에 따르며, 3회 이상 지각이나 결석이 있을 경우 경고나 계약해지의 사

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기간 중 타공연 출연 등 대외활동은 금지되나 

부득이할 경우 예술감독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전동의 없이 대외활동

을 할 경우 경고 및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표 5-3> 재단법인화된 국립예술단의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재)국립발레단 (재)국립합창단 (재)서울예술단 (재)국립극단

단원

구성

정원 91명

∙단장 및 예술감독: 1명

∙ 단원: 77명

- 부예술감독1명

- 발레마스터:5명

- 수석무용수:7명

- 솔리스트:25명

- 코르드:31명

- 반주자:1명

- 무대스탭:4명

- 물리치료사:2명 

∙ 사무국 직원: 13명 

∙ 기획단원: 3명 

정원 60명

-단장 및 예술감독: 1명

-부지휘자: 1명

-지도위원: 1명

-직책단원: 7명

-출연단원: 41명

-사무국 직원: 9명 

현원 43명(정원53명)

-예술감독: 1인 

-지도위원: 2인

-수석단원: 3인

-차석단원: 4인 

-단원: 29명 

-기술감독: 1명

-무대지원단원: 3명 

현원14명(정원30명)

-예술감독1인

-시즌단원14명

채용

계약

∙ 예술감독: *년 

∙ 단원 : 공개경쟁전형

(실기/면접)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 

∙ 예술감독: 3년 

∙ 단원 : 공개경쟁전형

(실기/면접) 

∙ 단원:공개경쟁전형

(서류/실기/면접) 

- 1년 단위 계약   

∙ 예술감독: 3년 

∙ 시즌단원: 공개경쟁전

형/1년단위, 1년 재

계약 가능

단원

평가

∙ 매년 평가

- 공연기여도(50%), 

캐스팅 가산점(25%), 

기타공연 평가(25%)

∙ 매년 평가(실기평정

70%, 기여도10%, 근

태평정10%, 경력년

수 10%)

- 실기평정: 매년 1회, 

예술성 50%+발전성 

20%(예술감독이 실

기내용을 정하고 외

∙ 매년 상시평가(능력평

가60%, 태도평가30%, 

업적평가10%) 

- 능력평가(60%): 공연

기여도(40%)+예술

적자기계발(20%); 

평가자 예술감독, 감독,

연출, 안무, 음악감독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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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립발레단 (재)국립합창단 (재)서울예술단 (재)국립극단

부 전문가 7인 위촉)

- 기여도평정: 상하반

기 연2회

- 근태평정: 분기별로 

연4회(일일 출근부현

황 기준, 공적 포상

시 가산점/징계시 감

점 등)

- 경력년수: 연차별 차

등 점수

- 태도평가(30%): 평가

위원회 및 출결평가 

- 업적평가(10%): 

근무경력 계량평가 

평가결과

의 활용

∙10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조정에 반영

∙성과급에 반영

∙10등급으로 구분하며, 

∙경력년수를 제외한 90

점 만점에 70점 미만

인 경우 직권 계약 해

지

∙연봉수준에 반영

(10등급제)

∙등급조정 및 성과연봉

에 반영(S/A/B/C등

급)

∙70점 미만인 경우 

징계 가능  

해당없음

보수 

∙기본연봉 + 성과급 + 

연봉외 수당

∙수당 : 공연수당, 연장

휴일근무수당, 육아휴

직수당, 야간노동교통

비 및 야간근로식대, 

자녀학기보조, 복지포

인트 등 

∙출연단원 기본연봉 : 

3300-6500만원

∙2019년 연평균보수(기

본연봉, 제수당 포함) 

약 4966만원 

∙연봉제(10등급)

∙수당: 공연수당, 솔로

수당 등

∙전체 단원 보수: 

3190-6850만원

∙ 연 봉 제 ( 1 0 등 급 ) : 

2726만원~4711만원 

∙지도위원,감독:

 4,828만원~6,293만원 

∙등급별 공연수당

(회당 5~12만원)

∙출연료+단원수당 

정년 ∙60세 ∙58세 정년규정 없음 정년규정 없음

조기퇴직

제도

∙명예퇴직제도 규정(명

예퇴직수당 지급)없음

∙직업전환지원 프로그

램 없음 

∙명예퇴직제도 규정(명

예퇴직수당 지급)없음

∙직업전환지원 프로그

램 없음

∙명예퇴직제도 규정(명

예퇴직수당 지급)없음

∙직업전환지원 프로그

램 없음

해당없음

근무

시간

∙출연단원: 1일 6시간

(11:00~18:00), 주5

일 30시간, 수기로 출

퇴근기록 관리

∙그 외: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단원: 1일 6시간(10

시~17:00), 주5일 30

시간, 수기로 출퇴근기

록 관리

∙그 외: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단원: 1일 6시간

(10시~17:00),
연습시간 합의

휴가 ∙연차휴가, 여성보건휴 ∙휴일근무대체휴가, 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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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산의 괄호( )는 지출예산 대비 비율을 의미함 

1.2. 공립 공연예술단

가. 전속단체인 공립공연예술단 : 세종문화회관 전속 예술단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의 전속예술단의 일반단원의 경우191)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채용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년까지 고용된다. 

단원의 평가는 실기평가는 없고 매년 반기별로 상시평가(조직성실도, 단체공연활동, 

예술적 자기계발, 사회봉사)가 이루어지며, 단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한정한 평가로 

공연의 질적 수준 등 비평적 평가는 제외된다. 평가결과는 직책단원으로의 승진 시에 

활용된다. 다만 수석, 부수석 등 직책단원의 경우 일부 오디션 선발한다. 

191) 9개의 전속단체를 두고 있으나, 정단원을 두고 있지 않은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유스

오케스트라단, 오페라단을 제외한 나머지 전속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재)국립발레단 (재)국립합창단 (재)서울예술단 (재)국립극단

가, 병가, 공가, 특별휴

가, 공연후휴가(정기공

연 2~3일당 1일, 5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포함) 

공연 대체휴무, 공휴일 

연습시 보상휴가 또는 

수당 지급   

차휴가, 공가, 병가, 

청원 휴가 및 특별휴

가 등

∙공연 종료 후 3일 범

위내에서 특별 휴가 

지급

∙공연 종료후 1일 부과

하는 공연휴가제도 

∙동하계휴가(각5일) 

대외활동 

∙원칙적으로 겸직/출연

금지(예술감동의 사전

승인 하에 가능) 

∙원칙적으로 겸직/출연

금지(단장의 사전승인 

하에 가능)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겸업, 외부출연, 출강 

금지(10일전 사전승인 

하에 가능) 

∙원칙적으로 금지

(사전승인 하에 가능)

공연활동

(2019)
∙33회(9편) ∙54회(39편) ∙83회(6편) ∙313회(19편)

관람객

(2019)
자료없음 자료없음 57,098명 70,125명

예산

(2020)

∙2020년 지출예산 : 

128.3억원 

-국고보조금 : 88.7억원

(69.1%)

-자체수입 : 39.6억원

(30.9%) 

-인건비 : 41.4억원

(32.3%)  

∙2020년 지출예산 : 

55억원 

-국고보조금: 45억원

(81.8%)

-예술사업수입:7.9억원

(14.4%)

- 인 건 비 : 2 8 . 3 억 원

(51.4%)

∙ 2020년 지출예산 : 

96.5억원 

-국고보조금: 61.6억원 

(63.8%)

-자체수입 : 34.9억원 

(36.2%)

-인건비: 29.5억원

(30.6%)

∙2020년 지출예산: 

137억원 

- 국고보조금 110.8억원

  (80.9%)

- 자체수입:26.2억원

  (19.1%)

- 인건비:35.7억원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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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정년은 만60세이며 1년~15년 미만 근속 단원에 대해 퇴직당시 평균임금 6개

월 범위 내의 금액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기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큰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주5일 30시간이며 월3회, 월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출

연이나 겸직은 단장과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된다. 단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호봉(1~40호봉)에 따른 장기근속수당 및 기타 수당을 받고 있으며, 10호봉이 약 월

120만원, 20호봉이 약 150만원, 10호봉 기준 장기근속수당은 약 16만원이다. 2019년 

기준 수당을 포함한 예술단 평균보수는 연평균 약 509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기준 세종문화회관 전속예술단 예산은 53.8억원이며, 공연수입은 27.2억원,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는 90.8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5-4> 세종문화회관 전속 예술단의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단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서울시무용단 서울시뮤지컬단 서울시합창단 서울시극단

단원구성

현원 41명

(정원 57)

- 단장:1

- 지휘자:2

- 단원 36

현원 36명

(정원 53)

- 단장:1

- 지도위원: 2

- 단원: 31

현원 31명

(정원 53)

- 단장: 1

- 지도위원: 4

- 단원: 23

현원 46명

(정원 63)

- 단장: 1

- 단원 42

현원 10명

(정원 11)

- 단장: 1

- 지도위원 2

- 단원:7

채용계약

∙ 단장/지휘자: 2-3년 계약(연임가능)

∙ 일반단원: 공개경쟁전형/정규직 고용

∙ 직책단원: 정규직 단원 중 선발 임기 1년

단원평가

∙ 상시평가/반기별평가 시행 

  - 조직성실도(15%), 단체공연활동(60%), 예술적 자기계발(15%), 사회봉사 (10%)

  - 능력과 태도의 경우 질적지표/업적에 대하여 양적 지표

평가결과

의 활용

∙ 단원 근무평정에 반영하되, 재계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직책단원 승진시 활용 

보수 

∙ 기본급(호봉제+직급수당)+ 기타 수당+복리후생비 

∙ 수당: 제수당,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사례수당, 휴일근무수당, 

대체휴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 예술단 호봉급 1~40호봉 622,730~1,884,190원/직책수당 600,000~850,000원

∙ 2019년 예술단 평균 보수 : 약 5100만원 (기본급 및 제수당 포함)  

정년 ∙ 만 60세 

조기퇴직

제도

∙ 1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자진퇴직 신청 가능

∙ 퇴직당시 평균임금 6개월 범위 내의 금액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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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단법인화된 공립공연예술단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에서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했다. 공

개경쟁을 통해 신규단원을 채용하며 단원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1~3년)과 재계약여

부가 결정된다. 매년 상시평가(예능도평가80%, 공연참여도 및 근무태도평가20%)가 이

루어지며 예능도평가에서 하위등급(하위25%)을 받은 단원, 또는 음악감독이 더 이상 직

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원들을 대상으로 실기평가(기량평가)가 이

루어진다. 실기평가에서 불합격을 판정받은 단원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단원들의 정년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명예퇴직제도나 조기퇴직제도, 직업전

환을 위한 지원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 주5일 40시간이며 영리목적의 겸직과 타공연 

출연, 외부출강은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하다.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 그리고 

제 수당으로 구성되며  2020년 제수당을 포함한 연평균 보수는 약 7227만원으로 조사

되었다. 2019년 기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예산은 206억원, 서울시 출연금은 136.3억

원, 자주재원은 51.9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단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서울시무용단 서울시뮤지컬단 서울시합창단 서울시극단

근무시간
∙ 1일 6시간(시업시간 10:00시~종업시간 17:00시) 1주 3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

휴가 
∙ 연차휴가, 여성보건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연후휴가(정기공연 2~3일당 1일, 5일 이내) 

∙ 공휴일(토요일 포함) 공연 대체휴무, 공휴일 연습시 보상휴가 또는 수당 지급   

대외활동 

∙ 외부출연 및 겸직: 단장과 사장의 결재 원칙

∙ 월 3회,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 금지

  - 이 상한을 초과하려면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사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

공연활동

(2019)
16건/19회 14건(25회) 8건(47회) 24건(35회) 9건(98회)

관람객

(2019)
4,484명 6,832명 40,604명 9,916명 18,983명

예산

(2019)

예술단 예산 : 53.8억원 

- 공연수입 27.2억원, 인건비(수당포함) 90.8억원 

주: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단은 총 9개로 구성되어있으나, 이 중 청소년단체와 단원 고용방식이 계약직인 경우(오페라단)

을 제외하여 표로 정리함

주: 예산의 괄호( )는 지출예산 대비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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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구성
현원 98명(정원 123)

- 지휘자 : 2 / - 단원 : 92 / - 악보위원 : 4

채용계약
∙ 일반단원: 공개경쟁전형/단원평가 결과에 따라 1년, 2년, 3년으로 계약

∙ 직책단원: 3년 한도로 근로계약

단원평가

∙ 상시평가

  - 예능도 평가(80%), 공연참여도 및 근무태도평가(20%)

  - 일반단원은 S1~L2(6등급), 직책단원은 S1~S4(4등급) 구분

∙ 실기평가

  - 대상: 상시평가의 예능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단원들, 일반단원 중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단원

  - 1개월간의 준비기간 이후, 오디션 실시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 경과에 따라 계약기간 결정 : 평균성적 상위 25%: 3년 계약, 상위 25%~75%: 

2년 계약, 하위 25%: 1년 계약

∙ 실기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직책단원의 일반단원 강등 가능, 단원 해촉 가능

보수 

∙ 연봉제 = 기본급 + 각종 수당 + 성과급

∙ 수당: 연습수당, 공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학비보조수당, 급량비와 교통비 등

∙ 2020년 연평균 보수(제수당 포함)는 약 7,227만원 

정년 ∙ 정해지지 않음(경영본부는 만 60세)

조기퇴직제도 ∙ 없음

근무시간
∙ 1일 8시간(시업시간 9:00시~종업시간 18:00시) / 휴게시간 12:00~13:00

∙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

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15일의 유급휴가

∙ 3년 이상 근무직원에 계속근로연수 매년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제공

대외활동 

∙ 외부출연 : 사전에 외부출연승인신청서를 출연 2주전에 제출하고 승인

∙ 해외 공연 출연 : 사전에 해외여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 외부출강 : 사전에 출강승인신청서를 출강 2주전에 제출하고 승인

  - 주6시간 이내 출강 가능

공연활동

(2019)

총 115회

- 정기공연 : 40 / - 공익공연 : 72 / - 순회/협력공연 : 3

관람객

(2019)

총 102,343명

- 정기공연 : 53,640 / - 공익공연 : 45,322 / - 순회/협력공연 : 3,381

예산 

(2019)

지출예산 : 206억원 

- 서울시 출연금 : 136.3억원 (66.1%)

- 자주재원 : 51.9억원 (25.2%)

- 인건비 : 124.8억원 (60.6%)

주1:예산자료는 서울시립교향악단(2020). 서울시립교향악단 2019 연차보고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주2: 예산의 괄호( )는 지출예산 대비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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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영 사례분석의 결과

2.1. 영국

영국 공연예술단 사례분석은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로열발레단, 그리고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영국 공연예술단 단원들의 계약조건과 보수 

등 고용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예술단체 고용주(극장 또는 이를 대표하는 협회)와 각 예

술분야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배우와 무용수는 Equity, 오케스트라의 경우 Musician’s 

Union)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최소한의 임금, 수당, 근무시간, 휴가 등의 기준이 계약가

이드로 제시된다(3년 단위). 정부지원을 받은 단체 대상 계약 가이드와 로열/내셔널 단

체 대상의 가이드가 별도로 존재한다.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경우 주기적인 평가가 없고, 로열발레단의 경우 매시즌마

다 예술감독과 1:1 면담을 통해 피드백과 조력을 진행한다. 공연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

가 생길 경우 공식적인 절차가 있으나 양측 모두에 심각한 폐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를 통해 처리한다.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 연주활동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포착되는 경우 먼저 1:1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책을 탐색하고, 정한 기간에 회복

되지 않는 경우 오디션과 심리를 통해 공식적인 재평가절차가 진행된다. 

영국의 경우 「2006 고용평등(연령)규정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

s)」에서 65세를 기본퇴직연령으로 정년을 정하였으나 연령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11년 제정된 「2011 고용평등(정년연령규정 폐지)규정 (The Employment Equality 

(Repeal of Retirement Age Provisions) Regulations 2011)」에 의해 정년퇴직연령

이 폐지되었다.192) 따라서 공연예술단에도 정해진 정년 규정은 없으며 재계약이 이루어

지는 한 언제까지라도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고도의 신체적 역량이 요구되는 

로열발레단 무용수의 경우 평균적으로 40대 초중반에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만 퇴직할 단계에 이른 것이 포착되면 예술감독 등과 대화를 통해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

을 거치며 발레단 차원에서 Dancers Career Development Fund(DCDF)에의 납입을 

통해 단원들의 직업전환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상주하고 있는 극장인 로열오페라하우스 

192) 세계 주요국의 정년제도(2020.3).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이트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

=A&AST_SEQ=3891&CTS_SEQ=48744&searchType=all&pageIndex=undefined&ET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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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도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직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가 잘 맞으면 

로열발레단의 교육자나 물리치료사, 사무직원 등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경우 노조 Equity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버밍

업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도 Group Stakeholder Pension Plan에 자동가입되

어 은퇴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193)

근무시간과 휴가 등은 분야별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며 최대근무

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시즌 중에는 예술감독 등의 사전 허가

를 받아야 대외활동을 할 수 있으나 로열발레단의 경우 비시즌기간 동안에는 레인레슨

을 포함하여 대외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다.  

단원의 보수는 기본임금, 공연수당을 포함한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노조

가 제시한 임금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극장의 등급과 연차, 직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로열 셰익스피어 발레단의 경우 기본주급이 대략 73만원~88만원, 로열발레단의 

기본연봉은 4,474만원~8,950만원,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 10년차 Tutti

단원의 기본연봉은 약 5,206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열발레단과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 매년 약 150회 내외의 공연활동을,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경우 약 2,255회를 넘어서는 공연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

객 수는 연간 30만~190만명에 이른다. 정부지원비율은 약 18%(로열 셰익스피어 컴퍼

니)~31.3(버밍엄시 오케스트라)%이며 자체수입비율이 48.5%(버밍엄시 오케스트라)~ 

79%(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 영국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193) 정년이 사라진 영국에는 과거의 직장연금 대신 다른 종류의 직장연금(workplace pension)제도가 생겼

다. 피고용자가 자신의 연봉 3%를 내면 고용자가 2%를 보조해주는 연금제도이다. 최대 8%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개인과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미래에 대비하라는 제도이다.(출처: 주간조선(2019), 정년 

없앤 영국에서 벌어진 일들. 권석하.2019.6.1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7&nNewsNumb=002561100008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RSC)

로열발레단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구성 27명의 앙상블 단원
정규직단원: 137명

계약직단원: 약80명

- 음악감독

- 합창지휘자 

- 정규직단원:70명 

채용계약
∙극단 캐스팅 부서와 예술감독, 

연출이 물색하고 오디션을 통

∙단원의 95%는 로열발레스쿨

을 통해 입단 

∙결원발생시 공개경쟁채용(내부 

단원 주도 오디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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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RSC)

로열발레단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해 캐스팅 

∙6개월을 최소단위

∙서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 전

까지 고용하는 경우도 있음

∙앙상블단원의 경우 3년계약 

∙노조 equity와 ITAC간 고용윤

리가이드에 따라 계약 

∙1년 단위 계약 

단원평가 주기적인 평가 없음 

매 시즌마다 예술감독과 1:1 면

담(오디션형 평가 없음)

단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될 경

우 capability prodedure가 있

으나 가능한 회피

(현재까지 역량을 이유로 해고된 

단원은 1명) 

∙연주에 문제가 포착되는 경우 

1:1면담 통해 문제해결책 탐색 

– 정한 기간에 회복이 되지 않

는 경우 공식적인 재평가절차

(검토기간-재시도/재오디션-

심리, 66% 이상 평가위원 투

표)

평가결과

의 활용
- 피드백과 조력 

보수 

∙기본임금+공연수당+기타복지

수당+연금

∙equity가이드라인: 극장등급에 

따라 £454.50 ~ £555.50

(주급)

∙무용수는 equity를 통해 단체

협약

- 기본연봉: £28,000~ £56,000 

- 수석무용수는 단체협약과 상

관없이 개별협상을 통한 계약 

∙오케스트라는 Musicians’ 

union을 통해 단체협약 

∙연차 및 직책에 따른 기본연봉 

+ 각종 수당 

∙Musician’s Union을 통한 단

체협약을 통해 결정

- 악장 및 수석 등 일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계약

∙10년차 Tutti의 기본연봉: 

32,581£(약 5206만원) 

정년 정년제도 폐지 

∙정년제도 폐지 

∙퇴직할 단계에 이른 것이 포착

되면 예술감독 등과 대화를 통

해 준비과정 

∙평균적으로 40대 초중반에 퇴

직(캐릭터 무용수는 50대까지

도 활동)  

정년제도 폐지

퇴직제도
노조 equity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  

∙Dancers Career Development 

Fund(DCDF)를 통한 직업전환교육

∙로열오페라하우스 차원의 직원

교육과정(학자금 지원 포함)

∙로열발레단 사무직 등으로 전

환(재원조성, 물리치료사, 교육

자, 기획팀 등) 

Group Stakeholder Pension 

Plan에 자동가입(개인연금으로 

대체 가능) 

근무시간

주6일, 주당 최대근무시간은 40~

46시간(공연일정에 따라 최대근

무시간, 휴식시간 등 규정) 

주6일, 주당 최대근무시간은 40~ 

46시간(공연일정에 따라 최대근

무시간, 휴식시간 등 규정) 

∙주40시간(의무근무시간_의무

연습시간+대기시간)

∙최대근무시간 규정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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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예산의 괄호( )는 지출예산 대비 비율을 의미함 

2.2. 미국

미국에 대한 사례분석은 국공립 예술단을 주로 다룬 다른 국가와는 달리 민간 비영리단체

에 해당하나 상업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미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오페라

(MET),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메리칸 발레씨어터(ABT)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194) 2018-2019 시즌 기준 
195) 2019-2020 시즌 기준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RSC)

로열발레단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외활동 

계약서에 의거하여 단체 책임자

의 사전 서면허가를 받지 않고는 

대외활동 할 수 없음

연중 휴무기간 중에는 개인레슨 

포함 대외활동 허용 

그 외 기간에는 예술감독의 사전 

승인 필요 

공연활동
2018/2019시즌 

2,255회(29편) 

2018/2019 시즌

11편(신작3, 레퍼토리8)

공연일수: 144일 

연간 약 150회 이상 공연 

관람객

(2019)
약 170만명 31만7천명 190만명 

예산 

(총 수입)£ 8644만194)

- 정부지원 1550만£(18%)

- 민간후원 2604만£(3%)  

- 자체수입 6747만£(79%) 

(총 지출)£ 8299만

(재무성과) 345만£ 흑자

£1400만(180만 파운드 흑자)

(총 수입) £927만195) 

- 정부지원:£290만(31.3%)

- 민간후원: £186만(20%)

- 자체수입:£450만(48.5%)

(총 지출) £1090만

(재무성과) £40만  적자)

특징

∙왕립헌장(Royal charter)을 

부여받은 비영리 자선단체 

∙분야별 노조를 통한 협상 및 

지원 

∙정년제도 폐지 

∙교육기회 제공하는 Shakespeare 

gym

∙Royal Actors Company를 

두어 3년간 앙상블 단원계약

(3개 작품중 2개 함께 공연) 

∙왕립헌장(Royal charter)을 부

여받은 로열오페라하우스 상주

단체

∙로열발레스쿨과 차터로 연계  

∙분야별 노조를 통한 협상 및 지원 

∙무용수의 경우 통상 40대 초중

반에 퇴직 

∙Dancers Career Development 

Fund(DCD)를 통한 직업전환

교육

∙로열오페라하우스 차원의 직원

교육과정

∙로열발레단 사무직 등으로 전

환 가능 

∙연중 휴무기간 중에는 개인레

슨 포함 대외활동 허용 

∙1919년 영국정부 지원 첫 오

케스트라 단체로 설립 

∙지역기반 비영리 민간 오케스

트라(버밍엄 심포니홀의 상주 

오케스트라) 

∙분야별 노조를 통한 협상 및 지

원 

∙연주에 문제가 포착되는 경우 

1:1면담 통해 문제해결책 탐색 

– 정한 기간에 회복이 되지 않

는 경우 공식적인 재평가절차

∙정년제도 폐지 

∙단원활동의 크레딧 요율 제시

을 통한 근무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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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연예술단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분야별 노조(합창단원, 무용수 

등은 전미음악예술가조합 AGMA, 오케스트라는 Local 802 AFM)의 협상을 통한 단체

협약에 따라 고용조건 등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경우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단원은 상임단원으로(1년 단위 

계약 연장), 무용단이나 솔로이스트 등은 시즌기반 계약이 이루어진다. 규정위반이나 직

무역량이 부족할 경우 계약종료 통보가 가능하며, 특히 실력부족을 이유로 할 경우 3인

의 리뷰위원회 검증에 따라 결정되나 1년에 1인 이상은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결원이 발생했을 때 공개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며 연단위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는데 해촉통보를 받은 경우 재심사위원회 및 노

조의 중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아메리칸 발레씨어터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면 오디션을 

통해 견습단원을 선발하고, 견습단원에 대한 내부심사를 통해 정단원으로의 승급이 이루

어진다. 뉴욕필의 경우 신입단원의 견습과정 중 평가가 있으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뉴욕필 모두 정단원에 대한 제도화된 평가제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의 경우 공연준비가 미흡할 경우 코칭레슨 또는 참여비중이나 출연료 삭

감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고용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정년퇴직은 없다. 다만, 「사회

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연금 수령 개시 가능 연령이 67세에 근접하게 되면 은퇴를 고

려하게 된다. 미국 공연예술단 또한 별도의 정년은 없으나 메트 오페라의 경우 대부분 

매년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뉴

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경우 노령화를 이유로 한 해촉결정은 고용연령차별금지법에 

따른 법률 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정단원의 고용유지 관례를 따른

다. 아메리칸발레씨어터 단원의 경우 다른 무용수와 마찬가지로 30대 중반 이후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별금 제도가 있어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촉

이나 은퇴, 혹은 자발적 퇴직 시 전별금(exit pay)을 근속연수에 따라 1주일 주급~15주 

주급까지 받는다. 미국의 무용단들은 인근 대학과 제휴를 맺고 무용수들에게 파트타임으

로 대학수업을 받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ABT를 비롯하여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은퇴무용수를 위한 뉴욕 무용수 직업전환단체(CTFD)를 통해 커리어 상담 및 워크

숍, 직업전환교육시 장학금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근로자는 대부분 연소득의 15.3%를 연방보험기여세로 납부(12.4%는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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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2.9%는 고령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세)하며 이외에 회사연금이나 개인연금 플랜에 

가입한다. 메트오페라나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자체적인 은퇴연금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는 계약직 단원의 경우 대신 노조가 운영하는 AGMA은퇴

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공연예술단은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한 비율의 회사부담

금을 불입한다. 이외에도 의료보험, 생명보험, 악기보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아메리칸발레씨어터의 경우 AGMA은퇴연금에 기여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퇴직 

규정에 따라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경우 상당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

에 30세 중후반에 조기퇴직한 무용수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시간이나 휴가는 분야별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규정되며,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한 숙련도 요구와 공연 및 리허설 시간 준수를 중요시한다. ABT의 경우 지각이나 무

단결근이 2회를 넘어설 경우 주급의 2%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메

트오페라단의 경우 사전허가를 받으면 대외활동이 가능하나 대외활동 시 메트오페라단

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연간 34주-36주를 계약하는 플랜단원의 경우 오페라단이 공

백기간 동안 다른 구직처를 소개해주거나 수입 부족분을 보조해주기도 한다. 뉴욕필하모

닉 오케스트라의 경우 공연이나 리허설에 지장을 주지 않고 뉴욕 필하모닉의 명칭을 사

용하지 않으며, 뉴욕필에서 받는 보상보다 적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외활

동이 허용된다. ABT의 경우 외부활동에 규정상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메트오페라 합창단원의 보수는 기본주급 237만원(매년 150달러씩 인상)과 공연수당 

41만원 등으로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을 넘어선다. 아메리칸 발레씨어터의 코

르드발레 단원의 평균보수도 약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개 예술단 모두 자체

적인 은퇴연금펀드와 노조은퇴연금펀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료보험, 생명보험, 

악기보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연간 약 200여회에 걸친 공연활동을 수행했으며, 관객 수는 

30만(ABT)~80만명(MTE)에 달한다. 정부지원비율은 지출예산의 약 0.5% 이하로 높지 

않으나 티켓수입이 약 30%, 기부금수입의 비율이 40% 내외로 높게 나타나며, 개별 무

용수나 특정연주자에 대한 후원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의 어려움으로 인력감축 및 임금삭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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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미국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the MET)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메리칸 발레씨어터(ABT) 

단원구성

∙오케스트라 90명

∙합창단 80명

∙솔로이스트, 무용단, 연기자 등 

  

2013-2014 시즌 기준 

∙상임단원 : 106명 

∙객원연주자: 52명  

2020년 

∙무용단원: 76명

- 수석무용수:12명

- 솔로이스트:8명

- 코르드발레: 50명

- 견습:6명

∙오케스트라: 65명 

채용계약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상임단

원 선발, 연단위 계약 연장 

∙무용단, 솔로이스트, 연기자: 

시즌기반 계약

∙1년 이상 단원의 경우 규정위

반이나 직무역량이 부족할 경

우 계약종료 통보 가능(실력부

족이 이유인 경우 3인의 리뷰 

위원회 검증에 따라 결정, 4년

간 4인 이내 계약해지 가능)  

∙결원이 발생하면 공개오디션

(단원이 포함된 오디션 선발위

원회)

∙연단위 계약 연장(해촉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1

년 연장) 

∙해촉통보를 받은 경우 재심사

위원회 및 노조의 중재절차  

∙결원이 발생하면 오디션을 통

해 견습단원 선발, 내부심사를 

통해 정단원으로 승급 

단원평가

∙합창단 : 첫2년 견습과정에서 

평가 및 단장과 대면상담

∙제도화된 계량평가는 없음 

∙신임단원의 17개월간 견습과

정 중 중간평가(상임단원 및 

오디션위원회) 및 최종평가 

∙견습단원의 정단원으로의 승급

심사가 일종의 평가의 역할  

보수 

∙노조를 통한 협상(AGMA, 

Local 802 AFM) 

∙합창단: 기본주급(2천달러~매

년 150달러씩 인상)+공연수당

(350달러)

∙건강보험, 생명보험

∙4년마다 노조를 통한 협상

(Local 802) : 월 최소임금, 

장기근속에 따라 5년 근무 이

후 5년단위로 100~300달러 

주급 추가 

∙노조를 통한 협상

- 발레단: AGMA

- 오케스트라: Local 802

∙코르드발레 단원의 평균보수 

9~10만 달러

※미국 발레단의 평균보수: 

3만~6.8만 달러 추산   

정년 정년제도 폐지 정년제도 폐지 정년제도 폐지 

퇴직제도
∙퇴직연금: 메트오페라연금 

또는 AGMA퇴직연금  

∙퇴직연금: 뉴욕필하모닉 자체 

연금펀드(30년 근속시 연7만

달러, 2013년 기준)

∙의료보험, 치과보험, 생명보험, 

장애보험, 악기보험 등제공 

∙3년 이상 근무시 전별금(exit pay)

∙노조 AGMA 은퇴연금에 대한 

기여분 제공 

※뉴욕 무용수 직업전환단체

(CTFD) 지원 가능 

근무시간

공연과 리허설에 정시 출근의무

(무단결근시 임금삭감, 계약해지 

가능)

정기연주 시장동안 매주 최대8회

공연 또는 리허설, 주1일 휴일 

지각이나 무단결근 2회 이상시 

주급의 2%를 벌금으로 징수 

휴가 
5주 휴가 

5년이상 복무시 1년간 무급휴직 

5~7주 휴가

연주기량발전을 위한 1주일 

개선휴가제도(유급)

1년 무급휴직 및 7년마다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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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산의 괄호( )는 지출예산 대비 비율을 의미함 

2.3. 프랑스

프랑스 공연예술단의 사례분석은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BOP), 코메디 프랑세즈, 앙

제 국립현대무용센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영국, 미국과 유사하게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조건 등에 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the MET)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메리칸 발레씨어터(ABT) 

휴직제도(6개월, 50%급여) 

대외활동 
사전허가를 받으면 대외활동 가능

- 메트오페라단의 명칭 사용 금지

공연 등에 지장을 주지않고, 뉴

욕필하모닉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뉴욕필에서 받는 보상보

다 낮은 수준이 아닐 경우 대외

활동 허용 

규정상 제약 없음 

공연활동
2018-2019 시즌 23편(신규 3편), 

200회 이상 
2018-2019 시즌 201회 

2018 시즌 124회(세계초연작 

5편, 전막발레 8편, 13개 단막

레퍼토리공연) 

관람객

(2019)
80만명(75% 유료관객) 약 41.6만명 약 30만명 

예산 

2018-2019 시즌 기준 3억 

1343만 달러 지출(6백만달러 

적자)

- 정부지원: 0.1%

- 기부금: 55.5%

- 티켓수입: 28.4%

※ 특정 프로덕션이나 음악감독 

등 리더십, 교육 등에 지정 

후원 가능

2018-2019 시즌 기준 793만 

달러 지출(182만달러 흑자) 

-기부 및 정부지원: 63.4%

-티켓수입: 21.5%%

2017-2018 시즌 기준 776만 

달러 지출(119만달러 흑자) 

- 정부지원: 0.3%

- 기부금: 56.6%

- 티켓수입: 33.7%

※ 특정 연주자에 대한 개인후원

(기부금)제도(석좌직) 

2018시즌 기준 4851만 달러 

지출(3백만 달러 흑자) 

- 정부지원: 0.5% 

- 기부후원: 50.1%

- 티켓수입: 41.4%

※개별 무용수에 대한 기부금

(스폰서십) 장려 

특징

∙민간 비영리단체인 메트로폴리

탄오페라 협회에서 운영

∙분야별 노조를 통한 협상 및 

지원  

∙보수수준이 높음 

∙공연준비가 미흡할 경우 코칭

레슨 또는 참여비중이나 출연

료 삭감 

∙민간 비영리단체인 뉴욕필하모

닉심포니 소사이어티가 운영 

∙분야별 노조를 통한 협상 및 

지원 

∙1년 단위 계약 연장. 해촉통보

를 받은 경우 재심사위원회 및 

노조의 중재절차

∙뉴욕필하모닉 자체 연금펀드

(30년 근속시 연7만달러, 

2013년 기준)

특정 연주자에 대한 개인후원

(기부금)제도(석좌직) 

∙2006년 미의회에서 ABT를 

미국국립발레단으로 칭하는 결

의 

∙유소년발레스쿨 운영

∙분야별 노조를 통한 협상 및 

지원 

∙견습단원 선발 후 내부심사를 

통해 정단원으로 승급  

∙보수수준이 높음 

∙개별 무용수에 대한 기부금

(스폰서십)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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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이 이루어진다.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의 경우 정단원(무기한 정규직)은 부설무용학교 졸업생 대상 

내부전형과 외부전형의 병행을 통해 선발되며, 준단원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코메디 프랑세즈의 경우 오디션이 아닌 극장장의 추천을 통해 준단원을 선발하며, 승급

심사와 정단원 총회 투표를 통해 정단원으로 승급이 이루어진다. 정단원으로 승급된 이

후에는 5년마다 30년간, 30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연장이 이루어진다. 앙제 국립현대

무용센터의 경우 디렉터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무용단의 무용수에 대해 작품단위 개별 

계약(앵떼르미땅 계약)이 이루어지며, 디렉터가 교체되면 무용단도 함께 해체되는 형태

를 가진다.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과 코메디 프랑세즈의 경우 매년 이루어지는 승급심

사가 일종의 평가제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승급 및 임금인상 

등에 활용된다.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의 경우 별도 평가제도는 없다. 

프랑스에서는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거친 후, 「사회보장법」 제L161-17-2조에 따라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연예술단의 경우 직업적 난이도와 상해의 위험, 신

체적 기량의 저하 등을 고려하여 조기은퇴가 가능한데,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무용수의 

경우 42세에 의무적으로 은퇴를 하게되며, 합창단원은 50세, 오케스트라 단원은 60세

부터 은퇴가 가능하다. 코메디 프랑세즈의 경우 정단원은 은퇴의무연령이 없으며,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의 경우 앵떼르미땅 계약에 따라 일반정년인 62세부터 가능하다. 직업

전환지원과 관련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에서는 소속 무용수들에게 국가공인 무용교사 자

격증을 소지할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예술감독 등에게 직업전환상담 및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외부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특별은퇴연금

제도(Caisse de retraite des personnels de l'Opéra de Paris)를 운영하고 이에 대

한 분담금을 분납하고 있다. 카드리유 단원의 경우 완전연금조건 충족시 약 월 164만원 

정도를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메디 프랑세즈 또한 자체적인 특별은퇴연금제도

를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공연예술교육연수보험(Assurance Formation Des 

Activités du Spectacle, AFDAS)과 연계하여 직업전환계획을 세우기 위한 개인상담이 

가능하다.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도 파리 국립무용센터와 연계하여 직업전환 관련 정보 

및 상담 지원, 공연활동교육연수보험(AFDAS)와 연계한 외부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무시간과 휴가 등은 부문별 노조를 통한 단체협약에 따르며, 근무시간은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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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고지되는 월별/주간 시간표에 따른다. 대외활동은 예술감

독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의 경우 안식년 기간에는 대외활

동이 허용된다. 코메디 프랑세즈의 경우 민간극장 작품출연은 금지되어 있다.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무용수의 평균보수는 약 월 550만원~570만원 정도이며, 코메

디 프랑세즈 정단원의 경우 기본월급이 약 430만원~52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코메디프랑세즈의 경우 매시즌 약 900여회의 공연을,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의 경우 

약 20~30회를 수행하며, 파리국립오페라 발레단의 2019년 관객 수는 약 25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예산 중 공공지원비율은 약 41%, 코메디프랑세즈

는 82.3%,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는 88.6%로 공공지원비율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표 5-8> 프랑스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BOP) 코메디 프랑세즈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 

단원구성

무용감독 및 153명의 단원  

- 에투왈 : 16명 

- 프르미에 당쇠르: 12명 

- 쉬제: 39명 

- 코리페: 29명 

- 카드리유: 56명 

약 60명 (2020.1)

- 정단원 37명 

- 준단원 19명

- 명예정단원 22명

- 보조예술가 1명 

디렉터가 자체적으로 무용단을 

구성하고, 디렉터가 교체되면 

무용단도 해체되는 방식

(약 8~14명) 

채용계약

∙ 정단원(무기한 정규직, CDI)  

- 부설 무용학교 졸업생 대상 

내부채용전형을 통해 연 4~5명

- 외부 전형으로 나머지 필요 

정단원 채용

∙ 준단원(기간제 계약직, CDD) 

- 필요시 외부 전형에서 채용

∙ 준단원 : 극장장의 추천을 통

한 입단, 1년 단위 갱신 

∙ 정단원: 준단원 1년 이후 승

급심사 + 심의회 비준 + 정

단원 총회 투표를 통해 정단

원으로 승급(10년 이후 5년

마다 30년까지 계약갱신, 30

년 이후 1년 단위 계약연장)

∙ 명예정단원: 정단원으로 20년 

이상 고용되고 퇴직+ 이사회 

인준 

디렉터가 구성한 무용단의 무용

수에 대해 작품 단위 개별 계약

(앵떼르미땅 계약) 

단원평가

∙정단원: 매년 11월 승급심사 

∙준단원: 매년 7월경 외부채용

심사가 평가의 역할 수행 

∙준단원의 경우 1년에 한번 심

의회를 통한 승급 및 임금인상

에 대한 심사 + 정단원 총회 

투표(일종의 동료평가)

별도의 평가제도 없음 

평가결과의 

활용

차년도 계약조건 및 갱신의 

근거로 활용 
∙정단원 승급 및 보수 결정 해당사항 없음 

보수 
∙ 직급별 보수의 차이 

- 카드리유: 월 2천€(세후)

∙월급+수당 

∙준단원(5단계) :

예술문화기업 단체 협약의 안무 

무용 분야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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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BOP) 코메디 프랑세즈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 

- 에투왈:월 3500~7천€

  (공연수당 추가)

∙ 남자 무용수 평균 월 4180€

∙ 여성 무용수 평균 월 4천€

∙ 파리오페라 단체협약에 따름 

※ 경력초반 무용수 평균 1500€

- 월급 1830~3290€

∙정단원(12단계)

- 월급 3160~3800€(2008년 

기준)

∙수당 

-공연수당: 회당 115~169€

 (일반공연 기준)

-10년이상 수입소득의 1/4 수당 

보장

-초과수입 이익 공유: 정단원 

70%, 준단원 30% 

정년

∙무용수: 42세(의무적 은퇴) 

∙합창단원: 50세~

∙오케스트라 :60세~  

∙준단원: 62세(일반 정년)

∙정단원: 의무 연령 없음 

앵떼르미땅 제도에 따름(의무 

연령은 없으나 62세부터 가능) 

조기

퇴직제도

∙특별퇴직연금제도(régime 

spécial de retraite)

-정단원, 기간제계약직 대상  

-파리오페라직원 은퇴금고

-1년 이후 가입, 15년 이상 근

무해야 완전연금 수급가능  

-분담금: 피고용인(기준급여의 

7.85%), 고용인(8.8%)

-연금수급액: 카드리유의 경우 

완전연금조건 충족시 월 1200

€ 수급 가능 

∙국가 공인 무용교사 자격증 소

지 장려 

∙은퇴 후 직업전환 상담 가능하

며, 타당한 계획으로 인정될 

경우 2~3년간 외부교육 등 지

원   

∙특별퇴직연금제도(régime 

spécial de retraite) : 코메

디프랑세즈 은퇴연금금고(57

세 기준) 

∙ 공 연 활 동 교 육 연 수 보 험

(AFDAS) 연계하여 직업전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개인상담 

가능 

파리 국립무용센터와 연계하여 

직업전환 관련 정보 및 상담 지원, 

공연활동교육연수보험(AFDAS)

와 연계한 외부교육 

근무시간

∙고정적이지 않으며, 월단위, 주

단위 시간표에 따라 진행 

∙대략적으로 오전 단체수업, 오

후 리허설 및 공연 

∙고정적이지 않으며, 월단위, 주

단위 시간표에 따라 진행 
∙고정적이지 않으며, 연습시간

표에 따라 진행 

휴가 ∙파리오페라 단체협약에 따름 
∙코메디 프랑세즈 단체협약에 

따름
∙예술문화기업 단체협약에 따름

대외활동 

∙예술감독에게 사전 허가(인터

넷 신청 가능) 

-정단원은 안식년을 통해 외부

활동 가능 

∙공연활동 기간 외에는 사전 승

인 및 휴가를 얻어 가능(단 민

간극장 작품 출연은 금지)

∙공연에 차질을 주지 않는 수준

에서 디렉터와 사전 합의 

공연활동

2019-2020 시즌 계획

오페라 19편 (6편 신작),

발레 12편 (5편 신작),

27편(2018-2019시즌)

15편(2019-2020시즌)

매시즌마다 약 900여회 

시즌당 2~3편(20~30회) 

2021-2022시즌 28편 공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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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산의 괄호( )는 지출예산 대비 비율을 의미함 

2.4. 독일 

독일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시립 오페라단, 뷔르템베르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에 대한 사례분석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극장 및 예술단 협회

와 분야별 노조(오케스트라의 경우 Deutsche Orchestervereinigung, DOV), 합창단

과 무용수의 경우 독일 오페라합창단 및 무용단 협회(Vereinigung deutscher 

Opernchöre und Bühnentänzer, VdO), 그 외 장르의 예술인들을 위한 단체인 

NV-Bühne(Normalvertrag Bühne) 등과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이나 보수 

등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다.  

본 시립 오페라단이나 뷔르템베르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은 결원이 생기면 오디션

을 통해 신입단원을 선발하며, 정단원의 경우 종신계약서 작성을 통해  별도의 평가 없

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계약단원의 경우 정해진 계약기간에 따른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평가를 통해 다수결에 따라 해직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단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평가제도를 폐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자율로 실력을 유지하는 것을 추구한다. 다만 단원이 더 이상 무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BOP) 코메디 프랑세즈 앙제 국립현대무용센터 

오페라-발레 1편 중

오페라 11편, 발레 6편, 오페라

-발레 1편, 총 18편만 공연됨

관람객

(2019)
오페라 및 발레 공연에 250만명 -

예산 

2억3천만€(2020 계획예산)

-자체수익 56%(2019) 

-공공지원:9530만€

(41%, 2019) 

-메세나: 1860만€(2019)  

2990만€(2016) 

-자체수입: 1990만 €(입장수

입:750만€)

-공공지원(문화부): 2460만€ 

(81.3%)  

-인건비: 약 2900만€ 

220만 €(2020)

- 공공지원: 195만€

  (88.6%) 

특징

∙국립발레단(EPIC의 법적지위)

∙부설무용학교 졸업생을 대상으

로 내부채용전형+외부채용  

∙특별퇴직연금제도 운영 

∙직업전환 상담 및 외부교육 지

원 프로그램 운영  

∙국립극단(EPIC의 법적지위)

∙정단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원회를 통해 주요의사결정

∙초과수입에 대한 이익 공유제

도(partages)

∙디렉터 중심 단원 운영(작품 

단위 계약)  

∙국립현대무용단+무용학교운영

+무용수 레지던스 등 프로그램 

운영 

∙앵떼르미땅 제도에 따른 실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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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설수 없을 정도로 예술적 기량이 떨어지거나 신체적 장애로 더 이상의 연주가 불가

능하다는 의사의 공식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술적 기량이 떨어져서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체에서 단원에게 반드시 

12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뷔르템베르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의 경우 연주하는 악

기가 속한 그룹, 혹은 오케스트라 전체에 피해가 될 정도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는 오케스트라 이사회와 개인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본 시립 오페라단과 뷔르템

베르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 단원의 정년은 67세로 조사되었다. 독일 문화 오케스트라 

연금 기금(Die Versorgungsanstalt der deutschen Kulturorchester, Orchesterversorgung)

과 독일 극장 기금(Die Versorgungsanstalt der deutschen Bühnen, Bühnenversorgung)

을 통해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 혹은 극장의 단원/직원은 노년에 직업상 장애를 겪거나 

사망했을 경우 법적인 연금 보장과 더불어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 오케스트라의 보수, 근무시간과 휴가 등은 오케스트라 단체협약(Tarifvertrag 

für die Musiker in Konzert- und Theaterorchestern TVK)에 근거하며 각 단체의 

보수는 단원 수 등을 기준으로 몇 개의 보수그룹으로 그룹화되어 제시된다. 오케스트라 

외의 예술가들은 Normalvertrag Bühne (NV Bühne)196) 에 따라 고용된다. 직무기간

과 능력,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2021년 기준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의 월수입 평균은 약 

440만원~672만원, 오페라단은 약 562만원, 무용단원은 약 356만원, 극단은 약 370만

원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본시립오페라단의 경우 연습시간 외에 지휘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대외활동이 가능

하며 사전허가를 받지않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뷔르템베르

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의 경우 교육, 타기관 출연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케스트라 

활동 외에도 동시에 교육자, 앙상블연주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 오케스트라에

서도 예술가로서의 중요한 활동으로 여긴다.

본 시립 오페라단, 뷔르템베르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 모두 연간 100회 이상의 공

연활동을 수행한다. 공공지원을 받는 오케스트라 129개의 총 관람객수(2018/2019)는 

558만명으로 나타나 단체별 평균 관객 수는 약 43,256명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196) NV Bühne는 예술가들의 최저임금을 규제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2000유로이며, 이는 보통 첫 커리어를 

시작하는 예술가들에게 해당한다, 극장마다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브레멘 

극장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두 시즌 당 3000유로 (어시스턴트 2600유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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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예술단의 경우 정부보조금 비율이 평균 80%로 정부지원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자체수입 비중은 약 17~18%로 조사되었다. 

<표 5-9> 독일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독일 오케스트라 개요 본(Bonn)시립 오페라단
뷔르템베르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 

단원구성
-규모에 따라 A, B, C, D 등급

으로 구분

-지휘자 및 2명의 어시스턴트 

-정단원 : 41명 

-계약단원: 29명(솔리스트는 계

약단원)  

76명 

-정단원

-계약단원 

채용계약 결원이 생겼을 때 오디션 통해 결원이 생겼을 때 오디션 통해 

∙오디션(단원들이 심사에 참여) 

선발 

∙계약단원의 경우 18개월 수습

기간 이후 단원들의 투표로 

1/2~2/3이 찬성할 경우 종신

계약

단원평가

∙1990년대 중반 이전: 다수결 

2/3의 결정에 따라 해직

∙1990년대 중반 이후: 단원들

의 정신건강을 위해  평가제도 

폐지 

평가제도 없음 

평가제도 없음 

크게 문제가 생길 경우 오케스

트라 이사회와 개인적으로 상담 

평가결과의 

활용
없음 없음 없음 

보수 

∙오케스트라 단원: 평균 

월 3200~4900€

∙오페라단 단원: 평균 월 4100€

∙무용단 단원: 평균 약 2600€

∙극단 단원: 평균 약 2700€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소속 

합창단원, 발레단원: 3100~ 

5100€

초임단원 약 월 3500€

정단원은 4년에 한번씩 보수 상승

(최대 3회) 

수당(외국어수당, 분장수당, 위험

수당, 공연수당 등) 

∙독일오케스트라연합회(DOV)

에서 만든 TVK계약서에 따름 

정년 67세 67세 

퇴직제도

독일문화오케스트라 연금기금, 

독일극장기금을 통한 사망보험

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및 예술인연금 

퇴직연금 약 월 2500€

시기가 맞으면 사무직 전환 가

능 

국민연금+오케스트라 추가연금

((BVK) 

-퇴직후 원래받는 월급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됨 

근무시간
∙24주간 183회 

∙일주일에 10회 이상 공연등 금지 

오전 및 저녁 시간 

출석체크 없음 

1주에 2일 반 휴일 

1일 6시간 이내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로 지정해야 

휴가 
TVK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하여 

휴가 부여

TVK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하여 

휴가 부여

TVK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하여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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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총 공연횟수와 총 관람객 수를 토대로 오케스트라당 평균값을 구한 결과

주2: 예산의 괄호( )는 지출예산 대비 비율을 의미함 

2.5. 기타 국가: 캐나다 및 일본

이외에 캐나다 국립발레단과 일본 신국립극장 발레단의 인력운용 현황에 대한 사례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캐나다 국립발레단 

캐나다 국립발레단 무용수와 안무가의 경우 시즌제(46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음악

가는 52주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매년 단원들은 예술감독과 비공걔 인터뷰를 통해 

발레단에서 단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캐나다 배우협회

(Canadian Actors’ Equity Association)가 3년마다 발레단과 협상을  통해 보수나 근무

조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 주급은 급수에 따라 다르나 20201/2021 시즌 기준 주 102만

원(Petit Corps)에서 160만원(Principal Dancer)이며 이외에 추가적인 공연 수당 등

이 있다. 근무시간은 주4일, 총40주이며, 리허설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   

무용수가 퇴직할 경우 반드시 예술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

독일 오케스트라 개요 본(Bonn)시립 오페라단
뷔르템베르기쉬 필하모닉 

로이틀링엔 

대외활동 
공연/연습 시간 외에 지휘자의 

사전허가를 받아 가능 

교육, 타기관 출연 등에 대한 제

한 없음 

공연활동

공공지원을 받는 오케스트라

(129개)의 공연 횟수(2019/ 

2019시즌): 9478회(단체별 평

균 약 74회)* 

연간 신작 7편, 레퍼토리 3~4편,

100~110회 공연(약 3일에 1회 

공연)

관람객

공공지원을 받는 오케스트라

(129개)의 관람객 수(2018/ 

2019 시즌): 558만명 (단체별 

평균 43,256명)*

예산 
정부보조금수입 평균 80%

자체수입 약 17~18%
시 보조금 -

특징 TVK에 근거하여 운영
극장등급(6개)에 따른 급여 

산정(최고등급) 

국민연금+오케스트라 추가연금

((B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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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Grant Thornton Pension Plan 등 은퇴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5

시즌 이상을 근속한 경우 비갱신보상의 80% 퇴직금, 10~15시즌 미만인 경우 60%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8/2019 시즌 총 90회의 공연을 통해 약 16.2만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예

산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21%, 티켓수입이 29%, 기부금 및 모금 비율이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일본 신국립극장 발레단 

일본 신국립극장 발레단은 1년 단위 시즌계약 댄서와 2년 단위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록댄서로 구성된다. 기본급이 없고 회당 연습료와 공연 출연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소

득수준이 낮아 단원들이 개인발레교실에서 레슨하는 경우가 많다. 

2020/2021년 시즌에 발레5편과 현대무용2편에 대해 총 31회의 공연활동을 수행했

으며, 병설 발레연수소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은 「노동기준법」 제89조에 따라 「취업규

칙」을 작성하여 정년 연령을 정하고 있다. 다만, 「장년층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라 60세 미만으로는 정하지 못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 사업주에게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정년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주

는 1. 정년 연령의 인상, 2.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3. 정년의 폐지 중 하나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표 5-10> 캐나다 및 일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분석 결과 

캐나다 국립발레단 일본 신국립극장 발레단 

단원구성

180명

-무용수/안무가: 74명

-음악가: 62명

-기타 스태프 44명 

시즌계약댄서 : 69명 

등록댄서: 14명 

채용계약

무용수 

-상주 무용수: 시즌 단위 계약(46주)

-객원 무용수: 작품별 계약

음악가 : 52주 단위 계약  

시즌계약댄서: 1년 단위 시즌계약

등록댄서: 2년 단위 계약 

단원평가 1년에 1회 예술감독과 비공개 인터뷰 및 피드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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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립발레단 일본 신국립극장 발레단 

보수 

캐나다배우협회에서 3년에 한번씩 단체협약을 

통해 최소주급 결정 

-급수에 따라 다르나2020-2021시즌 기준 

1073(Petit Corps)~1685달러(Principal Dancer)

-추가 공연수당 

기본급이 없고 회당 연습료 및 공연 출연료 지급 

수입이 낮아 개인발레교실 레슨하는 경우가 많음 

정년 - -

퇴직제도

Grant Thornton Pension Plan 

15시즌 이상: 비갱신보상의 80% 퇴직금

10~15시즌 미만: 60% 퇴직금 

근무시간
일주일에 4일 근무, 총40주 

리허설 시간에 대한 제한(5시간 30분 이내) 
일주일 5일, 오전10시~오후5시30분 

휴가 
52주 계약단원: 5주 이상 유급휴가

시즌제 계약: 3주의 유급휴가 

대외활동 사전허가를 받아 출연 가능 

공연활동 2018/2019 시즌 90회 공연 
2020-2021시즌: 발레(5편, 25회), 현대무용(2

편, 6회)  

관람객 162,433명 

예산 

약 3300만 캐나다달러

- 보조금 비율:21%

- 티켓수입: 29%

- 기부금 및 모금:38%  

특징

노동조합인 캐나다 배우협회(Canadian Actors’ 

Equity Association)가 3년마다 발레단과 단체협

약 통해 계약사항 결정  

병설 발레연수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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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1. 사회적·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인력운용 설계 필요성  

이상 국내와 해외에서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

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해외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방식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와 해외의 각 국가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맥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해외 공연예술단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연 관람객 기반이 탄탄

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 티켓수입이나 민간기부금 등을 통한 자체수입으로 재

정의 일정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론

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체수입비중이 높은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정부 중심의 예술진흥

전통의 영향으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공연단체의 연간 총수입은 국립단체

가 평균 76.2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립(광역)단체는 28억 9천만원, 민간기

획사는 9억 6천만원, 공립(기초)단체는 7억4천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항목별 수

입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지원금의 비중은 국립단체가 82.6%, 공립(광역)단체가 92%, 공

립(기초)가 98.5%, 민간공연단체가 41.4%의 순으로 나타나며, 자체수입 비율은 국립단

체가 14.1%, 공립(광역)이 6%, 공립(기초)가 1.4%, 민간공연단체가 45%, 민간기획사가 

93.9%로 나타난다.  연간 평균 지출은 국립단체가 74억 4천만원, 공립(광역)단체가 27

억 1천만원, 민간기획사가 9억 5천만원, 공립(기초)단체가 7억 1천만원, 민간공연단체

가 8천 1백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국립단체가 15.2%, 공립(광역)

이 6.9%, 공립(기초)가 1.7%, 민간공연단체가 33.9%, 민간기획사가 69.3%로 나타나 

자체수입비율이 낮고,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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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공연단체의 항목별 수입 비중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2021), 2020 공연예술조사. 

둘째, 해외의 경우 전통적으로 예술인 노조(Union) 활동, 특히 예술 부문별 노동조합

의 활동이 활발하여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단체협약에 근거

하여 고용과 보수, 복지전반에 대한 계약내용을 규정 및 운영한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

러한 역사적 전통에 힘입어 예술단원들 역시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이 형성되고, 각국의 

현실에 적합한 단체협약 및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단 

노조가 형성된 역사가 길지 않고, 부문별 노조가 아니라 개별 예술단 단위의 노조가 각

각 별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정보나 협상력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셋째, 공연예술단의 성과나 실적을 비교할 때 단순비교가 어려운 것은 각국이 채택하

고 있는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 해외의 경우 각 예술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로열 셰익

스피어 컴퍼니의 경우 2,255회의 공연을 통해 170만명의 관객을, 로열발레단의 경우 

144일 공연을 통해 31만7천명의 관객을,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 150회 

공연을 통해 190만명의 관객을, 메트로폴리탄오페라,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회

의 공연을 통해 각80만명, 42만명의 관객을,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은 20여편의 공연을 

통해 2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0 공연예

술조사(2019년도 실적 기준)」에 따르면 국립공연단체의 평균 공연건수는 69.3건, 공연

일수는 112.6일, 공연횟수는 120.9회, 관객수는 55,985명으로 나타난다. 광역 단위 공

립공연단체의 평균 공연건수는 30.9건, 공연일수는 35.9일, 공연횟수는 37.2회, 관객 

수는 24,962명으로 나타나 해외에 비해 실적이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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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공연단체별 평균 공연실적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2021), 2020 공연예술조사. 

물론 본 연구에서 다룬 해외 공연예술단의 경우 세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한 

예술단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의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

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공립 공연예술단의 공연 횟수가 크지 않은 데에

는 공연의 기획·제작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통상 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는 극장 역시 책임운영기관 또는 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익 확대를 위해 

상주단체인 예술단의 공연 외에 대중적 인기가 있는 대관공연을 다수 개최하는 경향이 

있다는 요인도 작용한다. 예술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운영비용의 감축과 수익 

제고 압력이 오히려 공연예술단이 좋은 작품을 기획·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제공하

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각국 공연예술단의 인력운용방식은 ‘다양한 사회적·역사적·제도적 맥락의 종

합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절대적으로 옳은 유일무이한 하나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가 발전시켜온 법적·제도적 맥락, 해당 예술단이 속한 장르적 범

주와 특유한 전통, 예술활동의 직업적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예술단의 개별적인 

규모나 재원 구성, 법적 지위, 관객기반과 공연활동, 예술적 지향, 예술적 성취도에 따른 

위상, 노조의 활동방식과 영향력 등에 따라 공연예술단의 채용과 평가, 정년제도, 복무

규율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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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용(계약)과 평가, 정년, 복무규율, 보수 등과 같은 주요한 인력운용과 관련된 

제도는 각각이 별개로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접한 관계 속에 

상호 규정되고 있으며 특히 채용(계약)의 형태가 이후 다른 인력운용 관련 제도적 요인

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예술단의 인력운용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

연예술단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각국의 사회적·역사적·제도적 맥락’, ‘직업인으로서 예

술인이 가지는 노동권’, 그리고 ‘공연예술단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성’에 대한 

깊은 천착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단원 고용계약의 형태와 평가제도의 운영

□ 단원 고용계약 형태의 채택 논리와 맥락

우리나라 국공립 공연예술기관의 경우 과거 국가나 지자체 소속기관의 형태를 띤 경

우가 많았으나 1999년 말 국립예술기관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존 관료주의 운영체계

의 폐해를 극복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책임운영

기관화 또는 법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법인화’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행정

기관이 공공적 성격의 민간기관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기관의 법적위상이 특수법인 

혹은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고, 구성원의 신분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특히 

법인화 과정에서 기관의 운영원리가 시장주의, 즉 경쟁, 성과, 수익의 원리로 전환된다

(한승준, 2011).197) 우리나라 국공립예술단 중에서도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극

단이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이외에 지자체의 

공립예술단 또한 재단법인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국공립 예술단의 단원은 한번 채용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까

지 고용이 이루어지는 정규직 단원 계약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재단법인화 

경향이 증가하면서 예술단의 수익 확대와 인건비 감소, 성과 증대를 위해 일정 기간만 

197) 한승준(2011),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에 관한 시론적 연구: 세종문화회관 법인화 사례를 중심으

로. 행정논총 제49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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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시즌 단원제도나 기간을 정한 계약직 단원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

직 단원의 경우에도 평가제도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재)국립극단은 시즌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공연예술단이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평가결과 2회 또는 3회 누적 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저성과단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보다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공립 예술단 사례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한번 정단원으로 채용이 되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고

용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영국, 미국의 경우 상당수의 공연예술

단은 정단원으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1년 단위 혹은 시즌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영국의 로열 쎄익스피어 컴퍼니의 앙상블단원과 같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솔로이

스트 등은 특정 작품에 한한 기간제 계약을 채택하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복합적인 고용계약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앙제 국립현대무용센

터는 디렉터가 자체적으로 무용단을 구성하여 작품 단위 계약(앵떼르미땅 계약)을 체결

하고 이후 디렉터가 교체되면 무용단도 해체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단원 고용계약의 형태는 국가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술을 지원하고 국립 또는 공립 예술단을 다수 설립·운영해온 역사

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이나 프랑스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계약의 형태를 띠

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영리 민간후원단체의 성격을 가진 영국과 미국의 공연예술단은 

연단위 또는 시즌 단위 계약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형태의 고용계약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르적 특성도 눈에 띠는데 무용 특히 발레분야의 경우 부설

무용학교 졸업생을 통해 신진단원들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규직 단원 계약은 단원의 고용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단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연 횟수가 많아 여러 개의 공연이 한꺼번에 돌아가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거나 단원들 간 앙상블(하모니)가 중요한 경우, 고전 레퍼토리가 주를 차지

하는 경우 등에는 보다 안정적인 단원 계약의 형태가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예술적 가능성을 위해 한 군데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 하는 예술인의 경우 정규직 단원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공연 횟수가 많지 

않거나, 대규모 단원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정규

직보다는 기간을 정한 계약의 형태가 보다 적절할 것이다. 한편 정규직 단원의 고용안정



279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성이 강화될수록 새로운 신규단원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단원의 고령화 및 긴장감의 부

재로 기량의 저하와 작품 선택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공연예술계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국공립 예술단이 상대

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안정적 고용,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드믄 좋은 일자리라는 점 때문에 정원에 비해 국공립 예술단원이 되고자 하는 예술인의 

수가 현저하게 많으며, 이로 인해 국공립  정규직 단원 계약 형태는 더 큰 논란에 직면하

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0년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공

연단체의 단원 수는 총 15,810명이다. 한편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0년 한해의 

예술대학 공연전공 졸업생(음악, 무용, 연극)의 수만 해도 약 9,724명에 달한다. 매년 

약 만여명의 전공자들이 시장에 나오는 데 비해 예술단에 채용될 수 있는 수는 매우 작

다는 것이다. 

한편 계약 단원제를 택할 경우 단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단원 신분의 불안정성이 높아

져 지위의 취약성을 야기하게 되는데, 같은 국공립 예술단이라 하더라도 행정사무직의 

경우 정규직으로서 안정적 고용이 이루어지는데 예술단원이라는 이유로 일정 기간마다 

매번 계약을 갱신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

다. 또한 계약단원제의 경우 계약 연장을 결정하는 사람 또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탕

을 이루어야 하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의 경우 계약 연장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 평가제도의 목적에 대한 인식 및 평가방식의 적절성 확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당수의 국공립 공연예술단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저성과단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 한편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를 제외한 상당수의 공연예

술단이 ‘상시평가’ 외에 ‘오디션의 형태를 띤 실기평가(기량평가)’를 매년 또는 2~3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단원들의 등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배분하여 그에 

따라 성과급이나 수당 등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실제로 

평가결과 저성과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된 사례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사례를 제외하면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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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연예술단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공식적이고 계량화된 평가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입단원의 수습(건습)기간 중 평가나 승급심사를 시행하는 곳

은 있으나 정단원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 특히 오디션 형태의 실기평가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대신 예술감독이 상시적으로 공연이나 연습과정을 지켜보거나 매년 1~2회 개별적

으로 단원과의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주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경

우 기량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종료 통보가 가능하며 해촉 통보를 받은 경우 재심사

위원회 및 노조의 중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경우 공연준

비가 미흡한 단원에 대해서는 코칭 레슨을 자부담으로 받게 하거나, 해당 단원의 참여비

중이나 출연료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 버밍엄시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연

주활동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포착될 경우 먼저 1:1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책을 탐색하

고 정한 기간에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오디션을 통한 심리 등 공식적인 재평가절차

를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단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평가제도를 폐지한 독일의 경우에도 단원이 더 이상 무대에 설수 없을 정도로 

예술적 기량이 떨어지거나 신체적 장애로 더 이상의 공연활동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공

식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함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에서는 공식적인 평가제도가 아니라 단원 본인의 자율적 책임 하에 예술적 기

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술감독에 의한 상시적 관찰과 피드백

을 기반으로 계약의 연장 및 종료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제도 운용의 차이는 상당부분은 고용계약 또는 재계약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예술단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연단위 

또는 시즌단위로 이루어지는 재계약 또는 승급심사가 일종의 평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생존을 위한 경쟁적 문화와 예술기량 연마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별도의 공식적인 평가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예술감독이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단원의 예술적 기량이나 근무태도에 문제

가 있으면 예술감독의 권한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공립 공연예술단의 경우 한번 채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제도’를 통해 단원들이 그들의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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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을 향상시키도록 긴장감을 부여하고, 문제가 있는 단원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함으로

써 예술단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상당수의 예술단에서 상

시평가 외에 오디션 형태의 실기평가를 병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를 위해 엄격한 심사위원의 선정 및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예술단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우수한 공연을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기량의 확보와 발전은 예술단원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 의무이자 책임이다. 특히 

국공립 공연예술단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

는데, 2021년 문체부 예산(일반회계)에서 9개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예술단 운영지

원예산은 약 898억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공립 예술단의 경우 민간 예술단에 비해 

우리나라 또는 해당 지자체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서 그에 걸맞은 예술적 기량을 갖추

고, 국민 또는 주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수준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할 공적 책임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공립 예술단원의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로서 평가제도는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5-11> 국립예술단 예산(2020~2021)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국립중앙극장 운영 49,127 29,605

전속단체 운영 12,458 12,515

국립국악원 운영 69,129 78,473

전속단체 운영 24,269 24,900

국립극단 운영 11,085 10,234

국립오페라단 운영 8,178 9,389

국립발레단 운영 8,871 10,145

국립합창단 운영 4,502 5,416

서울예술단 운영 6,158 6,438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4,671 5,741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3,828 5,024

국립예술단 합계 84,020 89,80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또한 평가방식이나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또한 국공립 예술단의 공공책임성을 확보

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습과정이나 공연활동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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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나 참여도, 복무태도나 근태에 기반한 상시평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외에 굳이 오디션 형태의 실기평가(기량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

한 일회성의 실기평가제도가 실제로 단원들의 예술적 기량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공립 예술단의 평가제도는 절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상대평가 방식

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모든 단원을 소정의 등급구간에 강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최하위등급의 저성과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원 간의 

경쟁과 불신을 유발하여 앙상블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평가제도가 단원의 해고를 쉽게 하도록 만드는 구조조정의 기제 혹은 

예술감독이나 상급자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통제기제라는 불신으로 이어지며, 결국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의 저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예술단원들의 기량 향상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면서도 예술적 신뢰에 기반한 적절한 평가방식과 절차, 평

가결과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저성과자나 계약해지 대상자를 

골라내기 위한 평가제도가 아니라 단원들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환류하는 기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2. 정년 및 퇴직지원제도

□ 장르별 특수성을 감안한 정년제도의 운영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지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이 개

정되고 201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공립 예술단체의 상당수는 정년을 60세

로 연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립무용단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국립합창단의 경우 정년을 58세로, (재) 국립극단은 46세로 규정하고 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이나 (재)서울예술단의 경우 정년규정이 없다. 

해외 공연예술단의 경우 영국은 2011년 「고용평등규정」에 따라, 미국도 「고용연령차

별금지법」에 따라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영국 로열발레단의 경우 무용수가 신체적 

기량의 저하로 퇴직할 단계에 이른 것이 포착되면 예술감독과 대화를 통해 퇴직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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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통상 40대 초중반에 퇴직하는 편이나 발레단 차원에서 건강관

리가 정교화되면서 단원들의 몸관리가 개선되어 활동연수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60세 캐릭터 수석무용수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거친 후, 「사회보장법」 제L161-17-2조에 따라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연예술단의 경우 직업적 난이도와 상해의 위험, 신체적 기량의 저

하 등을 고려하여 조기은퇴가 가능한데,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무용수의 경우 42세에 

의무적으로 은퇴를 하게되며, 합창단원은 50세, 오케스트라 단원은 60세부터 은퇴가 가

능하다. 독일의 경우 조사된 공연예술단(본 시립 오페라단, 뷔르템베르기쉬 필하모닉 로

이틀링엔)의 정년은 67세로 나타났다. 

□ 퇴직 준비 및 퇴직 이후의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운영 

해외 공연예술단의 경우 조기 퇴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 로열발레단의 경우 무용수가 신체적 기량의 저하로 

퇴직할 단계에 이른 것이 포착되면 예술감독과 대화를 통해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

치며, 발레단 차원에서 Dancers Career Development Fund(DCD)에의 납입을 통해 

단원들의 직업전환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상주하고 있는 극장인 로열오페라하우스 차원

에서도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직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가 잘 맞으면 로열

발레단의 교육자나 물리치료사, 사무직원 등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로열 셰익스피어 컴

퍼니의 경우 노조 Equity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버밍업

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도 Group Stakeholder Pension Plan에 자동가입되어 

은퇴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198)

미국 또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메리칸 발레씨어터 모

두 자체적인 은퇴연금펀드와 노조은퇴연금펀드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파리

국립오페라발레단에서는 소속 무용수들에게 국가공인 무용교사 자격증을 소지할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예술감독 등에게 직업전환상담 및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198) 정년이 사라진 영국에는 과거의 직장연금 대신 다른 종류의 직장연금(workplace pension)제도가 생겼

다. 피고용자가 자신의 연봉 3%를 내면 고용자가 2%를 보조해주는 연금제도이다. 최대 8%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개인과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미래에 대비하라는 제도이다.(출처: 주간조선(2019), 정년 

없앤 영국에서 벌어진 일들. 권석하.2019.6.1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7&nNewsNumb=002561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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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특별은퇴연금제도(Caisse de 

retraite des personnels de l'Opéra de Paris)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분담금을 분납하

고 있다. 카드리유 단원의 경우 완전연금조건 충족시 약 월 164만원 정도를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메디 프랑세즈 또한 자체적인 특별은퇴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

며 프랑스 공연예술교육연수보험(Assurance Formation Des Activités du Spectacle, 

AFDAS)과 연계하여 직업전환계획을 세우기 위한 개인상담이 가능하다. 앙제 국립현대무

용센터도 파리 국립무용센터와 연계하여 직업전환 관련 정보 및 상담 지원, 공연활동교육

연수보험(AFDAS)와 연계한 외부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공연예술훈련보험(AFDAS)
 

   

▪ 프랑스 공연예술훈련보험(Assurance Formation Des Activités du Spectacle, AFDAS)의 직업단체 

연수 프로그램

  - 1972년 공연예술분야의 고용주와 피고용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함 문화예술산업분야의 엥테르미탕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기금. 공연예술분야 재직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 기구

  - 프랑스는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를 위해 2018년 9월 5일 제정한 법률 제2018-771호에 의해 

‘프랑스 역량(France compétence)’이라는 정부기관을 설립, 직업 훈련과 견습을 총괄. 프랑스의 노동

부가 승인한 OPCO(Les opérateurs de compétences)라는 기관이 직업훈련 재정에 대한 기업 분담

금을 관리

  - 예술인들의 교육, 연수를 지원하며 예술인의 전문성 강화, 역량확장, 직업전환교육 등을 제공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심의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예술

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홍보하며 각 교육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역할을 수행

  - 재원조성: 방송국이나 영화 스태프 등 예술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와 공연예술인을 고용하고 있

는 고용주들이 피고용 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2%를 분담금으로 납부. 조형예술인과 문학 예술

인들은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본인 수익의 0.5%를 분담금으로 납부

  - 매년 약 15만 명의 예술인이 훈련보험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와 역량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훈련보험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외부 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제공되며 별

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교육 이후에는 매년 엄격한 평가지표를 통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보유하

고 있음

  - 2019년 기준, 총 61,327개의 기관 중 17,470개의 공연예술단체가 AFDAS를 통해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출처: 공연예술훈련보험 웹사이트 https://www.afdas.com/

     프랑스역량 웹사이트 https://www.francecompetences.fr/

     문화체육관광부(2021),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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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독일 문화 오케스트라 연금 기금(Die Versorgungsanstalt der deutschen 

Kulturorchester, Orchesterversorgung)과 독일 극장 기금(Die Versorgungsanstalt der 

deutschen Bühnen, Bühnenversorgung)을 통해 독일 오케스트라 단원, 혹은 극장의 

단원/직원은 노년에 직업상 장애를 겪거나 사망했을 경우 법적인 연금 보장과 더불어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시립 오페라단의 경우 퇴직연금을 월 342만원 

가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무용수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예술단원들의 직업전환을 준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기구가 부재하며, 예술단 차원에서 예술단원들의 조기 퇴직을 

지원하는 상담이나 지원도 없다. 퇴직 후 예술단의 다른 직무로 전환된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외에 예술단원을 위한 은퇴연금제도도 없다. 명예퇴직제도와 조기퇴직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퇴직금이 너무 작아 조기퇴직을 위한 유인기제로 작동하지 못하

고 있다. 

예술단의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신진단원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든 단원들이 공연 이외의 다른 직무 경로를 만들어주거나 퇴직 이후의 삶을 건강

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공연에 서는 대신 교육이나 사회공헌활동, 공연기획이나 재원조성과 같은 다른 업무를 

맡아 교육단원이나 사회공헌단원, 기획단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업경로를 설계하

거나, 이를 위해 교육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극장이나 예술단 차원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사업이나 사회공헌사업 등을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용수지원센터 외에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 또한 조기

퇴직 이후 직업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전환지원기구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고도의 신체적 기량이 필요하여 퇴직 연령

이 낮은 무용분야 등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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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무관리 및 대외활동의 허용여부

□ 유연하나 엄격한 복무관리  

우리나라 국공립 예술단의 경우 상당수가 1일 6시간, 주30시간의 고정된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예술단의 경우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을 규정하기보다는 공연 스케

줄에 따라 사전에 주단위/월단위 연습시간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근무하는 사례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신 공연연습 등에 불참하거나 차질을 빚는 경우에는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특기할만 하다. 

예술단원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처럼 책상에 앉아 고정된 시간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

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예술단 내 개인 연습실 공간이 부족한 

경우 억지로 출근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는 것은 단원에게도, 극단에게도 도

움이 되지 않는다. 해외 사례와 같이 근무시간에 유연성을 확대하되, 공연에 차질을 빚

지 않도록 공연 스케쥴에 따른 연습시간을 사전공지하고, 공연 준비에 소홀하거나 차질

을 빚는 행동을 보일 경우 엄격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 예술단의 경우 근무 시간이나 휴가, 대체휴가 등에 있어 분야별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예술단의 경우 공연에 임박하여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

연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단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복무관리에 

있어 개선사항들을 모색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외활동 허용에 있어 고려사항 

우리나라 국공립 예술단의 대부분은 단원들의 대외활동이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다만 소정의 시간과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는 예술감독 등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인레슨은 금지된다. 

해외 공연예술단의 경우 단원들의 대외활동이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예술감독 등의 사전승인은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예술단의 경우 공연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외에 예술단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두거나, 

보수 수준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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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용 규제 등 일부 조건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공연이나 연습에 차질을 주지 않

는다는 전제 하에 예술감독 등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내 및 해외 

예술단 상당수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레슨이나 영리활동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공립 예술단원의 보수 

수준이 높지 않아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국민들 또한 최근 부캐, 

N잡러 등 겸업활동이 크게 늘었다는 점, 국공립예술단원의 예술적 기량을 사회에 널리 

전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연 등 예술단의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전

제 하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사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 공연예술단의 보수는 예술단에 따

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다른 직종에 비해 예술단원들이 일률적으로 보수 수준이 높다거

나 낮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

업체노동력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

로자의 세전 월평균임금(상용임금, 상용정액급, 상용초과급, 상용특별급, 임시일용임금 

포함)은 약 353만원이며,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임금

은 약 287만원으로 나타난다.199) 한편 극립극장 전속단체 일반단원의 연간 평균 보수는 

약 6760만원(약 월 563원), 국립발레단은 약 4996만원(약 월 416만원),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은 약 5100만원(약 월 425만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약 7230만원(약 월 6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직종과 보수 수준에 있어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200)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사례들은 국내에서도 예술적 명성과 위상이 높은 국공립 예

술단체라는 점에서 이들 사례들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같은 국공립 예술단체라 하더라도 「2020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기초단위 공

립예술단의 경우 4대보험 가입비율이 48.5%에 불과하며, 법적 지위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의 경우 정확한 평균보수를 산출하는 것은 어려우나 신입단원의 기본연봉이 로열

발레단 약 4,470만원, 독일 본시림오페라단의 월급이 약 479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미

199)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MON051&conn_path=I3  
200) 연간 평균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그리고 공연(출연)수당을 포함한 제 수당을 포함한다. 특히 공연

예술단의 경우 기본연봉보다는 수당이나 성과연봉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포괄한 보수 수준

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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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메트로폴리탄오페라와 아메리칸발레씨어터의 경우 연봉 1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프랑스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무용수의 평균보수는 월 550~570만원, 코메디 프랑

세즈 정단원의 기본월급이 약 430~52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레슨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인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국공립예술단원의 개인레슨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대학 입시에서 심사의 형평

성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레슨의 양성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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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Domestic and 
Foreign Performing Arts Companies

Yang, Hye won (KCTI)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Theatre Company of Korea in 1950, national 

and public performing arts companies have been continuously established nationwide. 

As time goes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management, such as 

recruitment methods and evaluation methods, age of retirement, regulations on 

external activities, and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members, have arisen. To date, 

the main policy interests in the ope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performing arts 

companies have been limited to the number of performances, increasing the size 

of audiences, providing opportunities to the public to enjoy art, and reorganiz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Hence, studies on how national and public performing 

arts companies should be operated, and how Human Resources management is being 

responded to at home and abroad, have rarely been conducted.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performing arts groups 

in Korea through case studies on how to manage members of domestic and foreign 

performing arts companies, such as recruitment (contract) policy, retirement policy, 

and management method of code of conduct.

For overseas case analysis, performing arts companies in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which have high reputations and long 

histories in international artistic achievements,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domestic case analysis, large performing arts companies with a long history that can 

present critical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were selected as 

subjects.



296 국내외 공연예술단 인력운용 사례연구

<Table 1> Case analysis subjects for domestic/foreign performing arts companies

Category1 Category 2 Name of Performing Arts Company 

Domestic

National 

Performing  

Arts 

Companies 

∙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Part of the National Theatre 

of Korea) 

∙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Part of the National Theatre of 

Korea) 

∙ National Orchestra of Korea (Part of the National Theatre of Korea) 

∙ National Gugak Center 

∙ National Theatre Company of Korea (Foundation)

∙ Korean National Ballet (Foundation)

∙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Foundation)

∙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Public 

Performing 

Arts   

Companies

▪ Seoul Metropolitan Theatre (part of Sejong Center)

  ∙ Seoul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re

  ∙ Seoul Metropolitan Chorus

  ∙ Seoul Metropolitan Musical Theatre

  ∙ Seoul Metropolitan Theatre

  ∙ Seoul Metropolitan Opera

  ∙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 Gyeonggi Arts Companies 

Foreign

United 

States

∙ The Metropolitan Opera

∙ American Ballet Theatre, ABT

∙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United 

Kingdom

∙ The Royal Ballet

∙ Royal Shakespeare Company/RSC

∙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

France

∙ Ballet de l'Opéra national de Paris (BOP)

∙ La Comédie Française

∙ Centre National de la Danse

Germany

∙ Stadttheater Bonn

∙ Württembergische Philharmonie Reutlingen

∙ Staatstheater Stuttgart

Canada ∙ National Ballet of Canada 

Japan ∙ New National Theatre 

For the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and advice from 

the members and related parties of performing arts companies were conducted.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include the composition and contract types of members, 

evaluation policy, recruitment policy and retirement support system, code of 

conduct, remuneration, performance method, and performance results, and the 



297ABSTRACT

budget of arts compan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national and public performing arts 

companies in Korea, contracts for full-time members until retirement are mostly 

employed unless there is a significant issue. Additionally, there are many cases 

where arts companies conduct a yearly evaluation and reflect the results in renewals 

and performance salaries to alleviate the problems of aging, complacency, and poor 

performance of the arts companies. Meanwhile,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contract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one-year contracts, 

seasonal contracts, production contracts, etc. Also, it is more common to evaluate 

artists through regular interviews and feedback by artistic directors than the official 

and quantitative evaluation system. 

In Korea, measures are being taken to extend the age of retirement to 60 

according to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whereas the retirement age policy was abolished, 

and it is prohibited to give any disadvantages in employment because of one’s age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the U.S. However, despite the abolishment 

of the retirement age policy in foreign countries, many people in the dance field, 

which requires great physical ability retire after their mid-40s. To support those 

dancers who reluctantly retire earlier than others, there is a retirement pension 

system that is operated at the labor union and arts company level, and a 

well-developed system that supports the change of one’s occupation after 

retirement.

In foreign countries, there are many cases where employees work according to 

performance schedules and weekly and monthly practice schedules rather than 

having fixed working hours, and in principle, the external activities of members are 

allowed if they get approval in advance. However, performing arts companies show 

a strict attitude towards members who neglect to prepare for performances or act 

as a setback. 

Thus, policy efforts will be required to clearly acknowledge the differences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method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erforming 

arts companies, and to find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method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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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secure the artistry and publicity of the performing arts companies and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members in the future. Additional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n historical,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such as the performance audience base, donation culture, the 

role of labor (arts) unions in each field,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Hence, it will be necessary to seek ways to improve future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nsidering the differences.

Keywords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Performing Arts Company, retirement system, 

contrac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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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 인터뷰 질문지(국문)

1. 예술단 소개

1.1. 예술단의 설립목적과 법적 지위는 무엇입니까? 

※ 예: 국립기관, 책임운영기관,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예술단이 소재하고 있는 극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 예: 일체형,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단원의 구성 및 계약방식(고용형태)

2.1. 예술단원의 조직구조 및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구성 : 상임단원(정년트랙, 정단원), 비상임단원, 견습단원(수습단원), 명예단원 등

※ 단원의 등급 구분 

2.2. 예술단원의 신분과 계약방식(채용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예: 시즌제 계약, 작품별 계약, 정년까지 계약 

※ 채용심사 방식 : 예술감독이 주로 평가, 단원들이 함께 평가,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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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 수 계약방식 계약기간

예) 대표, 

예술감독,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견습단원,  

명예단원, 기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작품 수행방식 및 성과 

공연작품 수 신작의 수 레퍼토리 수
극장

공연일수 

국내외 투어 

일수 
관람객 수 티켓 수입

2019년 

2020년

3.1. 2019년 시즌 기준 공연작품의 수(신작 수, 레퍼토리 수), 공연일수, 관람객 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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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0년 시즌 기준 공연작품 수(신작 수, 레퍼토리 수), 공연일수, 관람객 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단원평가제도 

4.1. 단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평가주기 : 예) 상시평가, 주기적 평가(시즌별 평가, 작품별 평가, 연간평가 등)

※ 평가방법 : 예) 오디션 방식, 상시관찰 및 피드백, 동료평가(peer evaluation) 

※ 평가기준 : 예) 근무태도, 기량, 예술적 성취도 등 

※ 평가자 : 예) 단장(대표), 예술감독, 단원 등 

※ 평가결과의 활용(평가목적) : 캐스팅이나 역할배정에 참고, 승급, 보수, 재계약 여

부 결정(해고) 

단원유형 Ⅰ 단원유형 Ⅱ 단원유형 Ⅲ

평가주기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자 

평가결과의 활용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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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년제도(퇴직제도)

5.1. 단원들의 정년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년은 몇 살입니까?  

5.2. 조기 퇴직 관련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명예퇴직제도)

5.3. 퇴직 이후 예술단에서 별도의 업무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 교육단원제도)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제도 

6.1. 예술단에 자체적인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까?  

6.2. 국가차원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까?  

6.3. 예술노조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직업전환교육 

7.1. 직업전환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7.2. 국가나 노조 등의 차원에서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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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무규율 

8.1. 근무시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근무시간 : 평일 오전 00:00~ 오후00 까지, 주말 오전 00:00~ 오후00 까지

※ 근무시간 관리 : 출퇴근 체크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8.2. 단원들의 개인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까? 

※ 대외활동 유형 : 출강, 외부 출연, 개인레슨 등 

※ 개인 대외활동의 허용방식 : 사전허가, 근무 시간 내 허용여부, 횟수와 시간 제한 

여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9. 보수 

9.1. 단원들의 보수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등급별 보수수준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 보수산정기준 : 연봉, 시즌별 보수, 작품별 보수, 수당(출연수당 등) 

9.2. 예술단원의 평균 보수(연봉) 또는 작품별 평균 보수, 수당(출연수당 등)은 어떻습

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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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 

10.1. 예술단의 연간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10.2. 자체티켓수입 / 기부금 / 정부예산지원(국비, 도비, 시비 등) 등 예산의 구성 

비율은 어떻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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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 인터뷰 안내문 및 질문지(영문)

To. Whom May It Concern, 

KCTI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is a national 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with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 are currently working on a research project with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explor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s and practices of world-renowned performing arts 
companies. Our interest lies in HR policies and procedures mainly around, 
employment types, re-assessment, retirement, working hour, etc. for 
employed artists. Through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we would like 
to draw an implication that can increase the artistic achievement of the 
government subsidized performing arts companies.

We greatly appreciate your support and cooperation in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Any queries may be directed to the researcher Dr.Yang by 
Email: dreamer75@kcti.re.kr.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

July 2021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searchers: Dr. Hye won, Yang (dreamer75@kcti.re.kr) 
Dr. Min-kyung, Cha (cremk@kcti.re.kr)
Dr. Jung Hei, Lee(jhlee82@kcti.re.kr)
EunJi, You (uej315@kcti.re.kr)
Nuree, Ha (nureeha@kc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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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s company overview

1.1. Please kindly provide the company information below: 

Season Company 
Name

Legal 
status

Home Venue/
relationship to 
the company

Number of Productions / Performances
(2018/2019* season & 2019/2020 season)

*season prior to Covid19

Total 
(annual-)

No. of 
New 

Productions
/ Works 

No. of 
repertoire 

productions
(if applicable)

No. of 
dates 

performed
home

No. of 
dates 

on 
tour

No. of 
audience 
served

(annually)

No. of 
tickets 
sold 

(annually)

2018/
2019 

season

i.e. Nonprofit 
company 
incorporat
e d 
(501c3)

Arts 
Center/Indepe
ndent 
Resident Arts 
Company

2019/
2020 

season

Please write down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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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lease provide the mission statement of the company: 

Mission Statement: 

2. Employment(recruitment) policies and procedures for artists

2.1. Please provide the information below: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Size (employed artists)

In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tually, employed 
under collective 

agreement

Max / Min. No. of all artists 
engaged in company’s work 

regardless of contract 
type(max/min)

 Yes or 
No

 

2.2. Please describe the types of contracts offered to artists engaged in the 

company’s work and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type.  

Please write down the answer
i.e. permanent artists, seasonal contract, production-base contract, 
internshi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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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lease provide the job roles and titles of the artists engaged and the 

type of the contracts offered for each title. 

Title Role Number of artists 
employed(full/annual)

Types of 
employment 

Contract 
period 

i.e. artistic 
director, 
playwright, 
concert 
master, etc.

i.e. seasonal contract, contract by productions, tenure contract

2.4 Please describe re-assessment and probation policies if you have them 

in place 

(i.e. reassessment for any contract renewal, re-assessment for 

probation, etc.) 

Please write down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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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formance Review Policies and Procedures

3.1. How does your organization assess and evaluate employed artists’ 

performance? Please kindly provide the policies and procedures 

regarding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if there is any. If there are 

not such policies, please kindly explain the reason behind it. 

※ Evaluation terms: ex) regular evaluation, periodic evaluation (by every 

season, by productions, by annual.) 

※ Evaluation methods: ex) audition, regular observation and feedback, 

peer-review

※ Evaluation standards: ex) attitude, performances, artistic achievement 

※ Reviewers: ex) executive director/chairman, artistic director, members

※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casting, promotions, salaries, contract 

renewal 

Please write down the answer

Type 1 Type 2 Type 3

Evaluation 
terms

Evaluation 
methods

Evaluation 
standards

Reviewers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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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tirement Policy and Procedure

4.1. Does your organization have a mandatory retirement policy for your 

artists? If so, what is the retirement age? 

4.2. Does your organization have specific policy and procedure for early 

retirement?  (i.e.. Early retirement benefits)

4.3. Does your organization offer employment extension after the retirement? 

If so, what are the purposes and procedures? (i.e. to continue the 

service as an artist, in support of career transitions) 

Please write down the answer

5. Retirement pension plan

5.1. Have your company set up an independent retirement pension plan 

for your employees? 

5.2. Does your country have a specific retirement pension plan for  artists? 

5.3. Are there any retirement pension plans for artists operated by (any 

types of) Artists’ union?

Please write down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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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ansitional vocational education/training program

6.1. Have your organization offered independent transitional vocational 

programs for your employees(artists)? 

6.2. Are there on-going transitional vocational programs for artists  

offered by the government or unions? 

Please write down the answer

7. Employee work hour policy

7.1. Please kindly describe working hour policies and procedures. 

Number of weeks of service annually Working hours Regulations
(Please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if possible)

40 Weekly: 

Daily:

On call hours: 

Strict Rehearsal hours and schedule (if exists)

How are the individual members’ work hours tracked and man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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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What policies are in place to regulate the outside engagement of   the 

artist members of the company? 

※ For extra activities: lectures, staring in other organization’s performances, 

private tutoring etc.

※ How to request approvals for extra activities: whether employees are 

needed a permission in advance, whether those extra activities are 

allowed within working hours, whether there are any restrictions on 

hours and times for extra activities? 

Please consider questions below when answering the questions: 
1) What are the extra activities and outside engagements are permitted without 

any report? 
2) What are the extra activities and outside engagements that need prior 

approval? 
3) What are the extra activities and outside engagement that may allow leave 
of absence with prior approval?  

8. Salary

8.1. What is the salary structure for your artists? 

Please kindly provide salary and pay conditions and policies.

Please consider questions below when answering the question:
1) Basic salary rate or basic pay rate applied and how pay scale is 

determined
2) Additional fee payment policies and rates offered (i.e. doubling, titles, 

media, multi-da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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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What are the rates of pay and working conditions offered for the 

artists engaged by production or in other terms? 

Please write down the answer

9. Financial Information

9.1. What is an annual budget for your organization?

Annual 
Expenses

Annual
Income

Government Support
Private 

Foundation
Earned 
Income

Budget 
Paid for 

all 
artists

Federal 
Support

Regional&State 
Support

City/County 
Support

9.2. what are the elements of financial budget? (operation revenue or/and 

expenses?) (ticket sales/touring/fundraising ...)

Please write down the answer

- Thank you for your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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